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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간 사

경제, 사회가 급진적으로 국제화되고 있는 가운데 보다 자유로

운 경쟁하에 통상과 무역을 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전

후 자유무역을 지향하며 출범하였던 GATT체제가 종말을 고하고,  

WTO체제의 탄생을 계기로 이제 불공정 무역거래의 관행을 일소

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무한경제전쟁을 시작한 것이다.  

WTO체제하에서는 개별국가들이 국제무역의 자유로운 거래질서를  

교란시킬 경우 강력한 제재가 가해지는 동시에 쌍무적인 무역분쟁

이 원만하게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WTO 설립 후 5년 이내에 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달성하기  

위한 협상을 개시하도록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에 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조만간 뉴라운드New Round  

협상이 개시될 것이다.  뉴라운드에서는 우루과이라운드 당시 미양

허업종뿐 아니라 부분양허업종에 대한 개방요구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산업도 협상대열에 포함될 것이며 이 부문에서도  

최근의 규제완화와 국내제도 등을 감안할 때 WTO 양허로 인한  

실질적인 추가개방 요구가 있을 것이다. 

서비스부문의 범위가 국가별로 크게 확대되고 경제가 발전할수

록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높아져 가는 시점에서 GATS는 일차적으

로 다자간 규칙과 서비스교역에 있어서의 원칙뿐만 아니라 서비스

산업에 대한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에 관한 국별 특수위임사항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차 예상되는 국제무역분쟁의 소지를 미

연에 차단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만간 서비스부문을 추가적으로 개방해야 하는 시점에서 협상



에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국내 서비스산업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이 연구는 우리 나라 서비스산업에 대한 현황파악과  

협상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서비스부문 협상에 있어  

기본자료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 연구를 수행해 주신 최병일 교수님 외 9명의 연구진들에게  

감사드리며, 이 연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고를 아

끼지 않은 이승철 연구위원과 한선옥 선임연구원, 원고수정작업에  

애써준 박현숙 연구조원, 그리고 출판의 전과정에 힘써준 홍보실

의 임유정씨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또한 본 연구원에 용역

과제를 맡겨주시고 그 결과물의 판권을 주신 외교통상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내용은 필자들 개

인의 것이며 한국경제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9년 6월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좌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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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

WTO체제를 중심으로 한 21세기 세계 경제질서하에서는 국가간

의 경제적 국경이 없어지고 세계를 상대로 한 무한경제전쟁에서  

승자만이 살아남게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시장개방이 제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결과 제조업분야에 있어서 무역장벽이 거의  

사라졌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개방 압력은 서비스산업에 집중될  

것이다. 특히 2000년 1월 출범 예정인 서비스 뉴라운드 협상은 서

비스산업에 있어서의 자유화를 가속화시키는 동시에 서비스산업의  

개방규범을 결정할 것이다.

우리 나라의 산업구성을 살펴보면 농림어업부문이 퇴조하고 제

조업의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 반면 1996년 현재 서비스산업 부문

의 전체생산 대비 비중이 49. 5%로서 서비스산업이 지속적으로 신

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경제의 발전과정

이 선진국과 유사한 패턴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고

용면에서도 1997년 말 현재 전체 취업자의 67. 7%가 서비스산업에  

종사하고 있어 서비스산업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매우 높

다. 또한 매년 서비스산업으로 노동유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서 농림어업이나 제조업보다 서비스산업의 고용흡수력이 매우 높

게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산업생산과 고용에서 압도적 비중을 차

지하고 있는 서비스산업의 개방확대는 우리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우리 나라 서비스산업은 현재까지 정부의 개방추진계획에 의해  

대부분 개방되어 있고 서비스시장 개방화율은 선진국에 비해 상대

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국제경쟁력면에서 아직도 매우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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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태이며 선진국의 개방압력으로 미개방부문도 개방일정이 단

축될 전망이다.  서비스시장의 개방은 5년 주기로 재협상에 의해  

확대를 지향하게 되어 있어 만만치 않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서

비스시장 개방,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국내 서비스기

업의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으로 집약되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능동적 대응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시장개방에 앞서 서비스산업의 육성정책이 수립되고 경쟁

력 강화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동시에 개방전략과 일정이 수립되어

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보고서는 우루과이라운드 결과 탄

생한 서비스 관련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WTO협정의 한 부분을 구성

하고 있는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의 본질

과 협상방식에 대해 전반적으로 분석한 다음 우리 나라 서비스산업

의 현황, 서비스교역 자유화 정도, 서비스산업의 당면과제 및 시장개

방 대응방안을 논하고 있다. 또한 이 보고서는 개별산업별로 시장현

황과 개방상태를 살펴보고 경쟁력 현황을 분석한 다음 개방전략을  

논의하고 있다. 요컨대 이 보고서는 서비스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

하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정부, 기업, 소비자, 근로자 및 국민 등 각 경

제주체가 WTO시대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 방향을 설정하여  

서비스시장 개방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2000년 1월부터 출범 예정인 GATS 하의 서비스 뉴라운드 협상

에서 한국은 다음과 같은 협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상력을 경

주해야 한다.  첫째, 시장개방을 실질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서비스

시장의 실질적인 개방확대는 서비스 뉴라운드의 가장 중요한 협상  

목표이다.  이를 위해 현 GATS에서 배제되어 있는 항공운송서비

스 시장의 자유화가 시작되어야 하고, 우루과이라운드 후속협상에

서 타결에 실패한 해운서비스의 자유화 약속이 확보되어야 한다.  

둘째, 서비스분야의 경쟁정책 규범을 제정해야 한다. 모든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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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분야에 적용 가능한 서비스무역 자유화와 병행한 경쟁촉진적인  

원칙들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GATS의 부속서Annex로 제

정하거나 또는 각국의 양허표에 Horizont al Commit ment 형태로  

약속하는 것에 협상목표가 두어져야 한다.

셋째, 세이프가드, 보조금, 정부조달 분야의 규범을 제정해야 한다.  

이 세 분야의 규범이 GATS에 확립되어야 서비스분야의 시장개방이 

확대될 것이다. 이들 세 분야의 다자간 규범은 모든 회원국들이 협정

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GATS 부속서의 한  

형태로 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최혜국대우조항(MFN)의 예외를 최소화해야 한다. 서비스  

뉴라운드는 현 GATS에 존재하는 MFN 예외조치에 대한 검토작업

을 벌여 반드시 지속되어야 한다는 다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그 예외조치의 존속을 한시적으로 인정하고 그 이외의 MFN 예외

조치는 모두 폐지하는 것을 협상의 주요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국경간 서비스 공급제한을 완화하고 인력공급의 자유화

를 이룩해야 한다.  인터넷의 보급에 따른 전자상거래의 활성화가  

지속적으로 세계 경제성장에 기여하려면 국경간 서비스 공급제한

이 자유화되어야 한다.  동시에 다수 개도국들의 비교우위 분야인  

인력이동의 자유화가 실질적으로 진행되어야만 선진국의 주요 관

심사항인 국경간 공급과 투자에 의한 의미 있는 서비스무역의 자

유화가 가능해질 것이다.

이러한 협상목표를 효과적으로 성취하기 위해서 서비스분야 이

외에 WTO협정의 의제인 농산물분야와 기타 협상의제로 채택되는  

다른 분야에 동일한 협상시한을 부여하고 어느 한 분야라도 타결

되지 못하면 협상이 완료되지 못하는 일괄타결방식 아래 협상이  

추진되어야 한다.  

2000년 1월 서비스 뉴라운드 개시 이전까지 해야 할 협상준비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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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은 다음과 같다. 우선 서비스 뉴라운드 협상을 전담할 협상조직

을 1999년 후반기부터 가동시키고,  서비스 뉴라운드 개시부터 종

료 때까지 서비스협상의 실무책임을 지도록 기간과 권리가 보장된  

서비스전담 대표협상자가 임명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는 2000년  

서비스 뉴라운드 초기에 요청안을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고  

이를 위해 중점 시장개방 요구분야와 대상국가들을 1999년 하반기

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국내외 기업을 모

두 포함해 한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서비스 공급자들로 구

성된 민간단체를 발족시켜 서비스산업의 현황과 추세를 파악하고  

주요국의 서비스산업 민간단체와 협조체제를 구축하도록 한다.

시장개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체는 정부이다. 정부는 상대

국의 서비스교역 개방압력에 수동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국내산업  

육성차원에서 확고한 개방원칙으로 대응해야 한다.  특히 경쟁력이  

갖추어진 서비스부문일수록 소극적 자세를 탈피하고 능동적으로  

행동해 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

다. 서비스산업 중 미개방부문에 대해서는 특별한 개방전략을 수

립하고, 반면에 국제시장에서 우수한 평가를 얻을 수 있는 주력  

업종은 더욱 육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양한 경제단체들의 여론

을 자유화협상에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신속하게 내부경쟁력을 신장시키는 정책을 펴야 한다.  

노동생산성이 선진국에 비해 저수준에 머물러 있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서비스시장 개방의 대응방안으로서 가장 중요한 과

제이다. 국내경쟁력 없이는 아무리 훌륭한 개방전략을 수립한다고  

해도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개방에 따

른 이익보다는 손실을 더 크게 입게 된다. 이 외에 시장개방 대응

방안으로 범정부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기업과 국민적 대응방안

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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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GATS의 특성

1. 서비스분야 무역자유화의 특징

OECD 국가들의 경우 서비스는 각국 GDP의 60%, 고용의 60% 이

상을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경제활동 분야이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

며, 개도국들에서도 경제발전에 따라 이러한 양상이 가속화될 것이

다. 그러나 상품에 비해 서비스는 한 국가 내에서 생산되어 그 국가  

내에서 소비되는 것이 지배적인 경제활동 형태였고 관광,  운송, 보험, 

금융 등 일부 서비스만이 무역의 측면이 비교적 강한 분야로 인식되

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 1-1>은 1980년대 이후 서비스무역

의 성장률이 상품교역의 성장률을 앞질러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

다<이 표의 서비스교역에는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에서 서비스무역의 한 형태로 파악되는 현지법인 설립에 의

한 판매가 빠져 있다>.  

<표 1-1> 세계 서비스교역량

서   비   스 1980 1992 연평균 변화(%)

 서비스 총교역(US$10억) 358 931 8.3

  OECD 283 765 8.6

  나머지 국가 75 166 6.8

 상품과 서비스 중 서비스의 비율(%) 17.0 22.0 2.2

  OECD 18.8 22.7 1.6

  나머지 국가 12.7 19.2 3.5

주 : 위 통계는 IMF에 신고를 하는 국가의 자료에 한함.

자료 : World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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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표 1-2>는 일부 서비스분야에서의 비교우위 추세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개도국들은 관광・운송 분야에서 OECD 국가들보

다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인구 100만 명  

이하 소규모 개도국들은 관광서비스에서 강력한 비교우위를 가지

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1-2> 세계 서비스수출의 비율과 비교우위

관광업 운송 기타

1980 1992 1980 1992 1980 1992

 세계 무역량 비율( %)

  OECD 75.0 79.1 79.8 80.5 81.4 85.2

  개도국 25.0 20.9 20.2 19.5 18.6 14.8

 비교우위

  OECD 1.01 0.96 1.10 1.02 1.13 1.06

  개도국 0.93 1.12 0.65 0.82 0.65 0.74

  소규모 개도국(인구 백만 명 이하) 2.19 3.45 1.19 1.85 0.39 1.11

주 : 서비스분야의 비교우위 수치가 1 이상이면 그 분야에서 비교우위가 있고,    

     1 이하이면 그 분야에서 비교우위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자료 : World Bank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중요한 것은 생산성Productivity이다. 대

부분 국가들의 서비스분야 생산성은 제조업에 비해 뒤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전체에서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각국의 경제성장의 저조함으로 귀결된다.  서비스분야의 무역

자유화는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에 따라 서비스분야의 생산성 

증대를 가져올 수 있다. 서비스분야의 무역자유화에 따라 국내기업만

의 경쟁 또는 소수기업만에 의한 독과점구도가 외국기업과의 경쟁구

도로 전환되고, 경쟁에 따른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지게 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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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물론 서비스분야에 무역자유화의 혜택이 성취되려면 몇 가지 전제

가 필수적이다. 첫째, 국내기업과 외국기업간의 실질적인 경쟁Effec-

tive Competition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서비스분야의 경우, 소수의  

국내기업들이 독과점적으로 시장을 점유하고 규제기관이 이들의 생

산논리에 의해 포획Regulatory Capture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서비스분야에 무역자유화의 혜택이 성

취되기 어렵다. 이를 위해서는 신규기업의 시장으로의 진입과 기존기

업의 시장에서의 퇴출이 경제논리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둘째, 경쟁에 따라 경제 내의 희소한 자원이  

비효율적인 부분에서 보다 효율적인 부분으로 신속하고 마찰 없이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주식시장 등에서 기업활동의 객관적인 평가

가 가능할 수 있도록 회계제도 등을 포함한 경영의 투명성이 보장되

어야 하고,  각종 형태의 시장진입 허가는 규제목적이 일치되는 최소

한의 범위 내에서 운영되어야 하며,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파산제

도Bank rup tcy Procedure가 확립되어 있어야 하고,  인력이동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즉, 서비스분야의 무역자유화는 단순히  

시장개방조치를 결정하는 협정에 서명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것

이 아니다. 무역자유화라는 시장개방조치가 경쟁을 촉진시키고, 경쟁

에 따른 성과배분이 이루어지도록 시장이 효과적으로 작동되어야 무

역자유화의 혜택이 실현된다. 

서비스무역의 자유화가 이루어지면 그 혜택은 서비스의 이용자집

단과 자유화의 기회를 가장 효과적으로 상업화할 수 있는 기업들에

게 돌아간다. 그리고 서비스무역의 자유화로부터 손실을 보게 될 집

단은 비효율적이라고 판명되는 기업들일 것이다(물론 모든 기존기업

들이 비효율적이라는 것은 결코 아니다).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분야

에서는 국지적 고객을 대상으로 한 국지적 생산활동과 각종 형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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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제한적 규제가 더욱 두드러진다.  서비스산업의 경우 무역자유화

를 반대하는 기득권집단이 잘 조직화되어 있고, 이들은 서비스무역의  

자유화 문제들을 이유로 시장개방을 반대하거나 시장개방을 지연시

킬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많은 경우 실제로 서비스무역 자유화의 부작용은 과대포장되어  

있다.  서비스무역 자유화를 반대하는 집단이 가장 애용하는 반대

논리가 외국기업에 의한 국내시장 잠식이다. 그러나 외국기업에  

의한 국내시장 잠식이 없다면 무역자유화의 혜택도 없다. 무역자

유화를 단행하면서도 외국기업에 의한 국내시장 잠식이 없게 하려

면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외국기업에 비해 우월하게 유지해야 한

다. 서비스무역 자유화의 부작용이 과대포장되는 중요한 이유는  

서비스무역 자유화 논쟁에서 자유화 반대의 목소리가 자유화 찬성

의 목소리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서비스무역 자유화의  

손실이 자유화의 혜택보다 크기 때문이 아니다.  서비스무역이 자

유화되면 손실을 보게 되는 집단이 혜택을 보게 되는 집단보다 정

책결정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서비스무역이 자유화되면 해당 서비스산업의 규제라는 보호막  

아래에서 오랫동안 독과점적인 생산자 지위에 있었던 집단이 즉각  

손실을 입게 되며, 그 손실은 이들 독과점적인 집단에 편중되어  

있다.  반면 서비스무역이 자유화될 때 이용자집단과 신규진입 희

망기업들이 누리게 될 혜택은 가시적인 것이 아니며,  그 혜택도  

많은 경제주체들에게 분산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비스무역  

자유화 반대집단은 자유화 찬성집단보다 정책결정에 더욱 효과적

이며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서비스무역 자유화의 이러한  

경제적인 특성은 서비스무역 자유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기 위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들을 제시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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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ATS의 주요 규범적 특성

GATS는 우루과이라운드Uruguay Round 결과 탄생한 서비스관련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WTO협정의 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GATS

는 모든 회원국들의 의무와 권리를 규정한 다자간 규범Framework  

Agreement이라고 불리며(이하 기본협정이라고 표현함) 일부 서비스

분야의 특수성을 감안해 제정된 분야별 부속서Annex, 그리고 각 회

원국들의 서비스분야별 시장개방계획을 명기한 양허표(Schedule of  

Specif ic Commitment  또는 National Schedule,  이하에서는 시장개

방계획서라는 표현과 병행해 사용함)로 구성되어 있다.  즉 기본협정,  

분야별 부속서, 양허표가 합쳐져서 GATS를 구성하며, 회원국들은  

이 중의 일부만을 의무로 선택할 수는 없다. GATS의 이행, 준수와  

관련한 회원국간의 분쟁은 WTO협정의 분쟁이행절차(DSU)에 따라  

해소가 가능하다. 한편 회원국들의 서비스분야별 시장개방계획을 명

기한 양허표는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계속 변화되어 나갈 것이다.  

이러한 지속적인 자유화협상은 기본협정과 분야별 부속서에 제정된  

다자간 규범의 틀 속에서 진행된다. 

GATS의 적용대상은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회원국의 조

치Measure이다.  여기서 ‘ 서비스무역’의 개념에 대해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GATS는 서비스의 국경간 공급Cross-b order S upply, 소

비자의 생산자로의 이동Consumption Abroad , 현지법인 설립Commer cial  

Presence,  인력의 단기적인 이동Movement of Per sonnel이라는 네 가지

의 서비스 공급방식Mode of Supp ly, Mode of Delivery을 규정하고 있다.  

이들 중 어느 한 가지 서비스가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공급되

면 서비스무역이 발생했다고 정의한다. 이러한 개념규정은 외국인  

직접투자F oreign Di rect Investment를 무역의 개념에 포함시켰다는 점

에서 기존의 통상적인 무역개념과 차이가 있다는 것에 주의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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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있다.  

서비스교역은 외국인투자와 이에 따른 인력이동에 의해 주로 이루

어지게 된다. 따라서 서비스분야에서의 외국인 투자관련 규제제도가  

GATS 기본협정의 핵심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GATS 기본협정은  

서비스 공급업자의 시장접근 허용과 관련하여 각국 규제제도가 준수

해야 할 최소한의 공통분모Lowest Common Denomi nator를 이끌어 내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양허협상을 통해 특정국의 특정 서비스분야 시장개방이 약속된

다 하더라도 국가마다 서비스분야 규제제도가 자의적으로 운영된

다면 실질적인 시장접근이 저해될 것이 분명하다.  바로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인식에 기초해 기본협정은 각국의 규제제도를 조화

시키는 데 많은 조항을 할애하고 있다.

(1) 공개주의Trans parency

기본협정 3조는 각 체약국이 서비스 일반협정과 관련된 중앙정

부, 지방정부 또는 비정부규제기관의 제반조치(법률, 규제, 행정지

침, 각종 결정, 판결, 서비스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협약 등)를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개의 방법은 발간Pub licati on이 원

칙이고,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타의 방법을 통해 공중일반에

게 이 제반조치에 대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시장개방을 약속한 분야의 서비스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새

로운 규제조치의 도입 또는 기존 규제조치의 변경시, 이를 최소한  

1년에 한 번씩 타 체약국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도 규정되어 있다.  

한편 공개주의원칙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체약국은 공개주의의 적

용대상이 되는 제반조치에 대한 정보를 타 체약국에 요청할 수 있

으며, 이를 위해 각국은 GATS 발효 후 2년 내에 문의처Enqui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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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를 설치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개주의원칙이  

기밀정보Confidenti al Information의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아님을 제

3-1조는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기밀정보란 그것이 공개되는 경우  

법의 집행을 방해한다든지, 공익The Pub lic Inter est에 저해된다든지,  

또는 특정기업의 정당한 영리Commercial Interests를 손상시키게 되는  

정보를 의미한다.

(2) 국내규제의 합리적・객관적이고 공평한 운용

앞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기본협정의 핵심은 시장개방이 약속된  

분야의 양허가 공허한 것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모색하는  

데 있다. 기본협정 제6조는 각국이 시장접근을 약속한 서비스업종

에 있어서 서비스교역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 조치가 합리적Reason-

able, 객관적Obj ective이고 공평하게Imparti al 집행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합리적・객관적이고 공평한 국내규제의 운용은  

GATS를 준수하는 모든 체약국이 따라야 할 행위의 준거틀 또는  

판단기준이 된다.

제6조는 많은 서비스업종에서 적용되고 있는 인가Authorization제

도의 운용규범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시장접근이 허용된 서

비스의 제공시 인가가 필요한 경우,  관계당국은 인가신청 접수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결정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함을 강제하

고 있다.

동시에 자격요건 및 취득절차, 기술표준,  면허요건과 관련된 조

치들이 불필요한 교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체약국들이  

적절한 기구를 설립해 필요한 규율Disci plines을 제정할 수 있도록  

동 6조는 규정하고 있다. 자격, 면허, 기술관련 요건은 다음의 기

준을 따르도록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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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객관적이며 투명한 기준Obj ective and T ransparent Criteria에 바

탕을 둘 것

ⅱ)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 이상의 부담을 서

비스 제공업자에게 주지 말 것

ⅲ) 면허절차의 경우,  그 자체가 서비스 공급의 제약으로 작용

하지 않을 것

서비스분야 양허협상Concession Negotiati ons시 각국의 시장접근Mar ket 

Access 허용 및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적용대상이 되는 서비스

분야에는 Positive Listing이 적용되나 일단 양허된 서비스업종의  

국내규제제도를 양허표에 기재하는 방식으로는 Negative List ing

을 채택하고 있다.

각국이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를 특정한 방식으로 약속한 서비

스업종에 관한 국내 규제조치 가운데서, 그 국가의 자유화계획서

에 별도로 규제되어 있지 않은 규제조치는 위의 ⅰ),  ⅱ), ⅲ)의 기

준과 일치하도록 운용할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즉, 체약국  

Y가 ‘y’ 라는 특정 서비스업종에 대한 특정형태의 시장접근 및 내

국민대우 약속을 할 때, 자신의 자유화계획표 규제조치에 대한 아

무런 명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Y국은 위의 ⅰ),  ⅱ), ⅲ) 기준과 일

치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제도를 운영(기존의 규제조치 존속, 변경,  

신규조치 도입 등)할 수 있다. 달리 표현하면 만약 Y국이 자신의  

자유화계획표에 별도로 명기하지 않은 경우, 이것이 반드시 아무

런 규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나 만약 규제가 있다면  

Y국은 위의 ⅰ), ⅱ), ⅲ) 기준과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운용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그리고 서비스 제공관련 분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강제되고 있다.



                              제1장/GATS의 특성 33

(3) 경쟁저해행위 방지

많은 국가에서 많은 서비스업종들이 독점적 또는 배타적 사업자

에 의해 제공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서 배타적 사업자Exclu-

sive Servi ce Pr ovid er 란 국가가 공식적으로 또는 사실상 소수의 서비

스 공급자에게만 서비스 공급인가를 허용하거나 또는 실질적으로  

자국의 영토 내에서 서비스 공급자간의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서비스 제공업자를 가리킨다.

이러한 독점적 또는 배타적 지위를 누리는 사업자들의 사업영역

이 아닌 외국 서비스 공급자에게 시장접근이 허용된 서비스(‘경쟁

서비스’라 부르기로 하자) 제공시, 독점적․배타적 서비스에서 발

생하는 영업수입을 기반으로 경쟁서비스만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

업자를 시장에서 축출시키려는 의도로 약탈적 가격책정Pred atory Pri-

cing을 하거나 이들의 시장진입을 저지하려는 의도로 한계가격 설

정Limit Pri ci ng을 하는 등 경쟁저해행위Anti-comp etitive Behavior를 할  

수 있다. 이러한 반경쟁행위의 결과는 경쟁상태와 비교해서 서비

스 공급량의 감소와 가격인상을 가져와 소비자의 후생이 감소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같은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방지하고 시장자유화의 열매

를 보다 많은 사회구성원에게 배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기본

협정 제8조(독점적 및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와 제9조(영업행위)이

다. 동 제8조는 독점적․배타적 서비스 공급자가 직접 또는 계열

회사를 통해 자신에게 허용된 독점적․배타적 권리의 범위를 벗어

나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 독점적․배타적 지위를 남용하지 말 것

을 규정하고 있다.

동 제9조는 독점적․배타적 사업자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사업

자일지라도 경쟁을 저해하고 서비스교역을 왜곡시킬 수가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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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에서 이러한 영업행위와 관련해 상대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의를 강제하고 있다.  

<표 1-3> GATT와 GATS의 주요특징

주요특징 GATT GATS

최혜국  

대  우

예외 없이 WTO 회원국들을 위

해 무조건적으로 존재

WTO 회원국들을 위해 “ One-off”  

분야별 예외가 있음

내국민  

대  우

국내조치로서 모든 상품에 대해 

일반적 의무임. 관세는 “합법화된”  

국경간 조치임. 관세 구속력은

“Positive List”를 이용해 상품들
에 관해 협의됨

국내적・국경간 조치로서 단지 회

원국들간에 계획된 분야들만 해당

되고 내국민대우를 침해하지 않는  

구속된 약속에 해당됨

시장접근

GATT에서는 이 용어가 사용되
지 않음

회원국들 사이에 계획된 서비스분
야만 해당됨. 수량제한에 관한 여

섯 가지의 구체화된 분류항목은 계

획된 분야를 위한 시장접근을 제한

하는 것으로서 금지됨

적용범위
상품무역만을 다루며 외국인 투
자는 거의 다루지 않음

무역, 투자, 전달양식을 통해 서비
스를 위한 사람이동 등을 다룸

개발도상국

과 관련된 
조항

“구체적이고 차별적인 대우”의 개

념. 의무사항으로부터 다소 자유

로움

“구체적이고 차별적인 대우” 는 없

음. 그러나 개발도상국들에 의한 

시장접근은 계획된(Article XIX) 더
적은 분야와 거래를 허용하면서, 

“개발상의 필요” 라는 선상에서 점

진적으로 확장될 것임. 구체적 대

우는 향후 구체적인 위임사항들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가장 덜 발달

된 국가들에 따를 것임(Article IV). 

개발도상국은 또한 더욱 유연하게
(예를 들면 공개주의) 요구사항들

을 수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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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계속

주요특징 GATT GATS

지역통합

최혜국대우 협정에서 허용된 예
외임.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을 다

루어야 하며, “합당한 시간” (10년) 

내에 Phase i n해야 함. 

그리고 지역외 국가들에 대해 외
부적 장벽을 증가시켜서는 안됨

최혜국대우에서 허용된 예외임. 실
질적인 분야별 적용범위를 가져야  

하며, 무차별적이어야 하고, 각각의  

분야 내에서 전반적인 제3국의 장

벽수준을 올리지 말아야 함

자유화  

약  속

상품무역을 자유화하기 위해 1994 
GATT의 주요약속은 “회색지대”

조치들(예 : 자발적 수출규제)을

제거하고, 왜곡된 농업정책을 통

제하자는 것임. 일시적 약속임. 높
은 수준의 관세 구속. 전문에 점

진적인 자유화를 배서함

서비스무역 자유화를 위한 어떠한  
약속도 없음. “구속력을 지닌”  계획

된 분야들에 있어 내국민대우와 시

장접근을 침해하는 새로운 조치들

이 생겨나지 않도록 제한된 일시
적 약속은 있음. 5년 이내에 연속

적인 협상이 있을 것임. 전문에 점

진적 자유화를 배서함

긴급수입

제한조치

증가된 수입이 심각한 국내산업 

피해의 원인이 되거나 원인이 될 
위험이 있을 때 가능함

현재 어떠한 조치도 존재하지 않

음. 3년 이내에 이행될 것임

덤 핑 및
상계관세  

행위

반덤핑행위는 덤핑된 수입품이 치

명적인 국내산업 피해의 원인이 
되거나 원인이 될 위험이 있을 때 

허용됨. 상계관세는 보조금의 보

수를 상쇄할 수 있음

반덤핑 조항 없음. 상계관세 절차

의 적합성에 대해 협상이 있을 예
정임

3. 서비스분야 자유화협상 방식

어떤 국가가 어떠한 서비스업종을 자유화할 것인가는 국가간의 양

허협상을 통해 결정되는 구체적 약속Specific Commitments사항이다.  기

본협정은 시장접근, 내국민대우, 추가적인 약속Ad ditional Commitment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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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약속이라는 표제 아래 묶고 있다.

(1) 시장접근

기본협정 제16조는 시장접근 허용시 각국은 다른 국가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양허계획표에 명시된 것보다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16조는 시장접근이 허용된 서

비스분야에 관해서는 양허계획표에 별도로 기재하지 않는 한 다음

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ⅰ)  Quot a, 독점적․배타적 사업자 지위 부여, 또는 경제적 필요성  

조사Economic Needs Test 요구 등 서비스 공급자수에 대한  제한

조치

ⅱ) 총거래액 또는 자산액 제한

ⅲ) 총영업횟수 및 총서비스 공급량 제한

ⅳ) 고용인수 제한

ⅴ) 외국 서비스 공급자의 상업적 주재형태 제한

ⅵ) 외자제한

(2) 내국민대우

서비스 기본협정에는 서비스 공급자간의 무차별Non-discrimination원

칙이 제시되고 있다. 무차별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다.  첫째는 특정국

이 특정 서비스업종에 대한 시장접근을 외국 서비스업종의 국적에  

따라 차별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최혜국대우인데, 이것은 GATS의  

일반적 의무로 규정되고 있다. 둘째는 특정국이 특정 서비스업종에  

대한 조치를 국내 서비스업자와 외국 서비스업자에게 무차별하게 적

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내국민대우인데, 이는 GATS의 구체적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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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으로 제17조에 명시되어 있다.

양허계획표에 기재된 서비스업종에 대해 각국은 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 조치에 관한 국내 유사서비스나 서비스 공급

업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다른 국가의 서

비스와 서비스 공급업자에게 부여한다는 규정이 서비스 기본협정  

제17조에 명시되어 있다.

(3) 추가약속

시장접근,  내국민대우에 대한 사항 이외에 자격, 표준, 면허에  

관련되는 문제를 포함한 서비스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조치에  

대해 각국은 양허협상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약속은 각국의 양

허계획서에 기재되어야 한다고 기본협정 제18조는 규정한다.

(4) 점진적 자유화Progressive Liberalization

기본협정 제19조는 WTO협정 발효 후 5년 이내에 후속 양허협

상을 해야 하고, 그 후에는 주기적으로 양허협상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후속 양허협상의 목표는 서비스교역 자유

화범위를 지속적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효과적인 시장접근을 확보

하기 위해 서비스교역을 저해하는 제반조치들을 축소,  제거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4. GATS와 지역간 협정에서의 서비스 관련규범 비교

(1) EC

EC-92 역내시장 프로그램은 ECC조약에 포함된 서비스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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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주요 자유화원칙들을 확장하였다. ①역내  

국경을 넘은 서비스무역에 종사할 자유,  ②설립권리,  ③사람의 이

동 등 ECC조약의 역내 서비스무역을 위한 자유화조항에도 불구하

고, 회원국들간 국내규제와 기준에 있어서의 차이 때문에 주요 장

애들이 30년 이상 동안 지속되어 왔다.

1987년 The Single European Act가 체결되고 나서야 법적․제

도적 기초가 상품, 사람,  서비스, 자본의 자유로운 역내 이동을 보

장하기 위해 제공되었다. 이 과정에서 일반적인 최소한의 질적 기

준이 발달됐을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기준과 상호인정의 개념이  

소개되고 확장되었다. 이들은 주로 합의된 EC Directives 또는 규

제들을 통해 주로 적용되었다. 눈에 띄는 자유화 Direct ives는 금

융분야, 도로 및 항공운송,  정보통신,  그리고 전문직 서비스분야에

서 실행되었다.  보다 큰 기술적 기준의 역내 자유화 또한 적용되

었고, 국가의 도움과 공공조달에 관한 규칙들이 제정되었다.  

EC-92 프로그램은 공동시장 내에서 기준의 조화와 상호인정,  

경쟁규칙의 적용이나 강화와 같은 다른 조치들이 내국민대우를 보

충하도록 요구했음을 입증했다. 공동시장 내의 무역확장에 관한  

EC-92정책은 EU-92조약에서 유지되었다.

(2) NAFTA

1994년 1월에 효력을 발휘한 NAFTA의 많은 특징들은 캐나다-

미국 자유무역협정에서 연유됐다.  그러나 서비스분야에서는 여러  

변화들이 있었고, 특히 적용범위에 관해서는 눈에 띄는 변화들이  

있었다. 캐나다-미국 자유무역협정에서는 Posit ive List가 채택되

었으나, NAFTA에서는 모든 서비스분야는 구체적으로 제외되지  

않으면 모두 포함된다는 Negative List 가 적용되었고 항공 및 해

운서비스는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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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S는 모든 형태의 서비스 공급방식을 포함한 반면, NAFTA

의 서비스조항들은 단지 국경간 무역만을 다루고 있다. NAFTA에

서는 운송과 유통체계의 접근과 타국의 서비스 제공자의 주재 등

을 포함하며, 금융서비스 분야를 제외하고 있다.  상품과 서비스 두  

가지의 조항에서 투자분야,  사업자들의 일시적 입국, 금융서비스,  

정보통신,  그리고 경쟁정책 등은 서비스와 분리된 장에서 다루어

지고 있다.

GATS와 달리 MFN과 내국민대우는 NAFTA에서 일반적인 의

무사항이다. GATS에서처럼 NAFTA는 국경간 무역과 투자를 위

한 내국민대우뿐만 아니라 MFN으로부터 현존하는 조치들에 대한  

예외를 제공한다. 연방정부나 주정부 수준에서의 MFN과 내국민

대우에 관한 예외사항은 예정되어야 한다. NAFTA는 비설립권Right 

of Non-estab lishment(반드시 현지법인을 설립하지 않고서도 서비스무

역을 할 수 있는 외국의 권리)을 제공하고, 그에 의해 서비스 제공

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업적 주재를 하도록 요구받지 않는다.

(3) 호주-뉴질랜드 CER협정

서비스분야는 1989년에 CER에서 다루어지기 시작했다.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의정서는 서비스무역의 자유화를 목적으로 하는 투명

한 규칙의 기초를 제공하였다. Negative List 에 기초해 모든 분야

들이 포함되었고 MFN 대우도 물론 적용되었다(이 때문에 GATS,  

NAFTA와 달리 MFN에는 예외가 없음). 각 회원국에 포함된 분

야들은 국내 서비스와 수입된 서비스가 동일하게 다루어지도록 하

는 내국민대우 조항에 달려 있다.

사업자, 시민 또는 거주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된 사람은 각

국에서 유지되고 있는 외국인 투자정책에 관해 상업적 주재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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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가질 뿐 아니라, 똑같은 위임사항들에 의해 다루어져야 한다.  

CER가 투자부문을 다루지 않고 있기는 하지만, 일시정지 상태에 있

는 위임사항들은 비설립권을 위반하지 않는 조치들을 다루고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CER에 앞서 분리된 협정The Trans-tasman Tra-

vel Agreement에서 공동의 노동시장을 형성했다.  무차별면허와 자격

조치가 상호인정되었다.  제외된 분야들은 기본통신, 방송,  항공운송,  

선적, 우편서비스 등이다.  호주는 은행서비스에서 보류조치를 철회

한 반면, 뉴질랜드는 라디오, TV방송, 단파,  위성방송 등의 분야에서  

유보조치를 없앴다. 서로의 시장에서 실행하는 권리를 포함해서  

Tasman을 가로질러 단일 항공시장을 형성하기 위해 1992년에 양해

록이 서명되었지만, 호주는 1994년 10월에 그것을 따르지 않기로 결

정했다. 1995년 마지막 검토에서 호주는 우편서비스와 정보통신 분

야에서 관련사항을 자유화한 반면, 뉴질랜드는 항공과 선적부문을  

자유화하였다. 

(4) APEC

APEC은 2020년까지(선진국은 2010년까지) 상품, 서비스, 자본을  

포함한 역내에서의 자유무역을 이루기 위해 1994년 보고르선언에  

합의했다.  오사카에서 열린 1995년 APEC회의에서 이러한 위임사

항에 서명했고 WTO 원칙 및 목적, 일관된 자유화와 무역촉진조

치들을 추구하기 위한 행동의제Action Agenda를 발달시켰다. 의제에

서 APEC은 서비스를 포함한 어떤 새로운 보호무역조치도 취하지  

않겠다는 다소 약한 일시정지 위임사항을 채택했다.

행동의제는 매우 광범위하고 그 시행세칙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

다. 그러나 오사카에서 선언된 개방적 지역주의의 개념은 보고르  

위임사항보다 확장된 분야 없이 비APEC 회원국에까지 최혜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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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가 적용됨을 포함하고 있다. 이 단계에서 모든 서비스분야는 점

진적으로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을 줄이고 최혜국대우와 내국민대

우를 점진적으로 해 나간다는 위임사항들에 의해 다루어진다. 더

구나 회원국들은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에 있어 그들의 분야별 위

임사항들을 확장함으로써, 그리고 최혜국대우의 예외사항을 없앰

으로써 GATS협상에 긍정적인 공헌을 하는 것이다.  의제는 일반

적으로 분리되어 외국인투자를 다루며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 그

리고 투명성의 점진적 조항을 요구한다.

의제는 무역촉진조치에 관한 협상이 일정기간 존재하는 4개의  

서비스분야에서 선택된다. 정보통신,  에너지,  운송, 관광 등이 그것

인데, 이들 분야의 협상은 주로 규제와 행정절차를 조화시키고 투

명성을 높이는 것에 주목한다.  무역투자위원회는 다른 서비스분야

에서 이러한 것들의 확장가능성을 검토한다.

(5) AFTA

AFTA의 범위는 현재 서비스분야로까지 확장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1998년에 포함된 첫번째 서비스분야와 더불어 1995년 12월  

ASEAN 정상모임에서 서비스와 투자 관련사항을 포함하는 몇몇  

선행 움직임들이 있어 왔다.  그동안 금융, 항공운송, 해상운송,  정

보통신, 관광, 건설,  비즈니스 서비스를 포함하는 몇몇 서비스분야

에서 자유무역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3년간의 협상과정이 이루어

졌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이들 협상의 결과를 예상하는 것은 시기

상조인 반면,  이들 분야에서 어떤 이익은 설명될 수도 있을 것이다.  

ASEAN 회원국들은(베트남 제외) 또한 AFTA 회원국들이다.



42 서비스산업의 뉴라운드 대응전략

(6) GATS와 지역간 협정의 서비스분야 비교에 따른 
   정책과제

앞에서 분석된 GATS와 지역간 협정의 서비스분야 비교결과 다

음과 같은 중요한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이들은 향후 GATS 규범

개정 협상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1) 분야의 구체성

GATS의 구조는 자유화 위임사항들이 예정된 분야나 하위분야에  

적용되었기 때문에 분야를 구체화하는 협상을 조장한다. 이 구조는  

미래에 자유화를 촉진시키는 데 있어 GATS의 유용함을 계속적으로 

제한할 것이다.  다자간협상에서 경험은 협상이 개별적 분야를 넘어  

확대될 때 더 많은 시장개방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한  

협상에서 분야들보다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들에 초점을 두는 것은  

어떤 분야에서의 손실과 다른 분야에 대한 개혁으로부터의 광범위한  

이익과 함께 경제전반에서 Trade-of f를 촉진시킨다.  GATT는 상품

과 국가들에 관한 일반적인 협정이다. GATS는 일반적 협정으로서보

다 협상할 상품을 구체화하는, 협상을 위한 기초로서 실행된다.

2) MFN 예외

MFN 예외부문의 가능성은 분야별 협상과 상품의 구체성에 관

한 양자간 상호성을 조장한다.  사실 이것은 이러한 예외사항들을  

요구한 국가의 목적이었다. CER협정(EU 내의 협정뿐만 아니라)과  

GATT(Waivers의 예외와 특정 당사자들 사이에서 비적용을 위한  

35조 조항과 함께) 당사국들간에 MFN 분야별 예외에 대해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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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GATT 하에서 그러한 예외사항들이  

허용될 때(다자간 섬유협정이 주요한 예임), 결과는 무역자유화보

다는 무역제한이 되어 왔다.

3) Negative Listing

CER와 NAFTA에서 발견되었듯이, 내국민대우(와 시장접근)로

부터의 분야별 예외에 관한 Negative List 접근은 GATS의 투명

성을 한층 더 높일 것이다. Negat ive Listing 하에, 분야들 내에서  

유지되어 온 모든 예외분야들과 모든 제한사항들은 명료하고 일관

되게 모호함을 피하도록 개요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NAFTA와  

CER에서처럼). Negative List 는 이해하기 쉬운 국가간 제한수준의  

비교에 보다 도움이 된다.  이는 앞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들에 대

한 명확한 목록과 함께 무역협상가들을 제공함으로써 자유화를 촉

진시킨다.  Negative List 를 만드는 것은 국가들이 현존하는 제한  

사항들의 타당성을 재평가하도록 한다. 이러한 접근은 또한 제한

에 있어 중지를 촉진한다. Positive List 와 달리, Negat ive List는  

국가들이 구속력을 갖지 않는 분야들에 제한을 두는 것을 막는다.  

Negative List 는 또한 새로운 서비스지역을 자동적으로 포함시킴

으로써 자유화를 촉진시킨다.

4) 시장접근․내국민대우

내국민대우는 GATT에서 국내 공급자와 해외 공급자 사이의 차

별적인 모든 조치들을 포함해 정의되므로, 통합된 내국민대우와 시

장접근 조항들로부터 많은 것들이 얻어질 것이다.  구체적 의무사항

으로서 시장접근은 CER나 NAFTA에서 거의 적용되지 않고, GATT

에는 전혀 해당사항이 없다. GATS 내에서, 시장접근 조항의 첫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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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단락은 내국민대우의 그것과 중복되는 것처럼 보인다.

5) 일반적 의무사항으로서 내국민대우

Negative List 접근과 더불어, 내국민대우는 예정된 예외사항과  

함께 쉽게 일반적 의무사항이 될 수 있다. 이것은 NAFTA와 CER

에서 성공적임이 입증되었다.

6) 투자, 인력이동, 경쟁정책 관련조치를 별도 분리

GATS는 국경간 공급,  투자, 인력이동을 모두 서비스 공급양식

으로 규정하고 동일한 협정 속에 포함시키고 있다. 투자나 인력이

동은 서비스무역에만 특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무역

에도 관련이 있으나, GATT는 이러한 문제를 포괄적으로 취급하

고 있지 않다. NAFTA는 국경간 서비스무역, 투자(상품과 서비

스), 경쟁정책(상품과 서비스), 인력이동을 각각 분리 취급하고 있

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NAFTA의 국가 구성이 선진국과  

개도국을 포함하고 있어 향후 GATS 발전방향의 좌표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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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GATS의 문제점

1. 협상방식

 

현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 e in Services)의 가장 심각

한 결함은 시장개방 수준이 절대적으로 낮다는 사실이다. GATS에  

첨부된 각국의 시장자유화계획서(또는 양허표, Nat ional Sched ule)에 

포함된 서비스분야는 전체 서비스분야의 일부만을 포함하고 있고, 시

장개방을 약속한 서비스분야에서도 자유화조치는 여전히 많은 제약

을 담고 있다. 이는 개도국은 물론 선진국에도 적용되는 사실이다.  

WTO 출범 이후 협상이 진행되어 1997년 2월 타결된 기본통신 서비스

분야 정도만이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시장자유화협정을 체결해 냈다.  

물론 GATS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이르러서야 제정되었고 향

후 주기적인 서비스분야 후속협상이 협정의 일부로 규정(GATS 19

조)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시장개방 상태에서 추가적인 시장개방이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혹자는 GATT가 1948년 이후 반세기에 걸

쳐 지속적인 관세인하를 추진해 온 현재에도 상당부분 관세장벽이 남

아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국제협상의 특성상 시장개방은 점진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관찰의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현 GATS의 구조가 과연 향후 서비스협

상이 계속됨에 따라 WTO 회원국들의 지속적인 시장자유화를 이끌

어 낼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가 하는 점이다.  

먼저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답은 부정적이다. 가장 큰 이유는 현

재의 서비스분야 자유화방식이 개방되는 분야를 열거하는 Posit 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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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 ing 접근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당

시 고려된 대안의 하나는 시장개방이 이루어지지 않는 분야를 명

시하는 Negative Listing 접근이었다.  

어떤 국가가 서비스분야 가운데 X, Y, Z만을 개방하려 한다면,  

Positive Listing 접근 아래서는 그 국가의 자유화계획서에 X, Y, Z를 

명기하면 된다. 만약 Negat ive List ing 접근이 채택된다면, 이 국가는  

자국의 자유화계획서에 X,  Y, Z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분야를 명기해

야 한다.  시장개방도 외자 100% 허용, 외국인 사업자수 제한 없음 등  

아무런 제약이 없는 “완전개방Complete Li beralization”부터 “ 부분개방

Partial Lib er alizatio n”(예 : 50%까지만 외자허용,  단계적 외자허용범위  

확대 등)까지 여러 형태의 개방이 있다.  Negative Listing의 경우에  

시장개방 제한조치가 있는 서비스분야는 그것이 ‘부분개방’을 의미할

지라도 자유화계획서에 명기되어야 한다. 

Posit ive Listing 접근에 비해 Negat ive Listing 접근은 자유화를  

유도할 수 있는 협상방법이다. 첫째,  Negative Listing 접근이 채

택된다면 각국은 모든 서비스분야의 현 경쟁여건, 규제상황에 대

해 종합적이며 철저한 검토를 할 수밖에 없다. 반면 Positive List -

ing 접근이 채택되면 각국은 개방하려는 분야만 명시하면 되기 때

문에 반드시 종합적인 검토를 할 필요가 없다. 특히 기득권Vested  

Interest이 강한 분야,  즉 규제기관의 포획Regulatory Captur e상태가 심

한 서비스분야일수록 개방에 대해 완강히 저항하고, 이러한 국내

적인 저항이 심한 분야일수록 경쟁,  규제상황에 대한 분석이 이루

어지지 않은 상태로 협상대상에서 빠져나가게 된다. 

둘째, 향후 협상을 진행함에 있어서 Negat ive Listing 접근은  

Posit ive List ing 접근에 비해 자유화를 촉진시키게 된다. 이는 크

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Negat ive List ing 접근의 경우  

어떠한 형태이든 시장개방 장벽이 있는 모든 서비스분야가 각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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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고소득국가-중・저소득국가 서비스분야별 
                 자유화조치 비교
                                                       (단위 : 건수)

서비스분야

연 간 
GATS분야  

및
공급방식수  

평균 자유화조치수
자유화조치/

연간 GATS  분야(%)  

고소득국가
중․저소득 

국가
고소득국가

중․저소득 
국가

건      설 20 11.2 3.3 56.0 16.5

자동차수리 4 1.8 0.3 45.0 7.5

도  매  업 8 4.6 0.5 57.5 6.3

소  매  업 8 4.4 0.8 55.0 10.0

호텔, 음식점 4 2.8 2.8 70.0 70.0

육 상 운 송 40 9.4 2.3 23.5 5.8

해 상 운 송 48 4.4 3.0 9.2 6.3

항 공 운 송 20 3.7 1.5 18.5 7.5

보 조 운 송 20 5.1 1.3 25.5 6.5

우      편 4 1.3 0.6 32.5 15.0

기 본 통 신 28 1.5 1.3 5.4 4.6

부 가 통 신 28 18.7 5.0 66.8 17.8

금      융 60 31.3 12.4 52.2 20.6

부  동  산 8 3.5 0.3 43.8 3.8

임  대  업 20 9.5 1.3 47.5 6.5

컴퓨터 관련 20 15.5 4.2 77.5 21.0

연 구 개 발  12 4.1 1.0 34.2 8.3

사업서비스 108 56.5 12.2 47.9 11.3

환 경 정 화 16 8.8 1.0 55.0 6.3

교      육 20 4.7 1.3 23.5 6.5

건      강 24 5.0 1.9 20.8 7.9

여가서비스 48 13.3 4.6 27.9 9.6

주 : 위의 표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결과만을 나타낸 것임.

     WT O 출 범 이후  타결 된 기 본통신 , 금융서 비스 는 반영 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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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dule에 명기되기 때문에 무역자유화 협상의 첫번째 단계인 무역

장벽 파악의 문제가 쉽게 해결된다. 이에 반해 Posit ive Listing 접근

의 경우, Sched ule에 명기되지 않은 서비스분야의 무역장벽에 대해서

는 파악이 지극히 힘들다(GATS 3조 공개주의Tr ansparency에 따라 모

든 회원국은 서비스교역에 영향을 주는 조치들을 통보해야 하는 의

무가 있지만 이는 거의 유명무실한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다. 이 조항

이 제대로 지켜진다 해도 Negat ive Listing에서 기대되는 무역장벽  

파악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달리 표현하면, Negat ive List ing은 쉽

게 Focal Point를 찾을 수 있다. 둘째, Negat ive Listing 접근은 “서비

스분야별 기득권S ectoral Interest”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다.  

Posit ive List ing 접근의 경우, 개방대상 서비스를 지목해 협상을 진

행해야 하기 때문에 초기단계부터 기득권의 저항에 부딪히게 되지만, 

Negative List ing 접근의 경우 어떠한 형태이든 시장개방 장벽이 있

는 모든 서비스분야가 명기된 상태에서 협상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러한 저항과는 비교적 거리가 있다. 

<표 2-2> 시장개방 양허범위 비교

고  려  요  인 고소득국가(%) 중․저소득국가(%)

개방분야의 제약성  35.9 10.3

개방분야 제약성, 해당 서비스
분야의 GDP 기여도

45.4 12.2

개방분야 제약성, GDP의 기여도, 
세계 GDP에서의 국가의 비중

48.4 5.2

세계에서의 GDP비중 78.9 16.4

주 : GATS 회원국이 아닌 국가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세계에서의 GDP비중의

    합이 100%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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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의적인 MFN면제

현 GATS구조가 실질적인 서비스분야 자유화를 유도하는 데 한

계가 있는 또 다른 이유는 다자간 무역협정의 핵심인 무차별원칙

Non-discriminati on이 모든 회원국에게 의무인 것이 아니라 일부에게

는 의무, 일부에게는 협상대상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1) GATS에서 무차별주의 원칙의 구조

다자간 통상체제의 핵심은 무차별주의 원칙이다. GATT에서는  

국가간 무차별원칙인 MFN(Most -Favored Nat ion)과 내국인과 외

국인을 차별하지 않는 NT(National Treat ment)가 모든 GATT 회

원국에 의무로서 부과되었다. 

반면 GATS에서 무차별원칙은 모든 WTO 회원국이 의무적으로 부

담해야 하는 사항이 아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결과 합의된 GATS

에서 MFN은 의무Obligation로, NT는 시장개방을 약속한 서비스분야에  

대해서 협상을 통해 약속한 조치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구체적 약속

Specific Commitment”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러한 구분은 서비스가 국가간 거래되는 대표적인 형태가 외국

인에 의한 현지투자,  법인설립임에 비추어 만약 이들에 대해 NT

를 의무적으로 져야 한다면 시장이 자동적으로 개방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한편 GATS에는 GATT에 존

재하지 않는 새로운 무차별원칙이 등장하고 있다. MA(Market Ac-

cess)가 바로 그것이다. MA는 시장진입과 관련된 조치에 대해서

는 협상을 거쳐 약속한 시장개방계획서National Schedule에 명시된  

것과 동등한 대우를 모든 WTO 회원국에 부여해 주는 것을 의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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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FN면제 관련협정

GATT에도 MFN에 대한 면제가 있듯이, GATS에서도 MFN에 대

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서비스분야별  

MFN 적용과 면제문제는 협상 초기부터 1994년 4월 마라케시 각료회

의에서 협상이 공식적으로 완료될 때까지 일관되게 서비스협상의 가

장 중요한 쟁점이었다. 1990년 말까지도 협정본문의 MFN 원칙의 개

념과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계속되었다. 1990년  

하반기부터는 일단 모든 서비스가 GATS의 적용대상이 되고, MFN

이 문제가 되는 분야는 분야별 부속서Sectoral Annex를 제정해 MFN 

예외를 허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었다. 부속서 제정이 거론된  

금융, 통신, 인력이동 등 9개 분야 중에서 4개 운송서비스 분야와 기

본통신, 시청각서비스 등 6개 분야에서는 MFN면제 여부 및 그 구체

적 방법이 부속서 제정의 요체를 이루었으며 노동력 이동 부속서에

서도 MFN면제 문제가 쟁점 가운데 하나였다.

MFN면제 범위,  기존 양자(복수국간)협정의 철폐시한 문제, MFN

면제 대상의 구체화방법 등은 1991년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

작했다. MFN면제의 법적 형태로는 ①GATS협정 자체에 규정하는  

방법, ②유보Reservation, ③웨이버Wai ver, ④가입의정서Accession Protocol  

등 네 가지 방안이 논의되었다. 현 GATS에서 MFN면제는 크게  

‘MFN면제에 관한 부속서’와 ‘MFN면제에 관한 협상절차’ 의 두 가지

로 나누어 다루어지고 있다.

(3) MFN면제 관련조항 

GATS 2조 2항은 WTO 회원국의 경우 ‘MFN면제에 관한 부속

서Annex on Article II Exemptions’에 명기된 조치들에 대해서는 MF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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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와 불일치함을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MFN면제에 관한  

부속서’는 부속서의 범위, MFN면제 재심절차, MFN면제조치의  

종결,  그리고 합의된 MFN면제조치 목록에 대해 각각 규정하고  

있다.  

1) 부속서의 범위 

MFN면제 부속서에는 GATS 발효시점에서 회원국이 MFN 의

무면제를 받는 조건을 명시하고 협정발효 후에 MFN면제를 받고

자 할 경우에는 WTO협정 제9조 3항의 웨이버 획득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재심Review절차

면제기간이 5년 이상인 MFN면제조치는 모두 서비스 이사회가  

재심하게 되며, 최초의 재심은 협정발효 후 5년 이내에 하도록 하

고 있다.  재심시 고려사항은 MFN면제를 필요하게 하였던 조건이  

계속 존재하고 있는지 여부이며, 재심이 추가로 필요할 경우에는  

재심날짜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3) 종료Termination

MFN 의무면제는 동 면제신청안에 기재된 시점에 종료된다. 종

료시기가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0년을 초과하

지 못한다.  MFN 의무면제 내용에 종료시점이 명기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후속 자유화협상이 재협상 대상이 되며,  동 협상

결과에 따라 이미 제시된 시점이나 10년보다 더 짧은 기간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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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될 수도 있다. MFN 의무면제조치를 MFN 조항에 합치시켰을  

경우 당사국은 서비스 이사회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4) MFN면제 목록

MFN면제가 적용되는 WTO 회원국들의 조치를 명기한 목록이  

동 부속서에 첨부된다.  협상참가국은 MFN면제대상 조치에 관해  

①조치의 내용과, ②MFN에 불합치하는 대우의 내용, ③의도하고  

있는 면제기간, ④MFN면제를 필요하게 만드는 조건에 대한 정보

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MFN면제 관련협상 

미국은 1991년 3월 해운, 금융, 기본통신,  항공분야에 대해 MFN

의 완전면제를 신청하였다. 이것은 모든 국가에 대해 자국의 국내

법규 또는 정부정책에 따라 자유재량에 의해 서로 다른 수준의 차

별대우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당해분야를 서비스협정 적

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동 분야는 계속 일방조치, 양자협상

체제하에 놓이게 되고 다자간 분쟁해결 의뢰도 배제되게 된다. 미

국의 이러한 주장은 일부는 수용이 되고 일부는 WTO 출범 이후  

후속협상이 진행된 기본통신, 금융서비스 협상의 경과에 따라 상

당부분 후퇴되었다. 

현 GATS에 존재하는 MFN면제는 국가에 관계없이 특정 서비

스분야에 대해 MFN이 면제되는 경우와 국가마다 자국의 이해관

계에 따라 서로 다른 조치에 대해 MFN을 면제하는 두 가지 형태

로 구분된다. 

전자의 예가 항공운송서비스 분야이다.  항공기 수리 및 정비,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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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운송서비스 판매, 컴퓨터예약서비스(CRS)를 제외한 항공운송서비

스 분야에는 GATS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항공운송서비스 부속

서Annex on Air  Tr ansport Servi ces에 따른 것이다. 후자의 대표적인 예

는 EC, 캐나다가 신청한 시청각서비스Audio Vi sual Servi ce 분야의  

MFN면제이다.  이들은 자국 및 인접국가, 유사언어국가, 공동생산협

정 회원국에서 생산된 영화 및 방송프로그램의 상영, 방영시간의 하

한을 설정하였다.  

WTO 출범 이후 분야별 협상이 진행된 금융,  기본통신,  해운서

비스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MFN면제였다. 각 분야에서  

가장 협상력이 큰 미국은 협상참여국들의 시장개방 수준이 미국이  

설정한 ‘ Critical Mass’에 도달하지 않으면 미국의 시장개방조치에  

대한 MFN 대우를 취하지 않겠다는 협상전략을 구사했다.  이 때

문에 금융서비스는 미국이 배제된 가운데 협상이 타결되는 선례

가 만들어졌고, 기본통신서비스는 협상의 타결에도 불구하고 캐나

다의 개방수준이 낮은 것에 대한 보복조치로 미국이 협상타결의  

마지막 순간에 기본통신서비스의 일부에 대해 MFN면제를 신청

하였다.  

(5) MFN면제 조항의 문제점

MFN면제조치의 논리적 근거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번째  

주장은 GATS 제정 이전에 이미 쌍무적 또는 일정한 지역간의 무

역협정에 따라 호혜적으로 부여한 특혜조치Preferential Treatment를 이

들 호혜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로까지 확대해 비차별적으로 적

용하기 힘들다는 것이었다. 두 번째 주장은 시장이 상대적으로 폐쇄

된 국가가 시장개방조치를 단행하지 않고 협상이 종결되어 MFN조

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면,  보다 시장이 개방된 국가로서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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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상대국보다 시장을 더 개방하는 상태가 되어 시장폐쇄적인  

국가의 서비스 공급자가 그 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Market Power을  

이용해 개방적인 시장에서 경쟁우위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현재 GATS에 존재하는 MFN면제조치들을 살펴보면, 항공서비

스 전체에 대한 MFN면제,  EC 국가들의 시청각서비스 분야 등은  

첫번째 경우에 해당한다. 미국이 취하고 있는 MFN면제조치의 대

부분이 ‘무임승차F ree Ridi ng’에 대한 대응조치인 두 번째 경우에 해

당한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타국에 비해 유독 미국만이 ‘무임승

차’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미국시장의 상대적

인 개방정도를 협상의 지렛대Leverage로 해 타국의 시장개방을 확

대하겠다는 전략적 측면과 미국시장의 개방수준에 상응하는 정도

의 타국시장의 개방 없이는 국내업계의 강력한 반발 때문에 협정  

자체의 국내비준이 어렵다는 정치적인 논거가 작용하고 있다.

MFN면제 부속서에 따르면 MFN면제는 일단 기록되면 그 이상

의 추가는 불가능하고, 통상 10년을 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허

용되고 있다.  지금까지 MFN면제가 허용된 협상과정을 살펴보면  

MFN면제에 대한 규율Discipline 부재,  MFN면제 인정에 관한 절차

와 방식의 부재가 쉽게 눈에 띈다.  특히 협상의 전반적인 골격이  

확정된 상태에서 마지막 순간에 주요 통상국가들이 MFN면제를  

신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 경우 나머지 국가들은 유사한  

MFN면제조치를 취하든지, 아니면 협상시한을 더 연장하든지 아니

면 자국의 양허안을 그대로 두고 MFN면제 신청을 허용할 것인지

를 결정해야 한다. 다자간 협상의 속성상 강대국이 저지르는 “마

지막 순간에 발생하는 의외의 사태Last Minute Surprise”에 대해 나머

지 국가들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므로 강대국  

다자간 협상의 이러한 속성을 기회주의적으로 남용하지 않도록  

MFN면제 협상에 대한 보다 엄격한 경기규칙이 필요하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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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N면제조치를 조기에 종결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의 고안이  

요구된다.

3. 효과적인 경쟁규범 미비

국내규제는 서비스의 거래를 통제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GATS는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국내규제에 대한 몇 가지 원칙들을  

수용하고 있다. GATS 6조는 각국이 시장접근을 약속한 서비스업종

에 있어서 서비스교역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 조치가 합리적Reason-

able, 객관적이고Ob jective 공평하게Impartial 집행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합리적・객관적이고 공평한 국내규제의 운용은  

GATS를 준수하는 모든 체약국이 따라야 할 행위의 준거틀 또는 판

단기준이 된다. 이러한 조항의 핵심은 일단 시장개방이 약속된 분야

의 양허가 “저해되거나 무효화I mpaired or Nullified”되지 않게 “과도한Not-

more-b urdensome-than -n ecessary” 국내규제를 억제하는 것이다. 한편 서

비스 공급과 관련해서 우려되는 독점사업자 또는 시장지배적인 사업

자에 의한 반경쟁적 행위Anti-competi tive Behavior 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다자간 규범이 필요하다.  현 GATS에는 경쟁에 관련된 포괄적 규범

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GATS 8조와 9조는 경쟁저해행위 발생시  

당사국간 협의를 규정하고 있을 따름이다.  

이러한 조항들이 과연 GATS 하에서 발생하는 분쟁들을 해소하

는 데 얼마나 구속력 있게 작용할 것인지는 의문이다. 가장 큰 이

유는 아직까지 GATS 때문에 발생한 분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선언적인 규정으로는 GATS 하에서 발생하

는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없을 것이라는 심증이 기본통신

협상의 사례에서 확인된다.  기본통신 협상과정에서 각국은 독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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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경쟁저해행위를 규율하는 데 현 GATS 규범이 불충분하

다는 인식 아래 개방환경에 적합한 규제․경쟁원칙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려 했다.  

GATS 6조는 많은 서비스업종에서 적용되고 있는 허가, 기술기

준, 자격 등의 운용규범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시장접근이 허

용된 서비스의 제공시 허가Li cense가 필요한 경우, 관계당국은 허가

신청 접수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결정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

도록 강제하고 있다. 동시에 자격요건 및 취득절차, 기술표준, 면

허요건과 관련된 조치들이 불필요한 교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체약국들은 적절한 기구를 설립해 필요한 규율Disciplines을  

제정할 수 있도록 동 6조는 규정하고 있다. 자격,  면허, 기술관련

요건은 다음의 기준을 따르도록 명시되어 있다.

ⅰ) 객관적이며 투명한 기준Obj ective and T ransparent Criteria에 바

탕을 둘 것

ⅱ)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이상의 부담을 서비스

    제공업자에게 주지 말 것

ⅲ) 허가절차의 경우,  그 자체가 서비스 공급의 제약으로 작용

하지 않을 것

우루과이라운드 각료결정에서 정해진 작업계획에 따라 현재 회

계서비스Accountancy Sector에 대해서는 이러한 일반적인 원칙을 구

체화한 규범으로 제정하는 단계에 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내  

규제・규범 구체화작업을 분야에 따라 제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

본적인 질문은 여전히 과제로 남게 된다. 모든 서비스분야마다 특

수성을 고려하게 되면 각 분야별로 국내규제와 경쟁규범을 구체화

해야 한다는 논리로 귀결된다.  과연 막대한 협상비용을 지불하면

서까지 분야별 구체화작업을 해야 할 만큼 그 효과가 클지는 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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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일이다. 뉴 서비스라운드에서 효과적인 국내규제․경쟁규범 구

체화작업이 의미 있게 진행되지 못하면 각국의 서비스시장 개방의

지도 퇴색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4. 우루과이라운드에서의 미완과제

(1) 세이프가드

1) 세이프가드의 목적

정부가 국내시장을 자유화할 때 잠정적으로 발생하는 역효과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무역자유화에 대한 반대논리

를 완화하고 무역자유화 협상을 촉진하는 것이 세이프가드의 목적

이다.  즉, 무역자유화를 일단 국가간의 협정에서 약속했다 하더라

도 수입의 급증 등에 따라 국내산업의 피해가 큰 경우 이미 약속

한 자유화조치를 한시적으로 유보할 수 있다. 만약 세이프가드가  

없다면 많은 국가들은 무역자유화조치에 따른 국내산업의 피해가  

크다는 이유 때문에 자유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가 힘들어질 것

으로 예견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세이프가드는 GATT에서 존재해 왔다. GATT

에서의 세이프가드는 수입의 급속한 증가(절대적 또는 상대적)로 인

해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Serious Inj ury”가 발생했거나 또는 “심각

한 피해의 우려Threat of Serious Injur y”가 있을 경우, 해당산업 관련 관

세조치 등 GATT에서의 의무를 한시적으로 유보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다.  

세이프가드는 상대국 기업들의 정상적인 경쟁의 결과 발생하는  



58 서비스산업의 뉴라운드 대응전략

국내산업의 피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반덤핑조치Anti-d umping Mea-

sure나 상계관세조치Countervailing Measure에 비해 그 발동요건이 훨

씬 엄격해야만 한다.  GATT에서도 반덤핑조치나 상계관세조치를  

발동하기 위해서는 “중대한 피해Material Inj ury”가 입증되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세이프가드는 “심각한 피해Serious Injur y”가  

입증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분야 협상에서 이러한 배경과 인식의 기

초 아래 서비스분야 세이프가드를 제정해야 한다는 점에는 합의가  

도출되었으나, 세이프가드의 구체적인 내용은 후속 협상과제로 넘

겨졌다(GATS 10조).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세이프가드가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비스협상에 참가한 국가들의 서비스시장 개방의  

범위가 미약했다는 지적도 있다.  

2) 세이프가드 제정협상 경과

GATS 10조는 WTO협정 발효 이후 3년 이내에 세이프가드에  

대한 협상을 완료하고 협상결과가 있을 경우에 세이프가드 조항이  

발효될 것임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협상시한인 3년 이내에 긴급

한 국내산업 피해가 발생한 WTO 회원국의 경우 GATS 21조를  

원용해 시장개방 약속을 변경 또는 취소Modificati on or Withd rawal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우루과이라운드에서 미결과제였던 보조

금(GATS 15조), 정부조달(GATS 13조)은 후속 협상시한이 제시

되지 않은 데 비해 세이프가드는 3년이라는 협상시한이 제시된 점

은 주목할 만하다. 

협상시한인 3년이 이미 경과한 1998년 12월 현재에도,  GATS에

서 세이프가드 제정협상에는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 일

부 국가들에서 세이프가드 협상을 하라는 GATS 10조 규정이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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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프가드 규정을 제정할 것인지 아닌지의 문제도 협상의 대상이라

는 입장을 제시하면서, 논의 자체가 원론적인 수준에 맴돌고 있다.  

 

3) 서비스분야 세이프가드 제정의 장애요인

세이프가드의 취지를 살려 GATS에 제정될 수 있는 세이프가드

의 원형Proto -type은 다음과 같은 형태를 띨 수 있을 것이다.

“수입의 급격한 증가I mport Surg e(절대적 또는 상대적)로 인해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 가 발생했거나 또는 ‘심각한 피해의 우

려’가 있을 경우, 해당산업 관련 GATS에서 양허한 시장개방조

치를 한시적으로 유보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세이프가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수입의 급격한 증

가”, “ 국내산업”,  “심각한 피해” 의 개념이 구체적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세이프가드가 남용되어 무역자유화에 역행하

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된다. 그러나 다음에 논의되듯이 서비스분

야의 특성상 “수입의 급증”,  “국내산업”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

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가. “수입급증” 의 정의

향후 지배적인 서비스의 국경간 공급은 세관통제가 불가능한  

Bit 의 형태로 국경을 넘나드는 전자상거래Electr onic Commerce가 될  

것이다. 이 경우 수입의 통계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 수입의 급격

한 증가”라는 세이프가드 발동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가 어떻게 충

족될지 불분명하다. 

GATS에서 서비스교역은 국경간 공급 이외에 생산자나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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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국경간 이동을 포함한 네 가지 형태의 서비스 공급방식Mode of 

Sup ply 중 하나로 정의되고 있다.  “ 수입의 급격한 증가” 를 파악하

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 모두에 대한 수입통계가 수집되어야 한

다. 문제는 갈수록 전자상거래의 비중이 증대되면서 서비스의 국

경간 공급은 세관통제가 불가능한 Bit 의 형태로 국경을 넘나들기  

때문에 수입의 통계추적이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현지법인 설립

을 통해 서비스교역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들의 생산, 판매에 대한  

모든 자료가 추적되어야 세이프가드의 기본전제인 “수입의 급격한  

증가”가 파악될 수 있다.  

나. “국내산업” 의 정의

외국서비스의 수입증가에 따른 국내산업의 피해를 측정하기 위

해서는 국내산업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정의할 수 있어야  

한다. GATT의 경우 수입이 급증한 제품을 제조하는 국내기업은  

물론 유사제품Like Product이나 직접경쟁 또는 대체관계에 있는 제품

Directly Competitive or Substitutable을 생산하는 국내기업도 국내산업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러한 개념을 GATS에 적용하기 위해서

는 무엇보다도 ‘국내기업’의 개념이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한다. 

대부분 서비스교역은 외국기업의 현지설립에 의해 이루어진다.  

외국기업이 현지국의 상업적 규정과 제도를 충족시키면서 설립한  

기업과 국내기업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겨난다.  

100% 외국인 단독투자법인의 경우는 외국법인으로 간주할 수 있

지만, 여러 다양한 형태의 지분구성을 지닌 합작투자에 대해서는  

어디까지가 외국법인이고,  어디서부터가 국내법인인지 판정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GATS 28조에 규정된 정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GATS 28조 (m), (n)에 따르면 GATS에

서의 외국법인은 외국기업이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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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이 이사진 장악 등의 방법을 통해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현지에 설립된 기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4) 세이프가드조치의 형태

 

GATT의 시장접근과는 달리 GATS는 서비스의 국경간 이동뿐 아

니라 현지법인 설립, 생산자나 소비자의 이동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따

라서 국경간 이동으로 인해 수입이 급증한 경우 국내에 설립된 현지법

인의 서비스 공급을 제한할 권리가 있는가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  

GATT의 경우 상품의 Cross-border Trade에 적용되는 세이프가

드가 제한적인 보호만을 제공하고 세이프가드조치가 외국생산자들

이 수입국에서 그들의 투자를 늘려나가는 것을 막지 않는다. 이러한  

논리를 GATS에 적용하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초래한 서비

스 공급방식에 따라 세이프가드를 발동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다. 즉,  세이프가드는 Mode-specific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

나 서비스의 수입급증이 어느 특정한 서비스 공급방식 때문이 아닌  

경우에는 Mod e-specif ic한 세이프가드를 적용할 수 없게 된다.  

(2) 보조금

GATS 15조는 서비스무역을 왜곡하는 보조금에 대한 다자간 규

율을 제정하기 위한 협상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율에는 상계관세

조치Countervailing Measure도 다루어져야 한다고 GATS는 규정하고  

있다.  WTO 출범 이후 이 조항에 따라 보조금 관련협상이 진행되

고 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다. 

GATS 보조금 규범의 모델로는 GATT의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

정Agr 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SCM)을 참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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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SCM협정은 보조금을 무역에 미치는 효과에 따라 세 가

지로 구분해 무역왜곡효과가 분명한 보조금은 금지하고, 무역왜곡

효과가 불분명한 보조금은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분쟁해결이  

가능하도록 하고, 무역왜곡효과가 미미한 보조금은 허용하는 방식

을 취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이러한 ‘ 신호등방식Signal-l ight Approach’

은 GATS의 보조금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하다.  이러한 접근방식

에 따르면 교통, 통신, 보건,  교육, 연금제도와 같은 공공재의 특성

을 띠는 서비스분야에 대한 국내보조금은 원칙적으로 허용되거나,  

심각한 무역왜곡효과(이들 보조금의 경우 주로 수입대체효과가 될  

것임)가 있음을 상대국가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허용된다.

이러한 접근방식이 적용되기 위한 대전제는 각 보조금의 무역왜곡

효과에 대한 분석이 가능해야 한다는 점이다. 현지법인 설립이 중요

한 서비스 교역방식인 점을 감안해 볼 때, GATT에서 논의되는 방식

의 보조금 지급에 따른 수출진흥효과 또는 수입대체효과를 그대로  

GATS에 적용할 수는 없다.  특히 GATS에서 내국민대우는 협정상의 

의무가 아닌 협상을 통한 구체적인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차별적인  

내국민대우가 협상을 통해 시장개방계획서에 명기된 경우, 이에 따른  

차등적인 보조금지급은 분명히 외국공급자들의 시장접근을 저해하

는 무역왜곡효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는 이미 협정체결 때 당사국간

에 이해가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분쟁제소대상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GATS 보조금 규범이 효과적으로  

제정되기 위해서는 보조금과 시장접근, 내국민대우와의 연관성에 대

한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3) 정부조달

현 GATS는 정부의 서비스 조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G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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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조는 WTO협정 발효 이후 2년 이내에 서비스분야 다자간 정부

조달협정을 개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분야의 협상 역시 현

재까지 특기할 만한 진전이 없다. 현재 WTO체제 내에는 상품과  

건설을 포함한 서비스에 적용되는 정부조달협정Agreement on Govern-

ment Procurement(GPA)이 있다.  GPA는 모든 WTO 회원국에 적용

되는 다자간 협정은 아니며,  가입한 일부 국가들에게만 협정의 의

무와 혜택이 부과되는 복수국간 협정Plurilateral Agreement이다. 한편,  

1996년 12월 WTO 싱가포르각료회의에서는 정부조달에 대한 부패

를 혁신하기 위해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자간 규범제정을 결

정한 바 있다.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국방분야를 제외한 전체 정부조달

규모의 반 정도가 서비스분야의 조달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경

제활동에서 정부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에 비추어 정부조달 서비스

시장의 개방은 심대한 자유화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서

비스분야 정부조달에 대한 다자간 규범 제정은 각국의 정부조달  

서비스시장의 실질적인 개방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

부조달분야는 새로운 서비스분야 라운드의 중요한 협상의제가 되

어야 한다.  

5. GATS와 GATT와의 관계 : 분쟁사례 연구

WTO 출범 이후 1998년 12월 현재 DSB에 제소된 분쟁은 모두  

150건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GATS 때문에 분쟁이 촉발된 경

우는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다. DSB에 제소된 150건의 분쟁 가운

데서 GATS와 간접적으로 연관된 분쟁은 10건 정도로 집계되며,  

이 중 2건(캐나다-정기간행물, EC-바나나)만이 패널절차가 완료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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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이행단계에 들어가 있다.  

캐나다 -정기간행물, EC-바나나 분쟁은 모두 분쟁당사국간 합의

에 따른 분쟁조정에 실패해 패널이 구성되었으며, 패널보고서에 대

한 분쟁피소국의 상소에 따라 상소심Appellate Body의 심의가 있었고,  

상소심보고서가 DSB에서 채택되었다.  이 두 분쟁에서 제기된  

GATS 관련사안은 GATT와 GATS의 관계이다.  피소국인 캐나다와  

EC는 GATS는 의도적으로 GATT가 적용되지 않는 범주에 적용되

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한 패널의 입장은 GATT와 GATS

가 상호배타적인 협정이고 각각의 적용범위는 중복될 수 없으며 중

복되지 않도록 해석되어야 한다는 캐나다와 EC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었다.  

(1) 캐나다 -정기간행물

분쟁제소국인 미국은 캐나다의 정기간행물에 대한 관세분류와  

국내소비세 관련조치,  그리고 국내출판 정기간행물에 더 낮은 우

송료를 적용하는 조치가 GATT 내국민대우 규정에 위배된다고 주

장하였다.  이에 대해 캐나다는 국내소비세는 GATS협정이 적용되

는 광고서비스에 관련된 것이며, 캐나다는 광고서비스에 대해 어

떤 양허도 한 적이 없으므로 WTO 회원국에게 내국민대우를 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논리를 전개했다.  캐나다는 GATT와 GATS의  

적용범위를 각각 따로 해석할 필요가 있고 그럼으로써 두 개의 독

립적인 협정이 중복되고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캐나다는 “경제활동의 지배적 혹은 본질적 특성

The Domi nant or Essential  Characteri stics o f an Economic Activity” 에 따라  

GATT를 적용할 것인지 GATS를 적용할 것인지가 결정되어야 한

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상품생산에 투입되는 서비스에는 GATT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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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업자들의 광고서비스와 같이 독자적 활동으로서의 서비스에는  

GATS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캐나다는 미국이  

GATT에서 분쟁을 제소해 시장개방 약속을 하지 않은 서비스분야

의 시장개방을 의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패널은 캐나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패널은 캐나다 국내

소비세가 GATT협정에 어긋나지 않는지 조사하고, WTO협정과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을 참조한 결과 GATT와 GATS 하의  

의무는 공존할 수 있으며 둘 사이에는 상하관계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또한 기술의 진보와 경제활동의 세계화로 인해 GATT

와 GATS 사이의 중복을 피해야 한다는 캐나다의 주장도 타당성

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GATT와 GATS가 중복될 수 있다는  

패널의 이러한 결론은 항소심에 의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2) EC-바나나

EC는 구 식민지국가에 대해 특혜관세를 부여한 조치가 GATT 위

반이며, 이들 국가와 다른 국가들을 차별하는 수입허가제가 GATS 

위반이라는 피소국들의 주장에 대해 바나나 수입허가제가 서비스교

역에 영향을 주는 조치가 아니기 때문에 GATS가 적용되지 않는다

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미국 등 제소국들은 GATS의 범위는 국내 및 

국외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업자들간의 “경쟁관계에 영향을 주는”  조

치로서 바나나 수입관련 EC규정 404/93과 다른 관련규정을 포함할  

정도로 충분히 광범위하다고 주장했다.  

패널은 사전적으로 GATS의 “서비스교역에 영향을 주는”이라는  

한정어에 GATS의 범위가 특정규정의 범주나 조치에만 한정된다

는 개념은 들어 있지 않으며, GATS의 원칙은 “어떤 조치가 서비

스 공급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아닌지에 관계없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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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 공급의 경쟁조건과 관계가 있는 모든 조치를 포함” 한다고 결

론지었다.  패널은 EC가 주장하는 GATT와 GATS 사이의 상호배

타적인 관계를 지지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항소

심은 패널의 이러한 법률적 해석을 지지하였다.  

GATS와 GATT간의 연관성은 향후에도 다수의 분쟁이 예상되

는 분야이다.  현재의 GATT체계와 GATS체계는 무차별원칙에 기

초한 무역장벽 해소, 모든 무역장벽의 투명성 확보, 무역의 흐름을  

왜곡하는 조치에 대한 시정 등 공통된 인식 아래 출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다.  GATT는 50년에 걸쳐  

진화되어 온 반면 GATS는 이제 출발점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GATT와 GATS가 하나의 통합된 협정으로 궁극적으로 존재해

야 하는 이유는 기술진보, 경제활동의 세계화에 따라 상품교역과  

서비스교역의 경계가 갈수록 무너지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전자상

거래가 대표적인 예이다).  무역자유화가 효과적으로 실현되려면,  

국경조치인 관세 및 비관세조치의 자유화 이외에 무역관련 다자간  

투자, 경쟁규범이 설정되어야 하며 이것은 GATT와 GATS에 공

통된 과제이다. GATT와 GATS가 공통된 규범으로 통합될 때까

지 GATT와 GATS는 배타적이지 않으며 중복될 수 있다는 캐나

다 -정기간행물, EC-바나나 분쟁사례의 패널의 평결이 선례로 적

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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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GATS 협상방식 

1. 우루과이라운드에서의 서비스협상 방식

(1) 양허표 작성방식

일반적인 무역협상에서는 협상의 대상이 되는 분야에 존재하는  

무역장벽과 해당분야의 국가간 교역량을 먼저 파악하고, 무역장벽

의 완화에 따른 교역량 변화를 계량화한 다음,  국가의 발전단계를  

감안한 서로 상응하는 수준의 교역량 변화를 가져다 줄 규모와 수

준의 무역장벽 완화에 합의하는 것이 일반적인 협상의 순서이다.  

GATT에서의 관세인하 협상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협상방식을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 e in Ser-

vices)에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 가장 큰 이유는 서비스무역에  

관한 통계의 절대적인 부족 때문이다. 국제수지표에 파악되는 서

비스무역은 여행, 운임, 보험,  서비스 공급자의 일시적인 이동에  

의한 소득정도일 뿐, 서비스무역의 중요한 형태인 현지법인의 생

산활동에 따른 매출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GATS에서의 협상은 무역장벽 파악, 계량화,  축소협상의 단계로  

이루어지지 못한다.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협상시 GATS 제정과정에서 가장 첨예했

던 쟁점 중 하나가 시장접근Mark et Access과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

ment를 의무로 할 것인가 아니면 협상결과에 따라 나라마다 다르

게 허용하도록 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이를 의무사항으로 규정



68 서비스산업의 뉴라운드 대응전략

하려 하는 선진국의 입장과 장기적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로 규정

하려는 개도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섰다.

개도국들의 서비스교역에는 관세부과가 불가능하므로 시장접근

과 내국민대우를 의무로 규정할 경우 이것이 무관세무역을 의미한

다는 전제하에 서비스교역에 있어서도 상품무역의 관세에 해당하

는 합법적 보호수단(국경조치 : Border Meas ures)이 마련되어야 한

다는 입장이었다.  즉 외국 서비스 공급자의 시장진입시 시장접근

조건이 부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시장접근조건이란 시장

진입에 대한 조건과 진입 이후 국내 영업활동에 대한 제한조건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왜냐하면 시장접근과 내국민

대우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외국 서비스  

공급자의 시장진입 허용에 관한 협상시 위의 두 가지 조건이 함께  

협상되기 때문이다.

개도국의 주장에 의하면 자유화의 추진방식은 Posit ive List ing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시장접근조건은 상품무역의 관세와  

같이 합법적인 보호수단이므로 각국이 자국의 양허표에 약속한 분

야에 대해서만 자유화 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자유화의 확대는 어

떤 형태로든 시장접근이 허용되는(시장접근조건에 관한 양허가 이

루어지는) 서비스분야 및 업종수의 증가와 양허된 시장접근조건의  

추가완화를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상품에 비유하면 양허품목수의  

증가와 양허세율의 인하를 통한 자유화 달성에 해당하는 것이다.

선진국들은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를 의무로 규정하더라도 각

국의 유보가 허용되기 때문에 서비스교역 자유화가 점진적으로 추

진될 것이므로 이를 의무로 규정하자는 입장이었다. 즉, 시장접근

과 내국민대우는 시작부터 모든 서비스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일

반적 의무가 아니라 각국별로,  서비스분야별로 결정되는 구체적인  

의무이므로 점진적 자유화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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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들이 상품무역의 관세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주장하는 시

장접근조건에 대해서는,  외국 서비스 공급자의 시장진입시 국경에

서 부과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 공급자의 시장진입 이후에도  

계속해서 국내 영업활동을 제약하게 되므로 국경조치가 아니고 국

내 규제제도라는 논리를 전개하였다.

선진국 주장에 의하게 되면 자유화 추진방식은 Negative List ing

이 된다.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가 의무사항이므로 당연한 논리적  

귀결로서 각국이 모든 서비스분야에 대해 자유화 추진의무를 부담

하게 되면, 자국의 양허표에 모든 서비스분야를 대상으로 시장접근

과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조치를 유보하게 되며, 자유화의 확대는  

이러한 유보목록의 축소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개도국과 선진국간의 이해대립 끝에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았

다. GATS에서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가 의무가 아닌 협상을 통

해 결정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를  

조금이라도 허용하는 서비스분야를 협상국의 양허표에 명기하는  

방식Positive Listing Appr oach을 채택하였다. 일단 조금이라도 시장접

근과 내국민대우가 양허Concession or Commi tment되는 서비스분야에  

대해서는 GATS에 규정된 네 가지 서비스 공급방식Mode o f Sup ply

에 따라 어느 정도의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를 각각 허용할 것인

지에 대해 협상을 하게 되는데, 각국의 양허표에는 제한사항만을  

명기하도록 하였다. 즉, 각국의 National Schedule에 명기되지 않

은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 관련 제한사항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는 Negative List ing 방식이 채택되었다. 

이러한 양허표 작성방식은 보다 광범위한 시장개방을 추구하는  

국가들과 최소한의 시장개방을 추구하는 국가들의 이해가 절충된  

방식으로 “ Hybrid ” 방식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한편 각국은 시장

접근이나 내국민대우 외에 추가적인 자유화조치를ꡒ추가적인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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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itional Commi tmentꡓ으로 양허할 수 있다. 기본통신협상의 경우  

경쟁촉진적인 규제원칙을 담은 Reference Pap er의 내용들을 협상

국들이 선택적으로 ‘ 추가적인 약속’ 아래 양허한 선례가 있다.  

양허표는 GATS의 부속서Annex로서 법적으로 GATS와 일체

Integral Part를 이룬다(20조 3항).  나라마다 양허표의 내용은 상이하

지만 국제협정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조금이라도  

수정하고자 하면 매우 엄격한 절차(21조 양허표의 수정)를 거쳐야  

한다.  GATS 20조 1항은 구체적 약속을 부담하는 서비스분야에  

대해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및 조건

(b)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및 조건

(c) 추가적 약속과 관련된 조치들

(d) 적절한 경우 그러한 약속의 이행을 위한 일정

(e) 그러한 약속의 발효일

<표 3-1> 국가 ‘A’의 양허표의 예(일부)

 Sector
Conditions and limitations 

on market access
 Conditions and qualifications 

on nati onal treatment

Busi ness 
service

1) Commercial presence  requi red
2) None
3) 50% j oi nt venture
4) 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Horizontal Commi tments

1) Unbound  
2) None
3) None
4) Unbound , except as i ndicated
   in Horizontal Commitments

Construction 
service

1) None
2) None
3) None
4) 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Horizontal Commi tments

1) None
2) None
3) None
4) Unbound , except as i ndicated
   in Horizontal Commitments

Key :  1) Cro ss-border supply 
      2) Consumption abr oad 
      3) Commer ci al presence 
      4) Movement of perso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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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e)항의 약속발효일은 WTO 설립협정 발효일 또는 그  

이후에 가입하는 나라에서는 당해국의 가입이 발효되는 날에 상기

약속도 발효될 것이므로 양허표에 별도로 구체적 약속의 발효일을  

기재한 경우는 없다. (d)항은 협정발효일 이후에, 예를 들면 1996

년 7월부터 시장을 개방하는 경우 동 시간조건하에 구체적 약속을  

기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GATS 16조는 시장접근 허용시 각국은 다른 국가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양허계획표에 명시된 것보다 불리한 대우를 해

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16조는 시장접근이 허용된 서비

스분야에 관해서는 양허계획표에 별도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 다음

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ⅰ)  Quota,  독점적․배타적 사업자 지위 부여, 또는 경제적 필요성 

조사Economic Needs Test 요구 등 서비스 공급자수에 대한 제한

조치

ⅱ) 총거래액 또는 자산액 제한

ⅲ) 총영업횟수 및 총서비스 공급량 제한

ⅳ) 고용인수 제한

ⅴ) 외국 서비스 공급자의 상업적 주재형태 제한

ⅵ) 외자제한

양허표의 시장접근, 내국민대우와 관련하여 각국이 양허하는 자

유화 수준에는 크게 나누어 다음 네 가지가 있다.  

1) 완전자유화 약속Full Commitment

어떤 서비스분야의 공급형태에 있어서 시장접근이나 내국민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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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제한을 전혀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경우로서 양허표의  

해당란에 “ 제한 없음None”이라고 표시하게 된다. 그러나 당해 국가

가 양허표 앞부분에 유보한 외국인투자,  부동산취득,  인력이동 등  

모든 서비스분야에 적용되는 수평적 제한Horizontal Limitation은 이  

경우에도 적용되게 된다. <표 3-1>에 예시된 국가 A의 경우 건설

서비스의 상업적 주재와 관련하여 양허표의 시장접근란에 “None”

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는 국가 A가 GATS 16조에 제시된 ⅰ)～

ⅵ)에 해당하는 제한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양허를 한 것으로 해

석된다.

2) 부분적 자유화 약속Commitment with Limitation; Partial Binding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에 대한 일부 제한조치와 함께 양허하는  

경우로서 크게 다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현재의 제한조치 수준 그대로 양허Binding하는 경우로서  

동결Stand stil l or Freeze을 의미한다.

둘째, 현재의 제한조치 전부는 아니라 하더라도 일부를 철폐(Roll-

back이라고 한다)하고 양허하는 경우이다.

셋째, 현재의 제한조치보다 더 후퇴된 수준에서 양허하는 경우

로서 Ceiling Binding이라고 한다.

그러나 어느 경우이든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조치

가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하며 단순히 ‘Standstill’, ‘ Freeze’, ‘Bound’  

또는 ‘Rollback’이라고 표현해서는 안된다.

3) 약속하지 않는 경우No Commitment

회원국이 한 서비스분야의 특정 공급형태에 대해 시장접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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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조치를 계속 유지하거나 새로이 도입할 수

도 있는 자유로운 상태에 있는 경우로서 양허표의 해당란에 “ Un-

bound”라고 나타낸다.  우루과이라운드에서 다수국들이 인력이동에  

관한 양허에서 <표 3-1>에서처럼 “Unbound,  Except  as Indicat ed  

in Horizontal Commitments”로 양허표에 기재하였다.  

이는 모든 서비스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약속사항Hori zontal  

Commitments 이외에는 인력이동에 대해 구속력 있는 양허를 하지 않

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4) 기술적으로 양허가 불가능한 경우No Commitment Technically Feasible

서비스에 따라서는 특정 공급형태에 의한 서비스 공급이 불가능

한 경우가 있는데 국경간 서비스 공급형태에 특히 이런 경우가 많

다. 예를 들면 A국의 요리사가 A국에 앉아서 B국에 있는 손님에

게 요리를 해줄 수는 없는 것이며 폐수처리, 호텔,  창고, 선박이나  

자동차수리 서비스 등도 국경간 서비스 공급이 불가능하다.  건설

서비스도 국경간 공급이 불가능하다.  건설이라는 서비스 공급활동

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건설장비와 사람이 현지에 주재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기술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서비스 형태는 양허표 해

당란에 “Unbound” 로 나타나고 주석에 “Unbound Due to Lack of  

Technical Feasibility” 라고 표시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가능할 수

도 있는데 정보부족으로 인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는 점,  현재는 불가능하지만 미래에는 기술발전으로 가능하

게 될 수도 있다는 점 등이 협상과정에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각국간 양허협상 과정에서 이들 사례의 기술적 실현가능성에 대한  

검증을 해 미래에는 가능할 것으로 판명되면 “Unbound” 로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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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 하였다.

(2)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협상 진행방식

일단 정해진 P ositive Listing 방식 아래에서도 어떤 서비스분야

를 개방할 것인지를 협상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

다. 하나는 Request/Offer 방식이고, 또 하나는 Formula 방식이다.  

전자는 각 협상국들이 상대국에게 자국이 시장개방을 원하는 서

비스분야와 그 분야에서의 시장개방조치(예 : 외자제한 철폐,  공급

자수 제한 철폐)를 담은 문서Request List를 제시하면,  상대국은 이

에 대해 자국이 개방하려는 서비스분야와 그 분야에서의 시장개방

조치를 담은 문서Offer List를 제시하고, 양 문서간의 차이를 좁히기  

위한 협상이 진행되는 방식이다.  

후자는 협상국들이 시장개방을 원하는 서비스분야와 그 분야에

서 시장개방조치의 목표치Target Val ue를 정하고 각국이 이 목표치

를 충족시키는 협상방식이다. 이 방식은 여러 가지로 변형될 수 있

다. 목표치를 가령 특정서비스 분야들로 한정하거나, 전체 서비스

분야 가운데서 x%를 설정할 수도 있다. 선진국과 개도국으로 협상

국을 구분하고 각 국가군마다 목표치를 달리 정할 수도 있다. 또는  

무역장벽이 높은 국가일수록 개방폭을 크게 하고, 이미 무역장벽이  

낮은 국가는 상대적으로 개방폭을 작게 하는 방식(Harmonization 

Approach라고 명명됨)도 Formula 방식의 하나이다.  

Formula 방식은 관세협상에서 사용된 사례가 많다.  1997년 4월  

타결된 ITA(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의 경우, 모든 협

상참가국들은 I T제품 202개를 선정하고 이들의 관세를 2000년까지  

0%로 인하하는 것을 협상목표로 정한 바 있다.  케네디라운드에서

는 모든 선진공업국들이 비농업제품의 관세를 50% 인하(예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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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세는 10%가 됨)하는 협상방식이 제안되었고, 도쿄라운드

에서는 z=Ax/A+x(z=협상타결 후 관세, x=협상개시 이전 관세,  A=

상수)라는 공식을 적용해 관세인하협상이 추진되었다. 우루과이라

운드 관세협상에서는 일정국가들끼리 특정제품에 대해 서로 관세

율을 0으로 인하하는 “Zero f or Zero”  방식이 사용되었다. 

2.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이후 서비스분야별 후속협상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이후 네 가지 서비스분야에서 후속협상이  

개시되었다. 인력이동, 금융서비스, 기본통신서비스, 해운서비스 각  

분야에 대해서 각각 별도의 협상Sectoral Negotiations이 진행되었다.  

우리의 관심은 이러한 각 분야에서의 별도협상이 협상진행과 결과

의 차원에서 우루과이라운드에서의 일괄타결 협상방식Single Und er-

taking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협상결과부터 본다면 인력이동 분야에서는 별다른 성과를 도출

하지 못했고, 금융서비스 협상에서는 미국이 배제된 상태에서 조

건부협정이 체결되었다가 1997년 12월 미국이 참가하고 WTO 회

원국들이 양허수준을 일부 개선하는 형태로 협정이 타결되었으며,  

해운서비스 협상은 합의도출에 실패하였고 유일하게 기본통신서비

스 협상만이 가장 괄목할 만한 수준의 양허표를 담은 협정체결에  

성공하였다.  

협상의 결과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협상력Bargaining 

Power 이다. 이 협상력은 협상이 타결될 경우 각국이 얻게 되는 이

득과 협상이 결렬될 경우 각국의 손실,  그리고 협상사안에 각국이  

미칠 수 있는 영향력 등에 의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협상이 결

렬될 경우 발생할 손실이 큰 국가일수록 협상력이 떨어지게 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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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이 타결될 경우 발생할 이득이 큰 국가일수록 협상력이 높아

진다.  예를 들어 301조 발동을 무기로 쌍무협정 체결을 요구하는  

미국과 상대국의 경우, 쌍무협정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미국이 무

역보복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나라(예 : 수출의 대미 의존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협상력이 떨어진다. 그 분야의 비교우위가 높을

수록 협상력이 높고, 협상력이 높을수록 자국에 유리한 협상결과

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모든 분야를 같은 Package로 해 어느 한 분야라도 타결되지 않

으면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 Single Und ertaking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각국이 자국의 비교우위에 따라 분야별로 Balancing을  

할 수 있다. 반면 각 분야마다 별도의 협상타결을 목표로 하는  

Sect oral Ap proach의 경우에는 이러한 전략적 고려가 불가능해지

고, 그 분야에서 비교우위를 가진 국가가 협상을 주도하게 된다. 

주로 개도국의 관심사항이었던 인력이동의 경우 선진국들은 인

력이동을 확대하는 별도의 부속서 제정에 미온적인 입장을 견지하

였고, 개도국들은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상태에서  

협상이 진행되었다. 만약 인력이동 협상이 타 서비스분야 협상과  

연계되어 진행되었다면 개도국들은 시장개방과 연계하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었을 것이다.  

WTO 출범 이후 서비스분야별 협상의 경우 협상이 진행된 방식

은 가장 강력한 협상력을 지닌 미국이 협상타결에 필요한 개방수

준을 타국에 요구하고 협상참여국들은 자국이 선호하는 개방수준

을 지키려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미국의 분야별 협상전략은 먼저  

자국 업계와 의회를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의 개방요구를 상대국

가들에게 제시하고 양허표를 제시하는 국가의 수와 이들의 개방수

준이 소위 “Critical Mass”를 충족시키지 않으면 협상타결을 할 수  

없다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만약 “Crit ical Mass”가 완전히 충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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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않지만 상당부분 근접한 경우에는 개방의 정도가 미미한 국

가들에게 미국시장의 개방혜택을 부여하지 않기 위해 MFN조치를  

면제하겠다는 것도 미국 협상전략의 핵심적인 사항이었다.  

문제는 관세협상에서의 인하관세율 목표 또는 관세인하 품목수

처럼 모든 협상국들이 객관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Focal Point가  

없는 상태에서 어떠한 국가가 Crit ical Mass에 속할 것인지를 미국

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였고, 그 국가의 만족할 만한 개방수준도 막

연히 “ 미국의 개방수준에 상응하는 수준Comparab le Mar ket Access”으

로 요구되고 있어 불확실성과 미국의 일방주의 속에서 협상이 마지

막 순간까지 타결과 결렬의 극단을 왔다갔다하는 상황을 연출하곤  

했다.  이러한 불투명성에 대한 제어장치로서,  해당 서비스분야의 전

세계 매출규모에서 90%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가 양허표를 제시하

면 국가숫자 측면에서는 Crit ical Mass가 충족된 것으로 간주하자

는 관행이 정착되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각국의 개방수준 평가

에 대해서는 여전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었다. 

물론, 이러한 Crit ical Mass에 관한 불확실성과 불투명성이 분야

별 협상이 아닌 Single Undertaking App roach를 한다고 해서 완

전히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Single Undertaking Ap p-

roach가 채택되면 Critical Mass를 모든 서비스분야 전체에 걸쳐  

정의하면 되기 때문에 각국마다 자국의 비교우위에 따라 양허분야

와 양허수준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서비스분야별로 타결

하려는 협상방식 아래에서는 양허 자체에 소극적인 개도국들 때문

에 양적인 측면에서부터 Crit ical Mass가 충족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다수 개도국들은 WTO 출범 이후 개시된 서비스분

야별 협상에서 소극적이었으며 협상 최종순간까지 양허표를 제출

하지 않아 Request/Of fer 방식에 의한 협상 자체가 의미 있게 진

행되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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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WTO 출범 이후 서비스협상이 서로 다른 협상일정을 가진 

채 분야간의 아무런 연계 없이 진행되지 않고 Single Und ertaking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면, 협상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다. 개도국들은  

인력이동 분야에서 지금 GATS에 약속된 수준보다는 자국의 관심

사항을 더 많이 포함시킬 수 있었을 것이고, 대신 협상 자체의 타

결도 상당히 지체되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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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한국의 서비스 뉴라운드 협상전략

1. 협상방식 제정 : 법적 근거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제19조는 우

루과이라운드 이후의 양허협상 진행에 관한 대략적인 규율을 정하

고 있다. 그러나 동 조항은 일반적 의무General  Obligations조항이 아

니기 때문에 규정 자체가 회원국에게 어떤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

키는 것은 아니며,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각국이  

얼마나 자국의 이익을 확보하느냐는 양자간, 복수국간 실제 양허

협상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동 조항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제1항  :  WTO 설립협정 발효일로부터 5년 이내에 후속협상을  

시작해야 하며,  그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협상을 해야 한다.

② 제2항 : 개도국들은 보다 적은 서비스부문, 보다 적은 거래

유형을 자유화하고 외국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시장접근  

허용시 개도국의 서비스교역 비중증대를 위한 조건을 부과

할 수 있다.

③ 제3항 : 각 라운드마다 협상지침과 절차들이 마련되어야 한

다. 협상지침에는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뿐만 아니라  

전회의 협상 이후 회원국들이 자율적으로 취한 자유화조치

에 대한 대우방식도 마련해야 한다.

④ 제4항 : 점진적 자유화는 매 라운드마다 양자간, 복수국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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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간 협상들을 통해 진전되어야 한다.

GATS 19조 3항은 매 라운드마다 협상지침과 절차들이 마련되

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서비스라운드가 시

작되면 서비스분야 양허협상에 적용할 지침과 절차를 협상국들이  

정할 수 있다. 

2. 협상방식

(1) 타 분야와의 연계

제3장에서 분석된 것처럼 서비스분야만의 협상추진은 바람직하

지 못하다. 서비스분야 이외에 WTO협정의 Built -in Agend a인 농

산물분야와 기타 협상의제로 채택되는 다른 분야에 동일한 협상시

한을 부여하고 어느 한 분야라도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면 일괄타

결방식Single Und er tak ing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2) 협상기간

협상기간이 너무 짧으면 현실적으로 타결이 불가능하고 너무 길

게 설정하면 협상의 Moment um을 잃게 될 우려가 높다. 협상기간

을 결정하는 또 다른 변수는 어떠한 의제가 협상대상이 되는가 하

는 점이다. 투자,  경쟁정책,  환경 등 다수 개도국들이 저항감을 가

지고 있는 분야가 포함되면 이를 국내정치적으로 소화하고 협상안

을 제시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비되고,  이 과정에서 가시화되지  

않고 있는 시장개방의 이점보다는 가시적인 시장개방의 피해를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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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는 보호주의적인 세력이 득세해 협상의 진전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 사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일부에서는 WTO 뉴라

운드New Round가 Built -in Agenda 이외의 타 분야를 포함하는 것

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론적인 고려와 과거 GATT 협상에서의 경험에 비추

어 기간을 협상개시(2000년 1월)로부터 협상종결시까지 3년(협상

만료 시한이 2002년 12월) 정도로 설정하는 안을 제안한다. 

(3) 중간점검

다자간 무역협상은 의욕적인 출발에도 불구하고 막상 협상이 시

작되고 나면 협상참가국들이 각종 현실적 제약을 이유로 자국의  

시장접근장벽들을 완화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반복해 초기 협상시

간을 소비하곤 한다는 것을 GATT 협상경험은 알려주고 있다. 성

공적인 다자간 협상의 배후에는 거의 예외없이 협상 초기에 협상

국들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관측 가능한 협상목표에 합의하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주요국들이 전향적인 양허안을 제시해 다

른 국가들에게 전향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하도록 압박하는 분위기

Peer Pressur e가 형성되었다. 협상일정의 중간에 중간평가를 포함시

키는 것은 협상참가국들로 하여금 마지막 순간까지 양허안 제출을  

미루지 말고 협상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이다.  

WTO 출범 이전에는 통상장관회의가 상설되어 있지 않았기 때

문에 새로운 GATT라운드가 출범할 때마다 중간점검을 위한 특별

한 통상장관회의를 설정해야 했다. WTO는 최소 2년에 1회 각료

회의Ministerial Conference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WTO의 최

고 의사결정기구인 각료회의를 협상개시 이후 전체일정의 반 정도



82 서비스산업의 뉴라운드 대응전략

가 경과한 시점에 개최하도록 해 협상의 진전과 향후 과제를 점검

하도록 한다. 

(4) 협상기간 중 신규 무역장벽 도입 금지

통상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 각국은 자국의 협상입지Leverage를  

강화하기 위해 협상개시 이전보다 자유화 수준을 후퇴시키거나 새

로운 형태의 무역장벽조치를 설치하기도 한다.  자국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국가가 협상기간 중 시작한 이러한 행위는 타

국에게 쉽게 전염되어 결국은 모두 협상개시 이전보다 더 많은 무

역장벽을 쌓고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이같은 쌍방간의 파괴적이

고 경쟁적인 무역장벽 조성은 다자간 협상의 진전에 아무런 도움

을 주지 못한다. 따라서 협상기간 중 기존조치보다 협상력을 높이

기 위한 의도로 시장개방의 측면에서 자유화에 역행하는 조치는  

신설하지 않겠다는 정치적 의지의 표명이 필요하다. 

(5) 협상방식

서비스 뉴라운드에서는 Request/Off er 협상방식에 Formula 방식

을 가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적인 제안은 다음에서 논의된다.  

3. 협상목표

다음 사항들은 서비스 뉴라운드 출범시 각료선언Ministerial Declara-

tion에 포함될 수 있는 협상의 목표들이다. 이하 논의는 한국이 선진

국의 의무를 지는 것을 상정하고 전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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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장개방의 실질적인 확대

서비스시장의 실질적인 개방확대는 새로운 서비스라운드의 가장  

중요한 협상목표이다. 이를 위해 현 GATS에서 배제되어 있는 항

공운송서비스 시장의 자유화가 시작되어야 하고, 우루과이라운드  

후속협상에서 타결에 실패한 해운서비스의 자유화 약속이 확보되

어야 한다.  

서비스 뉴라운드에서의 서비스시장의 실질적인 개방확대를 촉진

하고 향후 GATS에서의 지속적인 서비스시장 자유화 추진을 보다  

효과적으로 진정시키기 위해 두 가지를 제안한다. 하나는 현 GATS

에서의 양허표 작성방식을 Positive List ing에서 Negat ive List ing으

로 전환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Formula 방식의 도입이다. 

협상국들이 시장개방 분야를 열거하는 현재의 Posit ive List ing에  

비해 조금이라도 무역제한적인 조치가 있는 서비스분야만을 열거하

는 Negative Listing은 무역장벽의 파악,  협상목표의 설정, 국가간 비

교 등의 면에서 서비스무역 자유화를 보다 확대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러한 전환작업을 촉진시키기 위해 개도국의 경우 WTO의 Tech-

nical Assist ance를 강화하고 World Bank의 협력개발기금을 지원하

도록 한다.  모든 회원국들에게 Negat ive Listing을 적용하는 데 합의

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이번 서비스 뉴라운드에서는 선진국들에게

만 의무적으로 Negative List ing을 규정할 것을 제안한다. 

자유화 약속대상 서비스 범위와 개방서비스 분야에 있어서 공급

양식별 제한사항에 대해 Formula 방식을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선진국은 모든 서비스에 대해 국경간 공급의 완전자유화, 인력공

급의 자유화, 그리고 투자와 관련한 최소한의 시장접근을 보장해

야 하고, 개도국은 개방(부분개방 포함)서비스 분야들의 세계시장  

규모가 전체 서비스의 세계시장 규모의 x%를 상회하도록 해야 하



84 서비스산업의 뉴라운드 대응전략

며, GATS에서의 양허수준을 최소 y% 이상 개선시켜야 한다(x, y

값에 대한 연구는 이번 보고서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이 범위 내에서 서비스분야별 개방의 정도와 범위는  

Req uest /Of fer 방식에 따라 협상을 진행한다.  

(2) 서비스분야 경쟁정책 규범 제정

서비스무역 자유화는 경쟁촉진 없이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유화 진전에 맞추어 국내규제가 경쟁촉진적인 것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시장개방 약속의 효과가 무효화되는 사태가 발생

하고 무역분쟁이 빈번해지며, 효과적인 경쟁규범이 미비된 상태에

서는 DSB에서의 분쟁해소도 만족스럽게 처리될 가능성이 높지 않

다. 어느 특정 서비스분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서비스

분야에 적용 가능한 서비스무역 자유화와 병행한 경쟁촉진적인 원

칙들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GATS의 부속서Annex로 제정

하거나 또는 각국의 양허표에 Horizontal Commitment 형태로 약

속하는 것을 협상목표로 삼아야 한다. 경쟁촉진적인 원칙들에 대

해 모든 회원국들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GATS의 부속서로 제

정하고, 국가마다 채택 가능한 경쟁촉진적인 원칙들의 범위가 상

이한 경우에는 각국의 양허표에 Horizont al Commit ment 형태로  

약속하는 방식을 제안한다(이들 규범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번 보

고서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3) 세이프가드, 보조금, 정부조달 분야 규범 제정

상기 세 분야의 규범이 GATS에 확립되어야 서비스분야 시장개

방이 확대될 것이다. GATT에 존재하는 세이프가드, 보조금협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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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취지와 원칙들을 수용하면서 서비스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규범이 제정되어야 한다. 서비스분야 정부조달이 MFN,  투명성원

칙에 따라 개방될 수 있도록 다자간 규범을 제정해야 한다(이들  

규범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번 보고서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이들 세 분야의 다자간 규범은 모든 회원국들이  

협정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GATS 부속

서의 한 형태로 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MFN면제 최소화

서비스 뉴라운드는 현 GATS에 존재하는 MFN면제조치에 대한  

검토작업을 벌여 반드시 지속되어야 한다. 그리고 다자간 합의가 있

는 경우에만 그 면제조치의 존속을 한시적으로 인정하고 그 이외의  

MFN면제조치는 모두 폐지하는 것을 협상의 주요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MFN면제조치 존속의 필요성은 해당조치를 취한 국가가 입

증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해당국들은 MFN면제조치 신청 이후 지금

까지 해당조치에 관련되어 취해진 사항들에 대한 자료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존속이 결정되는 MFN면제조치에 대해서도 그 존속기간

이 GATS에 명시된 대로 최초 면제신청기간으로부터 면제조치 완

료시한까지 원칙적으로 10년이 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국경간 서비스 공급제한 완화

우루과이라운드에서는 국경간 공급사항이 별 관심을 끌지 못했

다. 많은 사람들은 국경간 공급이라는 것이 서비스를 공급하는 적

절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고, 이 분야에서의 Bind ing 

Commitment 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 결국,  많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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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국경간 공급에 따른 서비스무역조치에 관해서는 “Unbound”

를 했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국경간 서비스무역의 폭발적인 증가

추세는 이러한 기존사항의 변화를 재촉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대부분의 사항들은 GATS가 제정되던 시절에는 존재하지

도 않았던 것들이다.

인터넷은 GATS가 적용되는 정보통신서비스에 해당된다.  일각에

서는 이러한 해석은 잘못된 것이며, 처음 GATS가 생겼을 때에는 인

터넷이 현재와 같이 널리 사용되지 않았고, 현재 인터넷이 대중적으

로 보급됨에 따라 기존의 GATS가 적용되지 않는 새로운 서비스분

야가 탄생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해석은 기본통신협상과정에서 합의한 기술중립적인 통신

서비스 정의Technology-neutr al  Definiti on of Telecom Services를 위반하는  

것이다.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는 예측이 가능한 다자간 무역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통신서비스에 관한 GATS의 부속서Annex와,  그 이

후의 기본통신협상에서 결정한 조항들을 전자상거래의 관점에서 다

시 한번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경간 공급방식 자유화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있다면, 이는  

서비스무역을 더욱 확대시킬 것이며 국제무역구조의 주변부에 있

는 중소기업들에게 더 이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부 국

가들은 국경간 서비스 공급에 대한 양허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시장접근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현지법인 설립을 요구한다.  

국경간 공급은 허용하지 않고 현지법인 설립을 통해서만 시장접근

을 허용하는 조치는 서비스무역의 자유화에 걸림돌이 된다.  이러

한 조치는 다국적기업과 대기업만 유리하게 해주며, 서비스경제  

활성화의 촉매제인 중소기업의 국제경쟁 참여기회를 제한하게 된

다. WTO 회원국은 현지법인 없이도 서비스를 국내에 공급할 수  

있다는 원칙Right of Non-estab lishment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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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칙에 대한 회원국들의 양허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첫째는 효과적인 긴급 세이프가드의  

설립이고,  둘째는 자국의 관할권 밖에 있는 외국기업들의 부당행

위로부터 국내 이용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규제기관간의 효율적인  

협력체계 구축이다. 

(6) 인력이동 자유화

서비스는 다른 WTO 회원국가의 영토 내에 회사설립을 하지 않

고도 외국인의 일시적 인력이동에 의해 공급될 수 있다. 회사설립

을 하더라도, 외국인의 이동은 현지법인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서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자연인의 이동”은 국내에 영구적 취업

이나 거주를 희망하는 사람들과는 무관하다. 인력이동에 관한 양

허는 GATS의 각국 양허표에 포함이 약속되어 있으나, 대부분이  

‘Unbound’로 양허하여 양허의 구속력이 미미한 상태이다. 

WTO가 효력을 발휘한 6개월 이후부터 이 사항에 관한 협약의  

개선을 협의하기로 한 각료회의의 결정에 따라,  후속협상이 진행

되었으나 그리 큰 진전을 가져오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새

로운 라운드에서 개선되어야 한다. GATS에서의 무역자유화가 비

교우위 논리에 따라 진행되기 위해서는 다수 개도국들의 유일한  

비교우위 분야인 인력이동의 자유화가 실질적으로 진행되어야만,  

선진국의 주요 관심사항인 국경간 공급과 투자에 의한 의미 있는  

서비스무역의 자유화가 가능해질 것이다. 

4. 정책제안

이 장에서 제시된 서비스 뉴라운드에서의 협상목표를 효과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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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성취하기 위해서 2000년 1월 서비스 뉴라운드 개시 이전까지  

필요한 정책조치들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서비스 뉴라운드 협상을 전담할 협상조직을 1999년 후반

기부터는 가동시켜야 한다. 이 협상조직은 협상종료 때까지 유지

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비스전담 대표협상가Chief Negoti ator

가 지정되어야 하고 이 대표협상가가 서비스 뉴라운드 개시부터  

종료 때까지 서비스협상의 실무책임을 지도록 기간과 권리가 보장

되어야 한다. 과거처럼 협상기간 중에 보직변경에 따라 협상수석

대표가 빈번하게 교체되는 일은 협상력 제고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 서비스전담 대표협상가는 한국의 서비스분야 협상목표를  

가장 잘 달성할 수 있는 협상전문가여야 하며, 따라서 반드시 정

부관료들 중에서 지명할 필요는 없다.  

둘째, 2000년 서비스 뉴라운드 초기에 Request  List를 제출하는 것

을 목표로 정하고 이를 위해 중점 시장개방 요구분야와 대상국가들

을 1999년 하반기까지 파악하도록 연구한다. 이 연구에는 이번 보고

서에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제시된 협상방식의 Formula,  경쟁규

범, 세이프가드,  보조금, 정부조달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 이번  

보고서에 포함되지 못한 서비스분야에 대해서도 그 분야에서의  

GATS 규범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Sectoral Study가 진행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한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서비스 공급자(국내․국

외기업 모두 포함)들로 구성되는 민간단체인 서비스산업연합회Coali -

tion of Service Industry in Kor ea를 발족시켜, 서비스산업의 현황과 추

세를 파악하고 주요국의 서비스산업연합회와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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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서비스산업의 현황

1. 서비스산업의 정의

 

경제학의 영역에서 서비스라는 명칭으로 지칭되는 경제활동을  

본격적으로 취급하기 시작한 것은 오래된 일이 아니다. 그러나 고

전경제학 이전부터 견해의 차이는 있었지만 초보적인 서비스개념

에 대해 취급한 것은 사실이다. 일찍이 중상주의시대의 Thomas 

Mun(1571～1641)은 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교역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항목Invisible Items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선적, 어업, 보

험, 여행자들의 여행경비 지출, 로마에 대한 송금,  상인위탁 등을  

포함해 이들 항목에 대한 실질적인 완전한 목록을 제시해1) 제3의  

경제부문으로 취급하였다.  

Adam Smith는 그의 저서 국부론2)에서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

적 노동을 구분해 생산적 노동을 유형재의 생산에 사용되는 노동

에 한정시켰다. 이것은 재화생산과 소비만을 경제의 중요한 영역

으로 취급하던 고전경제학에서 또 다른 경제활동 영역이 존재한다

는 사실을 인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 그 이후 총체적인 경

제순환의 전과정에서 재화생산과 서비스라는 경제활동이 있다는  

사실을 제기했다는 의미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오늘날 통설적인  

1) Henry William Sp iegel, The Growth of Economic Thought, Duke Univ. Press, 
1971, p .110.

2) Adam Smith,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Cl ar ed om Press, Oxford, 1976, pp.33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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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해는 서비스라 해도 수요가 있기 때문에 효용, 즉 가치를 가지

고 있으며 이 점에 있어서 다른 상품재화와 유사성을 갖는다.  다

만 서비스가 지니는 특성 자체가 구체적 유형재화가 가지는 성격

과 근본적으로 다를 뿐이다.  

J.  S. Mill도 노동을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으로 구분해  

노동이 궁극적으로 생산하는 것을 세 가지 효용으로 나누었으며  

모두가 인간에게 유용한 서비스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3) 이런 관점

에서 볼 때 비생산적 노동의 이론적 개념이 가끔은 서비스활동의  

사회적 효용의 평가와 동일시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서비스에 대한 정의나 재화와 구분되는 특징에 대해서는 학자들

마다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보다 포괄적인 정의라고 할 수 있는  

T.  P.  Hill의 정의4)에 의하면, “서비스는 어떤 경제주체의 경제활

동에 대한 질적 변화 혹은 타 경제주체 및 소유재화의 상태를 변

화시키는 행위, 즉 서비스란 서비스 생산자의 자발적 간여의 결과

로서 사람에 대해 적용할 경우 그 서비스 수혜자의 변형을, 또는  

재화에 연루된 경우에 적용할 때에는 그 서비스 수혜자의 소유재

화의 변형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이전 가능한 획득물을 포함하지 않지만, 경제주체라든지 사

용자의 특성에 적합하게 변경한 것을 포함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서비스산업의 성장과 발전은 경제발전의 3단계설을 주장한 Fi-

sher5)에 의해 최초로 정식화되었으며 그 후 Colin Clark6)는 산업을  

3) J. S. Mi ll,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Routledge ＆ Kegan Paul, London, 

1977, p p.46-47.

4) T. P. Hill, On Goods and Services, Review of Income and Wealth, Dec. 1977, 

pp.315-338.

5) A. G. B. Fisher, “Pr oducti on, Pri mary, S econd ary and  Tertiary,”  Economic 
Record, June 1939, pp .24-38.

6) Colin Grant Cl ar k, The Conditions of Economic Progress, Macmil lan ＆ Co., 

Ltd., Lond on,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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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으로 구분해 경제가 발전할수록 산업구조

는 농업에서 제조업으로 그리고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그 중심이  

이행된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분류에 의하면 농업은 농업, 수산업, 목

축업, 임업을 포함하고, 서비스업은 건설업, 교통통신업,  행정,  상업,  

금융, 기타 서비스업 등으로 나누어지고 있다.  

그러나 H. B. Chenery7)는 산업을 원시산업, 공업, 교통통신업,  

기타 서비스업으로 4분류해 성장탄력성을 계측한 바에 의해 Colin 

Clark의 산업구조 이행과는 상반된 결론에 이른다.  즉, 경제가 발

전할수록 GNP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으로 줄어들고  

서비스산업은 완만하게 증가하며 공업의 비중은 급격하게 증가해  

공업의 비중이 커진다고 한다.  그러므로 Colin Clark의 농업에서  

제조업으로,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산업이 발전한다는 주장은  

경제발전을 비교적 장기적으로 관찰한 결론이라고 할 수 있다. 

서비스재는 일반적인 유형재화와 구분되는 무형재화라는 특성  

이외에도 저장할 수가 없고 계량화 내지는 표준화하기 어렵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보이지 않는 재화이면서도 우리 인간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매우 중요하고 유익한 재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

므로 계획적으로 서비스재화를 대량생산한다거나 전략적으로 육성

하기 어렵다. 오히려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후발성장산업으로서  

다양화와 개성화를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성장토대를 마련하는 것

이 중요하다. 한마디로 제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토대  

위에서 서비스산업을 육성․발전시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서비스산업은 콜린 클라크나 페티가 분류한 산업분류법에서 3차

산업이라고 규정짓는 부류이다.  2차산업에 속하는 건설업은 생산

된 재화가 유형재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서비스산업에서 제외하

고, 3차산업 중 전기, 가스, 수도사업 등은 거대 생산설비의 유형

7) H . B. Chenery, “Pa tterns of Ind ustri al Growth,” AER, Septemb er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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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를 이용해야만 생산이 가능하므로 그 성질상 서비스에서 제외

하고 있다.  혹자에 따라서는 이상의 업종들을 서비스산업으로 분

류하기도 하지만 본고에서는 이들을 제외하고 있는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따라 논의를 전개하려 한다. 

경제규모가 확대 발전되고 국민소득이 1만 달러 수준을 상회하

며 국제간의 교류가 진전됨으로써 기업의 활동도 다양한 형태로  

분화되고 미세한 부분까지 기업의 투자대상이 되므로 서비스업도  

더욱 분화된다.  즉, 지하철업, 광고업, 소득증대와 삶의 질 상승으

로 평균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문제

를 다루는 실버산업, 정보수요의 증가로 인해 기업의 서비스재화

의 수요증대와 개인소득의 증대에 따른 의료서비스,  가사서비스,  

레저산업의 증대로 말미암아 여기에 관련된 서비스산업이 가속화

되어 발전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Grill의 조사연구8)에 의하면 제조업이나 전통적인 산업에서 고

용이 감소하면 서비스부문에서 그만큼 고용흡수가 빠르게 진행됨

을 보여주고 있다.  그 실례로 EC 10개국은 1958년 서비스부문의  

고용이 38%에서 1982년 56%까지 증가하였고, 미국의 경우 같은  

기간에 57%에서 68%, 일본의 경우 40%에서 56%까지 상승함을  

보이고 있다. 

20세기를 막대한 자본과 기술력을 투입하는 광공업부문이 주도

하는 성장발전의 시대라고 한다면 21세기는 두뇌산업이라 할 수  

있는 제4의 산업영역인 반도체, 정보통신기술에 의한 지식집적산

업과 연계된 서비스산업이 각 국가의 핵심산업으로 부상할 전망이

다. 따라서 서비스산업의 국제 자유무역화 추진은 향후 선진국들

의 무역정책의 근간이 될 것이며 개발도상국에 대한 시장진출을  

8) Colin Gr ill, Work, Unemployment and the New Technology, Polity Press, 1985, 

p.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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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확대하기 위해 대외서비스 시장개방 압력을 한층 더 강화시

킬 것으로 보인다. 향후 뉴라운드New Round 에서 다루게 될 부패․

경쟁․투자․그린․노동문제 등은 모두 서비스산업과 연루되지 않

은 부문이 없을 정도로 다양하며 그 범위와 폭이 광범위해 국제통

상교역의 주요대상이 되어 있다. 이는 우리에게 각 부문마다의 개

방에 대비한 철저한 분야별 대응책을 요구하고 있다.  

2. 서비스산업의 분류

서비스산업에는 일반적으로 전세계에 공통적으로 통일된 분류기

준이 없다. 통설적으로 산업의 영역을 분류할 때는 1차, 2차, 3차

산업으로 분류해 3차산업에 해당하는 영역을 서비스산업으로 규정

하는 것이 일반적 관례이며 최근에는 신종 반도체산업이 크게 발

전함에 따라 동 부문을 4차산업의 영역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서비스영역에 포함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각 국가는 세계은행의 분류방법인 농업, 공업, 서비스

산업의 3분류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UN에서 권

장하고 있는 방식을 수정,  보완해 채택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서비스산업 분류는 1991년 9월 9일에 통계청이 한

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 의거, 새롭게 개정해 대분류코드번호 G에

서 Q까지에 해당하는 산업을 서비스업으로 분류하였다.  이는 국제

권고분류체계를 기본으로 하고 세분류까지는 원칙적으로 국제분류

와 일치하도록 하며 국내실정을 감안해 일부 항목에 대해 독자적

으로 세분류항목을 설정하기도 했다. 9) 각 분류에 따르는 업종별  

수와 소분류, 세분류 및 세세분류를 보면 <표 5-1>과 <표 5-2>

와 같다. 다만 세세분류 업종표에서 경제발전이 급속하게 진전됨

9) 통계청,『한국표준산업분류』, 1991,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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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우리 나라 고유의 특성들을 지닌 업종들이 계속 파생되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급속한 경제현상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10년 주기가 아니라 더 짧은 탄력적 분류방식의 채택이 필요하다.  

<표 5-1> 대분류 업종명

기 호 대분류 업종명

G

H
I

J

K

L
M

N

O
P

Q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 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자료 : 통계청,『한국표준산업분류』(1991. 9. 9 제6차 개정)

<표 5-2> 서비스산업 분류표
                                                                 (단위 : 개) 

             항목별
 대분류별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G

H

I
J

K

L

M
N

O

P
Q

3

1

5
3

5

1

1
1

4

1
1

17

2

10
5

17

3

4
3

9

1
1

36

4

19
13

32

8

5
6

26

1
1

168

22

61
30

83

15

14
20

81

1
2

합  계 26 72 151 497

자료 : 통계청,『한국표준산업분류』(1991. 9. 9 제6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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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비스산업의 현황 

(1) 산업구조

1991년부터 1996년까지의 우리 나라 국민총생산은 1990년 기준  

불변가격으로 그 구성비 추이를 보면(<표 5-3> 참조), 서비스부문

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광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2차산업의 비중이  

높으며 농림어업의 비중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일반적

으로 경제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경제발전의 중심축이 농림어업,  

제조업, 서비스업으로 이동하며 경제발전이 성숙단계로 접어들면  

서비스산업, 제조업, 농림어업 순으로 발전한다는 보편적 주장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표 5-3> 산업별 국민총생산 구성비 추이  

                                (단위 : %)

          연도 

 산업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A) 농림어업

(B) 광 공 업

(C) 전기가스건설

(D) 서비스업부문 

 8.0

29.6

14.2

48.2

 8.1

29.5

13.7

46.5

 7.4

29.3

14.1

49.2

 6.9

29.8

13.8

49.5

 6.6

30.3

13.7

49.4

 6.4

30.3

13.8

49.5

국 내 총 생 산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1) 1990년 기준 불변가격 구성비를 의미함. 

     2) 서비스업부문은 <표 5-1>의 G에서 Q까지의 업종을 모두 포함한다. 
     3) 국내총생산의 백분율이 100을 기준으로 해 과부족은 통계적 불일치임.

자료 : 통계청,『한국통계연보』, 1997. 

1991년 우리 나라의 농업생산액은 전체 국민총생산액 중 8. 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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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했던 것이 1996년에는 6.4%로 점차 줄어든 반면에 서비스부문

의 생산변화 추세를 보면 동 기간에 계속해서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

음을 볼 수 있다. 동 기간에 전기․가스․건설 부문이 14.2%에서  

13.8%로 다소 낮아지고,  제조업은 약 6년간에 걸쳐 29.6%에서 30. 3

%로 약간 성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농림어업부문의 퇴조와 서

비스산업의 신장은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과정이 선진국과 유사한  

패턴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지만 광공업부문이 다소나마  

성장하고 있음을 볼 때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된다.  

<표 5-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비스업이 전체산업에서 차지하

는 구성비가 날로 높아져 가고 농림어업이나 제조업은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1990년대 이후의 서비스산업의 급

신장은 금융, 보험,  부동산업이 주도산업이 되었으며 운수,  창고,  

통신업 및 사회 개인서비스 산업의 비중도 꾸준히 증가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컴퓨터와 연계되어 있는  

정보처리산업은 21세기 초반에도 서비스산업 중 선도적 업종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가정과 사회의 잡다한 업무들이 전산망에  

의해 간단하게 처리됨으로써 서비스부문의 노동생산성 향상이 빠

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보처리 고속도로의 건설이 전세

계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투

자와 육성정책이 요망되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의 전체산업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의 생산구조

를 보면(<표 5-4>, <그림 5-1> 참조), 1993년 우리 나라 서비스

산업의 국내총생산은 49. 6%로서 대만보다 낮은 수준이고 미국, 영

국, 독일, 프랑스가 대체로 70%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볼 때 향후  

서비스산업의 육성과 발전정책을 재점검해야 할 것이며 정책입안

자들의 서비스산업의 중요도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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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미루어 볼 때 우리 나라 서비스산업의 생산저하는 산업구

조의 중복과잉투자에 의한 경쟁력 저위에 그 원인이 있음은 자명

하다.  산업구조조정을 통해 서비스산업 기반의 취약성을 극복하고  

세계각국과의 무역, 교역 및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우위 확보를 통

해 21세기 우리 나라의 생존과 활로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표 5-4> 주요 선진국의 서비스산업 구성비
                      (단위 :  %)

     국별

 구분

한국

(1993)

대만

(1993)

일본

(1992)

미국

(1989)

독일

( 1990)

영국

(1991)

프랑스

(1991)

생산구조 49.6 55.2 56.1 69.7 59.8 69.4 68.2

주 : 백분율은 전산업 중 농림어업, 광공업, 전기․가스․수도업 및 건설업을 제외

     한 나머지 서비스업의 비중임.

자료 : 한국은행,『세계 속의 한국경제』, 1994.

<그림 5-1> 서비스산업의 생산구조



100  서비스산업의 뉴라운드 대응전략

(2) 고용구조 추이 

1900년에서 1980년까지의 비교적 장기간에 걸친 미국 노동시장에

서의 서비스부문 산업별 고용분포 현황10)을 보면(<표 5-5> 참조),  

농업부문의 고용은 매우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는데 서비스산

업 부문의 고용은 계속 증가한다는 사실이다. 1970년에서 1980년

까지 사이에 서비스부문의 고용증가가 대규모로 이루어졌다. Ehren-

berg와 Smith는 이와 같은 원인을 소매업이나 도매업의 대규모  

성장에서 찾고 있다. 경제가 고도로 발전하면 할수록 서비스산업

에 종사하는 인구가 집중되고 그 결과 고용구조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표 5-5> 주요 산업부문별 고용분포(1900～1980) 
                                        ( 단위 : %)

연 도 농 업 재화생산업 비정부서비스 정부서비스

1900

1910

1920

1930

1940

1950

1960

1970

1980

38.1

32.1

27.6

22.7

18.5

12.1

 6.6

 3.8

 3.6

37.8

40.9

44.8

42.1

41.6

41.3

41.4

39.8

32.8

20.0

22.3

21.6

28.1

31.1

36.4

38.8

40.5

46.3

 4.1

 4.7

 6.0

 7.1

 8.8

10.2

13.2

15.9

17.3

자료 : Modern Labor Economics, p.17.

우리 나라의 고용구조를 같은 맥락에서 살펴보면(<표 5-6> 참

조), 서비스산업의 취업자수는 1997년 말 현재 1,422만 2, 000명으로  

10)  Ro na ld G . Ehrenb erg ＆ Ro ber ts Smi th, Modern Labor Economics : 

Theory and Public Policy, Scott, Fo resman and Company, 1985,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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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취업자수의 67. 6%를 점하고 있어 서비스산업은 우리 나라  

산업별 고용구조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산업별 고

용구조에서 보더라도 농림어업이나 제조업으로부터 서비스업으로

의 노동유입이 매년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것

은 그만큼 서비스업의 고용흡수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1988년 농림어업 취업자수의 비중이 20.6%, 서비스업 취업자수

의 비중이 50.9%이던 것이 1997년에는 각각 11.0%, 67.6%로 변화

를 보이고 있다.11) 이는 농림어업 및 광공업 취업자수가 줄어들고  

이 인구가 서비스산업으로 이동되고 있고, 서비스산업이 빠른 속

도로 성장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Ehrenberg와  

Smith의 연구결과와 대동소이함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표 5-6> 산업별 취업자구조 변화 추이

                                        (단위 : 천 명)

               연도

 산업별
1988 1990 1993 1997

전체 취업자수

농림어업 취업자수

광공업 취업자수

서비스업 취업자수

16,869(100)

3,483(20.6)

4,807(28.5)

8,579(50.9)

18,085(100)

3,237( 17.9)

4,990( 27.6)

9,858( 54.5)

19,253(100)

2,828(14.7)

4,704(24.4)

11,721(60.9)

21,048(100)

2,324(11.0)

4,501(21.4)

14,223(67.6)

주 : 1) ( ) 안은 백분율임.

     2) 서비스업은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으로 건설업을 포함하고 있음.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연보』, 1998.

11)  서비스업 취업자수 비 중이 <표 5-6>에서 는 67.6%, <표 5-7>에서는 49.5%
로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비교연도가 다르고,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로 분류해 사회간접자본을 포함시키기도 하며 순수서비스업 부문

만을 강조할 때는 제외하는 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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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원인으로는 서비스산업이 일반적으로 타 업종에 비해  

육체적으로 힘든 일이 아니며 근로시간, 임금, 노동조건 등에 있어

서도 타산업에 비해 비교적 좋은 조건에 있고 최근 급속도로 발전

하고 있는 금융, 보험, 부동산, 사업서비스 등이 크게 성장함에 따

라 고용흡수력이 증대되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서비스산업에 있

어서 이와 같은 고용구조 패턴의 변화는 선진국 경제발전 과정에

서 나타나고 있는 궤적과 유사하다.

주요 선진국의 서비스산업 고용구조 구성비를 보면(<표 5-7>,  

<그림 5-2> 참조), 우리 나라는 1993년 전산업 취업자 중 49. 5%가

<표 5-7> 주요 선진국의 서비스산업 구성비

                                                                 (단위 :  %)

        국별
 구분

한국
(1993)

대만
(1992)

일본
(1991)

미국
(1991)

독일
( 1990)

영국
(1989)

프랑스
(1991)

고용구조 49.5 48.1 58.9 71.6 56.4 68.8 65.2

자료 : 한국은행(1994)

<그림 5-2> 서비스산업의 고용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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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에 고용되었고,  일본이 1991년에 58.9%, 미국이 71. 6%,  

그리고 영국・프랑스가 각각 68.8%,  65.2%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 고용자 중 서비스산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차지하는 비

율이 대부분의 선진국들에서 70%를 상회하는 것으로 보이며 고도

산업국가일수록 고용구조가 서비스산업에 집중적으로 편승되는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선진국들이 21세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서비스산업

의 경쟁력우위 확보를 발판으로 다각적인 개방전략을 구사할 것으

로 전망되므로 동 부문의 고용시장 잠식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된

다. 또 동 부문의 성장잠재력을 키워나가고 경쟁력 있는 관광, 보

험, 도소매업 및 인쇄․출판 등의 업종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육성

하고, 개발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특히 재래시장의 현대화로 외국

시장 잠식에 대응함으로써 우리의 고용능력을 보호하는 일도 소홀

히 할 수 없다.  

4. 재화와 서비스산업의 관계

재화와 서비스의 차이점은 재화는 유형재이고 서비스는 어떤 상

태의 변화를 의미하며,  재화의 경우 소유권의 이전이 가능하지만  

서비스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서비스의 제공자는 다른 경제

단위에 속하는 사람 혹은 물건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소유권의 이전은 일어나지 않는다. 또 서비스는 생산과 동시에 소

비되고 재화는 생산된 뒤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소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서비스는 생산과 소비의 동시성을 지니고 있다.  이 경

우 서비스의 특징은 비보존성Nonstorabl e과 무형성Intangibil ity을 강조

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음악 연주․감상과 교육서비스의 경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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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동시적이지만 후자는 영속성을 지니고 있는 예외도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소비와 효용은 별개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

이다.  서비스는 생산과 동시에 소비되고, 그 소비로부터 얻는 효용

은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음악 연주․감상이나 여행의  

즐거운 기억이나 깊은 추억은 오래도록 간직하고 지속적으로 소비

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효용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재화와 서비스의 차이점에 한계가 없어지고 모

호해진다.  그 이유로는 기술진보와 거래형태의 변화라고 하는 두  

가지 요인을 지적할 수 있다. 기술진보에 의해 재화와 서비스 상

호간의 형태변환이 가능하므로 그 간격이 극복된다. 음악가의 연

주감상과 콤팩트 디스크라는 재화의 발명으로 다시 실제공연과 같

은 서비스를 받게 되었고, 교육서비스도 강사의 직접적인 교육보

다는 카세트 테이프 등으로 얼마든지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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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서비스교역 자유화

1. 시장개방

 

국제무역에서 분쟁해결장치를 완전하게 갖추고 세계법정World  

Court으로서의 구실을 다할 수 있으며 한층 더 세련된 법률지향적

인 토대를 확립해 자유무역을 신장, 발전시키고자 하는 염원12)은  

국제사회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전후 자유무역을 지향해 출범하

였던 GATT체제는 종말을 고하고, WTO체제의 탄생을 계기로 이

제 불공정 무역거래의 관행을 일소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탕으

로 무한경제전쟁을 시작한 것이다. WTO에서는 개별국가들이 국

제무역의 자유로운 거래질서를 교란시킬 경우 강력한 제재가 가해

지는 동시에 쌍무적인 무역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될 것으로 보여  

세계복지 수준은 한층 더 높아질 전망이다.  

우루과이라운드Uruguay Round 서비스협상은 상품교역의 자유화를  

그 기본목표로 하는 일차적 국제기구인 GATT에 상응하는 또 다른  

국제기구인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를 마련

하기 위한 작업으로서 상품협상그룹(GNG)과는 별도로 서비스협상

그룹(GNS)에서 다루어져 서비스교역에 관한 국제적인 규범을 만드

는 데 주력하고 있다.  GATS는 서비스부문에 있어서 중요한, 성장하

는 국제무역을 GATT유형 규칙의 다자간 체제로 옮겨가기 위한 최

초의 시도이며 새로운 WTO의 통합부분으로서 1995년 7월 1일에 그  

12)  John H. Jackson, The World Trading System, The MIT p ress, 1991, pp.8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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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을 발휘해13) 오늘에 이르고 있다.

서비스부문의 범위가 국가별로 매우 확대되고 경제가 발전할수

록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높아져 가는 시점에서 GATS는 일차적으

로 다자간 규칙과 서비스교역에 있어서의 원칙뿐만 아니라 서비스

산업에 대한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에 관한 국별 특수위임사항을  

마련하고 있다14)는 점에서 장차 예상되는 국제무역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차단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1990년 기준 전체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의 비중15)을  

총체적으로 보면 선진국의 경우 64%에 이르고 개발도상국의 경우  

51%에 이르고 있으며 1988년 세계 상품교역은 2조 800억 달러 규

모이고 서비스교역은 5, 600억 달러로 상품교역의 25%에 달하고  

있다.  그러므로 서비스협상의 결과가 향후 세계경제에 미치게 될  

영향은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선

진국 개방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나라 서비스산업의 개방협상  

전략과 방안들이 다각도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며 경쟁력 강화방안

도 동시에 마련해 추진해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의 서비스교역 자유화 일정과 그 개요를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16)

① 모든 회원국들에 대한 최혜국대우(MFN)를 기본적 의무로 규정

② 서비스 인허가 및 자격요건이 국가마다 상이해 국가간 상호

자격인정을 위한 협상 권장  

13)  “The Uruguay Round of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Report of the Ser-

     vices Policy Advisory Committee( SPAC), Ja n. 1944, p .3.
14)  “ The Uruguay Round  : A Review of Maj or Issues,”  CRS Repor t for Congre-

     ss, Ap ril 5, 1994, p.CRS-3.

15)  한국경제연구원,『UR과 기업의  대응전략』, 1993. 12. 30, pp .199-200.

16)  한국산업은행,『산업경제』, 1994. 1, p p.49-50.

    대외경제정책연구원,『UR 총점검』, 1993. 12, pp.35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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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서비스 공급주체, 즉 외국인 직접투자,  인력이동 등 광범위

한 분야를 자유화협상 대상으로 규정 

④ 긴급수입제한 제도, 보조금, 정부조달 등 후속협상이 계속될  

예정임. 

⑤ 서비스교역의 자유화는 국가간 협상을 통해 점진적으로 이

루어지며 각국은 자유화 확대와 제한조치 및 감축일정표를  

제출.  모든 서비스분야를 자유화 대상으로 하고 국가간 양

허협상 추진.  각국은 자유화를 약속한 서비스분야를 확대하

고 이를 양허표에 Positive 방식으로 기재하며 또한 시장접

근 제한, 내국민대우 제한 등 외국서비스업에 대한 제한조

치를 감축하며 이를 양허표에 Negative 방식으로 기재함. 

⑥ 향후 약 5년마다 협상을 계속해 서비스교역 자유화를 확대함.

⑦ 우리 나라는 GATT사무국 분류 서비스업 전체 155개 업종  

중 8개 분야 78개 업종을 자유화하는 양허표를 제출함.  양

허 업종이 포함된 분야는 사업서비스, 통신서비스, 건설, 유

통, 환경, 금융,  관광, 보건, 사회서비스 및 운송분야임. 78개  

업종 중 향후 추가로 자유화되는 업종은 5개 업종이며 나

머지 73개 업종은 1993년 11월에 이미 자유화된 업종임. 

⑧ 한편 우리 나라의 금융협상 최종 양허안에서는 외국인 주식

투자 제한도 확대, 관련법과 규정에 따른 금융신상품 도입

의 허용,  신탁의 통안채 인수비율의 단계적 축소, CD 발행

한도․만기 확대, 현물의 매각초과한도 확대,  은행의 지점사

무소 및 투신사 등의 사무소 설립시 경제적 필요성 심사폐

지 등을 포함

 

⑧항의 금융부문은 경제위기를 맞아 외국자본 유치라는 긴급한  

목적에 의해 1998년에 대폭 자유화되었고 외국인들에게도 문호가  

크게 개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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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여기서 미국의 서비스분야 국제협상의 방향이나 목표를 예

의 주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미국의 향후 서비스분야 협상의 기본

목표17)는 국가간 시장에서의 내국민대우를 부인하고 있는 무역장

벽과 시장에서의 설립과 운용에 관한 제한을 포함해 서비스의 국

제적 교역에 대한 장벽 또는 기타 왜곡현상을 완전히 제거하는 데  

있으며 공정한 국제적 규칙을 만들고 서비스분야 전반에 걸쳐 국

제개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농산물시장 개방으

로 우리 나라 농업의 황폐화를 우려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 산업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산업

의 개방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그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완전개방체제로 나아

간다는 점을 중시하고 국제경제환경에 적합한 국내경쟁 풍토를 조

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2. 양허내용

서비스교역의 정의나 범위18)는 서비스교역의 일반협정문에 명

17)  USTR, “Ad mini strati on Outlines Trade Round Agreement for Congr ess,”  USTR  
Summary of Uruguay Round Results, Dec. 16, 1993, pp.18-21.

18)  일반협정문에 명시된 서비스교역은 다음 네 가지로 정의되고 있음. ①국경간 서

비스 공급 : 공급국의 영토로부터 수요국의 영토 내로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으

로, 예를 들면 공급국 소재 은행에의 예금 가입, 위성을 통한 뉴스 공급 등이 있
다. ②해외소비 :  공급국의 영토 내에서 수요국 국적의 서비스 소비자에게 서비

스를 공급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해외관광, 해외유학 등이 있다. ③상업적 주재 

: 공급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수요국 영토 내에서 상업적 주재를 통해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으로 자본의 이동을 의미하며, 예를 들면 외국기업의 자회사, 합작투
자회사 등이 있다. ④자연인의 주재 : 공급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수요국 영토 내

에 회원국의 자연인의 주재를 통해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으로 노동력의 이동을  

의미함. 한국산업은행,『산업경제』, 1994. 1, pp.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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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되어 있고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최혜국대우, 공개주의, 국민

규제, 지급 및 이전과 국제수지 방어를 위한 수입제한, 정부조달,  

일반적 예외로 구성되어 있다.  서비스교역의 자유화는 국가간 협

상을 통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며 각국은 자유화 확대와 제한조치  

및 감축일정표를 제출하게 되어 있다. 각국은 자유화를 약속한 서

비스분야를 확대하고 이를 양허표에 Posit ive19) 방식으로 기재하

며 또한 시장접근 제한, 내국민대우 제한 등 외국 서비스업에 대

한 제한조치를 감축하며 이를 양허표에 Negative 방식으로 기재하

게 되어 있다.  그리고 향후 5년마다 협상을 계속해 서비스교역 자

유화를 확대하기로 타결하였다.

우리 나라는 WTO사무국 분류 서비스업 전체 155개 업종 중 8

개 분야 78개 업종20)을 자유화하는 양허표를 제출하였다. 양허업

종에 포함된 분야는 사업서비스, 통신서비스,  건설, 유통, 환경, 금

융, 관광, 보건,  사회서비스 및 운송분야를 망라한다. 우리 나라 서

비스업종의 양허업종수를 보면 <표 6-1>과 같다.

우리 나라 서비스산업 분야의 양허업종수는 선진국보다는 다소  

낮으나 우리 나라 경제형편으로 보면 너무 많은 부문을 양보한 것

으로 판단된다.

캐나다의 서비스분야 양허업종수와 우리 나라의 경우를 비교해  

보면 교육, 보건,  사회, 문화, 오락,  스포츠분야 등을 두 나라 모두  

19)  자유화 약속을 위한 협상과 관련 회원국이 개방할 분야를 양허계획서에 제시

하는 방식을 Po sitive 방식이라 하고, 시장접근에 대해 양허계획서에 명시한  
규제 이외에 다른 제한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Negative 방식이라고  

한다. 부연하면, 전자는 자유화 약속표상에 양허하지 않으면 자유화 의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개발도상국에서 주장하고 있고, 후자는 기재된 제한사

항 외에는 외국인의 서비스 공급을 규제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미국  
및 EC 등 선진국에서 주장하고 있다.

20)  우리 나라의 서비스분야는 세분류 기준으로 151개로 나뉘는데 이는 WTO사무

국분류 기준 155개 업종보다 4개가 더 적다. <표 5-2>와 <표 5-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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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분간 개방하지 않겠다는 점이 특이사항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다른 업종 측면과 연계해서 유추해 보면 이 대목은 매우 불리한  

개방속도라고 판단된다. 또 우리 나라가 유통부문을 개방하지 않

겠다는 점을 제외하면 캐나다의 개방폭과 크게 다를 것이 없는 것

으로 보인다.

<표 6-1> 주요국의 서비스분야 양허업종수

                                       (단위 : 개)

구   분 한 국 미 국 E C 일 본 캐나다 중 국 태 국

 1. 사업서비스(46) 31 34 41 32 35 21 19

 2. 통신서비스(24) 9 15 13 15 8 - 5

 3. 건  설(5) 5 5 5 5 5 5 3

 4. 유  통(5) 4 4 4 4 5 - 1

 5. 교  육(5) - 2 4 4 - - -

 6. 환  경(4) 3 4 4 4 4 - -

 7. 금  융(17) 15 16 16 16 16 12 13

 8. 보건, 사회서비스(4) - 4 2 2 - - -

 9. 관  광(4) 3 4 3 3 2 1 2

10. 문화, 오락, 스포츠(5) - 4 4 4 - - 1

11. 운  송(35) 8 15 17 16 20 7 11

12. 기  타( 1) - - - - - - -

합 계(155 개 업종)
78

(50.3%)
107

(69.0%)
110

(71.0%)
105

(67.7%)
95

(61.2%)
46

(29.6%)
55

(35.4%)

주 : 합계란의 (  ) 안 은 155개 업종에 대한 개방 예정 백분율을 의미함.

자료 : 경제기획원,『분야별 UR협상과 대응과제』, 1993. 12. 

특히 서비스분야 155개 업종 중 우리 나라의 개방예정률은 50.3%

이며, 국민소득 3만 달러 수준의 선진국 개방수준은 70% 이내이고 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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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다가 61.2%이며, 중국․태국이 각각 29.6%, 35. 4%로 매우 낮다.  이

것은 우리 나라가 경제위기를 맞아 서비스분야 개방의 심각성을 엄격

하게 평가하지 못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게 한다.

특이사항은 금융분야 17개 업종 중 선진국과 같은 수준으로 개방

스케줄이 잡혀 있어 경쟁력이 매우 낮은 우리의 현실로 보면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이며 금융산업 분야 내부에서  

자구적인 대책이 자생적으로 구축되어야 할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

고 있다. 금융기관의 통폐합 및 구조조정과 금융산업의 현대화에 의

한 국제경쟁력 강화노력은 시급히 요구되는 사항이다. 우리 나라 서

비스분야의 구체적인 개방업종별 내용을 보면 <표 6-2>와 같다.

<표 6-2>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분야 최종 양허업종
                (15개 분야 78개 업종)

구   분 업종수 양  허  업  종

1. 사업서비스

  (31개 업종)

전문직
서비스

6
공인회계, 세무, 건축설계, 엔지니어링, 도
시계획 및 조경설계서비스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5

컴퓨터설비 자문, 소프트웨어 시행, 데이

터 처리,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기타 컴퓨
터관련 서비스

연구개발

서비스
1 인문, 사회, 과학부문 R＆D 서비스

임대서비스 4
선박임대서비스, 항공기임대, 기타 운수장

비임대, 기타 기계장비임대

기타 사업

서비스
15

광고,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 경영컨설팅, 

사업관리, 기술적 진단, 농축산업관련 자

문, 과학기술 자문, 국제회의 용역, 기타 
서비스, 어업관련 자문, 광업관련 자문, 장

비유지 및 포장 인쇄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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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 계속

구   분 업종수 양  허  업  종

2. 커뮤니케이션
(9개 업종)

통신서비스 7

전자사서함, 음성사서함, 온라인정보 검색, 

전자적 데이터 교환, 고도팩시밀리, 코드  

및 프로토콜 변화, 온라인정보처리

시청각

서비스
2

영화 및 비디오 제작․배급, 음반제작․

배급 서비스

3. 건  설 5
일반건축, 일반토목, 설치 및 조립, 건축
마무리공사, 기타 서비스

4. 유  통 4 도매, 소매, 중개, 프랜차이징 서비스

5. 환  경 3 하수서비스, 폐기물처리, 기타 서비스

6. 금  융 15

예금 및 관련업무, 대출 및 관련업무, 금

융리스, 지급 및 송금, 지급보증, 자기매

매 및 위탁매매, 증권인수, 금융중개, 투
자신탁, 금융결재, 투자자문, 생명보험, 비

생명보험, 재보험 및 재재보험

7. 관  광 3 호텔, 여행알선, 관광안내서비스

8. 운  송

(8개 업종)

해  운 3
외항여객운송, 외항화물운송, 선박유지 및

수선서비스

도로운송 1 화물트러킹서비스

운송보조
서비스

4
창고서비스, 화물운송대리, 기타 서비스, 
화물취급서비스

자료 : 대한민국 정부,『UR/서비스양허표(안)』, 1993. 12.

정부는 1993년 6월 신경제 5개년계획에서 확정한 3단계 금융자

율화계획서를 GATT에 제출했다.  이 개방계획서는 제1단계(1993

년 중)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주식투자한도를 폐지하고 제2

단계(1994～1995년)에서 외국인의 주식투자한도액 확대, 국공채 발

행시 외국인의 인수허용, 제3단계(1996～1997년)에서 외국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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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국내은행에 대한 지분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표 6-2>에서 볼 수 있듯이 최혜국대우를 그 기본적 의무로 규

정하고 있는 서비스분야도 모두 11개 분야 중 교육보건, 사회문화,  

오락 등 3개 분야를 제외한 사업서비스, 통신, 건설, 유통,  환경,  

금융, 관광, 운송 등 8개 분야 78개 업종이 1995년부터 자유화되었

다. 그러나 정부는 양허표에서 제외된 부문도 최근에 그 개방의  

시기를 앞당길 것을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방의 당위성에 비

추어 뒤로 미룰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서비스분야는 5년마다 협

상을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자유화 약속대상 업종이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따라서 외국기업과의 경쟁이 불가피하며 경쟁력이 없는  

영세업체들의 도산이 이어질 것이고, 유통업의 중개, 도산매, 프랜

차이징21)의 개방이 약속됨으로써 낙후된 유통시장의 생계형 영세

업자들이 도산할 것은 분명하다.

뉴라운드의 시작과 더불어 새로운 미개방 서비스산업 분야의 개

방협상을 WTO에서 주도하게 될 것인 바 국민경제에 지대하게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서비스산업 부문에 대해서는 신속한 보

호대책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개방일정을 마련해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21)  경영기법, 상호 등의 배타적・독점적 권리를 제공하는 대가로 로열티를 받는  

서비스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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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서비스산업의 당면과제

1. 국제경쟁력 제고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계기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선진국들의  

산업구조가 대체적으로 서비스산업 위주로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진국들의 산업구조를 보면 서비스분야의 생산이 총생산에

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체로 70% 이상이고, 고용은 65～70%를 웃

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선진국들의 서비스산업은 개발

도상국들의 산업구조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그리고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들 선진국들은 전체 산업분야

에 걸쳐 개방압력의 속도를 늦추지 않고 있으며 그 범위도 전분야

로 확대하고 있다. 

서비스분야 양허계획22)이 1991년에 이미 제출되었지만 이와는  

별도로 한․미간의 통상협의 과정에서 분야별 합의가 도출되어 서

비스산업 전반에 걸쳐 개방의 폭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제성장이나 GNP 수준 및 경쟁력면에서 서비스산

업의 전면적인 개방은 매우 위험한 내부적인 취약점을 안고 있다.  

국제경쟁력에 대응해 우위를 차지할 만한 업종보다는 상대적으로  

선진국 서비스산업 분야에 비해 열세에 처해 있는 국내 서비스산

업이 더 많은 실정임을 감안할 때 개방협상에 앞서 경쟁력 제고방

22)  경제기획원,『UR서비스 협상관련 최초의 양허계획표 제출의 의의 및 내용』, 

199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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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마련을 시급히 논의해 대응책을 제시해야 한다.

물론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구체적 분야별 작

업반을 구성해 여기에 따르는 전문인력 양성, 정보제공,  기능별 지

원과 장기발전방향 정립 등 서비스업 전반에 걸친 종합적 대응

책23)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는  

전체 서비스업을 모두 대상으로 하되 경쟁력 우위가 가능한 업종

을 우선적으로 선택해 여기에 대한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비교열위에 있는 규모에 비해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업종은 유사  

업종끼리 통폐합해 경쟁력 확보의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농수산물 유통구조상의 일대 혼란에서 본 것처럼 정부기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WTO시대를 맞아 정

부가 정부기관 스스로를 평가하고 능률성을 진단해 보는 것은 민

간기업의 지도감독 차원보다 먼저 실시해야 할 막중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정부의 국제경쟁력과 생산성은 어느 수준인가? 거대한  

정부가 생산적이지 못하고 소모성 기구로만 머물러 있다면 국제경

쟁력 제고라는 단어는 한낱 구호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온갖 법률적․제도적 제한에 의해 경쟁력을 훼손하는 경우는 없는

지 점검해 보는 일은 순전히 정부의 몫이다. 95%의 규제개혁을  

달성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핵심규제 5%가 전산업에 걸쳐 경쟁

력신장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면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며 우리의 서비스산업도 모두 외국인의 수중으로 넘

겨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다음으로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민간기업이 할 일은 자본규

모․생산기술면, 정보면 등에 있어서 정부에 의존하는 시대를 청

산하고 스스로 홀로서기에 의해 경쟁체제를 갖추어 나가야 한다.  

다만 정부와 상호원만하고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

23)  경제기획원,『서비스시장 개방과 정책과제』, 199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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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하다.

정부와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노력할 과제로는 영세산업의 대형

화 유도, 통신기술, 자동화서비스,  컴퓨터통신의 활용에 의한 인건

비 절감, 각 금융기관의 원활한 네트워크 연결,  기술개발 지원, 기

술혁신, 제조업 연구개발 지원체제 마련, 첨단설비에 의한 정보통

신망의 강화, 금융세제상의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2. 노동생산성 저위

<표 7-1>을 보면 우리 나라의 경우 서비스산업이 날로 확대 발

전함에도 불구하고 동 부문의 노동생산성이 매우 낮게 측정되고  

있다.  노동생산성 둔화는 서비스산업으로 노동인력의 유입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새로이 탄생되는 신종 서비스산업이  

급신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구조는 원시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데 그 원인이 있다.  또 각종 규제로 인해 동 산업부문의  

성장잠재력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므로 생산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노동생산성과 경쟁력을 가로막는 각종 법적 규제가 많

고 현실과 괴리된 규제도 허다하다.

<표 7-1> 국별 노동생산성 비교
                                  (단위 :  달러, 배)

                  국  별
 산업별

한국(89)A 미국(87)B 일본(88)C B/A C/A

 제조업
 서비스업

  도소매, 음식숙박업

  운수창고, 통신업

  금융보험, 부동산
  사회 및 개인서비스

13,846
10,874

6,048

16,833

33,005
8,652

44,946
39,698

29,867

60,338

65,460
24,545

58,086
46,958

12,526

48,380

164,893
29,222

3.2
3.7

4.9

3.6

2.0
2.8

4.2
4.3

2.1

2.9

5.0
3.4

자료 : 유진수,「우리 나라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변화와 생산성의 국제비교」,『산

       업경제』, 한국산업은행, 1994. 3. 31, p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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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부문의 개방압력은 생산성 증대를 실현하지 않고는 경쟁

력면에서 이겨낼 수 없다. 특히 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을 미국

이나 일본과 비교해 볼 때 이들 선진국 생산성의 20～30%의 저위

에 머물러 있다24)는 것은 우리 나라 서비스산업이 얼마나 영세하

고 유치한 단계에 머물러 있는가를 보여준다. 일례로 거대한 자본

과 현대화된 판매방식을 가지고 들어오는 선진국 유통회사의 경우  

국내유통업이 여기에 대응해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제조업의 3D 업종을 피하려는 서비스산업으로의 계속적인 노동

유입으로 제조업은 제조업대로 생산성이 낮아지고 서비스업은 서

비스업대로 생산성이 낮아져서 산업경제 전반에 걸쳐 악영향을 미

치게 된다.

시장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국내시장에서 외국기업과의 경쟁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경쟁력 확보의 기반조성 차원에서 동 부문의  

생산성 향상방안 마련은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정부는 기업

보호를 청산하고 각종 규제를 풀고 간섭이나 개입에서 벗어나 지

원과 육성차원으로 방향을 선회해야 할 것이다.  낮은 생산성으로  

외국기업과 경쟁한다는 것은 국내기업의 존립기반을 크게 위태롭

게 하는 것이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최대 당면과제로서 첫째, 유통구조의 전근

대성을 청산하지 않으면 안된다. 생산자와 소비자간에 여러 계층

의 중간상이 개입해 유통구조의 왜곡을 심화시키고 있다. 생산자

가격과 소비자가격 격차를 줄임으로써 양자의 복지수준을 향상시

킬 수 있는 현대화된 유통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민간기업의 국내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 독과점금지법을 철저히  

시행해 유사업종의 자유로운 경쟁의 장을 가로막는 요인을 제거해

야 할 것이다.

24)  한국산업은행,『산업경제』, 1994. 3. 31, 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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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방확대

우리 나라 서비스시장 개방확대가 몰고오게 될 여파와 우리 경

제에 미치게 될 영향은 농업부문 시장개방보다 훨씬 중차대한 당

면과제라 할 수 있다. 우리 나라 서비스산업 부문이 시장개방 확

대에 직면해 산업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면서도 국제경

쟁력이 취약한 부문으로 남아 있다.

우리 나라와 같은 개발도상국가들의 서비스산업은 앞서 언급한

대로 매우 취약하고 그 규모도 영세해 선진 자본주의국가의 고도

로 발전한 기술과 풍부한 자본을 수반한 전문 서비스업종이 유입

되게 되면 전통적인 서비스산업이나 근대화된 신흥 서비스산업도  

사실은 버텨내기 힘들게 되어 있다.

WTO가 출범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도 서비스의 품질과 가격경

쟁은 피할 수 없게 되었으며 국제적으로 인정할 만한 서비스업종

이 드문 현실적 제약조건 위에서 경쟁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정

부에서도 시장개방계획과 대응방안을 마련해 가고 있으나 정부와  

민간업계 및 국민들의 능동적 참여에 의한 공동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우리 나라 제조업의 시장개방률을 보면(<표 7-2>  참조) 98. 1%로  

매우 높지만 서비스산업은 76.0%로 농림어업보다 약간 높은 편이다.  

제조업보다는 훨씬 낮지만 전체산업에서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

중으로 미루어 개방폭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다른 선진국

과 개발도상국들의 개방화율과 비교해 보면 대체로 높은 편이라고  

판단된다.  

미국의 각종 서비스부문의 개방압력이 쉴새없이 전개되고 있으

므로 정부가 보다 확고하고 탄력적인 개방원칙에 대한 모델을 갖

는 것이 중요하다.  서비스분야 통상협상에 임하는 미국의 주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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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중의 하나가 분쟁해결절차를 포함해 국제적으로 공인된 규칙

을 만들려는 것이다.  물론 이 규칙은 외국시장에 대해 시장장벽과  

왜곡을 완화하거나 제거할 수 있고 공정하고 상호간에 형평의 기

회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25)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향후 미국

을 중심으로 하는 선진국들은 자국의 서비스시장 개방에 걸맞도록  

개발도상국들에 시장개방 압력을 무차별적으로 가하게 될 것이며  

선진국 수준으로의 개방을 유도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산업기

반이 취약한 우리로서는 더욱 심각한 경제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생각된다.  

<표 7-2> 시장개방 현황(1994년 1월 현재)
                                                                        (단위 : 개)

        구 분

 산업별
총업종

제한 

업종
자유화율

개방계획 유보 

업종1995 1996 1997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서비스업

68

585

495

25

12(7)

144(30)

70.6

98.1

76.0

1

(1)

34

3

2(1)

13(28)

9

5

22

12

5(5)

75(2)

합  계 1,148 181(37) 86.9 35(1) 18(29) 36 92(7)
  

주 : 1) 자유화율은 백분율임.
     2) ( ) 안은 합작의무비율임.

자료 : 한국산업은행,「외국인투자 자유화와 국민경제적 효과」,『산업경제』, 1994.

       2. 28.

정부의 과제로는 인․허가 문제, 제도적인 장치의 선진화, 생산

성 확보노력의 배가, 가격경쟁기반 구축,  후속개방협상에 있어서  

유리한 입지마련 등이 있다. 현재로서는 개방속도가 기업의 대응

능력, 자생능력, 경쟁력 확보보다 훨씬 빠른 감이 없지 않다.  다음

25)  USTR, “Administration Outlines Tr ade Round Agreement for Congress,” USTR 

Summary of Uruguay Round Results, Dec. 16,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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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민간기업은 서비스 품질 향상 및 가격경쟁력 배양,  생산성  

향상, 경영혁신,  신기술 개발, 자본의 효율적 배치, 우수한 서비스  

생산 등 앞으로 풀어가야 할 무거운 과제를 안고 있다.

4. 산업구조조정 및 통계의 유용성 제고

우리 나라의 산업구조는 1990년대로 접어들면서 농림어업의 비

중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으며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2차산업

이 보합균형을 유지하고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

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 현실에 맞는 산업구조조정이 경제정책적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선진국의 패턴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 나라

의 산업구조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서비스업을 보다 중요시하고 보

다 높은 생산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배려가 시급히 요망된다.  서

비스부문에 있어서의 생산이나 소비구조가 전체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확대되어 가고 몇 개 업종은 성장주력산업으로 변모

되어 가고 있다. 특히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경제성장 기여율이  

제조업을 앞서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서비스라는 개념이 본래는 무형재의 성격을 띠고 재화산업처럼  

구체적인 물적 형태로 진전되는 것이 아니라 무형재로서 경제적  

가치가 높기 때문에 재화 못지않게 인간의 물질생활의 질을 한층  

더 고급화시켜 주고 물적 성장 못지않게 중요한 경제적 형태로 취

급되어 왔다. 오늘날에는 하나의 중요한 국가간 교역의 대상으로  

간주해 선진국가들은 서비스의 양과 질을 높이고 서비스부문을 수

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동 부문은 경제발전이 진행됨에 따라 1970년대 이후부터 급속도

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서비스산업이 우리 나라 산업경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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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핵심산업으로 성장하는 동안 서비스산업의 개념을 잘못 인식

한 점이 없지 않다. 서비스라는 것은 단순히 여가선용이나 유흥업  

정도로 간주되는 정도였다. 정부와 학계, 민간기업에서 동 부문을  

경제성장의 주요부분으로 다루고, 육성시책을 개발하며, 경제발전

에 대한 기여도를 분석해 보고, 미래의 발전방향을 연구하며 다른  

산업분야와 비교・조명해 보는 일을 소홀히 했다.

1956년부터 1970년까지 우리 나라 서비스부문의 성장탄력성26)을  

보면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1%라면 서비스부문의 성장탄력성은 그

보다 높았다.  창고・통신업 부문으로서 공공부문과 국방부문이 0.3%,  

주거소유 0.4%, 기타 서비스가 0.8%를 나타내고 있다. 1980년대 이

후에는 각 업종별 서비스부문의 성장탄력성이 이보다 훨씬 높을 것

으로 판단된다.  

한편으로는 생산과 소비가 균형을 이루고 타산업과의 상호연관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산업구조조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앞에

서도 지적한 바 있지만 서비스업으로 집중되고 있는 생산요소, 특

히 노동력의 이동은 결국 노동생산성의 저하를 가져와 전체 경제

성장률을 낮추어 고도성장에 역행하는 경제발전단계로 이행될 가

능성27)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유의해야 할 대목은 경제성장

의 근간이 되는 제조업의 시설투자가 저성장체제로 둔화되고 서비

스산업만 발전해 장기적으로 경제체질의 허약성으로 인해 경제성

장의 토대가 붕괴될 가능성을 지극히 경계해야 한다는 점이다. 

다만 현재 컴퓨터와 관련된 정보처리서비스 산업을 정부가 집중

적으로 육성하고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방향

이라고 할 수 있다.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일종의 지식산업으로

26)  성장탄력성이란 GNP 또는 GDP가 1% 성장할 때 각 부문별 산업이 몇 % 성장

했는가를 나타낸다. 

27)  산업연구원,『서비스산업의 성장과 구조변화』, 1986. 6, p.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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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정보처리 관계산업은 모든 산업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전후방  

연관효과가 매우 높기 때문에 당분간 정부의 과제로 선정해 성장

주력산업으로 적극 육성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동시에 우

리 나라에 적합한 산업구조조정에 의해 향후 적절한 규모의 농림

어업, 광공업, 서비스산업을 균형 있게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이다.  

다음으로 서비스부문이 날로 발전함에 따라 통계포착이 어렵거

나 누락된 부분을 전부 흡수하기 위해서 보다 광범위하게 현행 서

비스업종별 분류 및 미래의 파생 가능한 업종을 망라하는 조사통

계항목이 신설되어 동 부문에 대한 정확한 통계집계가 요망된다.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더욱 세분화해 서비스업종이 모두 누락되지  

않고 포착되어 산업구조조정이나 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해 적극 활

용되고 통계적 유용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5. 미개방부문 개방전략

우리 나라 분류기준 세분류 151개 서비스업종 중 1997년까지 78

개 업종이 개방되었고, 나머지 업종 중에서 1998년 현재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금융분야를 중심으로 외국자본 유입의 긴급한 필요

성으로 인한 가속적인 개방 및 자유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WTO 서

비스협상이 5년마다 재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나머지 미개방분

야에 대한 정부의 양허계획과 협상전략 마련이 시급한 당면과제라  

할 수 있다. 외환위기로 촉발된 경제위기로 말미암아 서비스산업 전

반에 걸쳐 장단기효과 분석의 논의과정도 충분히 갖지 못하고 일부  

금융산업에 대해서는 완전개방으로 진전된 면이 없지 않다.

우리 나라 금융서비스산업 부문 중 은행업부문의 자유화 추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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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변화과정을 살펴보면,28) 1995년 약 70개의 외국은행들이 한국  

국내시장에서 운영되었지만 규제일변도로 영업 자체가 불가능하였

다. 1967년에서 1983년까지 동 부문의 자유화 추진과정에서 많은  

외국은행들이 국내시장에 들어왔지만 새로운 지점개설이 불허되고  

그들의 자본도 엄격한 제약하에 놓였다. 1984년에 외국은행 운영

에 대한 제한과 특권이 모두 제거되고,  1990년 한․미 금융정책회

담에서 비로소 가속적인 자유화를 가져왔다. 이상의 개방과정을  

보면 국내 금융산업 보호와 국내 산업보호 차원에서 비교적 장기

간에 걸쳐 서서히 자유화를 향해 움직인 국내 금융경제정책은 일

면 긍정적인 면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1998년 한국이  

외환위기를 맞게 되면서 은행업부문에 있어서 외국자본과 합작운

영을 하거나 특정은행의 경우 외국자본의 손에 넘겨야 할 정도로  

은행업 개방이 급진전되고 있다.  1991년 제1차 양허 때 선진국들

에 비해 우리 나라 서비스산업의 개방비율이 비교적 높았던 점을  

염두에 두고, 향후 미개방산업 부문에 대한 WTO 협상전략과 국

내 산업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국내 산업생산과 고용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엄격한 검토를 병행해야 한다.

우리 나라 서비스교역 추이를 살펴보면(<표 7-3>  참조), 해가  

거듭될수록 그 적자폭이 점차 증대하고 있다. 내용을 보면 1996년  

운수․여행 수지가 크게 증가해 전체적으로 적자폭이 절정을 이루

고 1997년 이후 IMF 경제위기를 맞아 해외여행 수지가 대폭 감소

해 그 적자폭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일시적 현상이며 산

업경쟁력 강화차원과는 다르다는 데 우리의 한계가 있다.  향후 서

비스교역량은 개방속도에 따라 크게 증가될 전망이며 미개방부문

이 교역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판단되어 이

에 대한 보완대책이 각 부문별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8)  World  Trad e Organization, “Economic Effects of S er vices Lib eration : Over-

    view of Emp irical Studi es,” S/ C/W/26/Add .1, 29 May, 1998, p.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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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3> 서비스교역 추이

                                                         ( 단위 : 백만 달러)  

        연 도

 구 분
1993 1994 1995 1996 1997

수   입 12,949.9 16,805.4 22,827.3 23,412.3  26,301.3

지   급  15,076.1  18,606.0  25,806.1  29,591.7  29,501.6

서비스수지  -2,126.2  -1,800.6  -2,978.8  -6,179.4  -3,200.3

자료 : 한국은행,『조사통계월보』, 1998. 10.

우리 나라 서비스교역 추이를 살펴보면(<표 7-3> 참조),  해가  

거듭될수록 그 적자폭이 점차 증대하고 있다. 내용을 보면 1996년  

운수․여행 수지가 크게 증가해 전체적으로 적자폭이 절정을 이루

고 1997년 이후 IMF 경제위기를 맞아 해외여행 수지가 대폭 감소

해 그 적자폭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일시적 현상이며 산

업경쟁력 강화차원과는 다르다는 데 우리의 한계가 있다.  향후 서

비스교역량은 개방속도에 따라 크게 증가될 전망이며 미개방부문

이 교역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판단되어 여

기에 대한 보완대책이 각 부문별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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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시장개방 대응방안

1. 범정부적 대응

국내 서비스산업은 생산 및 고용 등 양적인 면에서 크게 성장하

였으나 교역성, 산업간 유기적 연관성 등 질적인 면에서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민간

기업들은 서비스시장의 개방확대가 몰고오게 될 여파를 크게 우려

하고 있다. 국내 서비스시장은 1998년까지 정부의 개방추진계획에  

의해 대부분 개방되었으며 선진국의 개방압력으로 미개방부문도  

개방일정이 단축될 전망이다. 

경쟁력이 약한 우리 나라 서비스업계는 거의 모두가 선진국기업

의 국내시장 진출 허용을 반대하고 있고 국제시장에서 소비자들은  

가격과 품질면에서 가장 저렴하고 고품질인 서비스 공급을 선호하

고 있다.  서비스시장 개방, 국내 서비스업의 경쟁력 확보 및 국내  

서비스기업의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으로 집약되는 우리 경제목

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능동적 대응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상대국의 서비스교역 개방압력에 굴복하지만 말고 국내

산업 보호차원에서 확고한 개방원칙으로 대응해 신속하게 내부경

쟁력을 신장시키는 정책을 펴야 한다. 경쟁력이 갖추어진 서비스

부문은 압력에 응하는 소극적 자세를 탈피하고 능동적으로 외국과

의 협상에서 유리한 국면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국

제시장에서 단연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주력업종을 선정해  

육성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경제단체들의 여론을 자유화협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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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노동자문위원회Lab or Ad visory Committee(LAC)가 미국의  

행정부에 요구하면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29)을 보면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많다. 즉,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은 미국 노동자들에게 어

떠한 이익도, 도움도 주지 못하며 오히려 해악을 가져다 줄 뿐이

라고 한다. 미국의 국제협상은 바로 미국 노동자들 모두에게 직접

적이고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국가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되도록 계속 촉구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1986년부터 LAC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간접적

으로 적극 참여해 오고 있다. 모든 서비스부문을 포함해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대상이 되는 각 부문에 걸쳐 실리를 추구하도록 미 행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표 8-1> 100대 핵심규제완화 과제의 개선현황
                                                              (단위 : 건, %)

분   야
규제건수

(A)

반  영(B)
미반영

반영률

(B/A)완 전 부 문 계

금    융 23 6 9 15 8 65.2

해외투자․통상 19 10 3 13 6 68.4

인    력 19 4 4 8 11 42.1

경쟁촉진․공정거래 19 3 1 4 15 21.1

토    지 20 2 3 5 15 25.0

합    계 100 25 20 45 55 45.0

 

자료 :『전경련』, 1998년 5월호.

여기에서 우리 정부가 배워야 할 점이 많다고 본다. 여러 경제

29)  “The Uruguay Round of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Rep ort of the Labor  

Advisory Commi ttee(LAC), Jan. 1994, p .1.



                           제8장/시장개방 대응방안 1 27

주체인 사회의 각 계층이나 노동조합, 민간기업, 학계 등으로부터  

많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협상안을 마련하는 것이 순리일 터

인데 공개적 의견수렴절차가 미흡하다.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집

결해 협상에 반영하는 협상능력의 향상이 필수적이다.  과연 우리  

나라의 경우 근로자들의 의견을 노동단체를 통해 공개적으로 정부

협상 패키지에 담아 다자간 협상에서 관철하려는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의문이다.  

경제적 국경의 의미가 없어지고 냉엄한 국제 경제전쟁시대에 정

부는 서비스분야에 대한 믿음 있는 장기적 청사진과 비전을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에 이 절에서는 제한적이나마 개괄적

으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① 점진적으로 자유화계획을 추진하고 업계에 이를 사전예시함

으로써 업계의 능동적 참여와 대외공신력을 높이고 Global 

St andard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내의 인허가

제도, 기술적 표준, 자격제도 등을 선진국의 제도 및 표준과  

조화시켜 나감으로써 선진국의 기술 및 고급인력과의 교류와  

접촉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 서비스시장의 분

할을 초래하고 이로 인해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를 유발하였

거나 유효경쟁을 제한하는 규제 및 관행은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완화․시정해 나가는 것이30) 실질적 경쟁체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각종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가로막는  

규제완화는 일차적으로 정부의 주요 실천목표가 되어야 한

다. 전경련에서 정부에 건의한 서비스산업에 관련된 각종 규

제완화에 대한 결과를 보면31)(<표 8-1> 참조), 1998년 2월  

30)  대외경제정책연구원,『UR 총점검』, 1993. 12. 27, pp .369-371.

31) 『전경련』, 1998년 5월호,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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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현재 총 45건이 완화되어 반영률이 45.0%이며 분야별로는  

금융부문이 65. 2%,  해외투자 및 통상부문 68. 4%의 완화비율

을 보였고, 경쟁촉진・공정거래 부문 22.1%로 나타났다. 개선

된 과제 중 정부가 자발적으로 수용한 과제가 8건에 불과해  

정부의 규제완화 노력이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② 서비스분야의 협상진행방법을 개선해 광범위한 의견수렴절

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각 경제주체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이익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가능한 한 노동

단체와의 의견개진과 토론절차를 거쳐 제기되는 건설적인  

대안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특히 행정지도

에 의해 유사한 소규모 서비스분야의 통폐합을 유도하고 적

극 권장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③ 정부서비스를 포함해 서비스에 해당하는 모든 부문에 걸쳐  

전산망의 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금융부문의  

경우 부분적으로 전산화작업이 완료되어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서로 다른 사업장간의 전산망은 미흡한  

실정이다.  생산성 향상과 국제경쟁력 제고차원에서 완벽한  

전산네트워크의 확립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과제이다.  

한편 국내 서비스산업간의 전산망 구축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의 각종 산업규제나 법규사항이 국제표준과 일치하는

지의 여부, 그와 같은 제도가 공평하며 개방원칙에 어긋나

지 않게 투명한지의 여부 등에 관한 정보내용을 외국에 제

공할 수 있는 종합 응답전산망의 구축이 필요하며, 외국의  

조회에 신속하게 응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④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정부의 획기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소비자와 생산자가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손해보는 전근대적인 유통구조의 혁신과 과감한 개혁  



                           제8장/시장개방 대응방안 1 29

없이는 서비스시장 개방에 의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더욱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이에 정부가 생산자가격과 소비

자가격의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방

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⑤ 서비스시장 개방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도산, 실업발생, 국내

산업의 시장잠식에 따른 산업피해 등 예상되는 각종 부정

적 측면을 면밀히 계량화해 여기에 대한 산업구조조정 차

원에서 대책을 세우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⑥ WTO 서비스부문 협상은 5년마다 계속되므로 서비스부문을  

총괄해 경쟁력정책을 개발하고 통상협상팀을 지속적으로 운

영함으로써 유리한 협상을 주도하게 하고 선진국의 서비스

시장 정보를 파악, 분석한 결과를 우리 민간업계에 제공함

으로써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교두보를 확보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⑦ 경제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하고 서비스산업 부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부실금융기관의 신속한 정리, 자본충실도 제고,  

정부지원을 통한 금융시장 정상화를 도모하고 도산기업의  

신속한 처리, 상호채무보증 해소, 재무개선약정 준수를 독려

함으로써 관련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회복하게 하고,  정부  

공공부문 개혁을 통해 정부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것이 급선

무이다. 

2. 기업의 대응

서비스시장의 개방이 다자간 협상에서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  

형태의 협상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점은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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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협상기구인 GATS의 창설32)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와 같이  

서비스산업 분야가 현대화되지 못한 개발도상국가들은 선진국과의  

매우 어려운 협상을 진행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국제교역에 있어

서 자유무역의 큰 물줄기를 역류하며 피해갈 수는 없을 것이다.  

서비스분야의 개방압력이 1985년 이후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그 개

방폭이 80%를 넘어서고 있으며 향후 그 폭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

다. 선진국의 개방압력 추세를 정확히 파악하고 자체의 경영합리

화나 체질개선을 통한 국제경쟁력 증진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

다. 이에 기업의 대응방안으로서 다음 몇 가지를 제시한다.

  

① 품질제고와 신상품 개발을 위한 R＆D 투자의 확대가 이루

어져야 한다.  기업의 순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서비스분야의  

기술개발 투자액은 매우 낮다. 기술개발 투자액의 증대와  

더불어 기업은 소비자의 편에서 자체적으로 제품에 대한  

하자보수 및 불만사항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 선진국들의  

우수한 서비스업종의 유입과 철저한 애프터서비스의 실천

적 정신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 소비자를 대하는 국내  

민간기업의 정신력 쇄신과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에 버금가

는 애프터서비스를 끝까지 실시하는 기본자세의 강화가 필

요하다. 신제품이라도 하자가 발견되면 다른 신제품으로 교

환해 주든지, 원래의 가격을 환불해 주는 선진국의 리펀드

제도를 과감히 실시함으로써 선진국 수준의 애프터서비스

가 정착되도록 하는 기업 스스로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요

구된다.

② 우리 나라 서비스산업은 양적으로 꾸준히 발전해 왔으나 그  

32)  “ The Uruguay Round of Multi lateral Trad e Negotiations,” Report of the Ser-

     vi ces Policy Ad visory Committee(SPAC), Jan. 1944, p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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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반은 매우 취약한 편이다.  그러므로 기업합병과 생산

계열에 기초한 유사업종의 통폐합이 기업간 또는 기업내부에

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기업 자체의 경

영혁신 및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을 통한 생산성 제고33)가 필

수적이다.  

③ 우리 나라 고유의 브랜드 개발로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 우

위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고도로 발전된 선진국의 서비스업

종과 경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나라 고유의 전통적  

특성을 지닌 서비스업종을 선정해 개발하는 노력이 계속되

어야 한다.

④ 노사안정은 국제화시대에 필수적이다. 노와 사는 자기쇄신

의 바탕 위에서 계속적 산업평화를 이루기 위해 매진해야  

한다.  내부로부터의 굳건한 기업풍토가 조성되면 외부의 도

전을 이겨내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노사가 마

음의 문을 열고 화합의 바탕 위에서 정직하게 노력해 가는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산업평화가 위협받는 기업풍토에서

는 그 어떠한 정부의 지원이나 국민적 협력 및 대외공신력

도 기대할 수가 없다.

⑤ 항공, 해운, 건설업을 중심으로 우수한 인적재원을 보유하고  

있고 경쟁능력을 갖추고 있는 분야는 적극적으로 해외진출

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외국시장에서 경쟁과 합작투자에  

의해 새로운 기술과 접목하고 새로운 기법과 기술을 습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서비스의 경우는 무형재의 성격

을 띠고 있으므로 독특한 개성과 품질의 다양화에 의해 소

비자의 취향과 기호를 존중하는 기업가정신이 필요하다.

⑥ WTO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과거의 틀과 사고에서  

33) 『U R 총점검』, ib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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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 벗어나 외형위주의 성장이 무한경쟁시대에서 도태

될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 수익성 위주의 투명한 경영관행

을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3. 국민적 대응

① 시장개방협상의 결과로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계층은 소비

자들인 일반국민들이다.  시장개방으로 제품의 질과 애프터

서비스가 향상되고 가격이 저렴해짐으로써 국민적 후생이  

증가한다.  시장개방이 이루어져 얻게 되는 이익의 최대 수

혜자는 항상 우리 국민이라는 것을 인식해야겠다. 국산품의  

질이 외국제품의 질보다 앞서가는데도 외국제품이라면 무

조건 무분별하게 구입하는 현재와 같은 비합리적인 소비행

태가 계속되면 국내산업 기반이 무너지고 결국에는 장기적  

관점에서 그 피해가 우리 국민들에게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② 국민들은 합리적 소비행태의 정립과 더불어 국내기업의 품

질향상을 위한 자극을 끊임없이 주입시킬 필요가 있다.  한

편으로 홍수처럼 쏟아져 들어오게 될 외국 서비스의 부당

유통이나 불공정한 영업행위를 감시․적발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몫이다.  정부는 소비자단체의 적극적인 활동을 뒷

받침해 민간소비자 운동이 품질향상의 동인動因이 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우리 국민 각자가 국가기간산업의 역군으로

서 국가산업 발전의 일익을 담당한다는 사명의식의 고취가  

필요하다.

③ 서비스산업에 대한 정책당국자들과 국민적 인식전환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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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서비스라 하면 향락산업으로 잘못 인식해 놀고 여가

를 즐기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국민적 분위기이다.  그

러나 서비스산업이 국가의 주요한 핵심산업이라는 점을 인

식해야 한다.  운수,  통신,  금융, 유통 등은 국가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중추적 산업이며 이들 산업분야의 개방이  

초래하게 될 국민경제적 악영향은 농업생산물 시장개방으

로 입게 될 피해보다 훨씬 클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경제정책면의 투자우선순위에서도 역점을 두는 당국자들의  

대인식전환과 국민적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④ WTO시대는 우리에게 도전이자 선진화의 길로 가는 좋은  

기회임을 명심하고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제사회에서의 선도적 경쟁우위 확보가 각 부문에서 이루

어지도록 적극적인 국민역량을 결집하고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시장개방으로 인한 불안감과 패배주의에서 벗어나 새

로운 각오로 국민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차근

차근 돌아보고 중지를 모아야 할 때이다. 중진공업국의 위

치에 있는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짊어져야 할 책무는 크다

고 할 수 있다. 얻는 것이 있으면 양보도 해야 한다는 평범

한 국제협상의 기본원리를 이해한다면 WTO시대에 우리의  

선진국 진입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특히 5년 주기

로 서비스부문 재협상을 계속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정부

와 기업의 힘겨운 노력에 대해 국민들이 버팀목으로서 밀

어주는 도움이 필수적이다.  국민의식 수준의 세계화, 선진화

가 동시에 요구되고 있다.  

⑤ 서비스산업에서 차지하는 고용량은 전체고용량의 67% 이상

이며 경제성장 발전과 더불어 이 비중은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I MF 지원을 받는 경제위기를 맞아 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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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면에서는 과거에 구현하였던 높은 고용, 즉 2～3%의 저

실업률 달성이란 불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서비스산업의 고용창출은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 국민들은  

평생직장이 아닌 평생고용을 목표로 자기계발에 주력함으

로써 혁신과 창의에 의해 서비스 벤처기업의 꾸준한 창출

에도 도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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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법무서비스

      

1. 산업개관

(1) 序 說

세계 각국의 법제도는 국가별로 고유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적인 부산물이기 때문에 이를 다루는 법무서비스34)는 국가별로 개

성이 강하게 나타나게 된다. 또한 법무서비스는 공익성과 전문성

이 고도로 요구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국가마다 서비스 제공자의  

자격을 엄격하게 규율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 자격요건도 국가별로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법무서비스의 국제간  

교역문제는 통상현안으로 제기되지 않았다. 그러나 교통과 통신의  

발달과 더불어 기업의 세계화가 촉진됨에 따라 상품과 서비스의  

국제거래가 증가하게 되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자문업

무도 증가하게 되어 법무서비스의 국제교역 문제가 등장하게 되었

다.

특히 우루과이라운드Ur uguay Round 협상에서 서비스교역의 자유화

를 위한 일반협정Gener al Agreement on T rade in Services(GATS)이 타결

됨에 따라 법무서비스도 그 일환으로서 논의가 전개되었다.  법무서

34)  “법률”이라는 의미는 일반적으로 국회에서 제정된 법을 의미하기 때문에 Le-

     gal Service는 “ 법률서비스”라기보다는 광범위하게 “법무서비스”로 부르는 것   

 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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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는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업종의 12가지 분류 가운데 사업서비

스에 속하며 그 중 전문직서비스Pr ofessional Service로 분류되고 있

다.35)

최근 법무서비스의 국제화가 촉진되고 있는 요인으로는 국제 비

즈니스를 수행하고 있는 회사들이 질 높은 법무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른바 One Stop 서비스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

이다.  그러나 국가별로 법률의 내용이 서로 다르고 법학교육 등도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법무서비스의 국제간 교역이 활성화되지 못

하였다.

(2) 환경변화

법무서비스의 특징은 법률이 국가별로 다르고 재판의 관할권 등

이 있기 때문에 국가별, 지역별로 각각 독특한 형태를 띤다는 것

이다.  변호사의 역할이 과거에는 주로 법정에서의 변호활동이었으

며 변호사의 활동은 법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변호사

는 자기가 활동하는 지방법원의 관할하에 사무소를 두고 다른 변

호사나 법원으로부터 접근이 용이하도록 할 의무가 있었다.

지방법원-지방변호사회-개별변호사의 패러다임은 국제거래가 증

가되고, 지방법원 출입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 국제영업이나 통상  

등에 대한 새로운 법률수요의 등장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

운 분야는 대부분 국제거래, 국제금융, 투자, 국제간 기업의 인수 및  

합병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법무서비스 환경의 변화는 법률자문을 전문으로 하는 새

35)  여기서 법무서비 스라 함 은 변호 사에 의 한 법무서 비스뿐 만 아니 라 변리 사, 

법무 사, 행 정서사  등 에 의한 서비스 도 모두 망라하 는 포괄적인  개 념이다

(법 무부,『U R협 정의 법 적 고찰 (하)』, 1994, p .137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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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유형의 변호사를 출현시켰는데, 이들은 법정에서의 역할을  

주로 하는 소송변호사Litigator와 대조된다.  소송변호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한적이고 엄격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 한해 자격을 부여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해당요건으로는 내국민요건, 거주요건, 자

격요건, 언어요건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법률자문업무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장벽이 낮기 때문에 몇몇 국가에서는 법무서비스의 국

제교역이 촉진되었으며 외국법 자문 등의 활동도 활성화되었다.

소송과 자문을 엄격히 구분하는 제도는 영국의 Solicitor(자문)와  

Barrister(소송)제도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구분도 점차 완화되

어 최근에는 Solicit or도 지방법원이나 그 이하의 법원에서는 소송

대리가 가능하다. 프랑스에서는 양자를 구분해 왔으나 Avocat로  

통합하였으며 일본에서는 우리 나라와 마찬가지로 구분이 없다.  

일본에서는 변호사만이 송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기업법

무는 기업내부의 법조인력이 수행하고 있다.36)

(3) 시장현황

법무서비스 시장의 개방과 관련된 의미 있는 분류로는 WTO 서

비스협상에서 개방스케줄과 관련된 분류를 들 수 있다. 즉 외국변

호사에게 개방이 허용되는 영역을 자국의 법(자문 및 송무), 원자

격국의 법(자문 및 송무), 국제법(자문 및 송무), 법률서류 및 공

증, 여타 자문 및 정보서비스 등으로 분류하였다. 여기서 이른바  

외국법 자문인 또는 외국법 사무변호사F oreign Legal Consultant(FLC) 

개념이 등장하였다.

36)  Council for Trade in Services, “ Legal Services,” Wo rld Trade S/C/W/43, 

<http://www.wto.org/ddf/cgi-b in/d is...xd7468d2d-117/Sear ch/5370841008/3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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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구조조정,  공기업 민영화, 국제간의 인수합병, 지적재산

권, 신금융상품, 경쟁법 등 기업관련법과 국제거래의 증가는 보다  

정교한 법무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다. 법무서비스  

가운데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들이 EC의 경우 1989

년～1993년 평균 약 20%, 미국은 1973년～1993년 약 3배가 증가

하였다.

법률회사와 변호사의 숫자는 경제규모, 경제발전의 정도, 변호사  

업계의 구조에 따라 국가별로 상이하다. 1990년대 중반 미국의 변

호사 숫자가 80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EC는 50만 명, 일본은 1만  

9,000명이다.  일본의 경우 변호사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는  

기업에 있어서 대부분의 법률자문업무가 회사 내에서 변호사의 역

할을 하고 있는 변호사 자격이 없는 법과대학 졸업자들에 의해 이

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들을 포함할 경우 1992년 일본의 법무서비

스 인력은 12만 5,000명에 달하였다.

1992년도 미국과 EC의 법무서비스 총매출액은 950억 달러로 그  

중 EC가 520억 달러를 차지하였다. 법무서비스의 거래는 인터넷과  

전자상거래의 발달에 따라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법

무서비스의 전달과 관련된 대부분의 활동들은 법정출두를 제외하고

는 전자적으로Electronically 전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가

장 거대한 법무서비스의 수출국은 미국과 영국이다. 1990년대 초 양

국은 합계 20억 달러의 교역흑자를 기록하였으며, 영국이 8억 3,000

만 달러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영국의 서비스교역 흑자총액의 15%

에 달하는 것이었다. 이 숫자는 영국의 변호사 숫자(7만 2,000명)가  

미국(80만 명)의 10%에 불과하다는 점에 비추어 대단한 기록이다.

이렇게 미국과 영국이 법무서비스의 국제교역에서 상대적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요인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첫째, 법무서비스의 시장구조이다. 이들 국가는 개인 법률사무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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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중대형 법률회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중대형 규모의 법률

회사들은 국제법무서비스의 대상인 복잡한 거래관계를 다루는 데  

있어서 인적자원과 재정적 자원의 관점에서 개인 법률사무소보다  

비교우위에 있다.  반면 국내 소송분야는 엄격한 자격요건과 각국

법의 고유성으로 인해 개인 법률사무소가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개방이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둘째, 국제거래에 있어서 영국법과 미국법의 역할이다.  법무서비

스에 있어서 영미법계의 우위는 국제거래의 준거법으로 영국법이

나 뉴욕주법이 채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국제 상거래에 있

어서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특히 중요한 금융거래의 경우  

거래당사자는 자기 거주국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당해계약과는  

관계없는 국가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정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때  

적용되는 법률로는 대부분 영국법이나 뉴욕주법이 선호된다.37)

(4) 거래에 대한 장벽

1) 시장개방

내국민요건으로 현재 OECD 회원국 중 11개 국가가 유지하고 있

다. 공증, 소송, 국내법의 업무(자문 및 소송) 등에 대해 내국민요

건을 부과하는 경우이다. 이민정책에 의해 변호사, 관리자,  기술자  

등의 이동을 제한하는 것은 중대한 시장개방의 장애요인이다.

2) 내국민대우

국내변호사와 합작Partnership금지, 국내변호사의 고용금지,  국제법

37)  Ib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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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회사ㆍ외국법률회사의 명칭 사용금지,  거주요건,  허가절차상의 일

반적 차별 등을 들 수 있다. OECD 회원국 중 14개 국가가 합작을  

금지하고 있으며,  7개 국가가 국내변호사의 고용을 금지하고 있다.  

국제법률회사와 외국법률회사의 명칭 사용금지는 외국의 서비스 공

급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내국민대우 원칙에 의해 제한을 받게 된

다. OECD 회원국 중 8개 국가가 이러한 제한조치를 취하고 있다.

거주요건에 관한 내용은 특별히 내․외국인 차별조항은 아니다.  

반면 사전거주요건Pr ior Residency Requirement은 시장을 개방한 국가

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유리하게 된다. 왜냐하면 이들은  

대부분 당해국가의 국민들이기 때문이다. OECD 회원국 중 7개 국

가가 거주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3) 국내 규정상의 규제

하나의 사무소가 법률서비스 이외에 회계, 투자 등 여타 서비스

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규제하는 국가가 많다.  그 이유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특히 이

러한 복합서비스Mul tid isci plinar y Par tner ship를 제공하는 사무소는 변

호사와 고객간의 특권Lawyer -client Pri vilege과 변호사의 직업적 독립

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많다. 고객의 비밀정보가 다른 파트너, 즉  

변호사가 아닌 자에게 알려짐에 따라 고객의 비밀이 보호받지 못

할 위험이 있다. 또한 변호사의 독립성은 타협이 되어 전문가들간

의 서로 다른 윤리기준에 좌우되게 된다.  예컨대, 회계사와 자문인

은 변호사와 같이 엄격한 고객이익 충돌금지의무Confli ct of Interest

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러한 복합사무소를 허용하지 않는 국가가 많은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 다른 전문직업인간에 경제규모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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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컨대, 회계사 업계는 대형 다국적기업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5,000명 이상의 파트너와 수만 명의 종업원을 거느리는 경우도 있

다. 반면 변호사업계는 대부분 개인사무실의 형태이거나 소규모  

사무실의 형태이다. 아무리 큰 영미의 법률사무소일지라도 고작  

500명의 파트너에 2,000명 정도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변호사  

업계는 이러한 거대한 회계법인들이 회계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법

률서비스에 반경쟁적인 행위를 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으로  

복합사무소를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규모의 경제에 따른 소비자의  

비용절감을 예로 든다.  즉 하나의 회사에서 회계와 법률서비스를  

동시에 제공받음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다.38)

2. WTO협상하의 한국의 개방약속

(1) 개방유형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협정문에 의하면 법무서비스를 비롯한 모

든 서비스의 개방유형은 다음 네 가지 형태를 띠고 있다(제1조 제

2항).

첫째, 국경이동Cross Bord er 으로서(제1조 제2항 a호) 공급자와 소

비자가 모두 자국 내에 위치하면서 우편, 통신 등의 매개수단을  

통해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 및 인적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공급

자가 소비자가 위치하는 국가에 일시적인 방문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등이다. 둘째, 소비자이동Mo vement of Consumption으

로서(제1조 제2항 b호) 공급자는 자국 내에 위치하고 소비자가 공

38)  Ib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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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자의 국내로 이동해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이다. 셋째,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로서(제1조 제2항 c호) 서비스 공급자가 소

비자의 국내에 지점이나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

다. 넷째,  인력이동Movement of Personnel으로서(제1조 제2항 d호) 상

업적 주재의 경우에 있어서 경영자 및 주요기능 제공자 등이 서비

스 소비자의 국내에 체재하면서 서비스 제공에 부수되는 여러 가

지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이다.39)

(2) 우루과이라운드에서의 개방협상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협정문이 서비스의 점진적 자유화원칙Pro-

gressive Liberalization을 채택해 각국으로 하여금 양허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양허협상을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1990년부터 서비스협

상그룹 참가 주요국들이 양허표Offer List를 제출하기 시작하였는데,  

우리 나라는 1991년 1월에 최초 양허표를 제출한 이후 2차의 수정

을 거쳐 1993년 10월에는 최종 양허표 초안을 제출하였다.

법무서비스에 관한 개방양허안을 제출한 주요국은 미국,  EC,  일본,  

호주, 캐나다 등인데 우리 나라는 법무서비스의 특수성 및 현황 등을 

고려해 법무서비스를 양허표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  EC,  

일본, 호주 등이 우리 나라의 법무서비스를 개방하도록 정식요구

Req uest함에 따라 1991년부터 우리 나라는 미국,  EC 등 주요국가와의  

협의과정Consul tation을 거쳐 본격적인 양허협상Negotiation을 진행하여  

1992년 중 6차례, 1993년 중 세 차례의 양허협상을 진행하였다. 이들

의 법무서비스에 관한 요구사항은 ①외국변호사가 국내에서 자격취

득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내에서 외국법에 관한 자문을 할 수 있도록  

39)  김영철,「UR협상 타결과 법무서비스 개방문제(상)」,『인권과 정의』, 제209호, 

1994. 1, pp .125-12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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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하고,  ②법률사무소의 설립 및 본국 법률사무소의 명칭 사용을  

허용하며, ③국내변호사의 고용 또는 공동경영Par tnership을 허용해 달

라는 취지로서 이는 1980년대에 일본이 미국과의 협상을 거쳐 허용

한 법무서비스의 개방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수준이다.

특히 미국은 1992년 3월 우리 나라와의 양자협상에서 국제제휴

International  Affili ation의 허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 구체적 내용을  

①국제법률사무소의 명칭사용 허용, ②국내법률사무소와 동일한 범

위의 업무수행,  ③수입분배 및 투자,  송금보장, ④매니저 및 기술요

원의 국가간 자유로운 이동보장이었다. 이 국제제휴의 개념은 미국

의 주요 회계법인과 각국의 회계법인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제휴

Affiliation의 개념을 법무서비스에도 적용시키려는 의도로 보여져 이

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미국, EC 등 주요국가들이 우리 나라 법무서비스의  

개방을 요구함에 따라 제네바에서 법무서비스의 개방문제에 관한  

협상이 진행되었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법무서비스의 특수성, 우리  

나라 법무서비스의 현황 등을 이유로 개방불가의 입장을 취하였으

며 이러한 우리측의 입장이 관철되어 현재 우리 나라의 법무서비

스는 서비스 개방업종에서 제외된 상태이다.40)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우리 나라가 법무서비스 시장의 개방

을 유보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대응논리가 받아들여졌다기보다

는 선진국들이 상대적으로 시장규모나 개방효과가 더 큰 분야들,  

즉 금융이나 통신 등의 시장개방에 주력하였기 때문이다.41)

40)  김영철,「UR협상 타결과 법무서비스 개방문제(하)」,『인권과 정의』, 제210호, 

1994. 2, pp .138-139 참조
41)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법무서비스 개방에 관한 양허표를 제출한 나라는 회

원국 총 117개국 중 EU를 하나로 보아 16개국(각 국가별로 본다면 당시 27개

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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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OECD 가입과 법무서비스 개방

1) OECD 가입협상

경제협력개발기구Or 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는 주요 선진국들을 그 회원국으로 해 국가간 경제정책의 조

화와 새로운 경제질서의 형성을 주도해 온 국제기구이며, 회원국들의  

통합경제 규모도 전세계 GDP의 85%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우리 나

라는 이러한 OECD의 비중을 감안하고 국제화시대를 맞아 OECD가  

주도하고 새로운 경제질서 형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는 등의 명분

하에 OECD 가입을 국가적인 과제로 추진해 1996년 12월 29번째 회

원국으로 정식 가입하게 되었다.

한편 OECD 가입 심사과정에서 또다시 우리 나라 법무서비스  

개방문제가 쟁점의 하나로 대두되었는데,  가입협상을 주도하던 재

정경제원 등 우리 정부 일각에서도 OECD 가입을 위해 법무서비

스를 개방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기에 이르렀다.42)

이에 대해 법무부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  

나라 법조직역의 특수성과 법무서비스 시장의 현황 등에 비추어  

법무서비스의 개방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력히 표명하였

다. 그러나 법무서비스 개방문제가 OECD 가입의 걸림돌이 되어서

42)  OECD 가입과정에서 우리 나라 법무서비스 개방문제는 OECD 산하 “자본이동  

및 경상무역외거래위원회Comm ittee on C apit al Movemen t an d In visib le Tr ansaction(CMIT)”
와 “ 국제투자 및 다국적기업위원회Committee on Int er nat ion al  In vestmen t and Mul tilat er al  

En terpr ises(CIME)” 의 합동심사 과정에서 특히 논란이 되었다. 동 위원회들의 심

사과정에서 우리 나라 법무서비스 분야가 OECD 양대 자유화계획으로 불리는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규약”  및 “ 자본이동 자유화규약” 상의 “ 내국민대우” 및  
“무차별대우” 원칙에 명백히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당시 재정

경제원 등에서는 법무서비스 분야의 개방계획을 제출하든지, 아니면 OECD 회

원국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해 줄 것을 법무부에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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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곤란하며 특히 외국인에 대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기회 자체

를 봉쇄하고 있는 것은 대외적인 설득력이 없다는 반론이 정부 내

에서 강력히 제기되었다. 결국 외국인이 국내변호사 자격을 취득

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외국인들도 법률

사무소 개설 등 국내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선에서 법무서비스

를 일부 개방하게 되었다. 43)

2) OECD 가입협상에 따른 법무서비스 시장개방

가. 국적제한요건의 철폐

법무서비스의 일부 개방을 위해 우리는 1996년 변호사법과 외자

도입법에 근거한 재정경제원 고시인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다.

종래 우리 변호사법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법시험에 합격

해 사법연수원의 소정과정을 마친 자나 판사 또는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고 규정44)해 변호사 자격취득에  

있어 국적제한을 유지하고 있었고,  국적상실을 변호사등록 취소  

사유의 하나로 규정45)하고 있었다. 

1996년 12월 변호사법 개정을 통해 위 국적요건을 폐지하고 국

적상실을 변호사등록 취소사유에서 제외함으로써 외국인도 사법시

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에서 소정의 연수과정을 마치면 내국인 국

내변호사와 동일하게 법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서 사법시험에 합격한 외국인이 별정직 공무원인 사법연수

생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로 대두된다.  헌법 제25조에서 규정하고  

43)  장인종,「OECD와 법무 서비스 개방」,『법률서비스 개방관련 논문집－‘인권

과 정의’ 게재논문  발췌－』, 대한변호사협회, 1997, p p.183-184 참조

44)  구 변호사법 제4조

45)  구 변호사법 제13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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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공무담임권은 선거직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국가기관의 공직

에 취임할 수 있는 권리로서 그 성질상 외국인에게는 인정되지 아

니하며 다만 입법에 의해 이러한 권리를 외국인에게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석된다.46) 

외교관, 경찰공무원이나 군인 등 업무의 성격이 특수한 분야에  

관해서는 각 개별법에서 외국인의 채용을 금지하고 있다. 반면, 일

반법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공무원법에는 외국인 배제조항이 없으

므로 우리 나라에서 외국인의 공무원 취임자격이 일반적으로 부인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47) 

또한 법무부는 공권력의 행사나 공공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직무  

외에는 외국인의 공직취임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사

법연수생은 공권력 행사나 공공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아

니므로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국가공무원법  

소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사법연수생으로 임명될  

수 있을 것이다. 48)

나. 투자제한업종에서 제외

변호사업 등 법무서비스 분야를 외국인 투자제한업종으로 규정

함으로써 이 분야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를 원천적으로 봉쇄해 온  

재정경제원 고시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1997년 1월  

1일자로 법무서비스 분야를 외국인 투자제한업종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법무서비스 분야가 외국인 투자제한업종에서 제외

되었다는 것은 법무서비스 분야의 투자에 있어 외국인에게도 ‘내

국인과 동등한 조건’ 이 적용되게 된다는 의미일 뿐 외국인들의 법

46)  법원행정처,『WTO와 법률서비스 시장의 개방』, 1997, p.154 참조

47)  정인섭,「외국인의 국내 사립대학교수 취임자격」,『서울국제법연구』, 제2권 1

호, 1995, p.133 참조

48)  법원행정처(1997), pp .154-15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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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무조건 허용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즉, 변호사에 한해 법률사무소 개설 또는 법무법인의  

설립을 허용하고 있는 변호사법에 따라 국내변호사 자격이 없는  

외국변호사나 외국 법률회사 등의 국내투자는 여전히 금지되는 것

이다.

한편 위 개정시 분쟁발생의 소지를 봉쇄하기 위해 “변호사가 아

닌 자는 변호사를 고용해 법률사무소를 개설ㆍ운영해서는 안된

다.”는 규정(변호사법 제27조 제3항)과, “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

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해 얻은 보수,  기타 이익을 배

분받아서는 안된다.”는 규정(변호사법 제27조 제4항)을 신설하였

다. 즉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변호사 자격이 없는 자와 동업이나  

고용형태를 통한 법률사무 처리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변

호사의 경우에는 투자형태를 통한 국내변호사와의 동업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49)

(4) 개방현황

1) 외국변호사의 국내활동 근거 및 현황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ㆍ기타 이익을 받거

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50)해 비변호사의 법률업무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으며, 외국변호사는 위 변호사법상의 변호

사가 아니므로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법률업무가 금지되어 있다.  

49)  장인종(1997), pp.184-185 참조

50)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



150  서비스산업의 뉴라운드 대응전략

다만 타인에 고용된 자가 고용주만을 위해 내부적으로 법률자문  

등을 하는 것은 위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

아 외국변호사라도 그 범위 내에서의 활동은 가능하다는 해석에  

근거해 현재 국내의 외국변호사는 법률사무소 또는 기업체에 고용

되어 내부적 법률자문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51)

외국인변호사의 출입국도 같은 맥락에서 관리되고 있는데 현재  

국내에 취업하기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변호사는 출입국관리법 시

행령 제12조 별표 1의 23에 정한 전문직업(E-5)사증을 발급받지  

못하고 아무런 자격이 없는 일반 외국인 취업자와 같이 위 별표 1

의 25에 정한 특정활동(E-7)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한다.52) 우리 법

률상 외국변호사의 법률활동을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998년 4월 22일 현재 우리 나라에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변호사

는 95명으로, 그 중 법률사무소에 고용되어 있는 외국인변호사가  

75명, 삼성・대우 등 기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외국인변호사가 20

명이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87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나머

지는 캐나다 3명,  영국ㆍ호주ㆍ프랑스ㆍ스웨덴ㆍ중국이 각 1명이

다. 국내에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변호사의 국적별 분포상황은 앞

으로 법무서비스가 개방될 경우 국내에 진입할 변호사의 국가별  

비율을 예측하게 해준다. 다만 위와 같은 외국인변호사의 숫자에

51)  한견표,「법무서비스 시장개방에 관한 연구」,『통상법률』, 제121호, 1998, 6. p.61 

참조. 이에 반해 현행 법령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인 필요

에 기인해 사실상 허용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주장도 있다(이정훈, “한국에서의  
법률시장 개방에 관해” , 법률신문, 제2641호, 1997년 10월 23일자, 15면 참조).

52)  출입 국관리 법 시 행령 제12조  별표 1의 2 3에서 정하는  전문 직업( E-5)사

증은  “ 대한민 국의 법률에  의해  자격 이 인 정된 외국의  변호 사 등 으로서  

대한 민국의  법 률에 의해  행 할 수 있 도록  되어  있 는 법률 등의  전 문업무
에 종사하 고자  하는  자” 를  대상 으로 하는 것이 고, 별 표 1 의 2 5에서 정하

는 특 정활동 (E-7 )사증은  “국 내의 공 ․사기 관 등에  고용되 어 근무 하고자  

하는  자” 를 대 상으 로 하는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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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국인이면서 미국 등 외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국내

에 취업해 사실상의 변호사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포

함되어 있지 않다.53)

2) 변호사법 제6조

변호사법 제6조 제1항에는 “외국변호사로서……대한민국에 공로

가 있거나 기타 변호사 자격을 부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해……변호사 자격을 인가할 수 있다. ”고 규정되어 있다.  

자격의 인가여부는 법무부 장관의 재량사항으로 주로 외교상의 목

적을 위해 수여되어 왔으며 상업적 목적의 영업활동을 위한 외국

변호사의 자격인정과는 그 차원을 달리하고 있다.

한편 변호사법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인가된 외국변호사라도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 개업

허가도 법무부 장관의 재량사항이다.  

또한 변호사법은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허가를 신청한 외국변호

사의 본국에서 한국변호사에게 변호사 자격을 인정하고 개업을 허

용하는 경우에 한해 개업을 허가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 자격을 인정받고 개업을 허가받은 외국변호사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에 대한 사항”의 법률사무만을 할 수 있고 국내법 관

련 법률사무 취급은 금지된다.

53)  한견표(1998), p p.61-62 참조. 한편 일본의 경우 1998년 7월 31일 현재 외국법  

사무변호사로서 등록된 자는 225명이며, 그 중 취소자(본국으로의 귀국)는 136

명, 현재 활동 중인 자는 89명이다. 원자격별 로 등록 자를 보면  미국 63명, 영
국 13명, 중국 4명, 프랑스ㆍ호주ㆍ캐나다 각 2명, 독일ㆍ홍콩ㆍ네덜란드ㆍ스위

스 각 1명 등이다(일본변호사연합회,「최근 개정된 일본의 외국변호사 제도  

개요와 WTO 등 국제기관ㆍ단체의 동향」,『인권과 정의』, 제265호, 1998. 9, 

pp.146-14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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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변호사에 대한 자격인가는 국가공로자에 대해 외교상의 목

적을 위한 명예적 자격수여 차원에서 시행되어 왔고 1998년 3월  

31일 현재 총304명이 변호사 자격인가를 받았으나 위와 같이 이  

제도가 외교적 목적을 위한 명예수여제도로 운용된 결과 자격을  

인가받은 자에게 개업허가를 해준 사례는 없다. 54)

3. 뉴라운드에 대비한 개방전략

(1) 개방전략

1) 개방에 대한 입장 확립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협상이 타결되고 이에 따라 모든 서비스

분야의 점진적 자유화가 원칙이 되었으므로 우리 나라의 법무서비

스 시장개방 문제가 지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자유화 대상에서

는 일단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조만간 진행될 지속적인 추가협상이

나 OECD협상 또는 한․미간의 쌍무협상에서 또다시 개방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제 세계경제는 WTO체제로 접어들어 상품은 물론 서비

스까지 국경 없는 자유교역을 추구하게 되었으므로 이제 우리는  

좋든 싫든 사회 각 분야에서 개방화ㆍ국제화의 물결을 벗어날 수  

없게 되었고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제 우리 나라도 법무서비스의 개방을 피할 수 없게 되

었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미리 그 대책을 마련해 개방할 경우 예상

54)  한견표(1998), p.6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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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결국 우리에

게 남은 선택은 개방여부의 문제가 아니고 개방을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개방계획을 충분히 연구하고 대비해  

우리 법조계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2) 개방전략

가. 협상의 주체

변호사단체의 자치를 강조해 대한변호사협회와 상대국의 변호사

협회간에 협의를 하도록 유도하고,  그 협의결과를 기초로 정부당

국자간의 협상을 전개하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OECD에서의 변호사단체의 움직임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해

야 할 것이다. 1997년 2월 파리에서 개최된 OECD 주최의 자유직

업서비스 자유화에 관한 제3회 워크숍에서 일본변호사연합회 대표

는 변호사는 다른 자유직업서비스와는 사회적 책임과 특성이 다르

기 때문에 변호사업무의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세계의 변호사들이  

모여 스스로 국제협력의 방향을 토의해야 하며,  그 준비를 3자 법

조회의(미국ㆍEUㆍ일본의 변호사협회)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주장해 승인되었다. 이에 따라 1998년 11월 9일부터 10일까지  

파리에서 변호사의 국제업무에 관한 포럼이 개최되었다.

참가국 변협대표들의 대다수의 의견은 외국인변호사에 대해서는  

그 소속국의 법률에 관한 서비스와 국제법에 관한 서비스를 허용

해야 하며 주재국 변호사와 공동경영을 허용해야 하고 주재국 변

호사를 고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55) 이는 앞으로 뉴라운

55)  김진억,「변호사직의 국제적 업무에 관한 포럼 참가보고서」,『인권과 정의』, 제
267호, 1998, 11, pp .139-140 참조. 이 포럼에서는 법률서비스의 특수성과 책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 즉 변호사업무는 공익적 측면이 강해 사회적 책임이  

있고 업무수행에 있어서 독립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고객의 비밀을 유지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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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New Round 법무시장 개방협상에서도 그 기조를 이룰 것으로 전

망된다.

나. 개방계획의 수립

우리와 여러 가지 면에서 제도가 가장 비슷한 일본의 법무시장  

개방의 경험에 비추어 단계별로 시장계획을 수립한다. 56)

<제1단계 개방>

일본의 1987년도 개방수준을 유지한다.

ⅰ)  승인조건 : 외국변호사의 국내영업은 법무부의 승인과 대한

변호사협회 가입을 조건으로 한다.

ⅱ) 자격조건 : 외국변호사 자격을 소지하고 실무경험이 5년 이

상이며, 우리 나라 변호사법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또

한 직무수행 계획, 주거, 재산적 기초가 있어야 하며 고객의  

업무상 손해를 배상할 만한 능력이 있어야 한다.  단, 상호주

의는 GATS 상의 최혜국대우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기  

와 고객의 이익과 상반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는 의무가 있는 등 특수성이  
강조되었다. 또한 복합서비스Mu lt id iscip l in ar y Ser vice에 대해서 미국변호사협회는  

반대입장이었으며 유럽은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나 회원국가 중에 이미  

허용하는 국가가 상당수 있는 형편이다. 일본은 복합서비스는 제한되어야 하며  

만일 허용된다면 변호사의 특수성이 보장되는 조건으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입
장이었다.

56)  일본의 외국법 사무변호사 제도에 관해서는 한견표(1998), pp.71-77; 법원행정처

(1997), pp .289-312; 일본변호사연합회(1998), p p.143-146 참조. 특히 일본의 경

우 일본변호사연합회가 외국법 사무변호사 제도에 대한 정책변경에 대해 이니
셔티브를 가지고 연구와 조사활동을 통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회원들의 합의를  

통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는 점을 우리 변호사협회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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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WTO 회원국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ⅲ) 개방분야 : 원자격국법에 관한 법률사무만을 허용한다. 또한  

법무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정법에 관한 사무를 허용한다.  

여기서 지정법이라 함은 외국변호사가 원자격국법 이외에  

다른 나라의 법에 관한 학식과 실무경험을 인정받는 경우

로서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다.

ⅳ) 직무의 범위 : 외국변호사는 법원,  기타 관공서에서의 절차

대리 및 그 절차와 관련해 이들 기관에 제출할 문서의 작

성, 형사변호 활동, 원자격국법 이외의 법의 해석, 공업소유

권 등의 득실변경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률사건에 관한  

대리 또는 문서의 작성 등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없다. 57)

ⅴ) 권리의무와 지위 : 대한변호사협회와 해당 지방변호사회에  

입회할 수 있다.  징계권은 대한변호사협회가 가진다. 해당국

법변호사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예컨대 미국법변호사, 일본

법변호사,  영국법변호사 등으로 표시한다. 사무소의 명칭에  

원자격국 및 지정법을 표시하는 표지를 게시해야 하며, 사

무소의 명칭 가운데 외국변호사의 성명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사용해야 한다.  본국사무소의 명칭은 자기의 성명 및 사

무소의 명칭에 부가하는 때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한국변호사의 고용이나 한국변호사와의 공동경영을 허용하

지 아니한다. 다만,  사무소의 시설, 사무원, 통신시설을 공동

으로 사용하고, 상호간의 법률 조사ㆍ조언ㆍ사건의 주선 등

에 있어 제휴하고 협력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58)

57)  일본의 “외국변호사에 의한 법률사무 취급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외국변호

사법’이라 한다)” 제3조 내지 제5조 참조

58)  일본변호사연합회(1998), p.14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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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단계 개방>

일본의 1994년도의 개방수준을 유지한다.  제2단계 개방시기는  

제1단계 개방으로부터 최소한 7년 이후에 한다.

ⅰ) 자격요건의 완화 : 원자격국가에서 5년간의 직무경험 요건

을 충족하는 데 있어서 한국에서의 변호사 또는 외국법변

호사의 사무소에서 고용되었던 기간을 2년을 한도로 해 5

년의 직무경험기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한다.

ⅱ) 사무소 명칭의 자유화 : 제1단계에서는 사무소명칭에 외국

법변호사의 성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완화해 소속 법률회사의 명칭, 지명 및 보통명사 등을  

사무소의 명칭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단, 사무소명칭에  

｢외국변호사사무소｣라는 용어를 포함해야 하며, 소속 법률

회사의 명칭의 사용은 한국내 한 곳에 한정된다.

ⅲ) 공동사업에 대한 규제완화 : 전면적인 공동경영은 허용하지  

않지만, 한국변호사와 외국법변호사가 각각 독립한 사무소

를 유지하면서, 소송 등의 제외사안 외의 모든 사안을 동일

의 장소에서 공동으로 처리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것을  

인정하는데 이를 특정공동사업이라 부른다. 특정공동사업의  

당사자가 되는 한국변호사는 국내에서 한국변호사로서 직

무경험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특정공동사업의 범위로는  

법원, 검찰청 그 밖의 관공서에서의 절차대리, 형사변호사로

서의 활동 등과 한국법이 그 전부에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으면 안될 법률사건에 관한 법률사무에서 그 취급에 외

국법에 관한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 제외한다.  특정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도 한국변호사와 외국법변호사



                                제9장/법무서비스 1 57

와는 각각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며, 특정공동사업의 대상  

이외의 사무소 운영에 관여해서는 안되고, 특정공동사업의  

대상인 사무의 처리에 있어서도 부당한 관여를 하거나 상

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약정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특

정한 공동사업을 감독하기 위해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의뢰

인에게도 고지하도록 한다. 59)

<제3단계 개방>

일본의 1998년도 개방수준을 유지한다. 제3단계 개방은 제2단계  

개방으로부터 최소한 4년 이후에 한다.

ⅰ) 자격요건의 완화 : 제2단계 개방까지는 원자격국에서의 5년

간의 직무경험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3년으로 단축한다. 그  

중 한국에서의 한국변호사 또는 외국법변호사 사무소에서

의 직무경험을 1년의 범위 이내에서 인정한다.

ⅱ) 직무범위의 확대 : 제3국법의 취급범위를 확대한다.  종전에

는 지정법에 국한하였으나,  서면에 의한 조언을 받는 경우

에는 제3국에 관한 법률사무도 취급할 수 있도록 한다.

ⅲ) 공동사업 요건의 완화 : 섭외사건의 경우 각종 제한규정을  

철폐해 소송사무, 행정절차까지 허용한다. 여기서 섭외사건

이라 함은 외국법에 관한 사건, 당사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외국에 거주하는 사건, 외국회사가 의뢰하는 사건 등을 말

한다.  다만, 공동사업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에는 손익

의 분배를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으며 특정공동사업

59)  일본변호사연합회(1998), pp.144-14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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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외국법변호사가 외국법변호사법

에 정한 직무의 범위를 넘어서는 법률사무를 행할 수 없다

고 하는 제약을 받는다.60)

다. 협상전략

개방계획에 근거해 점진적으로 개방한다는 확신을 심어주면서  

우리 실정에 맞게 속도와 개방범위를 조정하도록 한다. 아직도 국

가간의 법률체계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자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변호사의 업무영역에 어느 정도의 제한을 가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따라서 외국변호사가 허용된 업무범위를 일탈할 여지가 없도록  

안전장치를 하게 된다면 그 폐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

은 우리와 법률문화나 법률체계․법조계의 실정 등이 비교적 유사

하면서도 이미 상당한 정도로 개방을 한 일본의 예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법무서비스 개방문제에 대해 의연한 자세로 임하면서 그  

대비를 위해 사전에 충실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대외적으로  

개방의 시기를 최대한 늦추고 그 기간을 이용해 우리 사법제도의  

개혁 및 국내 법무서비스 업무의 개선 등을 통해 외국변호사의 국

내진입에 따른 피해를 최대한 줄이도록 하는 한편, 개방의 방법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피해를 가능한 한 축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61)

60)  일본변호사연합회(1998), p.146 참조

61)  1986년 10월 국 내에서 활동하 고 있는 외국변호사들에 대한 문제 점을 검토

하기 위해 대한변협 외국 인변호사대책위원회가 설치된  바  있 고, 199 4년 6
월 대한변협 에 다시 법조계뿐만 아니라 학계, 언론계, 경제계  등 사회 각계

각층으로 구성된 ‘외국변호사문제연구위원회’를 발족시켜 활동하였으며, 1997

년에는 ‘법무서비스 개방대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 하고 개방범위와 개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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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제로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와 제도적 보

완이 필요하다.  우리가 미국과 일본의 예를 따라 우선 일부를 개

방한다 하더라도 예컨대 외국변호사의 국내활동 요건으로서 거주

요건을 규정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왜 미국과 일본

이 개방 초기에 이를 요건으로 요구하였는지, 62) 통신 및 교통이  

현저하게 발달한 현재로서도 그 요건을 고집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내국변호사들에 대해서는 직무상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

입이 의무화되어 있지 아니한 상황63)에서 외국변호사들의 직무상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미국과 일본의 예처럼  

상당한 재산적 기초의 증명이나 보험가입 등을 외국변호사의 국내

활동 요건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인지,  이를 위해 국내변호사들에  

대해서 손해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필요는 없는지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

(2) 개방에 대한 대책수립

1) 법조의 전문화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역시 전문화가 시급하다. 국가의 경제

책을 연구하고  있다.

62)  일반적으로 거주요건의 필요성은 직무상 과실에 대한 책임확보 및 전문직 단
체에 의한 윤리규정의 강제, 전문직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내법제도․관행․

문화에 대한 이해와 언어능력의 필요, 공정한 경쟁조건 확보 및 자질 유지  

등을 그 근거로 든다.

63)  1993년 11월 의결된 행정쇄신위원회의 자격사제도 개선방안에 의하면 변호사
도 직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의 충분한 배상을 위하여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

도록 되어 있었지만 변호사들의 자력이 충분할 뿐만 아니라 변호사수가 적어  

보험의 기초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그 시행을 미루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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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환경이나 사회여건이 점차 다양하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

하에서 법무서비스도 점점 그 분야가 다양해질 수밖에 없으며 변

호사들도 다양한 분야에 맞추어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어야 법률수요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미 일본을 제외한 선진국들에서는 변호사사무소가 대형화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이고 국제적인 법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으며, 대형 법률사무소간의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이미 전세계적

인 네트워크도 구성하고 있다.  가장 변호사업무가 발달되어 있는  

미국의 예를 살펴보면 대형 Law Firm들은 전문분야별로 10여 개  

이상의 전문부서를 두고 각 부서 내에서도 다시 세부적인 전문분

야를 나누어 변호사들이 업무를 분담하고 있다.  예컨대 전문부서

를 은행,  기업금융, 상사거래, 회사정리 및 파산, 부동산,  항공기  

및 선박금융, 건설, 해상, 조세,  보험,  지적소유권으로 나누고 각  

부서를 다시 4～5개 이상 세분화하여 전문화를 기하고 있다. 독일

에서도 EC통합에 따른 독일변호사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1992

년 2월 연방변호사법을 개정하여 “연방변호사법에 따른 전문변호

사 표시 및 연방변호사법의 개정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전문변

호사 제도를 적극 추구하고 있다.64)

이에 비해 우리 법조계는 몇몇 사무소를 제외하고는 아직 민ㆍ

형사 위주의 국내 송무업무에만 전념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법조의  

전문화는 초보단계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하여 1995년의 소위 사

법개혁시 법조의 전문화가 개혁의 한 방향으로 정해지고 이를 위

해 독일식의 전문변호사 제도를 감안하여 전문성의 인정방법에 관

한 연구를 통해 제도화하고 아울러 변호사의 광고를 엄격히 제한

하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업무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64)  이정훈,「WT O체제와 한국 법조계의 대응」,『법률서비스 개방관련 논문집－

‘인권과 정의’ 게재논문 발췌－』, 대한변호사협회, 1997, pp.145-14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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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에 대한 광고가 가능하도록 하기로 하였지만, 그 후 이에  

관하여는 아무도 더 이상의 관심을 갖지 않게 되었고 위 규정도  

아직 개정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법률서비스 개방에 대비

하여 법조의 전문화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갖고 구성원 개개인들이  

노력하는 것과 동시에 이를 뒷받침하고 조장할 수 있는 제도개선

이 시급히 요청된다. 65)

2) 법률사무소의 대형화와 법무법인의 활성화

가. 필요성

전문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변호사사무소의 대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대형화를 통한 적절한 인력의 활용과 업무배분

을 통해서만이 전문화를 기하기 쉽고 또한 대형화를 통해 후진들

을 영입하여 특정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업무교육 및 훈련을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법조개혁 당시 법학교육 문제가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었으나  

법학교육의 변경만으로 전문화를 기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오히려  

변호사로 출발한 후 실무를 통한 경험의 축적과 계속적인 교육을  

통한 전문화의 추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법률사무소의 대형화는 전문화를 통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

이라는 측면 이외에 사무소의 공동경영에 의한 비용절감을 통하여  

보다 저렴한 법무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수 있으며 고객으로부터

의 신뢰확보에도 효과가 있다고 본다. 66)

나. 법무법인의 운영현황

우리 나라의 법무법인제도는 변호사업무의 공동화ㆍ전문화ㆍ국

65)  한견표(1998), p.79 참조

66)  이정훈(1997), p.14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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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1982년 12월 31일 법무부가 변호사법을  

개정하여 창설한 공동법률사무소 제도이다. 당시 법무부는 기존의  

단독변호사사무소나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제도만으로는 변호

사업무의 개선이나 전문화, 대형화 등을 추진할 수 없다고 판단하

여 미국의 Law Firm제도와 기존의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제

도 및 합명회사제도를 혼합하여 법무법인제도를 창안하였던 것이

다. 그동안 이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였으나 사법시험 합격자의  

숫자가 증가함에 따라 1994년부터 법무법인의 숫자가 급증하게 되

었다.

법무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5인 이상의 변호사가 구성원으로  

있어야 하며 그 중 2인 이상은 10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로 근

무하거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ㆍ공영 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거나 공인된 대학에서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던 자여야 한다. 법무법인에 대해

서는 단독사무소에 비하여 두 가지의 특혜를 부여한다. 즉, 공증업

무의 허용과 분사무소의 설치 허용이다.

1998년 6월 30일 현재 전국적으로 132개의 법무법인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 중 72개 법인이 서울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다. 또한 82

개의 법인이 1994년 이후에 설립되었으며 전체의 3분의 2에 해당

한다.  법무법인 소속변호사는 총 873명으로 한국 전체 변호사(3,500

명)의 약 25%에 해당하며 구성원변호사Partner가 752명, 고용변호

사Associate가 121명이다. 법무법인은 대부분 자본금 1억 원 이상이

며 전체 법무법인의 73%가 5인의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법무법인 소속변호사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법무법인의 장점으

로 조직적인 업무처리, 경비절감, 공증수입, 고객의 신뢰도, 업무의  

전문화, 복대리인 선임의 불필요 등을 거론하였다. 법무법인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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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하게 된 동기로는 업무의 전문화, 경비절감, 공증수입의 기대,  

세금문제의 간편 등이 있었다.  한편 법무법인의 운영형태로는 수

지공동형(공동수입, 공동경비)이 57%, 단독형(공증업무 이외에는  

단독운영)이 30%,  절충형(수입은 각자 관리하고 경비는 공동부담)

이 9%로 나타났다.67)

다. 개선대책

법무법인의 발전을 위해서는 현행 무한책임제도의 개선이 필요

하며, 설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세금면에서도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거론되고 있다. 법무법인제도가 창설된 지 불과 15년

만에 그 숫자가 132개로 증가하고 소속변호사 숫자도 전체 변호사

의 25%를 차지하는 한편 공증업무의 50% 이상을 법무법인이 담

당하는 등 양적인 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였다. 또한 질적

인 면에서도 법무법인 가입변호사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

났을 뿐만 아니라 고객의 반응도 호의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법무법인제도가 활성화되고 있는 이유는 우선 최근 사법시험 합

격자의 숫자가 증가하면서 변호사 1인당 수임사건이 감소하여 단

독으로 사무실을 운영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공동으로 사무실

을 운영해야 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또한 변호사

의 업무영역이 확대되면서 변호사들이 공동으로 사건을 수임하여  

업무의 전문화 또는 분업화를 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을 뿐만 아

니라, 정부가 법무법인에게 공증업무를 허용하는 등 특혜를 부여

한 데 기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법무법인이 1994년 이후에 설립되었으며 구성

원도 최소한인 5인에 불과하여 아직은 소규모 사무실의 형태를 벗

67)  대한변호사협회,「한국의 법무법인」,『인권과 정의』, 제265호, 1998. 9, pp.154-15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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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지 못하여 업무의 전문화까지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다. 변호사업무의 전문화는 자본주의 경제발전에 따른 필연적인  

현상이며 전문화는 변호사들의 조직화, 분업화, 대형화가 전제조건

이다.  사법시험 합격자수가 매년 증가하고 법무서비스의 내용이  

점차 복잡화・전문화되고 있기 때문에 법무법인의 매력은 더욱 커

질 것이다. 특히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각종 법조비리와 세

금의 투명성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법무법인제도가 그 대안이

라는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 및 대한변협에서도 법무법인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68)

3) 변호사의 증원문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법률사무소의 대형화・전문화를 이루고  

직역확대를 도모하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현재 변호사 숫자

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우리가 과감한 체질개선을 시도하고 직

역확대를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인 변호사의 증원이  

불가피하다.

다만 우리 법무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법무서비스 개방에  

대비한다고 할 때 어느 정도의 변호사수가 적정할지 여부는 우리  

변호사의 수와 법무사,  변리사,  세무사 등 이른바 법조유사직역 종

사자 등의 수를 감안하여 판정해야 할 것이다. 

특히 변호사의 증원문제는 법학교육의 개혁과 관련하여 다시 한

번 진지하게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분야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법조계의 이상적인 모델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가 크게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는 근본원인은 모든 논의의 출발점이 소비자인 법무서비스의 수

68)  대한변호사협회( 1998), pp.156-15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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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자 측면보다는 공급자 측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 경우 변

리사, 법무사,  행정서사 등 유사법조직역을 현행대로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변호사직에 통합할 것인지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표 9-1> 각국의 법조인수 비교

인구(천 명) 판 사 검 사 변호사
1인당 국민수

판 사 검 사 변호사 전 체

한 국 45,248 1,309 1,012 3,625 34,566 44,711 12,482 7,610

일 본 125,569 2,073 1,208 15,973 60,574 103,948 7,861 6,522

미 국 262,755 29,362 25,311 841,467 8,949 10,381 312 293

영 국 51,621 3,165 2,267 70,580 16,310 22,771 731 679

독 일 81,179 22,134 5,375 78,822 3,668 15,103 1,030 763

프랑스 58,027 4,591 1,367 30,092 12,639 42,449 1,928 1,610

주 : 한국 : 우리 나라 법조인구는 1997년 1월 30일 현원이고 인구는 1996년 추정   
     치임.
     일본 :  판사와 검사수는 1996년 정원, 변호사는 1994년 4월 4일 현원, 인구는   
     1995년 기준임.
     미국 : 연방 및 지방법원 합계이며 연방법원은 1996년 3월, 지방법원은 1994  
     년 현원, 연방검찰은 1995년 3월, 주검찰은 1996년, 변호사는 1995년 말, 인   
     구는 1995년 기준임.
     영국 :  판사와 검사는 1996년 3월 현원, 변호사는 1995년 기준임.
     독일 : 판사와 검사는 1995년 1월, 변호사는 1996년 1월, 인구는 1993년 기준임.
     프랑스 : 판사와 검사는 1994년 6월, 변호사는 1993～1995년, 인구는 1995년   
     기준임.
자료 : 법원행정처(1997), p.172 [표 2]

4) 직역확대

우리 나라의 변호사들이 주로 소송업무 위주로 활동하고 있는  

반면 경제규모가 커지고 사회가 복잡 다양하게 발전해 나감에 따

라 소송 이외의 자문업무에 대한 변호사의 수요가 늘어가고 있다.  

일부 규모가 큰 법률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들이 이와 같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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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의 법률사무에 종사하고 있으나 미국 등 선진국들에 비하면 그  

역사가 짧고 인원도 많지 않으며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

정이다.

반면에 외국의 변호사들은 소송 외 업무에 관한 경험이 풍부하

기 때문에 법무서비스가 개방될 경우 이 부분에 대한 외국변호사

들의 업무영역 잠식 우려가 크다. 따라서 우리 변호사들도 소송  

외 업무를 개발하여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고 본다.69)

그 외에 기업변호사In-house Co unsel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일

과 행정부처나 각종 단체 등에 변호사들이 과감하게 진출하여 그  

업무영역을 확대시켜 나가는 것도 변호사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

키는 길이 될 수 있다.

우리 나라와 일본은 다른 국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

의 변호사를 선발하여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업 내의 법률문제

가 변호사시험을 합격하지 못한 법대졸업자들에 의하여 대부분 다

루어져 왔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변호사 고용비용이 높기 때문에  

고용을 꺼려 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사법시험 합격자 숫자가  

증가되고 이들의 기대수익이 낮아질 경우 기업의 입장에서도 기존  

법률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변호사를 상시 고용하는 경우가 자연스

럽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와 같은 변호사들의 직역확대를 위해서는 변호사들의  

인식전환이 먼저 필요하다.  종래 변호사들은 고액소득자라는 인식

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기업체나 행정부처 등

에의 진출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고 근래에 변호사수의 급격한  

증가로 여건이 어려워진 나머지 마지못해 행정부처 등에 진출하는  

변호사들이 일부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 미미하다.

69)  이정훈(1997), p.14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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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행정부에 속한 각종 행정심판은 지금까지 당해행정부  

공무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허심판원, 국세심

판소,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등에서의 각종 행정심판에  

변호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들 위원회에 계약직 공무원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정부 각 부처의 법무담당관실

에도 계약직 변호사들의 진출․입을 자유롭게 함으로써 법조계와  

이들 기관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5) 의식과 사고의 전환

법무서비스 시장개방을 앞두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

선 변화와 개혁을 능동적으로 수용하는 의식과 사고의 대전환이

다. 우리 법조계가 더 이상 희소가치에 기초한 선민의식이나 권위

주의에 빠져 있어서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키울 수 없다.  공익을  

대변하는 전문직업인으로서 법조인 스스로 사법제도가 국민을 위

하여 존재하는 것이며 평생에 걸친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국민과  

고객에게 최선의 법무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직업의식을 확고하게  

갖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한 바탕 위에서만 여타의 대책들도 실현

될 수 있는 것이다.70)

(3) 개방에 따른 효과 전망

1) 긍정적 측면

가. 소비자에 대한 양질의 법무서비스 제공

법무서비스 시장이 개방되는 경우에도 국내법의 적용만이 문제

70)  김영철(1994), p.14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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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사건에 있어서는 외국변호사가 국내변호사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에 외국변호사가 국내에서 주로 제공하게 될  

서비스는 기업체와 관련된 국제거래 관련 법률업무가 될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도 경제활동의 국제화가 급격히 진전되고 있으며 이

에 따라 국내기업의 국제적인 법무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의 법률사무소들이 이러한 기업의 요구

에 대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능력이나 경험 등 여러 면에서  

많은 제약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우리 변호사들이 국내기업

의 해외활동을 법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은 국제적 법률문제의 상당부분을 미국  

등 현지에서 외국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처리하고 있다.  그런데 기

업의 입장에서 보면 국내에서 직접 외국변호사와 거래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보다 편리하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

내변호사와 외국변호사의 업무제휴 등을 통하여 공동으로 서비스

가 제공된다면 고객의 입장에서는 소위 One-stop Service를 제공

받을 수 있어 매우 편리할 것이다. 결국 법무서비스를 개방함으로

써 소비자는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71)

나. 법조의 경쟁력 제고

현재 국내변호사의 대부분은 전문화・조직화되어 있지 않고 단

독으로 변호사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로 소송관련 업무에 전

념하고 있다.  그 결과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다양한 법무서비

스 수요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법무서비스 시

장이 개방되면 우리 법조인들이 미처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여러  

분야에서 외국법변호사들로부터 보다 전문화되고 조직화된 서비스

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며, 우리 법조인들도 선진화된 법무서비스  

71)  법원행정처(1997), p.16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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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 및 경영방식을 도입하여 체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내 법무서비

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경쟁력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72)

2) 부정적 측면

가. 법조의 공공성 훼손

우리 변호사법은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 독

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73)하고 변호사의 사명이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에 있음을 명시74)하

며 이를 위해 고도의 윤리적․법률적 규제와 독자적인 징계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취지에서 법조인 선발에 있어 인원수

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사법연수생을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여 보

수를 지급하는 등 그 자질유지를 위한 각종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

다. 

그러나 법무서비스 시장이 개방되어 외국의 변호사가 국내변호

사와 경쟁하게 되면 경제논리에 입각한 사건수임 경쟁이 벌어져  

공공적 성격이 강한 우리의 법조윤리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는 우

려가 있다.75) 법조윤리가 철저히 규범화되어 법원의 관여 아래 엄

격히 집행되는 미국 등과는 달리 우리 나라는 법조인 개개인의 자

질과 양식에 보다 의존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법무서비스 시장이 경제논리에 의해서

만 움직이게 된다면 우리 법조계의 전통적인 윤리는 사라져 버리

고 새로운 윤리규범이 정착될 때까지 심각한 혼란과 무질서가 지

배하게 될 우려가 있다. 이처럼 법조의 공공성이 훼손되면 이를  

72)  김영철(1994), p.141 참조

73)  변호사법 제2조

74)  변호사법 제1조 제1항

75)  김영철(1994), p.14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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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로 짜여져 있는 우리의 사법제도 전반이 흔들리게 되고 법치

주의의 근간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76)

나. 법조인 양성제도의 왜곡

우리 나라는 전반적인 법률사무를 변호사에게 독점적으로 영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법조인의 자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어려

운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년의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만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 엄격한 변호사 자격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자격취득이 용이한 외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

고 이를 근거로 국내에서 변호사 업무를 행한다면 이는 우리의 기

존 사법시험 및 변호사 자격제도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77) 우리 나라와 사법시험제도가 비슷한 일본에

서도 외국변호사에 대한 문호가 개방된 이후 일본국적을 가진 외

국변호사들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한다. 국내의 어려운 사법

시험을 회피하고 상대적으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쉬운 미국에

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일본으로 돌아와 법률업무에 종사하

고자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78)

다. 국내 법무서비스 산업의 예속화

1998년 3월 31일 현재 변호사 20명 이상이 근무하는 법률사무소

는 김&장 97명, 태평양 45명,  한미 40명 등 3개소에 불과한 반면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는 1,000명 이상의 변호사를 고용하고 있는  

대형 법률사무소들이 상당수 있다. 이러한 대형 법률사무소들은 철

76)  법원행정처(1997), pp .167-168 참조

77)  실제로 1996년 한 해에만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한국인이  

114명이나 된다고 한다(한국일보 1996년 11월 27일자 38면 참조).

78)  小林秀之,「國際法律事務と辯護士の役割(1)」,『ジュリスト』,  No.1025, 1993. 6. 15, 

p.8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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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히 전문화되어 있고 전세계적 조직망도 갖추고 있다. 이들은 축

적된 경험과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하여 기업법무 분야 이외에 송

무분야에서도 특출한 역량을 과시하고 있다. 이러한 대형 법률사무

소들이 국내에 진출하여 국내변호사를 고용하게 되면 국제관련 법

률업무뿐만 아니라 송무업무도 이들에게 잠식당할 우려가 크다. 

또한 우리와 법률구조와 제도가 유사한 일본의 변호사들이 경제

력을 앞세워 우리의 법무서비스 시장에 진출하게 될 가능성도 있

다. 이처럼 경쟁력을 갖춘 외국의 대형 법률사무소와 변호사들이  

국내에 진출하게 되면 우리 변호사들은 그들에게 고용되거나 그들

로부터 소송수행 등 특정업무만을 하청받아 기계적으로 업무를 처

리하는 지위로 전락할 우려도 있고,  이러한 현상은 우리 나라 사

법제도 운영전반에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미국의 법률회사는 독특한 경영전략, 행동원리, 윤리관에 따라  

운영되며 그 결과 변호사업무가 산업화ㆍ비즈니스화되는 경향이  

있다.  미국 내에서조차도 최근 법조계 안팎으로부터 비판이 일고  

있는 문제이다. 80만 명이라는 변호사수와 소송사회화라는 문제에  

그치지 않고 법조지망자들이 대부분 거대한 법률회사의 전문적인  

엘리트변호사를 지향한다는 점도 문제이다. 즉 거대한 기업에 무

비판적으로 봉사하여 법조의 직업성이 훼손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가 미국 법조계 자체에서도 지적되고 있다. 79)

라. 국내 기업정보의 해외유출 가능성

기업에 대한 법률자문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들

은 기업의 비밀을 많이 알게 된다.  우리의 기업비밀이 외국의 법

률사무소에 알려지게 될수록 경쟁국에 누설될 위험성도 그만큼 커

79)  堀野 紀,「外國辯護士問題の背景と視點」,『ジュリスト』, No.1017, 1993. 2. 15, 

pp.81-8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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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특히 우리 기업이 해외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투자계획이나  

해외진출 전략 등에 관한 기업비밀이 해외에 유출될 경우 막대한  

국가적 손실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80)

4. 요약 및 결론

법무서비스 분야는 국가별로 개성이 강하고 고도의 전문성과 공

익성이 요구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시장개방이 문제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국제거래가 증가하고 국제금융, 투자, 국제간 기업의 인수  

및 합병, 지적재산에 대한 법률자문 등 법원의 출입을 요하지 않

는 분야에 대한 법률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법무서비스 시장의 개

방문제가 제기되었다.

특히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협상에서 미국, EC,  일본, 호주 등은  

우리 나라에 대하여 ①외국변호사의 국내활동을 허용하고, ②외국

변호사가 소속된 법률사무소의 명칭 사용을 허용하며,  ③국내변호

사와 합작을 허용하는 등의 개방요구를 하였다. 그러나 우리 정부

는 법무서비스의 특수성 및 우리 나라 법무서비스의 현황 등을 이

유로 개방불가 입장을 취하여 개방업종에서 제외되었다.

한편 1996년 OECD 가입을 위한 협상에서 우리 정부는 변호사

법을 개정하여 변호사의 자격취득에 있어서 국제제한 요건을 철폐

하였으며,  국적상실을 변호사의 등록취소 사유에서 제외하였다. 또

한 재정경제원 고시인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1997

년부터 법무서비스 분야를 외국인 투자제한업종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변호사법은 변호사에 한하여 법률사무소의 개설 또는 법무

80)  법무부,『UR협정의 법적 고찰(하)』, 1994, p .176 참조



                                제9장/법무서비스 1 73

법인의 설립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외국변호사나 외국법률회사의 국내진출은 여전히 금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법무시장의 개방은 일본의 개방경험을 참고로 하여 3단계에 걸

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제1단계로 우선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실무경험이 5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 원자격국법

에 관한 법률사무만을 허용한다. 제2단계 개방은 제1단계 개방으

로부터 최소한 7년 이후에 하며,  외국변호사가 소속된 법률회사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한국변호사와의 합작을 허용

하되 외국법의 자문업무에 한하며 소송사무나 행정절차에 관한 업

무는 허용하지 않는다.  제3단계 개방은 제2단계 개방으로부터 최

소한 4년 이후에 하며, 외국변호사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원자격

국에서의 직무경험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또한 한국  

변호사와의 합작요건을 완화하여 섭외사건의 경우 소송사무와 행

정절차까지 허용한다.

법무서비스 시장의 개방에 대한 대책으로는 우선 법조계의 전문

화가 절실하며 이를 위하여 법률사무소를 대형화하고 법무법인을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며,  단계적인 변호사의 증원이 필요하다.  한

편 변호사의 직역확대를 위해서는 현재의 소송업무 중심에서 법률

자문 업무에 대한 비중을 늘려야 할 것이며, 기업내부의 변호사,  

행정부나 각종 단체에 대한 변호사의 진출을 확대시켜야 할 것이

다.

법무서비스 시장이 개방될 경우 소비자에 대해 양질의 법무서비

스 제공이 가능하고 법조계의 경쟁력이 제고된다는 긍정적인 측면

이 있을 것이다. 반면,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법조계의 공공성이 훼

손될 우려가 있으며, 우리 나라의 법조인 양성제도가 왜곡되거나  

국내 법무서비스 산업이 외국의 대형법률회사에 예속될 우려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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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국내기업의 정보가 해외에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 나라가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협상에서 법무시장의 개방을  

유보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대응논리가 수용되었다기보다는 당

시 선진국들이 금융, 통신, 해운 등 시장규모가 더 큰 서비스분야

에 협상력을 집중하였기 때문이다.  이제 법무서비스 시장의 개방

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나라는 1996년 12월 OECD에 가입함에 따라 ‘자유화규약’

의 적용을 받게 되어 유보사항에 대한 정기적인 심사도 받게 되어  

있다.  OECD에서 미국,  EU, 일본의 변호사단체 등이 중심이 되어  

법무시장의 개방에 대한 기본구조를 만들고 이를 토대로 주요 선

진국들이 WTO 서비스협정에 대한 협상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

다.

그동안 미국 등의 법무시장 개방압력이 집중되었던 일본이 이미  

상당부분을 개방하였고, 최근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도 스스로 다른 분야에 대한 전면적 개방을 진행하고 있으므

로 선진국들의 법무서비스 시장에 대한 개방요구는 더욱 강해질  

것이다.81) 특히 미국은 법무서비스 시장의 개방에 대해서 양자협

상보다는 OECD 등을 통한 다자협상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제는 개방일정을 정해 놓고 정부와 법조계 등이 구체

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를 검토할 단계에 왔다. 그동안  

너무 원론적인 논의에만 치우친 느낌이 있으나 이제는 눈앞에 현

실로 닥친 법무서비스 시장의 개방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구체적  

81)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 이후인 1994년 2월 열린 제3차 한미경제협력대화

에서 미국은 다시 법무서비스 시장개방 문제를 의제의 하나로 들고 나온 바  
있다. 그 이후 계속된 한미경제협력대화에서 법무서비스 개방문제가 더 이상  

진지하게 논의되지 않고 있어 아직 구체적인 진전은 없는 실정이나 법무서비

스 개방문제가 한국과 미국간 쌍무협상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것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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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해 나가야 할 단계로 생각된다. 따라서 개방

계획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여 개방속도를 조정하는 한편 국내적으

로는 개방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여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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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의료․보건

1. 기본시각

(1) 일반적인 특징

서비스는 본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특성을 가지며, 저장이나 운

반이 불가능하여 생산된 장소에서 소비되기 때문에 내수지향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서비스의 교역은 네 가지 공급형태로  

정의된다.  첫번째의 공급형태는 서비스의 국경간 이동Cr oss-bord er  

Sup ply을 의미하는 것으로 원격진료서비스Tel emedicine Ser vices의 제

공 등이 있으나 아직까지는 보편화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향후  

이 분야의 기술진보에 의해 전자송수신 비용이 저렴해지면 국가간  

원격진료서비스의 제공이 보다 활발해질 것이다. 82) 

두 번째 형태는 소비자이동Consump tio n Abroad 으로 우리 나라 환

자가 외국에 나가서 치료받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러한 무역교류

는 환자의 이동이라는 형태로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①해외에

서 최고의 질적 서비스를 신속하게 받으려는 개발도상국가의 환자

가 선진국을 방문, ②전통적인 치료를 받으려는 환자와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의료서비스(예 : 성형수술)를 저렴한 가격으로  

받으려는 선진국 환자의 개발도상국가로의 이동, ③선진국 및 개

82)  교통수단과 통신기술의 발전은 의료서비스 제공자와 소비자 모두의 국가간  

이동을 훨씬 용이하게 하며, Telemedi ci ne Servi ces와 같은 새로운 방식을 사

용하게 하여 공간과 거리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을 바꾸게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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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도상국가간에서도 자국 의료공급자가 적절한 시간에 필요한 서

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때나 가격과 질에서 경쟁적이지 못할 때  

환자의 이동이 이루어진다. 또한 나라의 자연적 환경과 기후도 영

향을 미치는 요소가 될 것이다.

세 번째의 공급형태는 서비스 공급자의 타국에서의 상업적 주재

Commercial Presence로 외국의료기관이 국내에 자회사 등을 설립하여  

서비스를 직접 생산・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면 기존 의료

기관의 인수, 국내의료기관에 대한 외국인의 자본참여 등도 이에 해

당한다. 네 번째의 공급형태는 자연인의 이동Presence of Natural Persons

으로 전문의료인의 이동, 의료기관 경영진의 이동 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보건의료 서비스분야와 관련된 서비스교역은 네 가지 공

급형태 중에서 세 번째의 형태인 보건의료기관의 설립과 네 번째  

형태인 전문의료인력의 이동이 주요 관심대상이 될 것이다.  

한편 보건의료서비스는 국민건강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

로 많은 국가에서는 건강을 국민의 권리로 규정하여 보건의료서비

스를 준공공재Quasi Pub lic Good 또는 사회화된 의료Sociali zed Medicine

로 인식하고 있으며,  공익성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시장경제의 경쟁원리가 적용되는 시장과는 실제

적으로 크게 다른 환경에서 제공된다. 시장의 불완전성Imperfections,  

왜곡Distortions, 정보관련 문제Information Problems의 존재는 소비자와  

공급자가 동등한 관계에서 계약을 맺거나 예견된 결과에 대한 재정

적 책임과 충분한 지식을 가지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의료시장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의료행위를 하자면 의

사면허가 있어야 하므로 의료시장에의 진입은 제한된다.  둘째, 의료

소비자의 무지로 인해 공급자가 수요량을 결정하며,83) 셋째 외부효

83)  의료서비스의 품질이나 진료에 관한 정보의 비대칭성Asy mmetr ic Infor mation a bout  

Healt h Car e으로 인하여 의료공급자가 의료수요량을 조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

할을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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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External Effect의 존재이다.  넷째, 공급의 추가적인 증가는 더 많은  

수요량을 유인한다는 병원병상수Hospital Beds에 대한 Say’s Law가 적

용된다. 

이런 맥락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은 시장실패Market Failur e에  

따른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며, 특히 의료인력의 양성, 보건의료

기관의 개설,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등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부여

되고 있다. 더구나 국민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나 국민건강

보험National Health Insurance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전국

민 의료보장이 실시됨에 따라 의료보험수가 통제, 진료비 심사기

능 강화, 의료전달체계의 시행 등으로 인해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운영범위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에 OECD 국가들에서는 국민의료비의 상승률이 GDP 증가

율을 훨씬 앞지르고 있어서 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각종 규제

수단들을 통한 의료비 억제방안이 국가적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

다.84) 따라서 이 분야의 서비스교역은 다른 분야,  즉 금융, 정보통

신, 건설, 해운,  항공, 광고 등과는 달리 상업차원의 교역비중이 낮

아서 아직까지는 별로 관심을 끌지 못했다.  

보건의료서비스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기는 어려우나 일단  

GATT 사무국이 작성한 서비스산업 분류표(MTN GNS/W/50)에  

의하면 병원서비스, 의과 및 치과진료서비스, 수의서비스, 기타 보

건서비스 등이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의 범위

를 우리 나라 표준산업분류표에서 선정한다면 병원 및 유사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달리 분류되지 않은 보건 및 의료

서비스업 등이 있다.  

따라서 연구의 범위를 외국자본의 유입과 전문의료인력의 이동

84)  대부분 OECD 국가의 보건의료비 지출은 GDP의 8%를 상회하고 있다(개발

도상국가는 GDP의 5% 정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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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련된 의료서비스로 국한하였다. 그 이유는 보건의료기관의 개

설은 전문의료인력과 관련해서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보

건의료부문에는 의료기기, 의료용구, 의약품 등도 포함되지만 이 분

야의 시장개방은 제조업이나 유통업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므로 본  

연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 국내 규제현황

일반적으로 의료시장으로의 진입을 제한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첫째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면허에 관한 규

정이고, 둘째는 개업이나 병원설립에 관한 것이다.

1) 의료면허에 관한 사항

우리 나라 의료법(제5조)에 의하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되

고자 하는 자는 각 전공대학을 졸업하고 학사학위를 받았거나 보

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교를 졸업하고 학사학위를 받

은 자,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면허를 받은 자

로서 해당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여야 한다.

단, 외국에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대한민국

의 국적을 가지고 영주권을 얻은 경우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을 거쳐 그 면허를 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의료행위의 제한조치는 의료법 제25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의료

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면허된 것 이외

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외국인의 경우도 우리 나라 의료인면

허를 취득하면 국내에서의 의료행위에 제한이 없으며 내국인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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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그러나 외국 의료인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일정기간 국내에 체류

하는 자는 외국과의 교육 또는 기술협력에 의한 교환교수 업무,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조건

으로 하는 의료법인,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한 업무, 국제의

료봉사단의 의료봉사업무에 대해서는 의료행위가 가능하다(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

2) 병원설립에 관한 사항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요건은 개인자격으로는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이며,  단체나 법인자격은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  민법 또는 특별법

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 그리고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등이다(의료법 제30조 제2항).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종합병원,  병원,  치

과병원 또는 한방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역별 소요병상수를 초과하거나(제30조) 혹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의료기관 종별 시설,  장비기준,  규격, 의료

인의 정원, 기타 의료기관 운영에 필요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하지 않게 되어 있다(제32조). 그리고 의료기

관이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의료수가 기준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

하도록 되어 있다(제37조).  또한 의료법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해  

면허를 받은 자가 국내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보

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의료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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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정관 및 기타 서류를 갖추어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의료법인은 그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 또는 이

에 소요되는 자금을 보유해야 하고,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

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41

조). 그리고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그 운영실적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부본을 비치해야 한다(제43조).

3) 의료보험법의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

국내의 모든 의료기관은 의료보험연합회에서 요양취급기관으로  

등록을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외국인으로서 국내에 들어와 개

설하려는 의료기관도 의료보험법 제32조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의료보험법 제32조와 동법 제33조는 요양취급기관의 지정을 거부

할 수 있는 조건과 요양취급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조항은 의료보험법 제32

조 요양기관의 지정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의료보험법 제

32조(요양기관의 지정)에 대해서만 논하기로 한다. 

제32조(요양기관의 지정) ① 제29조 제2항 제1호(요양급여)의 요양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자 또는 보험자단체가 이를 
지정한다. <개정 95. 8. 4>

 ② 보험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 지정권한을 보험자단체에 위
임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험자 또는 보험자단
체에 대하여 요양기관을 지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5. 8. 4>

 ⑤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의료기관 및 약국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시장개방과 관련된 사항만 기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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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비영리법인이 국내에 의료시설을 설치할 경우 이들 또한  

요양취급기관으로 등록해야 한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이 등록

을 거부하는 경우이다.  법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조항을 명시하고 있으나(5항) 강제성을 띠고 있기 때문

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시장개방에 따라 본 조항의 적용예외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들어온 외국의 의료시설이 요양기관으로 지

정받지 않고 일반수가를 받고자 할 때,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합리

적인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4) 외국인에 대한 제한

우리 나라에는 타국가와의 의사면허 상호인정에 관한 협정이 없

기 때문에 우리 나라의 의사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국인의 의

료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 현재 외국의 의료인력이 국내에 들어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외국 국적의 의료인이 국내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보

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취득한 경우이다.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경우 국내 의료법상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국내 의료기관 및 연구기관의 요청을 통한 보건복지부의  

추천을 거쳐 의료법하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이다.  위의 두 가

지 경우를 통하여 국내 의료기관 및 연구기관에서 외국인의 의료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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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료인) ① ‘의료인’이라 함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제25조(무면허의료행위 등 금지)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

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

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의료행

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일정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종합병원 또는 외국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한 의료행위를 하는 자

    (외국인 관련사항만 기술함)

(3) 경쟁력

우리 나라 의료시장이 안고 있는 공급자와 수요자 측면에서 제

기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이 요인들이 의료시장 개방과 관련하

여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기술하고자 한다. 

1) 소비자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병원에 바라는 것은 양질의 의료서비

스를 원하는 시기에 경제적 부담을 느끼지 않고 편안하게 받는 것

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나라 의료기관에 대한 환자들의 평가는  

그리 높지 않다.  오랜 대기시간, 의료기관 종사자의 불친절, 환자

들이 쉽게 이용할 수 없는 병원의 여러 가지 후생시설들은 병원이

용자의 불만족을 가중시키고 있다. 

최근에 가톨릭중앙의료원이 1996년 말 산하 8개 병원의 입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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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환자 1,800명을 대상으로 면접,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의

하면 입원 및 외래환자의 80% 가량이 진료대기・투약대기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 불편하다는 반응을 보인 바 있다.  

의료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소비자의 의료서비스에 대

한 불만족요인이 외국의료기관의 진입을 유도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의 불편함이나 불만

이 지속될 경우 향후 의료기관의 진입과는 별도로 해외여행의 편

리 및 자유화로 인하여 치료를 목적으로 외국에 나가서 진료를 받

는 환자들은 늘어날 것이다.  

2) 공급자의 의료보험수가 체계에 대한 불만

현행 의료보험수가 체계는 약 1,700여 종이 되는 행위별 진료수

가와 1만 2, 546종의 보험약가 및 100여 종(4만여 품목)의 재료대로  

구성되어 있다.  현행 진료비 지불방식은 진료행위의 종류와 횟수,  

사용된 의약품 및 재료의 투입량에 의해 결정되는 행위별 수가제

를 채택하고 있다. 의료보험제도 실시 이후 지금까지 여러 차례  

수가인상이 이루어져 왔으나 의료보험수가 인상률은 소비자물가  

인상률보다 대부분 낮게 책정되어 왔다.  재정경제원이 수가인상률  

결정시 병․의원의 의료원가 상승요인, 경영수지 측면보다는 주로  

물가관리 측면에 비중을 두어 의료보험수가 인상률을 결정해 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낮게 책정된 의료보험수가와 불합리한 수가체계는 의료

이용 및 의료의 공급을 왜곡시킴으로써 의료자원의 낭비를 초래하

고 있다. 이를테면 의료공급자는 저수가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과잉진료・과잉투약・중복검사를 실시하고 보험수가가 낮

은 진료과의 진료를 기피하며 수익성이 높은 비급여진료를 유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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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또한 보험수가의 진료항목 및 진료과목간 불균형은 진

료행위 및 투약의 왜곡뿐만 아니라 전공의의 균형 있는 공급에 차

질을 초래한다.  

최근 대한의사협회 산하『개원의협의회』의 의원 휴ㆍ폐업 원인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복수응답)에 의하면 그들은 폐업의 주요원

인을 내원환자 감소(60%)와 불합리한 의료보험수가(53.9%)로 보고  

있다.  최근의 대한병원협회나 대한의사협회의 주요 요구사항이 의

료보험수가 인상문제인 점은 의료인의 의료수가에 대한 불만족이  

심각하게 제시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하겠다.  

국내 의료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낮은 보험수가는 외국의 의료자

본 진입을 억제하는 요인으로는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국내 의료

기관의 대외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는 작용하지 않을 것으

로 본다.

3) 중소병원의 경영악화

의료전달체계 및 전국민 의료보험의 실시와 같은 병원 경영환경

의 변화는 중소병원의 경영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

다. 원칙적으로 의료전달체계의 근본적인 취지는 의료자원의 효율

적인 배분 및 3차 의료기관에서의 환자집중을 방지하고자 하는 정

책적인 목적에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인 목표와는 달리 3차 의료기관에 대한 환

자집중현상으로 인하여 중소병원의 경영상태가 더욱 어려워진 것

이 현실이다.  병원 경영수지의 악화 및 재무구조 부실화는 병원도

산의 지속이라는 문제를 야기하는 직접적 원인이 될 수 있다.  도

산병원의 약 90%가 100병상 미만의 병원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중소병원의 경영난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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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4월부터 1995년 3월까지 1년간 전국 병원의 폐업이나 소

유변경 현황을 살펴보면 종합병원이 0.8%이고, 병원은 8. 7%로 종

합병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병원의 폐업이나 소유변경이 많았음

을 보여주고 있다(<표 10-1> 참조).  

<표 10-1> 병원 폐업현황(1994. 4～1995. 3)
                                                            ( 단위 : 개소, %)

구 분 전국 병원수  
폐 업 병 원

소계 소유변경 폐업

종합병원

병  원

2 49

4 01

2 (0 .8)

35 (8 .7)

2

13

0

2 2

합  계 6 50 37 (5 .6) 15 2 2

주 : ( ) 안은 전국 병원수 대비 폐업병원의 비율임.

자료 : 대한병원협회, 병원신문, 1996년 7월 29일자.

국내 중소병원의 경영난과 더불어 중소병원의 의료서비스에 대

한 소비자의 불신은 의료자원 활용의 비효율성을 지속화시키는 요

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국민에게 필요한 의료수요의 충족은  

대학부속병원이나 3차 종합병원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질병에

도 경중이 있듯이 중소병원과 3차 종합병원의 역할분담이 필요하

며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의료서비스 시장은 아직 여러 가지 제도적인 정착을  

확고히 다지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다.  이를테면 불합리한 보험수

가체계에 대한 공급자의 불만,  대형 종합병원의 환자집중현상으로  

‘1～2시간 대기,  2～3분 진료’와 불친절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  중

소병원의 경영악화, 진료왜곡에 의한 의료자원의 낭비,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의 증가 등 공급자・수요자 공히 안심하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공급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조성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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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한 실정이다. 

우리 나라 의료기관이 무한경쟁이라는 외부환경의 변화에 대응하

면서 살아남고,  시장개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의료보험수

가, 진료비 심사 및 지불제도와 같은 제도적 측면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고, 금융 및 세제지원 등 정부정책 차

원의 지원방안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또한 WTO체제와 OECD 가

입에 따라 선진국의 제도나 지원방안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국내 의

료환경을 개선해 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밖에도 서비스의 질 향

상과 경영합리화를 위한 의료산업의 내부적 노력이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2. WTO협정하의 한국의 개방약속 

(1) 개방약속의 내용

보건의료서비스는 국민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공재로 인

식되고, 국가차원에서 의료시설 및 인력 등 보건의료자원의 적정

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로 인하여 상대적으

로 악화된 의료기관의 경영여건에 따른 의료계의 수용능력을 감안

하여 우리 나라의 경우 보건의료서비스 분야를 최초의 개방계획에

서 제외시켰다. 그 반면에 국내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외국인의 자

본투자는 외국인의 투자확대 차원에서 허용되었다. 

미국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차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에  

관한 한․미협상시에 병원경영서비스를 개방하도록 우리 나라에 요

구한 적이 있었다. 병원경영과 관련해서는 의료기관의 위탁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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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문,  원무과 업무의 대행 또는 전산프로그램 개발,  의약품 조

달 등의 구매, 급식・세탁・청소・경비 등의 외주용역 그리고 의

료장비의 리스 도입 등도 계약조건에 따라 포함될 수 있다. 이러

한 위탁경영의 진입형태는 미국에 있는 컨설팅전문회사가 국내병

원들과 직접 계약을 맺을 수도 있고, 또는 국내에 별도의 자회사

를 설립하여 계약에 의해 병원경영을 위탁받을 수도 있다. 어떤  

경우든 국내병원의 자유의사에 의해 계약이 이루어지며, 계약된  

병원은 계약의 내용 및 조건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이와 같은 위탁경영에 관련된 인력이동에 대해서는 국내 의료법

상에 제한규정이 없어서 자국병원이 미국의 병원경영 컨설팅회사

의 위탁경영을 원한다면 고용계약에 의해 어느 때라도 가능한 것

이다.

외국인투자 개방이 허용된 지 거의 4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우

리 정부에 시장진입을 위한 서류절차를 신청한 국가 또는 외국인

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미국의 용역회사가 일부 병

원에 장비대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고, 미국의 병원경영 컨설

팅회사들이 국내 시장조사를 실시한 후 진입을 시도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그 밖에 국내 일부 병원들이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외국의 유명 의료기관과 다양한 형태의 합작가능성을 타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일환으로 서울중앙병원이 미국 하버

드 의과대학부속병원과,  삼성의료원이 미국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

부속병원과 각각 기술제휴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2) 개방약속의 근거

우루과이라운드 의제 중 하나인 무역 및 투자확대에 관한 협상

을 통해서 외자도입법(법률 제4519호) 및 외국인 투자인가지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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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제한업종으로 규정되어 있던 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1995년 1

월부터 보건의료기관 시설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허용된 셈이다.

따라서 보건의료기관 시설에 대한 자본이동은 외국인투자의 개

방확대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자본이동에 관한 시장

개방의 약속이 보건의료서비스 시장개방과 관련된 협상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외국인의 투자자유화라는 차원에서 이루어

졌다는 사실은 그 당시 보건의료서비스의 교역에 대한 세계적 관

심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가늠할 수 있게 한다. 

(3) 외국인의 국내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투자 전망 

해외직접투자에는 일반적으로 국제자본이동과 병원의 해외진출

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85) 해외직접투자가 발생하는 요인에  

대해서는 하이머S. Hymer의 기업의 독점적 우위이론과 더닝J. H. 

Dunning의 무역・해외입지 절충이론 등이 있는데, 이들 이론을 응

용하여 해외병원투자를 결정하는 요인을 설명해보기로 한다. 해외

에서 병원을 설립하여 운영할 때 외국병원은 현지병원과 비교해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는 것이 보통임에도 불구하고 직접투자를  

하는 이유는 시장의 불완전성에 기인한 독점적 우위와 투자대상국

의 해외입지여건, 즉 시장의 규모, 성장속도, 발전단계에 따른 성

장잠재력 등을 통해 충분한 이윤을 얻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

다. 이 외에도 현지병원의 경쟁력 등의 마케팅요소, 세제, 의료사

고의 분쟁정도, 그리고 투자대상국의 의료수가를 포함한 의료정책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면 과연 국내 의료시설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가 이루어질  

85)  이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 단지 이자수익과 배당만을 노려 주식을 구매하는  

해외간접투자In tern atio nal  Portfo lio In vestmen t 방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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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가, 그리고 외국인투자를 유인하는 또는 저해하는 요인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기로 한다(<표 10-2> 참조).

<표 10-2> 외국인투자 결정요인

투  자  유  인 투  자  저  해

-의료서비스 시장의 높은 성장잠재력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 및 불만 증가

-비급여진료의 높은 수익성    

-행위별 수가제 실시     

-영리법인 설립의 불허 

-의료인의 이동금지  

-낮은 의료보험수가 

-언어장벽과 문화적 차이  

외국인의 투자유인요소로는 첫째, 우리 나라의 경우 소득수준의  

증가와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의료시장의 성장잠재력이 아주 크

다는 사실이다. 특히 다양한 고급 의료서비스에 대한 잠재수요가  

많다.  예를 들면 치료 또는 건강진단을 목적으로 해외로 나가는  

부유층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첨단의료기술을 요하는 치료나  

예방, 재활,  성형,  건강관리, 노인의료 등 특수한 의료서비스에 대

한 욕구가 매우 크다.

둘째, 우리 나라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불신과 불만을  

지적할 수 있다. 이를테면 대형 종합병원만을 선호하고,  무조건 외

국병원의 의료기술과 서비스를 선호하는 계층이나 높은 본인부담

을 치르더라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소비자 등도 상

시 존재하고 있다. 

셋째,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비교적 수익성이 높은  

진료항목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특수질환 진료, 고가 첨단의료장

비의 검사, 지정진료,  호텔서비스 성격의 고급병실료와 고급식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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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현재 채택하고 있는 진료비 지불보상방식이 의료공급자에

게 가장 유리한 행위별 수가제임을 들 수 있다. 이를테면 진료행

위 및 진료내용의 투입량에 따라 진료보수가 결정되는 행위별 수

가제하에서는 진료량을 증가시키거나(과잉진료) 또는 수익증대효

과가 더 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미국내 병원의 수익률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와  

함께 의료사고에 대한 국내소송률이 미국에 비해 낮은 것도 하나

의 투자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외국인투자의 제약요인으로는 첫째, 외국인투자를 제한

하거나 저해하는 법적 장벽이나 규제가 있다. 국내 의료법 제30조

에 의하면 국내의사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자가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경우는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 형태로만 가능하다. 이

것은 비영리법인 형태의 투자로부터 발생된 수익이 본국으로 송금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대외송

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영리목적의 투자는 그만큼 제약을 받게  

될 것이다.  

둘째, 현재 의료인의 이동이 허용되고 있지 않아서 자국의 의료

인력을 활용할 수 없다는 제한이다.  투자국은 병원설립에 필요한  

모든 의료인력을 투자대상국에 의존하려고 하지 않는다. 

셋째, 전국민 의료보험제도하에서의 저보험수가 정책을 들 수  

있다.  의료보험수가 인상률이 정부에 의해 강력하게 통제받고 있

기 때문에 투자수익의 보장이 어렵게 된다는 점이다.  

넷째,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대도시 지역의 높은 지가로 병원건

축비 부담이 커서 막대한 자본규모를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다섯째, 원활한 언어소통이 요구되는 경우 언어와 문화적 차이

가 외국인을 고용하는 외국병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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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위와 같은 제약요인에도 불구하고 투자유인요소의 효과

가 더 크므로 투자규모는 크지 않더라도 외국인의 자본진출이 이

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이같은 판단을 뒷받침해 주는  

논거는 의료시장의 성장잠재력이 매우 크고, 낮은 보험수가 수준

에 상관없이 비급여 진료에 의한 높은 투자수익을 올릴 수 있다.  

또한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고급 의료서비스(특수질환진료,  

지정진료,  특수검사 등), 고급병실, 고급음식, 건강관리를 위한 요

양서비스(고급 헬스클럽 운영) 등에 치중하여 비교적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이다.  그 밖에도 병원경영컨설팅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수익이나 고가 첨단의료장비,  의료기기,  의료용품, 의약품  

등을 자국으로부터 수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이득 등이 부수적으로  

더해진다.

외국인의 직접투자 형태는 상업자본의 이동과 병원의 해외진출

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전자는 시설과 장비를 갖춘 병원을 구입하

여 국내 의료인에게 사용료 혹은 임대료를 받고 대여하는 형태이

거나 국내의료인을 고용하여 진료 및 병원경영까지 맡는 형태이

다. 물론 투자국의 의료인 고용문제는 의료인의 이동에 관한 협정

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당분간 전문의료인력의 이동은 어렵다고  

판단된다.  후자의 경우는 외국 유명병원의 분원형태로 설립되거나  

또는 아메리칸 메디컬 인터내셔널사American Med ical Internati onal Inc.

와 같은 큰 회사의 체인병원으로 진입하는 형태이다.

당분간 위와 같은 단독투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

다. 왜냐하면 단독투자를 하게 되면 병원경영 전반에 걸쳐 모든  

책임을 지게 되는 부담이 있고, 아울러 투입될 막대한 투자규모로

부터 얻게 될 자본수익이 현 여건하에서 불확실하다고 보기 때문

이다.  

따라서 초기단계에서 예상해 볼 수 있는 자본이동은 단독투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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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합작투자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다.  선진국의 자본,  의료정보,  

병원경영기법 등을 끌어들여 경쟁우위를 확보하고자 하는 국내병원

과의 합작투자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여진다.  이 경우 병원경영

은 대체로 외국 전문경영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진료는 국내 우수

한 의료인 또는 재미교포 의사로 구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외국인투자의 진료대상으로 우선 수술 당일로 퇴원할 수 있는  

통원외과 클리닉,  동통 클리닉, 성형 클리닉 등의 특수 클리닉과  

각종 건강검진센터 및 건강증진시설, 장기요양시설 등이 설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그 다음은 암센터, 심혈관센터,  장기

이식센터,  시험관아기 시술센터,  노인전문병원,  여성전문병원,  아동

전문병원,  안과병원, 치과병원 등이 될 것이다.

한편 시장진입은 처음에는 소수 몇 개 병원으로 시작되다가 수

익성이 좋아지면 점차 확대되는 형태를 취할 것이기 때문에 투자

대상지역은 주로 서울특별시를 위시한 대도시이며,  외국인 투자병

원의 주 이용자는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입원이 가능하고 친절

한 서비스와 양질의 의료시설을 갖춘 병원을 선호하는 부유층이  

될 것이다.

3. 뉴라운드에 대비한 전략

(1) 개방가능 분야 및 개방유보 분야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에 대한 시장접근은 전문의료인의 이동, 병

원경영에 관련된 전문인의 이동, 보건의료시설에 대한 자본이동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먼저 외국인투자 자유화는 이미 개방되었

고, 병원경영서비스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규정이 없다.

따라서 향후 보건의료서비스의 시장개방과 관련해서는 전문의료



194  서비스산업의 뉴라운드 대응전략

인력의 이동이 뉴라운드 협상의 주 대상이 될 것이다.86) 지난 우

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도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었으며, 여기에

는 외국인의 의사면허를 어떻게 인정해 주느냐 하는 문제와 아울

러 입국문제가 수반된다. 이에 대해서 미국 등의 선진국은 전문의

료인력의 이동을 꺼리는 입장인 반면에 개도국은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의료인력 이동에 대한 다자간 합의도출에는 상당

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미국은 타국의 개방수준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는 조건하에 병

원 및 기타 보건의료시설Hospital and Other H eal th Care Facili ti es을 개

방대상으로 제시했으며, 대부분의 주州에서는 외국인 소유병원 및  

기타 의료시설의 설립을 필요성 조사Cer ti ficate of N eeds에 따라 허용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의료인력의 이동문제는 의사, 간호사 등을 배

제하는 대신에 병원시설 및 관리에 필요한 관리자Manager,  임원

Executive, 전문가Specialist 등으로 한정하여 허용한다.

EC 국가는 수정 및 철회조건으로 의사의 의료서비스, 병원서비

스 및 기타 위생서비스H osp ital Service and  Other Sanitary Service를 개

방할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제한내용은 국가별로 다소 차이를 보인

다. 영국은 병원설립에 제한을 두고 있으며 벨기에, 프랑스, 룩셈

부르크, 포르투갈에서는 병상수 및 대규모 의료장비의 설치에 대

해서는 의료서비스계획Health Servi ce Plan에 따라 제한을 두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의료인 등 전문직서비스는 비양허분야이나 국

내법 규정에 따라 내국민대우 원칙으로 외국인에게 개방되고 있

다. 의료시장 개방에 즈음하여 민간의료부문에서 외국의료기관과  

교류나 협정을 맺은 것은 1996년 4월 2일 서울중앙병원과 하버드  

86)  뉴라운드는 WT O 회원들에게 그동안 교역비중이 큰 부문에 의하여 가려진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에 대한 시장개방의 폭과 속도를 다시 고려하는 기회로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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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부속병원간의 제휴협정이 처음이다. 제휴협정의 주요내

용은 보건의료관계 기술협조, 교육 및 연구활동의 지원, 의학교육  

교과과정의 개발, 환자의뢰시스템 운영에 관한 것이다. 특히 하버

드 의과대학은 서울중앙병원의 환자에 관한 자문에 포괄적으로 응

하며, 서울중앙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치료 이외에 외국에서 치료

를 원하는 환자는 하버드 의과대학이나 미국 보스턴지역에 있는  

협력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할 수 있도록 하는 환자의뢰시스템에 관

한 것으로 되어 있다.  

코암메디케어는 강남백병원의 자회사로 국내외 종합병원에 진료

예약을 대신해 주는 의료서비스 대행업체이다.  이들은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그 중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  

소재 스크립스헬스 메디컬그룹과 제휴, 이곳 소속 8개 병원에 진

료예약 및 입원수술을 대행해 주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국내

에서 치료하기 힘든 질병을 가진 환자들이 해외에서 편안하게 진

료를 받도록 절차를 밟아주는 것이다. 비록 외국과의 기술교류는  

아니지만 환자를 쉽게 외국으로 후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

면에서 향후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등장할 것이며, 이

로 인하여 진료목적 환자의 국외 방문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 외에 민간부문의 국제교류활동으로는 삼성의료원과 미국

의 존스 홉킨스 병원간의 텔레메디신 운영이 있다. 

(2) 국내시장 규제개선 및 경쟁력 제고 필요분야

선진 외국의 경우 내국인에 대해서도 다양한 합리적 규제정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시장 개방에도 쉽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

로 전망된다.  반면 우리 나라는 의료수가 및 진료비 심사제도를  

통한 비용통제 외에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규제정책이 매우 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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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실정이다.  이것은 결국 시장개방에 따르는 부정적인 효과를 최

소화하는 데 어려움으로 작용할 것이다. 

국가간 의료제도나 지원,  규제 등에 관한 보다 면밀한 검토를 한 후  

서비스시장 개방을 효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법령의 제・개정 등의  

입법조치를 미리 취해야 할 것이다. 즉, WTO체제와 OECD 가입에  

따라 선진화에 걸맞는 법령이나 제도, 각종 규제 등을 정비・보완하

는 작업이 요구된다. 특히 의료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한 규제강화, 진

료심사 및 진료평가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

리 나라는 향후 다음과 같은 분야의 법 제・개정을 이루어야 한다. 

첫째, 지역적인 의료자원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지역의료

계획을 실시해야 한다.  우리 나라의 의료법 제30조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 제30조 제4항은 도지사로 하여금 지역별 소요병상수를 초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내주지 않도록 하

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의료법을 비교분석한 바에 의하면 한국에는 지역

의료시설들을 육성하고 계획하는 제도적인 장치들이 미비한 것을  

볼 수 있다.  지역의료시설을 육성하고 의료계획을 실시하려면 지

방자치단체에 의료계획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또 의료계획위원

회와 도지사의 협의를 통하여 지역병상계획을 수립하고 의료와 관

련된 지원사업,  의료기관 육성절차 등을 일반화시키도록 한다.  지

역의료병상 규제사항에 대한 지역의료계획이 없는 실정이다. 현재  

의료법상으로 병상증설에 대한 불허규정을 두고 있으나 후속 법규

정의 조치가 뒤따르지 않고 있다. 일본의 의료법에는 지역별 의료

계획의 절차, 방식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둘째, 의료분쟁조정법의 합리적 제・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개

방에 따른 외국인투자병원의 의료사고에 대비할 뿐 아니라 국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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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날로 증가하는 의료사고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

해 나갈 수 있도록 의료분쟁 조정법을 입법화하는 등 법적 또는  

제도적 장치가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2차 병원의 진료과목 구성요건을 완화하도록 한다. 일반적

으로 우리 나라 진료과의 구성은 병원의 운영에 많은 투자를 요하

는 경우가 많다. 우리 나라의 경우 종합병원이 갖추어야 할 진료과

의 구성요건이 일본에 비하여 많다.  종합병원의 경우 진료과목이  

내과, 일반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진단방사선과, 마취과, 임상병리

과 또는 해부병리과, 정신과(300병상 이상)를 갖추도록 하고 있으

나 일본의 경우 내과, 외과,  산부인과, 안과 및 이비인후과를 갖추도

록 하고 있다.  중규모병원의 경우 종합병원이라는 구색을 맞추기 위

해서뿐만 아니라 2차 의료기관과 3차 기관과의 보험수가 차이 때문

에 3차 의료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임상과를 고집하는 경우가  

있어 의료기관의 효율적인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의료시장은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전환기를 맞이

하고 있다.  이러한 전환기를 맞이하여 의료부문에 있어서의 대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의료계의 자체적인 노력 이외에 정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첫째, 인적 및 물적 의료자원의 수급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

인 장기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같은 계획을 통해서 인력,  

시설, 고가의료장비 등의 의료자원 중에서 부족한 부분을 내국인

에 의해 확충할 것인지 혹은 외국인의 진입을 어느 정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또한 외국의 의료기

관이 유입되는 경우라도 지역간 자원의 불균형 문제를 심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기 위해서는 지역간 의료자원 분포에 대

한 철저한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외국의 병원이 진입함에 따라 생길 수 있는 진료패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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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수익성이  

높은 비급여부문의 진료행위에 치중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보험  

비급여대상인 서비스가 보험수가의 적용을 받도록 점진적으로 보

험급여 범위 안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에서도 치료  

가능한 환자를 외국으로 이송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제한

을 두어야 한다.

셋째, 인구의 고령화 및 만성질환자의 증가현상, 소득수준의 증

가 등으로 인한 질병치료뿐 아니라 건강관리․증진 등의 수요증대

에 따른 대비를 해야 한다. 국내에서는 아직 이 분야에 대한 투자

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앞으로 선진국에 진출할 경우를 대비해

서 이 분야에 대한 수요파악 및 시설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의료서비스의 시장개방은 선진국과의 제도 및 기술적인  

조화와 더불어 이루어져야 한다. 의료의 지나친 공익성을 강조하

여 의료시장을 폐쇄적으로 묶어 놓는 것은 자칫 비효율적인 의료

산업 운영을 초래하여 국내 의료서비스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떨어

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처럼 국내 의료서비스 산업이 보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부분적으로나마 적극적인 외국자본 및 인력을 유인하여 관련기술

을 선진국과 조화시킬 수 있는 장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러

한 장기계획을 통하여 구축된 의료서비스 산업은 의료서비스의 질

적 수준 향상은 물론 병원경영 합리화, 의료기술 및 의학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3) 개방전략

1) 기본방향

‘시장개방 확대’와 ‘서비스교역 자유화’라는 새로운 무역질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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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는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WTO)가 출범한 지 4

년이 지난 지금 WTO 협정 이행사항을 평가해 보면 회원국의 무

역관련 법규를 WTO 협정과 일치시키는 데는 일부 문제점이 있다

고 보여지지만 회원국들의 시장개방 약속이행은 계획대로 진행되

었다고 본다.

앞으로 우리 나라는 WTO체제하에서 어떤 무역질서를 요구받을  

것인가? 그 질서는 한마디로 모든 국가들이 하나의 지구촌에서 또

는 하나의 시장단위에서 서로 무한경쟁하는 형태가 된다. 즉, 상품  

및 서비스의 교역에 관한 질서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환경기준,  

노동기준,  투자, 경쟁정책, 기술, 정보기술 및 소프트웨어 등에서도  

무한경쟁이 이루어지는 질서가 될 것이다.  

이러한 무한경쟁의 신질서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으며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도 예외일 수는 없다. 따라서 과거와 같은 국가간 제

한적 경쟁이나 정부의 보호장치가 사라지게 되고, 그야말로 자유

경쟁 조건이 의료서비스 분야에도 요구되므로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의료계에는 엄청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이제 의료서비스 산업에도 국경을 초월한 무한경쟁이라는 세계  

무역질서의 흐름 속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경영마

인드 전략이 필요하게 되었다. 즉, 세계화 또는 지구촌화 시대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무한경쟁의 물결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노

력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 의료계가 시장개방을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의료기술 및 병원경영면에서 대외경쟁력을 높일 수 있

는 기회로 활용하려는 자세를 갖는 것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2) 전문의료인력의 이동

전문의료인력의 이동과 관련해서는 국가마다 의료제도 및 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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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수준이 서로 다르므로 제일 중요한 것은 각종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의 자격인정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의사의 예를 들면 외국의 의사도 우리 나라에서 의료행

위를 하고자 한다면 한국 의사면허증을 취득해야 한다(의료법 제5

조).  

그러나 외국인이 한국어로 된 자격시험에 합격하는 데는 제한이  

따르므로 자격인정 문제가 대두된다. 즉, 특정국가에서 취득한 학

력, 수련기간, 면허자격 등에 관한 국제적 기준을 마련하거나 또는  

국가간에 협정을 맺어 상대국의 의사자격을 상호인정해 주는 것이

다.87) 물론 이러한 인정조치가 국가간의 의무조항은 아니다.88)

여기서 의료인의 자격(면허)은 국제적 기준을 마련하거나 혹은  

국가간의 협정을 맺어 상호인정한다 하더라도 입국 상대국의 언어

구사력에 대한 시험은 필요조건이 될 것이다. 상호인정 협정된 국

가의 의사면허 소지자 중 언어구사력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입국

을 허용하도록 양허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89) 이때 고용

기회를 먼저 부여하고,  국내병원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후 개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3) 병원시설에 대한 자본이동

앞으로 보건의료서비스 협상의 진행에 따라 국내 의료법 및 의

87)  유럽국가들간에는 의사면허를 상호인정해 주고 있다. 
88)  GATS 협정 제7조(인정)에서 각 체약국은 인가기준과 서비스 공급자의 자격

요건 등과 관련해서 특정국가에서 취득한 학력, 경력, 면허, 자격 등을 인정

할 수 있다. 또한 각 체약국은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발표 후 1년  

이내에 그들이 실행하고 있는 인정제도를 체약국단에 알려야 하며, 그 이후  
이에 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체약국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9)  우리 나라의 전문의료인력의 경쟁력이 월등히 높다고는 할 수 없으나 적어도  

불리한 위치에 있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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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제도 중에서 외국자본이나 의료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약하

는 규제조항의 완화 내지 폐지가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외자도입법상의 투자금지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외국인의 국내의

료기관에 대한 투자는 허용되었다.  국내의 의사면허 없이 외국인

이 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해도 현행 의료법인에 의

한 병원설립은 비영리법인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투자로

부터 발생된 과실을 본국으로 송금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외국인투자 개방과 관련해서 검토해야 할 첫번째 이슈는  

영리형태의 의료기관에도 투자가 허용되느냐의 문제이다. 국내 의

료법(제30조)에 의하면 국내의사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자가 의료

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경우는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으로만 가

능하다. 즉, 국내 의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영리병원의 설립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외자도입법에는 외국인투

자가에 대하여 내국민과 동일한 대우를 하도록 되어 있고(제5조),  

또한 외국투자자에 대하여 대외송금을 보장한다(제4조)고 되어 있

다.

이와 같이 서로 상반된 법적용에 대해 논란이 예상된다. 물론  

의사가 아닌 경우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만이 병원설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조항은 내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

서 내국민대우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

그러나 비영리형태의 투자는 상업차원의 영리를 추구하는 교역

자유화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더욱 중

요한 것은 의료기관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개방이 보건의료서비스  

시장개방에 관련된 협상을 통한 것이 아니라 투자자유화(우루과이

라운드협상 15의제 중의 하나임)라는 일반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

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상대국이 우리 나라에 영리추구

의 병원투자를 개방하면서 우리 나라에도 개방할 것을 요구해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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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다자간 협상을 통해서 조정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여진다.

국내 의료계에서는 의료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으나 현행 의료법

을 얼마나 오랫동안 고수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상대국(예를  

들면 미국)으로부터 개정압력을 얼마나 집중적으로 강하게 요구받

느냐에 달려 있다고도 볼 수 있다.90) 만일 현행 의료법을 계속 유

지할 수만 있다면 외국인의 투자유입은 비영리형태로서 매우 제한

적이다. 그러나 과거 쌀시장 개방 협상과정에서 경험했듯이 미국

의 강한 압력에 의해 의료법을 개정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할 것이

다. 

두 번째 이슈로 미국의 병원은 의사를 전일제로 고용하는 우리  

나라와는 달리,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외부의사와의 계약을 통해  

필요할 때 대여하는 개방형 병원시스템이다. 만일 미국이 이러한  

병원형태의 투자개방을 요구할 경우 의료계에서는 어떻게 대처해

야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같은 제도는 우수한 의

사인력을 우수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춘 병원과 분리함으로써 시설

과 장비의 공동이용이라는 측면에서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 특

정병원의 환자집중 완화 등의 장점을 가지는 반면에, 전문의 중심

의 의료체계 가능성, 자본가의 병원시설 참여가 더욱 용이해짐에  

따라 영리추구로 인한 의료비의 증가요인이 될 가능성도 높다. 그

러나 의료비의 절감요인도 상존하기 때문에 국민의료비의 증감효

과는 검증되어야 할 과제이다. 따라서 위의 제도에 대한 장단점  

및 비용효과 분석을 통해서 이같은 시장개방 압력에 어떻게 대응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이슈로 우리 나라에서는 의약품 소매업이 약국을 지칭

하므로 소매업의 개방은 약국개설을 외국인에게도 허용한다는 것

90)  참고로 우리 나라에도 차제에 영리병원을 허용하여 의료기술의 발전과 병원경

영 합리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논의가 없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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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미한다. 현행 약사법에 의하면 약국개설은 국내 약사국가시

험에 합격하여 약사면허를 취득한 자에게만 허가되고 있으며, 대

인허가 업종으로 타인에게 양도되지 않고, 1약사 1약국의 경영만

이 가능하기 때문에(약사법 제16조 제1항 및 제19조 제1항 참조) 

외국, 특히 미국의 체인약국과 같은 유통업의 국내진출은 약사법

상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약사법이 개정되어 약국개설  

자격요건이 완화된다면 외국인의 직접투자가 시도될 가능성을 배

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4) 시장개방에 따른 효과 전망

보건의료서비스는 각 국가의 의사면허에 의해서만 제공될 수 있

기 때문에 해외 진출・입에 제한을 받게 되며, 또한 생명과 건강

을 다루는 분야이므로 사회공익성이 강조됨에 따라 의료서비스 산

업에 국가마다 각종 규제 또는 제한을 두고 있어서 순전히 상업차

원의 교역과는 거리가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의료시장의 대외개

방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영향력의 정도는 의료산업의 개방폭과 속도에 따라,  

또는 단기적이냐 장기적이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의료시장의  

개방이 국내 의료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실증적 분

석은 자료확보의 제한으로 시도되지 못하였다.  그 대신 의료시장  

개방의 파급효과에 대해 개괄적으로만 언급하기로 한다.

먼저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첫째, 제한적이나마 독점력을 행사하

고 있는 의료기관간의 경쟁을 유발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적 개선  

노력을 촉진시키는 효과와 경영합리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둘째, 합작투자에 의한 병원설립은 국내 의료산업에 어느 정도  

선진 의료기술 및 경영 노하우 이전을 도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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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해외로부터의 값싼 의료인력의 유입으로 병원경영 합리화

를 추진할 수 있다.

넷째,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비용이 다소 증가한다 하더라도  

다양한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선택의 기회가 확대된다.

다섯째, 선진국의 치료,  예방, 재활 등을 포괄하는 서비스가 들

어올 경우 우리 의료서비스 산업에는 긍정적인 자극이 된다.

여섯째, 외국인투자에 의해 병상수의 부족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국내 의료인의 이동이나  

자본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질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우리 나라의 한의・약은 의료인력 양성 및 의료기관의 체계가 잘  

정비되어 있어 국제경쟁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중국, 미국 등으

로의 진출이 용이할 수도 있다.  

반면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첫째, 외국의 거대한 자본이나 우수

한 시설의 참여는 특히 기능과 역할분담이 명확하지 않아 경쟁력

이 취약한 중소병원의 경영악화를 가져와 도산의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이를테면 외국인 합작병원에서 우수한 의료인력 확보차원

으로 전문의를 스카웃함으로써 중소병원은 심각한 인력난을 겪을  

수도 있다.

둘째, 해외직접투자는 투자수익률이 자국보다 높을 경우에 한하

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리형태의 병원에 투자할 수밖에 없고 이

것은 의료의 상업화 내지 사치화를 더욱 조장하는 효과를 가져오

게 된다.

셋째, 1차 진료나 보험급여대상의 진료보다는 고소득층의 수요

에 맞는 고급 의료서비스나 비급여서비스의 개발에 치중한다든지

(진료패턴의 왜곡화), 또는 국내에서 치료가 가능한 환자를 자국병

원으로 이송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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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인력과 시설이 우수한 대형 종합병원을 선호하는 우리 나

라의 의료이용 패턴으로 미루어 볼 때 우수한 외국의 자본과 기술

이 참여하는 의료시설의 도입은 그렇지 않아도 고급 의료서비스를  

선호하는 경향을 더욱 심화시킬 소지가 커 보인다.

다섯째, 전국민의료보험 아래 급증하는 의료수요는 양적인 측면

에서나 질적인 측면에서 더욱 창출될 것이다. 이것은 국민의료비

의 급격한 상승을 초래할 뿐 아니라 의료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여섯째, 외국인에 의한 의료기관의 설립이 주로 잠재적 의료수

요가 많은 대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

다면 우리 나라 의료자원의 지역간 불균형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

으로 예견된다.

일곱째, 첨단 고가의료장비, 의료기기,  의료용품, 의약품 등은 품

질이나 가격면에서 경쟁력이 뒤떨어져 이들의 해외수입이 크게 증

가할 것이다. 

끝으로 장기적인 의료자원 수급계획이 정립되지 않은 우리의 실

정을 감안할 때, 외국인투자에 의한 병상의 급격한 증가는 병원에  

관련된 인적(값싼 외국의 의료인력 유입 등) 및 물적 의료자원의  

수급계획에 큰 혼란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4. 요약 및 결론

보건의료서비스는 내수지향적이어서 오랫동안 비교역재로서 공

공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으나 교통수단과 통신

기술의 발전은 의료서비스의 제공자와 소비자 모두의 국경간 이동

을 훨씬 용이하게 함으로써 교역재로서의 비중이 점진적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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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전망이다.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에 대한 시장접근은 전문의료인

의 이동,  병원경영에 관련된 전문인의 이동, 보건의료시설에 대한  

자본이동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먼저 보건의료시설에 대한 외국

인투자 자유화는 이미 개방되었고, 병원경영서비스에 대해서는 특

별한 제한규정이 없다. 뉴라운드는 WTO 회원들에게 그동안 교역

비중이 큰 부문에 의하여 가려진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에 대한 시

장개방의 폭과 속도를 다시 고려하는 기회로 활용할 것이다. 따라

서 향후 보건의료서비스의 시장개방과 관련해서는 전문의료인력의  

이동이 뉴라운드 협상의 주 대상이 될 것이다. 

지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도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었으

며, 외국인의 의사면허를 어떻게 인정해 주느냐 하는 문제와 아울

러 입국문제가 수반된다. 이에 대해서 미국 등의 선진국은 전문의

료인력의 이동을 꺼리는 입장인 반면에 개도국은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의료인력 이동에 대한 다자간 합의도출에는 상당

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전문의료인력의 이동과 관련해서 의료인의 자격(면허)은 국제적  

기준을 마련하거나 혹은 국가간의 협정을 맺어 상호인정한다 하더

라도 입국 상대국의 언어구사력에 대한 시험은 필요조건이 될 것

이다.  상호인정, 협정된 국가의 의사면허 소지자 중 언어구사력 시

험에 합격한 자에게 입국을 허용하도록 양허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때 고용기회를 먼저 부여하고,  국내병원에서 일정기

간 근무한 후 개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제 의료서비스 산

업도 국경을 초월한 무한경쟁이라는 세계 무역질서의 흐름에 적극

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경쟁마인드 전략을 필요로 하게 되

었다.  즉, 세계화 또는 지구촌화 시대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무한경

쟁의 물결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우리  

의료계가 시장개방을 계기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의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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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및 병원경영면에서 대외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

려는 자세가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WTO체제와 OECD 가입에 따라 선진화에 걸맞는 법령이나 제

도, 각종 규제 등을 정비・보완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특히 의료서

비스의 질 관리를 위한 규제강화, 진료심사 및 진료평가기능을 강

화해야 할 것이다.  보건의료서비스는 각 국가의 의사면허에 의해

서만 제공될 수 있기 때문에 해외 진출・입에 제한을 받게 되며,  

또한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분야이므로 사회공익성이 강조됨에 따

라 의료서비스 산업에 국가마다 각종 규제 또는 제한을 두고 있어

서 순전히 상업차원의 교역과는 거리가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의

료시장의 대외개방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나 먼저 의료기관간의 경쟁을 유발해 의료서비스의 질적 개선  

노력을 촉진시키고 병원경영 합리화에 기여하는 반면에 국민의료

비의 급격한 상승을 초래할 뿐 아니라 의료보험 재정을 악화시키

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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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인력공급

1. 인력공급업의 개관

(1) 인력공급업의 성격

인력공급업은 일반적으로 생산투입요소로서의 인력 또는 노동서

비스를 노동수요자에게 제공해 주는 사업을 지칭한다.  다시 말해  

인력공급업자는 자기가 고용하는 근로자 또는 자기의 지배하에 있

는 근로자를 공급계약에 의해 타인이 사용하도록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때 근로자는 인력공급자와 고용계약을 맺고 있거나 고

용계약이 없는 경우에도 공급자의 실질적인 지배하에 있는 노동서

비스 제공자를 말한다.  또 노동수요자가 공급된 인력을 사용한다

는 것은 타인의 지배하에 있는 근로자의 노동력을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때 인력수요자와 근로자 사이에 고용관

계가 있거나 아니면 수요자가 실질적인 지휘명령관계를 갖는 경우

가 모두 인력사용에 해당된다.

이러한 인력공급업의 대표적인 형태는 인력파견업이다.  인력파

견업은 인력공급업의 일종으로, 쉽게 말해 인력파견업자가 자기의  

근로자를 다른 회사와 계약을 맺고 일정기간 임대해 주는 형태라

고 할 수 있다. 인력파견에는 세 가지 관계가 성립한다.  즉, 인력

파견업자와 파견근로자와의 고용관계, 파견업자와 인력사용업자간

의 인력공급계약, 그리고 인력사용업자와 파견근로자간의 지휘복

종관계가 그것이다. 이를 파견근로의 매개성이라 한다. 파견근로의  

또 다른 성격은 일시성이다. 즉,  파견근로자는 한 사업장에서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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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또는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보통 짧은 기간 혹은 한정된 업

무만을 수행하기 위해 근로를 제공한다.

이러한 인력공급업이 우리 나라에서 최근에 성장하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첫째로 1980년대 들어 산업구조가 고도화

되면서 3차산업의 비중이 커지고,  사무자동화와 공장자동화에 따

라 전문직의 노동수요가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이들 전문직에 대

한 기업의 수요가 일시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업은 근로자를  

상시고용하는 것보다는 일정기간 파견근로를 이용하게 되었다. 또  

전문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입장에서도 특정기업에 고용되어 활동

을 제약받는 것보다는 보다 다양한 기업을 대상으로 자유롭게 활

동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파견근로를 선호하게  

된다.  둘째로 공급측면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짐에  

따라 파견근로자 자원이 많아지게 된 것도 근로자파견업이 성장한  

요인 중의 하나이다.  여성근로자의 경우 특히 일시적인 업무나 근

무시간이 탄력적인 비정규직 형태의 업무를 맡는 것이 시간할애상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는 기업의 인력운용에 있어서  

합리화를 추구하면서 인력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파

견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커졌기 때문이다.  
 

<그림 11-1> 파견근로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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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령 개요

목  적 규 제 대 상 내 용 ( 법조문)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

파견대상업무 업무한정(법 5조 및 시행령 2조)

파견기간 기간제한(법 6조)

근로자파견사업 개업 허가제(법 7조, 10조 시행령 3조)

겸업가능 여부 금지(법 14조)

명의대여 가능여부 금지(법 15조)

쟁의 중 대체근로 
가능여부

금지(법 16조 1항)

해고 후 파견근로자  
사용가능 여부

금지(법 16조 2항 및 시행령 4조)

파견근로자 보호 
및 고용안정

근로자파견계약

계약내용의 명시(법 20조)

근로자파견계약의 해지제한
(법 22조)

파견사업자의 의무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지의무
(법 24조)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용제한의  
금지(법 25조)

취업조건의 고지(법 26조)

사용사업주에 파견근로자의 성명 등  
통지(법 27조)

파견사업 관리책임자 선임(법 28조)

파견사업 관리대장 작성 및 보존
(법 29조)

사용사업자의 의무

근로자파견계약상의 취업조건 
준수(법 30조)

파견근로자 고충처리(법 31조)

사용사업 관리책임자의 선임
(법 32조)

사용사업 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존
(법 33조)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법 적용에 관한  
특례

(법 34조, 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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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가 진전되고 기업간․국가간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기

업들은 인력운용 및 모든 분야에서 합리화를 추구하게 된다. 인력

운용의 탄력성을 확보하는 데는 여러 수단이 있다. 해고 등 정규근

로자수의 조정이나 근로시간의 조절을 통해 수량적 유연성을 추구

하는 방법이 있다. 또 다능공화,  배치전환, 또는 작업장간 노동이동

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을 때 기업내부의 노동시장은 기능적 유연성

을 갖는다.  수량적 유연성은 파트타임,  임시직, 일용직, 계약직이나  

파견근로와 같은 취업형태의 다양화를 통해서도 확보될 수 있다.  

이 중에서 파견근로를 이용할 경우 상시고용시의 부담을 피할 수  

있고 적시에 적절한 인력을 필요기간 동안 확보할 수 있게 된다.

(2) 규제현황

우리 나라에서는 근로자공급사업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다가  

1998년 2월「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 임

시국회에서 제정되어 동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비로소 합법화

되었다. 그 전에도 물론 근로자공급업은 실질적으로 존재했지만  

모두 불법적인 것이었다. 우리 나라의 직업안정법과 시행령은 개

인의 근로자공급사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다만 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는 경우 노동조합만이 예외적으로 근로자공급사업을 할  

수 있게 해왔다.  파견법은 제정과정에서 사용자단체와 노동단체간

에 극심한 견해차이를 보였다.  노동부가 최초로 근로자파견법의  

입법의사를 밝힌 것은 1993년 3월이었다. 그러나 파견사업이 임금

의 중간착취와 근로자 고용안정 저해 등 근로조건의 저하를 가져

온다는 노동계의 거센 반발로 입법화되지 못하였다. 그 후에도 여

러 차례에 걸쳐 파견법 입법추진 시도가 있었으나 역시 노동계의  

반발로 표류되다가 1998년에 들어와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에 의해  

입법이 성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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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한 규제에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있다. 먼

저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과 관련된 규제이고 다른 하나는  

파견근로자 보호 및 고용안정을 위한 규제들이다.

<표 11-2> 근로자파견이 허용되는 업무 및 파견기간

허 용 되 는  업 무 파 견 기 간

1. 전문지식․기술 또는 경험 등을 필  

  요로 하는 업무, 단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업무는 제외(법 제5조 제1    

  항, 시행령 제2조 제1항) 

  <부표 1> 참조

2.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

  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법  

  제5조 제2항),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가 있어야 함

  (법 제5조 제3항)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도 일시적

   업무가 가능

ㅇ1년을 초과 못함. 다만 파견사업주, 사

  용사업주, 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
  는 경우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 내   

  에서 기간연장 가능

  (법 제6조 제1항)
※최장 2년까지 가능, 2년을 초과하여   

  동일근로자를 파견근로로 사용할 경우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   

  으로 의제(법 제6조 제3항)

ㅇ출산, 질병, 부상 등 사유가 객관적으   

  로 명백한 경우 그 사유의 해소에 필   
  요한 기간(법 제6조 제2항 제1호)

  예)병가로 인한 결원이 4개월인 경우   

     4개월간 파견근로 사용 가능

ㅇ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

  요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 단 그 사유가 해   

  소되지 않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간의 3자 합의가 있는 경   

  우 1회에 한하여 3개월의 범위 내에   
  서 연장 가능(법 제6조 제2항 제2호)

※최장 6개월 가능

근로자파견업의 적정한 운영과 관련된 주요 규제로는 파견사업

이 허용되는 업무를 제한하는 것과 파견기간을 제한하는 것을 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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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있다. 현재의 파견법은 근로자파견이 허용되는 업무를 전문

지식이나 기술 또는 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 결원 또는 일시

적 사유에 의한 인력보강업무에 한하고 있다(허용대상업무 <표  

11-2> 참조).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는 허용되지 않는다. 출

산, 질병, 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나 일시적으로 인력이 필

요할 경우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대표와의 협의가 있어야 파견근로

자를 사용할 수 있다. 나아가 어떠한 사유로도 당해업무에 관해서  

파견사업자가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없고, 사용사업자도 역시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는 업무를 규정하는데 이를 절대금지  

대상업무라 한다.  이에는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운송

사업 및 유통사업 관련업무 등의 하역업무, 선원법 규정에 의한  

선원업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위험한 업무 등이 해당된

다(<부표 2> 참조).

파견기간도 주요 규제대상의 하나이다.  파견기간은 원칙적으로 1

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파견사업자,  사용사업자, 그리고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이 가능하다.  2년을 초과해 동일근로자를 파견근로로 사용할 경우  

사용사업자가 그 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출산, 질병, 부

상으로 인한 결원을 보충하기 위한 경우이거나 일시적 인력이 필

요한 경우의 파견기간은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로 한하게 된다.

현재 시행령 제2조 1항에 규정된 근로자파견이 허용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부표 1> 참조). 컴퓨터 전문가, 사업 전문가, 속기사  

등 기록 보관원 및 정보 전문가, 언어학자, 번역 및 통역사, 전신  

및 전화통신 기술공, 도안사, 컴퓨터 보조원, 방송장비 조작 보조

원, 비서, 수금원,  전화교환수, 여행안내원, 조리사, 보모, 간병인,  

주유원, 운전사,  전화외판원,  청소부, 수위 등으로 대개 업무가 일

시적으로 발생하거나 정규근로자를 고용하기에는 근로자의 노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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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 비교적 심한 업종이 해당된다.

또 쟁의행위로 조업이 중단된 상태에 있거나 경영상의 이유로 해

고가 실시된 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업장에는 파견근로자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파견법 제16조 1항에서 파견사업자는 쟁의행위로 조

업이 중단된 사업장에 업무수행을 위해 근로자를 파견해서는 안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43조에서  

사용자가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당해사업과 관계

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을 뒷받침해 주는  

조항이다.  또 근로기준법 제31조 2항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2년 이내에 신규채용시 해고된 근로자를 우선 고용

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취지를 살려 파견

법에서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후 2년간 당해업무에 파견근로자

의 사용을 금하고 있다.

노동부는 또한 근로자파견사업과 도급 등에 의한 사업의 구별기

준에 대한 고시를 통해 파견사업과 도급을 구별하고 있다. 도급의  

경우 근로자파견법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만일 도급으로 위장한  

근로자파견으로 판명될 경우 수급인에게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한  

것으로 처리된다.  노동부의 고시에 따르면 도급으로 인정받기 위

해서 수급인은 사업경영상의 독립성과 노무관리상의 독립성이 있

어야 한다. 즉,  수급인이 근로자를 직접 지시하고 관리하는 등 노

동력을 직접 이용하는 경우와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독립해 자

금, 기계설비, 기술 등의 운용에 있어서 독립된 사업주로서 책임을  

다하는 경우가 아니면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산업구조

1997년 5월 현재 노동부 각 지방사무소에 보고된 인력파견업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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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699개이고 파견근로자수는 10만 명,  사용사업체수는 3,164개(100

인 이상 규모)이다. 또 한국노동연구원이 1996년 9월 실시한「취업형

태 다양화 실태조사」와 1997년 5월에 실시한「파견근로 실태조

사」에 의거해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청소 및 경비를 포함하여 파견

업체수는 3,573개, 파견근로자수는 22만 5,000명, 사용사업체수는  

3,954개(종업원 30인 이상 규모)에 달하고 있다. 파견근로자수 22만 

5,000명은 우리 나라 전체 사업체 근로자 600만 명 중 3.75%에 해

당되는 숫자로 일본이 1996년 0. 8%, 독일이 1993년 0. 3%였던 것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다.

<그림 11-2> 파견업체 자본금규모 분포(%)

파견업체들이 파견업 영업을 처음 시작한 시기는 1987년 이전이  

13.8%, 1987～1992년 사이가 31%이다. 파견법 논의가 시작된 1993

년 이후에 설립된 파견업체들은 55.2%로 전체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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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조사시 파견업체의 자본금 규모별 분포를 보면 5,000만  

원 이하의 영세업체가 전체의 21.2%를 차지하고 있으며 5,000만  

원～1억 원 이하 규모가 26.2%, 1～3억 원 이하 규모가 37. 3%,  

3～5억 원 이하 규모가 7%,  5억 원 이상의 규모가 8. 1%이며 평균

규모는 1억 7,000만 원이다. 이는 1992년 조사시의 평균자본금 규

모인 2억 6,000만 원보다 줄어든 것으로 1993년 이후 파견업체가  

난립하면서 규모가 더욱 영세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1-3> 파견업체의 상근직원수 분포(%)

이는 파견업체의 상근직원수에서도 확인되는데 종업원 5인 이하

가 전체의 38.1%, 6～9인 규모가 16. 5%,  10～29인 규모가 22. 6%,  

30～49인 규모가 6.3%, 그리고 50인 이상 규모는 3. 5%에 불과하

며, 업체당 평균 상근직원수는 10.9명이다. 이 역시 1992년 조사시

의 평균 상근직원수 17.4명에 비해 줄어든 것이다.

파견업체의 설립형태를 살펴보면 전체의 71.4%가 주식회사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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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를 취하고 있다. 개인업체도 24.5%를 차지하고 있어 여타 사회

서비스 업종에 비하여 개인업체 비율이 높아 영세성을 보이고 있

다. 주식회사 형태의 파견업체 중 6%는 다른 기업이 출자회사로  

되어 있다. 이들 중 출자회사의 지분이 더 높아 출자회사가 파견

업체의 모기업 역할을 하는 경우는 67%에 달한다.  

<표 11-3> 규모별 인력공급업체 종업원수 분포

                                                                 (단위 :  %)

종업원 규모
1995 1996

종업원수 비 중 누적비중 종업원수 비 중 누적비중

1,000명 이상

500～999명

300～499명

100～299명
50～99명

20～49명

10～19명
5～9명

1～4명

전  체

1,201

3,677

1,687

5,829
3,963

2,716

1,405
1,440

1,496

23,414

5.13

15.70

7.21

24.90
16.93

11.61

6.00
6.15

6.39

100.00

5.13

20.83

28.04

52.93
69.86

81.46

87.46
93.61

100.00

2,852

5,108

2,951

10,612
5,423

3,491

1,724
1,646

1,783

35,590

8.01

14.35

8.29

29.82
15.24

9.81

4.84
4.62

5.01

100.00

8.01

22.37

30.66

60.47
75.71

85.52

90.37
94.99

100.00

자료 : 통계청,『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1996, 1997.

한국노동연구원의 실태조사와는 상당히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

는 통계청의 인력공급업체 조사보고에 따르면 1996년 말 현재 규

모상으로 상위 10%의 업체가 업계 전체 종업원수의 75%를 차지

하고 있다. 91) 이러한 사실에 의거해 유추해 보건대 인력파견업체

91)  통계청 자료는 인력파견업체가 아닌 인력공급업에 해당하는 수치이고 인력공
급업이 불법이었던 관계로 파악이 제대로 안되었고, 인력공급업에 직업소개

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신뢰할 수 없는 수이나 여기서는 산업구조를 추론하기  

위해 참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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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미 대형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상위 10대

업체가 차지하고 있는 종업원수는 전체의 22% 수준에 그쳐 이 산

업이 독과점화되고 있다는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

통계청 자료에 의할 경우 종업원 50인 이상의 인력공급업체는  

전국에 77개 사업소가 존재하고 이들이 전체 종업원의 75% 정도

를 차지하므로 사실상 이들간에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인력공급시장은 현재까지는 완전경쟁에 가까

운 산업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보여진다.

<표 11-4> 규모별 인력공급업체수 분포
                                                                 ( 단위 : %)

종업원 규모
1995 1996

사업체수 비 중 누적비중 사업체수 비 중 누적비중

1,000명 이상

500～999명
300～499명

100～299명

50～99명

20～49명
10～9명

5～9명

1～4명
전  체

1

6
5

32

57

88
107

221

682
1,199

0.08

0.50
0.42

2.67

4.75

7.34
8.92

18.43

56.88
100.00

0.08

0.58
1.00

3.67

8.42

15.76
24.69

43.12

100.00

2

8
8

65

77

115
128

256

813
1,472

0.14

0.54
0.54

4.42

5.23

7.81
8.70

17.39

55.23
100.00

0.14

0.68
1.22

5.64

10.87

18.68
27.38

44.77

100.00

자료 : 통계청, ꡔ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ꡕ, 1996, 1997.

(4) 경쟁력

파견업체의 경쟁력은 해당업체의 파견근로자 확보능력,  수요처  

개발 및 파견근로 수주능력,  그리고 파견근로자 관리능력 등에 의

하여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파견업체는 근로자 확보능력 또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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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능력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 나라 근로자파견업

체의 근로자 확보방식을 보면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우선은  

가장 교과서적인 형태로 파견업체가 근로자를 상시고용하고 있다

가 사용사업자의 요청이 있으면 파견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사업체

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는 형태이다.  파견근로자가 파

견업체에 이러한 형태로 고용되어 있을 때 보통 상용형 파견근로

자라 부르고 있다. 이 경우 사용사업자의 요구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는 반면 근로자가 파견되지 않을 때도 전부 또는 일부의 임

금을 지불해야 하므로 파견업자로서는 재정적인 부담을 지게 된

다. 파견근로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형태를 가장 선호할 것이다.  

둘째, 평소에 파견근로자를 등록시켜 놓았다가 사용사업자의 주문

이 오면 파견근로자와 파견업체가 고용계약을 맺고, 파견업체는  

다시 사용사업체와 파견계약을 맺는 경우이다.  이러한 유형을 등

록형 파견근로자라 한다.  이 경우 근로자가 파견되지 않을 때 노

동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나 등록한 근로자가 경우에 따라서는 다

른 파견업체에도 이중등록하여 다른 사용사업체에 취업할 가능성

도 있어 양질의 인력확보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세 번째로 사용

사업체에서 근로자파견 요청이 왔을 때 모집을 통해 인력을 확보

하는 형태가 있다. 이를 모집형이라 부른다.  이 경우 파견업체는  

관리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으나 단순직이 아니고 전문직인 경우  

이러한 형태의 불안한 취업경로를 기피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이러한 고용형태를 취하는 파견업체의 경우 종종 인력확보의 어려

움을 겪을 수도 있다.

파견업체가 근로자에게 각종 법정복지제도를 비롯한 복리후생제

도를 잘 적용하고 있는가 여부가 한편으로 우수한 양질의 근로자를  

확보하고 사용사업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기업으로 인정받는 경쟁

력의 원천이 된다. 파견업체의 경우 대부분 고용보험, 의료보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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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4> 파견근로 고용유형 

민연금,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과 법정퇴직금 제도는 잘 준수

하고 있으나 전체의 15%에 달하는 업체에서는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특히 법정퇴직금을 적립하고 있다 하더라도 전체 종업

원에 대한 퇴직금 지불능력에는 업체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

어 업체간 경쟁력과 생존능력에 주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파견업체들 중에는 지나친 경쟁을 유발시켜 극도로 낮은 임

금 등 근로조건으로 계약을 맺음으로써 궁극적으로 파견근로자에

게 불이익을 전가시키는 경우도 흔히 관찰된다.

파견업체 파견용역의 총비용구성을 보면 파견근로자가 직접 수

령하는 임금인 직접인건비가 총비용의 75.5%를 차지하고 각종 복

리비용 등 간접인건비가 7. 4%를 차지한다. 또 건물임대료나 모집,  

훈련비 등 일반관리비가 8.8%를, 파견업체의 이윤이 8.3%를 차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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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5> 파견사업체의 각종 사회보험제도 및 
                     복지제도 적용률
  

근로자 확보능력과 관리능력 못지않은 파견업체 경쟁력의 주요

결정요인은 수요처 개발능력 또는 수주능력이다. 파견업체의 마케

팅능력은 장기적으로 파견업체가 얼마나 우수한 인력을 잘 공급하

고 잘 관리해 수요자인 기업의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를 얻느냐에  

달려 있다. 그러나 파견업체의 서비스능력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

을 경우 아직도 전통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우리 사회에서 기업 인

사담당자들과의 혈연,  지연, 학연 등의 인적인 관계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 최고경영진과 특수한 관계를 지

닌 자,  또는 전직 임직원들이 파견업체를 차려 배타적인 계약관계

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업체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 규모의 경제도 중요한 요

소이다. 특히 파견업체의 경우 근로자 모집, 교육훈련, 나아가 광

고선전 등에 있어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므로 대기업이 소기업에  

비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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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TO협정하의 한국의 약속

(1) 약속내용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 중 대한민국 양허표상에서 인력공

급부문은 빠져 있다. 즉, 우리 나라는 인력공급업 개방과 관련해  

WTO에 구체적으로 여하한 약속을 한 것이 아니다. 다만 우리 나

라는 지난 1997년 초 OECD에 정식가입하면서 인력공급업을 자율

적으로 개방하였다. 당시 우리 나라는 OECD에 가입하면서 OECD 

회원국 전체가 개방하고 있는 업종 중 우리 나라가 그때까지 개방

하지 않고 있던 인력공급업,  고용알선업 등 19개 업종을 1997년 1

월 1일부터 개방하였다.92) 따라서 인력공급업이나 고용알선업은  

현재 자율개방업종이고, 우리 나라가 WTO에 개방과 관련된 여하

한 양보나 약속을 하지 않았으며 이와 관련해 국제적인 규제를 받

고 있는 것은 아니다.  

(2) 자율개방의 근거

정부는 세계화와 외국인투자의 활성화를 위하여 1993년 6월 외국

인투자개방 5개년계획을 마련해 투자개방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

해 오다가 1996년 OECD 가입을 준비하면서 개방폭이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해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해 추가 개방하기로 하였다.  

1996년 5월 당시 외국인 투자제한업종은 모두 120개 업종이었다. 이  

중 56개 업종은 미개방업종이었고, 64개 업종은 부분개방업종이었

다. 기타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에는 변호사업, 법무사업, 기타 법

92)  재정경제원 대외경제국,『외국인 투자개방 확대』, 199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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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련 서비스업(입착서류 대행작성, 대서사무 등), 인력공급업, 탐

정업, 경호 및 경비업 등 모두 6개 미개방업종과 고용알선업, 신용조

사업, 전문강습소, 일반강습소 등 4개 부분개방 업종이 있었다.

이들 10개 미개방 기타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종 중에서 1997년  

1월 1일을 기해 완전개방된 업종은 모두 9개 업종이다.  고용알선

업, 인력공급업, 탐정업, 경호 및 경비업, 전문강습소, 일반강습소  

등 6개 업종은 OECD 회원국이 모두 개방하고 있는 업종이기 때

문에 개방하게 되었고, 변호사업, 법무사업,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

업 등 3개 업종은 개방을 해도 국내산업의 피해가 적은 업종이라

는 이유로 개방되었다.

인력공급업의 완전개방을 결정한 1996년은 우리 나라 인력공급

업이 합법화되지 않았던 때이다. 1993년에 처음으로 노동부가 파견

법의 입법화를 추진하였으나 초기단계에서부터 노동계의 반발로  

벽에 부딪혔다.  1994년에는 정부의 움직임과는 별도로 기존의 근로

자파견업체가 권익단체로서 한국인재파견협회를 결성하였고 1995

년에는 인력공급업체가 근로자공급사업을 금지하고 있는 직업안정

법 조항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1995년에는 정부가 변형

근로시간 제도와 파견법의 입법화를 추진하려 했으나 역시 노동계

의 강력 반발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한편 파견법이 제정된다 하더

라도 여러 가지 업종이나 기간 등에 규제가 가해질 것을 우려한 기

존의 파견업체들 사이에서는 규제 일변도의 파견법을 입법화하느

니 차라리 하지 않는 편이 좋다는 의견이 대세였다. 또 입법화를  

할 경우 당시까지 완전개방되지 않았던 고용알선업이나 인력파견

업의 대외개방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우려하였다.

이렇듯 우리 나라 국내법이 제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인력파견

업의 대외개방을 결정한 정부의 의도는 두 가지로 해석된다. 하나는  

자율개방을 하더라도 국내법이 정비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국내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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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외국업체나 다같이 무차별적인 불법행위로 제재가 가능하다는  

점이고, 둘째로 개방을 하지 않을 경우 OECD 가입이나 WTO 뉴라

운드에서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는  

당시 비OECD 회원국에 비해서 서비스교역의 개방폭이 적은 상황이

었고, OECD 회원국 모두가 인력공급업을 개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개방하지 않을 경우 이 부문이 집중협상대상이 되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양허해야 할 가능성도 컸다.  따라서 이러한 마찰을 피하

기 위해 자율개방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3) 개방의 효과와 개방 후 전개

인력파견업이 급성장하고 있는 시점에 시장개방이 되어 한편으

로는 외국업체의 국내시장 잠식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었으나 실제

로 그런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다. 국내업자들도 대부분 외국사들

이 국내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것이라는 데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 대표적인 이유는 한국이나 일본 등 동아시아 사회에서 종신고

용 관행이 뿌리깊게 자리잡아 왔기 때문에 인력파견 수요 자체가  

매우 제한적이었고 아울러 인력파견업은 대개 전통적인 인적관계

를 바탕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사가 이를 극복

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물론 외국의 대형 인력공급업체가 국내업

자보다 유리한 점도 있다. 특히 자본력이나 관리의 효율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가능성도 크다. 체계화된 교육시스템을 통해 양

질의 노동력을 공급할 수 있는 역량면에서도 외국사가 유리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의 대형업체가 강점을 나타내기에는 국내 파견

인력시장의 규모가 너무 작다는 것이 문제이다.

외국사가 대형자본과 선진자본을 앞세워 경쟁력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시장규모가 커서 평균고정비를 낮출 수 있어야 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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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우리 나라의 파견인력시장의 경우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는  

상황이고 파견인력들도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

우가 많기 때문에 대형외국사들이 강점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외국인은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수주활동을 벌이는 데 한계가 있어  

외국사들이 국내에 진출한다 하더라도 이를 위해 어차피 국내인을  

고용해야 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외국사들이 단독으로 진출하기는  

매우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독자적으로 국내

에 진출한 외국 인력공급업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내업자들은 외국사와의 합작도 현 단계에서는 탐탁치 않게 보

고 있다.  왜냐하면 외국사들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자본력인데 대

부분 자본제공과 함께 그에 상응하는 지분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 단계에서 국내 인력공급업에서 중요한 것은  

물적 자본력보다는 수주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인적자본 또는  

인적 네트워크의 구축이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국내업체 중 외국  

인력공급업체와 합작 또는 전략적 제휴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도  

매우 드물다.  그마저도 실체를 살펴보면 실질적인 협조관계라기보

다는 외국사의 인지도를 이용해 브랜드만 사용하는 것을 양해받는  

정도라고 한다.

3. 뉴라운드에 대비한 전략

(1) 국내시장 규제개선 및 경쟁력 제고 필요분야

인력파견업에 대한 규제 중에서 대표적으로 개선을 요하는 부문

은 파견근로의 적용대상업무이다.  현재 우리 나라 경제여건상 고

용주들은 정규직 고용을 극도로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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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차도 인턴사원 모집 등 대개 임시직 형태를 선호하고 있다.  따

라서 근로자파견 업종을 제한시키는 것은 사용자들이 보다 탄력적

으로 고용확보를 하려는 의지와 여지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다고 볼 수 있다.

파견법 제5조 1항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이 허용되는 업무

는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이나 기술 또

는 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로 한정되어 있다.  시행령 제2조  

제1항 관련 근로자파견 대상업무에서 구체적으로 적시되고 있는  

업무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직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

런데 제조업 공정업무에서도 전문지식이나 기술 또는 경험이 필요

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사실상 내용면에서는 서비스업의 업무와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는 것이 형평성면에서 논란

이 많다. 예를 들어 제조업 생산공정에서 컴퓨터 보조업무를 하는  

경우와 서비스업에서의 동일업무를 비교할 때 한쪽에서는 근로자

파견이 허용되고 다른 한쪽에서는 금지된다면 이는 불공평하다고  

할 수 있다. 또 파견법 제5조 2항과 시행령 제2조 2항을 통해 제

한하고 있는 일시적․간헐적 인력을 필요로 하는 업무․업종과 직

종이 서로 얽혀 규제가 원래의 입법취지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가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다.

더구나 이러한 규제를 감시하고 위반시 처벌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규제가 유명무실한 경우가 허다하다. 대표적

으로 제한된 인원의 근로감독관들이 전국 각처의 사업장에 고용되

어 있는 수많은 파견근로자가 적법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없다. 또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고 시정시킬 수 있는  

행정력이 전혀 뒷받침되고 있지 않다. 근로자나 노동조합들의 고

발이 없는 경우 파견근로의 불법이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다. 문제는 정규근로자나 노동조합도 파견근로가 자신들의 고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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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이 되지 않는 한 그대로 묵인하고 넘어간다는 것이다. 대부분  

파견근로가 업무내용이 단순하고 근로조건이 좋지 않아 정규근로

자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이를 떠맡아 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

이다.  또 현실적으로 제한대상업무를 편법으로 피하는 경우가 허

다하다고 한다. 예를 들어 간호원의 경우 근로자파견이 금지되고  

있으므로 편법으로 파견인력을 일단 간병인으로 취업시킨 후 실질

적으로는 간호원업무를 보게 한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노사 모두 파견인력을 이용하는 것 때문에  

마찰이 없는 업무나 현재는 금지대상업무이나 현실적으로 파견근

로가 마찰 없이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는 업무부터 허용대상업무

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업종과 직무분류체계

를 보다 더 과학적으로 만들어 새로운 시장환경의 변화를 수용해

야 할 것이다.

정규근로를 이용할 것인가 아니면 파견근로를 이용할 것인가의  

합리적인 결정은 궁극적으로 기업이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파견근로의 적정대상업무도 시장메커니즘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기업이 파견근로를 이용하는 것이 항상 최선의 선택이 될 수는 없

다. 파견근로의 경우 기업에 대한 소속감이나 충성도가 정규근로

자보다 덜하고 기업만의 특수한 노하우나 경영정보의 유출위험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기술적으로 환경이 유해하거나 위생  

및 안전상 위험이 상존해 파견근로자가 적응하기에 부적합한 업무  

또는 관행상 파견근로가 임금착취와 결부될 가능성이 큰 업무를  

제외하고는 기업 또는 기업의 노사에 대상업무를 결정하게 하도록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기적으로는 허용업무에 대

한 규제를 철폐하거나 일부 업무만 금지시키는 네거티브제로 전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근로자파견 대상업무는 한국표준직업분류의 26개 업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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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하고 있는 이른바 포지티브제Positi ve System를 채택하고 있다.  

선진국 중 우리와 같은 포지티브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

이다.  일본의 경우 1996년의 시행령을 통해 27개 업무를 파견대상

업무로 규제하고 있다. 반면 독일과 프랑스는 네거티브제Negative 

System를 채택하여 극소수의 업무에서만 파견근로를 금지하고 있

다. 즉 독일의 경우 건설업을 제외하고는 제한이 없고 프랑스의  

경우 유해위험작업에서 파견근로를 금지하는 것 외에는 제한이 없

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파견대상업무에 하등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파견근로의 기간에 대한 규제 역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현재 계약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여 1

회에 한하여 1년 연장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참고로 일본의 경우  

1년을 원칙으로 하고 2회에 걸쳐 1년씩 연장이 가능해 총 3년 동

안 계약을 할 수 있다.  또 이를 파견법으로 규제하고 있으나 노동

성지침에서는 벌칙조항을 삭제해 기업이 보다 탄력적으로 파견근

로기간을 늘릴 수 있게 배려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대상업

무와 마찬가지로 기간에 대한 하등의 규제가 없는 상황이다.

파견근로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파견업체 또는 사용자

에 대한 의무를 손질해야 할 곳도 있다.  예를 들어 파견근로자가  

휴식시간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할 때 그 책임을 현재는 파견업자

에게 두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는 사용자쪽에 귀책되는 것이 옳

은 조치라고 판단된다.  또 산재법상 책임소재도 불분명하고 일관

성이 없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시정도 요

망된다. 

파견업체들간의 공정경쟁질서 확립과 이를 통한 경쟁력 제고도  

요망된다.  특히 국내업체들이 취약성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 퇴직

금 관리이다. 최근에 부실화된 업체들은 대부분 퇴직금 지불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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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상실해 부도위기에 몰려 있는 곳들이다. 나아가 미국 등 선진

국에서 제기하고 있는 경쟁라운드에서 논의되고 있는 수직계열화

의 공정경쟁 저해행위가 우리 나라에서 쉽게 관찰되지는 않는지  

거래관행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국내 대기업그룹들의 경우 계열  

인력파견업체를 통해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거래를 하고 있다는 비

난이 대기업그룹에 속하지 않는 업체들에 의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2) 개방확대 전략

자율개방업종인 인력공급업에 대해 단계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나간다면 그 자체가 개방을 확대하는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지금

의 개방화단계에서 외국사들이 국내시장에 접근하는 데 장애가 있

는 것은 아니다. 일부 업체들이 규제의 폐쇄성을 내세워 이것 때

문에 외국사 또는 국내업체들의 활동이 크게 위축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것이 시장접근에 큰 장애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개방확대, 즉 규제완화폭의 확대에 의해 외국사가 더 큰  

혜택을 보거나 국내사에 산업피해를 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정부는 파견업의 전개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규제완화가 정규직근로자의 고용불안을 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새

로운 형태의 고용창출에 기여한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규제완화대상은 일차적으로 대상업무의  

확대이고 최종적인 목표는 네거티브제의 도입이 될 것이다.

규제완화를 할 때에는 사전예고제를 도입하여 기업이나 근로자

에게 파견근로의 대상업무영역의 확대에 대비할 수 있는 여유기간

을 주어야 할 것이다.  앞에서 밝힌 대로 우리 나라의 사업체 근로

자 중에서 파견근로자의 비중은 일본이나 서구 선진국의 그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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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월등히 높은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 파견근로

제의 규제내용은 일본이나 서구 선진국에 비해 엄격한 편이다. 따

라서 선진국에서 이의 시정을 요구할 경우 뉴라운드의 협상대상으

로 대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 선진국 인력공

급업체들의 움직임에 비추어 볼 때 이 가능성은 높지 않다. 업계

관계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외국사들이 이미 국내시장 조사를 통해  

시장의 협소함과 수주능력에 비추어 볼 때 외국사가 시장에 진입

할 경우 경쟁력을 갖추지 못할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관측된다.  

양허의 대상으로 떠오르는 것은 역시 일차적으로 파견근로 대상  

업종의 확대가 될 것이다.

(3) 개방확대에 따른 효과 전망

국내업체들 스스로도 외국사의 국내 진입에 대해서 별다른 위협

을 느끼지 않고 있다. 그보다는 규제완화가 시장규모 확대에 미칠  

효과를 더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규제완화가 외국사의 국내

시장 접근기회를 크게 할지라도 일단 규제완화가 국내 파견업체들

의 사업영역을 확대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의 실태조사

에 따르면 파견근로가 실업을 흡수하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

되고 있으므로 규제완화로 인한 파견근로의 확대는 최근의 고실업  

문제를 해소하는 하나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전반적으로 파견근로자의 임금수준이 정규근로자에 비해 낮은 수

준임을 감안할 때 파견근로의 확대는 전반적으로 임금근로자의 임

금수준을 낮추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파견근로의 확대는 한편

으로는 노동시장의 역동성을 증가시켜 인재를 적재적소에 적기에  

배치하는 순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반면 기업특수훈련이나 업무특

수적인 훈련을 통한 경험의 축적과정을 단축시킴으로써 전반적으

로 근로자의 숙련도를 저하시킬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를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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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또는 기업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줄 때  

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유익한 방식을 택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우리 나라와 같은 기업별 노조체제하에서 파견근로의 채

택 또는 여부를 노사자율에 맡길 경우 시장상황이나 노사간의 교

섭능력Bargaining Power에 따라 대상업종의 다양성이나 기간이 결정

될 가능성이 크다. 또 교섭능력이 큰 노조일수록 정규직 고용안정

을 위해 파견근로의 폭을 제한하려고 하는 반면 기업이 불황기에  

처할 경우 사용자의 교섭력 증대로 파견근로폭이 넓어지는 등 경

기변동에 따라 파견근로의 비중이 변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4. 요약 및 결론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 중 대한민국 양허표상에서 인력공

급부문은 빠져 있다. 즉, 우리 나라는 인력공급업 개방과 관련해  

WTO에 구체적으로 여하한 약속을 한 것이 아니다. 다만 우리 나

라는 지난 1997년 초 OECD에 정식 가입하면서 인력공급업을 자율

적으로 개방하였다. 당시 우리 나라는 OECD에 가입하면서 OECD 

회원국 전체가 개방하고 있는 업종 중 우리 나라가 그때까지 개방

하지 않고 있던 인력공급업,  고용알선업 등 19개 업종을 1997년 1

월 1일부터 개방하였다.  인력공급업의 완전개방을 결정한 1996년은  

우리 나라 인력공급업이 합법화되지 않았던 때다.  1993년에 처음으

로 노동부가 파견법의 입법화를 추진하였으나 초기단계에서부터  

노동계의 반발로 벽에 부딪혔다. 그 후 정부와 인력공급업계 그리

고 노동단체들의 이해관계 상충으로 입법화가 난항을 거듭하다가  

노사정 합의의 산물로 1998년 초에 인력파견업이 합법화되었다.  인

력파견업이 급성장하고 있는 시점에 시장이 개방되어 한편으로는  

외국업체의 국내시장 잠식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었으나 실제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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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다. 국내업자들도 대부분 외국사들이 국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것이라는 데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 대표

적인 이유는 한국이나 일본 등 동아시아 사회에서 종신고용 관행이  

뿌리깊게 자리잡아 왔기 때문에 인력파견 수요 자체가 매우 제한적

이었고 아울러 인력파견업은 대개 전통적인 인적관계를 바탕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사가 이를 극복하기는 힘들다

는 것이다.  

인력파견업에 대한 규제 중에서 대표적으로 개선을 요하는 부문

은 파견근로의 적용대상업무이다.  현재 우리 나라 경제의 여건상  

고용주들은 정규직 고용을 극도로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기

업조차도 신규채용을 실시하지 않고 제한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도 인턴사원 모집 등 대개 임시직 형태를 선호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파견 업종을 제한시키는 것은 사용자들이 보다 탄력적으로  

고용확보를 하려는 의지와 여지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있다. 현실적으로 파견인력을 이용하는 것을 둘러싸고 노사  

모두의 마찰이 없는 업무부터 허용대상 업무를 확대해 나가는 것

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업종과 직무분류체계를 보다 더 과학적으

로 만들어 새로운 시장환경의 변화를 수용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기술적으로 환경이 유해하거나 위생 및 안전상 위험이  

상존해 파견근로자가 적응하기에 부적합한 업무 또는 관행상 파견

근로가 임금착취와 결부될 가능성이 큰 업무를 제외하고는 대상업

무를 결정함에 있어 기업 또는 기업의 노사에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기적으로는 허용업무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거

나 일부 업무만 금지시키는 네거티브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파견근로의 기간에 대한 규제 역시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개방확대의 효과면에서 볼 때 외국사의 국내시장 점유율 잠식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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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업자들도 그보다는 규

제완화가 시장규모 확대에 미칠 효과를 더 중시하고 있다. 즉, 비

록 규제완화가 외국사의 국내시장 접근기회를 크게 할지라도 다른  

한편으로 국내 파견업체들의 사업영역을 확대시킬 것으로 기대하

고 있다. 최근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파견근로가 실업을 흡수하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므로 규제완화로 인한 파견근로

의 확대는 최근의 고실업 문제를 해소하는 하나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전반적으로 파견근로자의 임금수준이 정

규근로자에 비해 낮은 수준임을 감안할 때 파견근로의 확대는 전

반적으로 임금근로자의 임금수준을 낮추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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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근로자파견 대상업무(시행령 2 제2조 제1항 관련)

한국표준
직업분류

대 상 업 무 비     고

컴퓨터 전문가의 업무
사업 전문가의 업무
기록보관원, 사서 및 관련정보 전문가의 
업무
언어학자, 번역가 및 통역가의 업무
전신․전화통신 기술공의 업무

도안사의 업무
컴퓨터 보조원의 업무
녹화장비 조작원의 업무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장비 조작원의 
업무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교육 준전문
가의 업무
관리비서 및 관련 준전문가의 업무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의 업무
비서, 타자원 및 관련 사무원의 업무

도서, 우편 및 관련 사무원의 업무
수금원 및 관련 근로자의 업무
전화교환사무원의 업무

여행안내요원의 업무
조리사의 업무

보모의 업무
간병인의 업무
가정․개인보호 근로자의 업무
주유원의 업무
자동차운전원의 업무

전화외판원의 업무
건물청소원의 업무
수위의 업무

사서(24321)의 업무를 제외한다.

보조업무 중 난청지역의 수신상태 
확인․점검 업무에 한한다.

보조업무에 한한다.
보조업무에 한한다.

자료입력기 조작원과 계산기 조작
원의 업무를 제외한다.

전화교환사무원 업무가 당해사업
의 핵심업무인 경우 제외한다.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관광숙
박업, 조리사업무를 제외한다.

제2조 제2항 제5호 및 제6호의 업
무를 제외한다.

주 : 한국표준직업분류는 통계청 고시 제1992-1호에 의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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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 근로자파견이 절대 금지되는 업무

파견근로가 절대 금지되는 업무

①건설공사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②항만운송사업법 제3조 제1항, 철도운송업법 제2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2,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 제1호․제10  

  호의 규정에 의한 하역업무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해 근로  

  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③선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선원의 업무

④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⑤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  

  에 의한 분진작업을 하는 업무

⑥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관리수첩의 교부대상업무

⑦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의 업무 및 동법 제58 조의 규정에   

  의한 간호조무사의 업무

⑧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사의 업무

⑨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의 운송업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  

  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절대금지업무(법 제5조 제2항, 시행령 제2조 제2항)는 일시적 업무도 금  

  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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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 각국의 근로자파견제도 비교

      국가별
항목

일  본 독  일 프랑스 영  국 미  국

파견법이 
있는가

있음 있음 있음

없음
(직업안정법

에서 최소
 사항 다룸)

없음

입법년도
1985년

(시행 : 
1996년 7월)

1972년 1972년 없음 없음

파견근로자의  
지위

-일반근로자
 파견사업
 : 임시직
  (기간 정한
   근로계약)
-특정근로자
 파견사업
 : 상용근로자
  (기간을 정
   하지 않은
   근로계약)

상용근로자
단, 1997년  
4월 1일부터 
12개월 범위
에서 1회에  
한하여 기간
을 정한 근로
계약을 체결
할 수 있음

임시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파견 업체와  
파견근로자  
간에 자율적
으로 ‘파견
업체의 근로
자’로 근로
할 것인가,
또는 ‘자영
근 로 자 ’ 로  
근로할 것인
가를 정함

임시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파견대상업무

소 프 트 웨어
개발, 건물청
소업무 등 27
개 업무
-당초 16개
 업 무 에 서    
 1996년 12월
 1 6 일 부 터    
 11개 업무 
 추가
(연구개발,
 편집업무 등)
- 적 용 제 외    
 업무
․선원업무
․항만운송
  업무
․건설업무
․경비업무

 건설업을
 제외하고는
 제한 없음

제한 없음
-단, 유해위  
 험작업은
 금지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11장/인력공급 2 37

<부표 3> 계속

      국가별
항목 일  본 독  일 프랑스 영  국 미  국

파견기간

・원칙적으로
   1년・청소, 건물
  관리업무는  
  제한 없음

12개월
(1997년 4월 
 1일 부터)

파견사유에
따라 다르나
대체적으로
18～24개월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파견사유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사용근로자   
 의 질병․출   
 산 등으로
 인한 결원시
 보충
-계절적 업무
-업무량이 일
 시 증가
-예상 못한 수
 출물량 증가
-업무성질상   
 일시적인 것・파견사유에   
  따라 파견
  기간도 제한

제한 없음 제한 없음

 

파견사업

-일반근로자
 파견사업・허가제・허가기간 
  : 3년
(갱신시 5년)
-파견근로자
 파견사업 
  : 신고제

허가제 유효
기간은 1년
이며 계속하
여 3년간 영
업한 때에는  
무기한 허가
함

신고제 자유롭게  
사업

자유롭게 
사업

파견근로자수
(1996 

ILO보고서)

전체고용의
0.4%(1995)

0.5%
(1995)

1.5%
(1995)

1.2%
(1995)

1.78%
(1995)

특  징

파견대상업무
를 한정적으
로 열거, 파견
기간 제한

 파견기간에
 의한 제한

-파견사유에   
 의한 제한
-계약근로와   
 파견 근로를   
 동일 법에서   
 같이 규제

제한없이 자
유롭게 허용

제한없이 자
유롭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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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통 신

1. 국내 정보통신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평가

(1) 산업의 구조

한국에서의 통신서비스는 규제목적상 기간통신서비스와 부가통

신서비스로 구분된다. 기간통신서비스는 유선전화 또는 이동전화처

럼 고객의 정보(음성, 문자,  화상 등)가 상대방에게 지연Delay됨 없

이 실시간Real Time에 전송되는 형태의 통신서비스이다. WTO 기본

통신협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본통신Basic Telecommunicati ons을 기

간통신서비스와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  반면 부가통

신서비스는 고객의 정보가 축적S tor e 또는 처리Process된 후 전송되

는 서비스로 On-line 데이터베이스나 EDI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한국의 경우 부가통신서비스 시장은 전체 통신서비스에서 차지하

는 비중도 크지 않고(10% 수준으로 평가됨), 내․외국인의 구별도  

없는 완전경쟁단계에 돌입했으며 두드러진 시장지배적 사업자도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부가통신서비스 시장에 대해  

특별히 따로 심도 있는 분석을 하지 않기로 한다.  

1) 전화서비스 시장 규모와 성장추세

1996년 말 현재 한국의 전화가입자는 1, 960만 명, 1997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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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2,000만 명을 돌파하였다.  100명당 전화보급대수는 40대를 상

회한다. 이러한 전화망의 규모와 보급대수는 OECD 선진국들의 그

것에 필적하는 수준이다.  <표 12-1>은 1992년 이후 현재까지의  

전화망의 확장,  그리고 향후 성장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표 12-1> 인구, 총회선, 100명당 전화보급대수(1991～2001)
                               (단위 : 천 회선, 인구 : 1만 명, 가입자 :  천 명)

19 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 9 2 000 2001

인 구 4,374 4,419 4,464 4,509 4,554 4,599 4,643 4,665 4,727 4,767

총회선 15,593 16,633 17,647 18,600 19,601 20,436 21,180 21,841 22,427 22,945

100명당 
전화보급률 35.7 37.8 39.6 41.5 43.32 44.78 46.02 47.05 47.92 48.63

주 : 1997년 이후는 예측치임.
자료 : 정보통신부, Northern Business Information(1997)

표에서 보듯이 향후 유선전화는 과거와 같은 성장세를 보이지는  

못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미 1가구 2전화 상태가 실현되었기 때문

에 앞으로는 유선전화보다는 거리와 공간의 제약에서 자유로운 무

선전화의 성장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표 12-2>는 이러한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1998년 상반기에 한국의 무선이동전화  

가입자는 1,000만 명을 넘어섰으며, 1998년 하반기에는 1,200만 명을

<표 12-2> 무선․유선 전화가입자(1996～2001)
                                                              (단위 : 천 명)

1996 199 7 1 998 1999 2000 2001

유  선 1 9,6 01 20,436 21,180 21,841 22,427 2 2,9 45

무  선 3,1 81 5,070 7,750 10,120 12,270 1 4,9 80

계 2 2,7 82 25,506 28,930 31,961 34,697 3 7,9 25

연성장률 12.55 10.68 1 1.84 9.48 7.89 8.51

주 : 1997년 이후는 예측치임.
자료 : 정보통신부(1997)



240  서비스산업의 뉴라운드 대응전략

상회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표 12-2>는 1997년 말에 간행

된 예측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무선이동전화의 이러한 성장추세는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예측이 불가능했음을 알 수 있다.  

<표 12-3> 전화시장 성장추세(1991～1996)
                                                            (단위 : 십억 원)

1991 199 2 1 993 1994 1995 1996

시 내 1411.3 1538.0 1878.6 2 184.4 2787.5 3,088.8

시 외 1596.3 1860.0 1855.4 1 873.5 1781.8 2,174.1

국 제 451.1 537.8 597 692.7 786.6 1,054.5

계 3458.7 3935.8 4331 4 750.6 5355.9 6,317.4

주 : 공중전화 수입은 포함되지 않았음.
자료 : 정보통신부(1997)

<표 12-4> 전화시장 성장예측(1997～2001)
                                                            (단위 : 십억 원)

1997 1998 19 99 2000 2001

시 내 3,498.9 3,884 .6 4,183.9 4,499.4 4 ,7 93.2

시 외 2,469.5 2,677 .2 2,952.2 3,207.3 3 ,4 42.3

국 제 1,247.6 1,429 .9 1,515.6 1,722.1 1 ,9 31.2

계 7,216 7,991 .7 8,651.7 9,428.8 10 ,1 66.7

자료 : 정보통신부(1997)

2) 전화서비스 시장의 구조

가. 진입구도

망을 소유,  운영하는 전화사업자는 통신사업법이 정한 사업자  

허가를 규제기관인 정보통신부로부터 받아야 한다.  1996년 이전의  

통신사업법하에서는 정보통신부의 공고Req uest For Proposal(RFP)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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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 망을 가진 전화사업자 허가를 신청할 수 있었다.  아무리  

신기술과 경영능력, 재정적인 능력을 가졌더라도 규제기관이 사업

자 허가공고를 하지 않으면 시장진입 시도 자체가 불가능했다. 그

러나 규제기관이 급변하는 통신기술상황을 인지하고 적시에 진입

규제신호를 발동하는 것은 어렵다.  또 규제기관이 먼저 움직이지  

않는 한 기술적인 가능성은 상업적인 성공으로 연결될 수 없었기  

때문에 시장진입기업들 사이에서는 연구개발 외에 막대한 재원과  

인력을 규제기관 설득에 투자해야 하는 ‘지대추구행위Rent-seeking 

Behavior ’가 만연했다. 

1996년 이후 규제기관의 공고에만 의존하던 신규사업자 허가는  

희망기업이 수시로 신청하면 규제기관이 통신사업법과 관련규정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처리하는 제도로 바뀌었다. 이는 WTO 기

본통신협상의 타결이 임박(1997년 2월에 타결됨)해 기존과 같은  

인위적인 사업자수 제한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대세론과 함

께 이미 3개의 시외․국제전화 사업자, 2개의 시내전화 사업자가  

전화시장을 포화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추가진입의 가능성이 별로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정책판단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재판매에 기초한 전화사업(회선재판매,  국제 Call-back 서비스,  

인터넷전화)은 그동안 금지되어 오다 1998년 1월부터 허용한다는  

정책방침이 발표되었다.  1997년 10월 현재 입법예고 중인 개정 통

신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일정한 기술적․재정적 능력  

등 등록요건을 충족시키면 회선재판매, 국제 Call-back 서비스, 인

터넷전화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12-5> 통신사업 경쟁도입과정

1 991 1992 19 94 1995 1996 1997

국내경쟁 
도  입 국제전화 무선호출 이동전화 시외전화 PCS 등 

7개 분야
시내전화 등 

5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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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6> WTO 기본통신협상에서 한국의 양허내용

구   분 현행제도 최 종 양 허 안

외국인 총지분 소유
한도

유선 : 금지
무선 : 33%

1998년부터 유・무선 33% 허용

(KT : 20%)
2001년부터 유・무선 49% 허용

(KT : 33%)

동일인 지분소유
한도

유선 : 10%
무선 : 33%

KT : 1%(정관)

좌동(단, KT  :  3%)

외국인 대주주 금지 1999년부터 허용(KT는 금지)

재판매 서비스
 -음성재판매 서비스  

  이외 부문

 -음성재판매 서비스

- 제한 없음

- 금지

- 1998년부터 100% 허용

- 1999년부터 외국인 지분 49% 허용

- 2001년부터 외국인 지분 100% 허용

나. 지분제한

KT가 독점해 오던 전화사업에 신규사업자를 허가하면서 정부는  

신규사업자의 소유구조에 제한을 가하였다. 전화사업자에게는 두 가  

<표 12-7>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소유한도

연 도 구 분 유 선 K T 무 선

현 행
동일인 10% 1% 33%

외국인 0% 0% 33%

 1998～2000
동일인 10% 3% 33%

외국인 33% 20% 33%

 2001～  
동일인 10% 3% 33%

외국인 49% 33% 49%

주 : 1999년부터 외국인 대주주 허용( KT는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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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형태의 지분제한이 있다.  하나는 법률에서 규정되고 있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동일인’의 정의에 따른 지분제한(유선계  

10% 상한, 무선계 33% 상한)이고, 또 다른 하나는 외국인에 관한  

지분제한이다. 

다. 사업자 구도

현재 한국의 전화시장은 KT, 데이콤,  온세통신 등 3개 사업자가  

경쟁하는 구도이다. KT가 1990년대까지 독점을 유지해 온 전화시

장은 1990년 7월 체신부의 통신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데이콤이 국

제전화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1995년 데이콤의 시외전화 진

입, 1996년 온세통신의 국제전화사업 허가, 그리고 1997년 온세통신

의 시외전화 사업허가 획득 및 데이콤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로’ 컨

소시엄이 시내전화 사업권을 획득하였다. 하나로통신은 1999년 4월

부터 서울을 중심으로 시내전화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표 12-8> 전화시장 사업자 경쟁구도 

최초의 사업자  신규진입기업 비   고

시내전화 KT 하나로 하나로는 1999년 서비스 제공예정, 
전국 규모 서비스는 2001년 예정

시외전화 KT 데이콤, 온세 온세는 1998년 서비스 제공예정

국제전화 KT 데이콤, 온세

이동전화 한국이동통신

 신세기
 KT FreeTel
 한솔PCS
 LG

한국이동통신은 현 SK Telecom

무선계 이동전화는 SK Telecom과 신세기통신이 셀룰러방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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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이동전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1997년 10월부터 KT 

FreeTel, 한솔PCS, LG가 PCS방식에 의한 이동전화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  SK Telecom은 KT가 전액출자한 자회사인 한국이동통

신의 후신으로 SK그룹이 대주주로서 경영권을 행사하게 된 이후  

회사명을 개칭하였다.  

(2) 경쟁성과 

결론부터 먼저 이야기한다면 현재까지의 유선전화서비스 시장에

서의 경쟁성과는 별로 크지 않다. 이는 근본적으로 정부가 전화서

비스 시장의 경쟁을 바라보는 시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과도

한 진입규제,  가장 중요한 경쟁수단인 요금의 철저한 통제 때문에  

미비한 경쟁성과는 이미 예견된 것이기도 하다.  

반면 무선이동전화서비스의 경우 1997년 10월 세 개의 PCS 사

업자가 시장에 진입하면서부터 SK Telecom과 신세기통신간의 안

정적인 복점구도가 허물어지고, 과거 홍보위주의 비가격경쟁에서  

벗어나 이들 5개 기업간의 고객유치를 위한 마케팅, 선택적 요금

전략 등 경쟁이 심화되었으며 이는 1년 사이에 가입자수로 본 전

체 시장규모가 2배 증가함으로써 경쟁효과가 증명된다.  

그러나 가입자 확보를 위해 무리한 수준의 보조금을 경쟁적으로  

지급하는 등 이들 대부분이 적자경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언제까지 이러한 방식의 경쟁이 계속될 것인지는 미지수이

다. 

다음은 가장 경쟁의 역사가 오래된 국제전화서비스 시장(1991년  

12월에 경쟁도입, 시외전화는 1996년 1월에 경쟁도입)을 중심으로  

경쟁성과를 여러 각도에서 분석, 평가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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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장규모 성장추세 

1996년 말 현재 전화시장의 규모는 6조 3, 000억 원으로 집계되었

다. 이 중 시내전화가 48.9%, 시외전화가 34.4%, 국제전화가 16.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991년과 비교할 때 전체 시장규모는 1.8배 이

상 확대되었다. 1991년 대비 전체시장에서 시외전화가 차지하는 비중

이 축소한 반면,  시내전화와 국제전화시장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커졌

다.  시장규모의 성장 중 어느 정도가 경쟁에 기인한 것이고 어느 정도

는 경쟁과 무관하게 인구증가, 소득증가, 경제활동 확대에 따른 자연

적인 증가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의미 있는 향후 연구과제이다. 

<표 12-9> 사업자별 시외전화 수입(1992～1996)

                                                            (단위 : 십억 원)

1992 1993 1994 1995 1996

KT 1860.0 1855.4 1873.5 1781.8 2000.5

데이콤 n.a. n.a. n.a. n.a. 173.6

계 1860.0 1855.4 1873.5 1781.8 2,174.1

자료 : KT, 데이콤

<표 12-10> 사업자별 국제전화 수입(1992～1996)
                                                            (단위 : 십억 원)

1992 1993 1994 1995 1996

KT 466.2 420.5 477.6 547.9 782.8

데이콤 71.6 176.5 215.1 238.7 271.7

계 539.8 597 692.7 786.6 1054.5

자료 : KT, 데이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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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장점유율의 변화

1997년 10월 현재 데이콤의 국제전화 시장점유율은 26% 안팎,  

그리고 시외전화 시장점유율은 8.5%로 추정되었다. 국제전화에 비

해 데이콤의 시외전화시장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이유는 첫

째, 국제전화의 경우 KT와 데이콤의 동등접속이 이루어져 KT가  

제공하는 국제전화 이용자는 접속번호 001을,  데이콤이 제공하는  

국제전화 이용자는 접속번호 002를 누르면 국제전화가 가능했다.  

시외전화의 경우, KT는 아무런 접속번호가 필요 없는 반면, 데이

콤은 접속번호 082가 추가로 필요했다.  KT의 시외전화와 데이콤

의 시외전화는 동일한 상품이 아니었던 셈이다. 두 번째 이유는  

경쟁 초기에 데이콤 시외전화는 상대방에게 연결되는 시간이 KT

에 비해 8～10초 이상 길었기 때문에 일반사용자는 전화 자체의  

고장으로 생각하고 전화신호가 연결도 되기 전에 통화를 중단하기  

일쑤였고,  때문에 데이콤 시외전화는 불량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

다. 이는 시외전화 경쟁 초기에 KT가 데이콤에게 충분한 접속점

을 허용하지 않아 데이콤의 시외망 구성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1997년 하반기에 정보통신부는 통화 때마다 이용자가 자신의 통

화를 연결시켜 줄 시외전화 사업자를 선택하는 방식에서 시외전화

사업자를 미리 지정해 항상 이 사업자가 제공하는 시외전화를 이

용하는 방식(‘시외전화 사전선택제’)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우

편투표 결과, 시장규모로 추정하면 11%(17만 가입자)에 해당하는  

가입자가 데이콤을 선택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이는 기존의 시장

점유율 8.5%에 비해 2.5% 증가한 것이기는 하나 사전선택제를 통

해 시장점유율의 상당한 상승을 기대했던 데이콤의 기대와는 거리

가 있는 결과였다. 시외전화 사전선택제는 1997년 11월부터 시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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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한편 1997년 10월부터 KT,  데이콤,  온세통신간의 과점경쟁체제

로 변한 국제전화시장의 시장점유율은 KT 68%, 데이콤 27%,  온세

통신 5%로 추산되고 있다.  일단은 온세통신의 국제전화 진입이 데

<표 12-11> 신규진입자의 시외전화 시장점유율
                     (통화량(분) 기준)
                                                                 (단위 : %)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호 주1) 0.0 0.5 2.0 7.6 11.7

캐나다2) 0.0 5.0 7.0 14.0 18.0

핀란드3) 0.0 60.0

뉴질랜드4) 0.0 12.0 18.0 19.0 21.0 22.0

일 본5) 0.0 3.0 6.0 10.0 15.9 22.4 26.8 29.1 31.3

스웨덴6) 0.0 5.0

영 국7) 0.0 2.0 4.0 6.0 7.0 8.0 9.0 10.7 14.4 16.5 18.6

미 국8) 19.8 20.2 23.2 28 31.5 35.1 37.4 37.8 39.4 39.8 41.4 43.5

주 : 1) 호주의 데이터는 전체 시장점유율에 대한 Optus가 발간한 데이터를 기준   

       으로 하여 OECD가 추정한 것임.

     2) CRTC와 Economic Research Associ ates

     3) K aukoverkk o Ysi 와 Telivo의 합산된 시장점유율

        (출처 : Ministr y of Communication)
     4) Clear Communi cations의 시장점유율

        (출처 : Clear Communications, T CNZ)

     5) 지역별 통화수로 측정된 N CC의 시장점유율. 공식적인 데이터는 1990～   

        1994년까지 발간되었고, 그 이전의 데이터는 OECD의 추정치(출처 : MPT)

     6) 출처 : Telia

     7) 1992 ～1995의 Oftel의 자료. 1992년 전의 데 이터는 OECD 추정치

        BT와 Kingston과 경쟁하는 다른 모든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8) AT&T 이외의 모든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출처 : FCC)

자료 : OECD Communications Outlook,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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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콤보다는 KT의 영업기반을 잠식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상황

이 국제전화시장의 경쟁형태로 정착될지는 지속적인 분석대상이

다. 

3) 관리된 경쟁

전화사업자의 가장 중요한 경쟁도구는 요금이다.  지금까지 시외

전화, 국제전화시장이 복수사업자간의 경쟁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업간의 치열한 가격경쟁은 없었다.  가장 큰 이유는 규제기

관의 요금규제방식 때문이다.  1991년 최초로 경쟁이 도입된 국제  

전화서비스 시장의 경우, 규제기관인 체신부(현 정보통신부의 전

신)는 신규진입기업인 데이콤에게 이미 국제전화서비스를 독점적

으로 제공해 오던 KT보다 5% 싼 요금을 설정하도록 하고, KT에

게는 요금을 인하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정책적 요금격차 설

정”에 의한 요금규제를 단행하였다. 이러한 요금정책이 가능했던  

이유는 전화사업자의 요금설정 및 변경은 규제기관의 인가사항이

었기 때문이다.  

빠른 시간 내에 신규진입기업이 영업기반을 확보해야만 경쟁구

도가 정착된다는 것은 경쟁정책의 기본이다.  규제기관이 경쟁도입  

초기에 기존기업보다 신규진입기업에게 유리한 경쟁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은 통신서비스 시장에 경쟁을 도입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목격된다.  기존기업 입장에서 보면 불공평한 것 같은 경쟁여건을  

조성하는 이유는 통신에서 특수하게 존재하는 기존기업의 가입자

망Subscrib er Networ k 독점성에서 연유한다. 시내전화 가입자망을 독

점하고 시내, 시외,  국제전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KT는 아무런  

제재가 가해지지 않는다면 가입자망 없이 시외전화나 국제전화만

을 제공하는 신규진입 사업자를 시장에서 몰아내기 위해 이들과  

경쟁하는 서비스의 요금을 KT의 원가 이하로 낮추어 책정(약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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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설정Pred atory Pricing)할 수 있는 능력Capab ility과 동기Incentive를  

모두 가지고 있다. 

일단 경쟁을 허용한 이상 신규진입기업의 사업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한 정부는 이 목표달성을 위해 지배적 사

업자와 신규진입기업간의 요금격차 폭을 설정하는 정책을 채택하

였다.  국제전화의 경우 데이콤이 KT보다 5% 싼 요금을 설정함으

로써 경쟁이 시작되었다. 5%에서 시작한 요금격차는 시간이 지나

면서 3%, 1%로 줄어들었다(<표 12-12> 참조). <표 12-12>에서  

보듯이 신규진입기업인 데이콤의 시장점유율이 경쟁시작 1년만에  

19.5%를 기록하는 등 통신서비스 시장 경쟁사에 유례가 없는 상

황이 발생했다(<표 12-12>는 국제전화서비스 시장에 경쟁을 도입

한 주요 OECD 국가들의 신규진입기업의 시장점유율 변화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사업시작 1년만에 시장점유율 20% 수준을 달성한  

데이콤에 대해 KT는 5%의 요금격차 설정이 불공정하다고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였고 다른 요금규제방식을 찾지 못했던 체신부는 요

금격차를 3%로 하향조정하게 되었다. 또한 데이콤의 시장점유율

이 25% 수준에서 안정되자 정책적인 요금격차를 1%로 줄였다. 그

러나 요금규제방식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 

<표 12-12> 국제전화 요금차이와 KT 시장점유율 변화 추이

1992 1993 1994 1995

한국통신의 요금(1992=100) 100 93 93 88.5

데이콤의 요금(1992년 한국
통신요금(100)을 기준으로) 95 90.3 90.3 87.5

한국통신의 점유율(%) 80.5 78.5 75.0 75.0

자료 : Hyeon-Mo Ku and  Jae-Cheol K im, “ An interim assessment of competition  

      in the Korean internati onal tel ep hone servi ce market,” Telecommunication  

      Policy, Vol.21, No.3,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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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3> 신규진입기업의 국제전화 시장점유율
                    (통화량(분) 기준)
                                                                 (단위 : %)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호  주1 ) 0.0 4.4 13.0 21.0 27.8

핀 란 드2) 0.0 26.0

뉴질랜드3) 0.0 11.0 15.0 17.4 21.0 21.0

일  본4 ) 0.0 3.1 6.7 18.3 26.7 30.4 33.1 33.7

스 웨 덴5) 0.0 7.4 15.0 20.0

영  국6 ) 0.0 0.2 1.5 4.5 9.0 14.0 18.8 21.8 30.5 30.0

미  국7 ) 5.7 7.0 10.9 16.7 21.6 25.2 29.7 37.8 41.0

주 : 1) 호주의 데이터는 전체 통화량 기준의 시장점유율에 관한 Optus에서 발간

       된 자료를 기본으로 한 TeleGeograp hy와 OECD의 추정치

        (다른 출처 : BZW 호주, Tel eGeography)
     2) Kaukoverkk o Ysi와 Telivo의 합산된 시장점유율(출처 : Ministry of Commu-

       ni cation)

     3) Clear  Communications의 시장점유율(출처 : Clear  Communicati ons, TCNZ)

     4) 모든 NCCs의 시장점유율의 합( 출처 : MPT, T eleGeogr aphy)

     5) 스웨덴의 데이터는 Tel e-2의 추정된 시장점유율

        (출처 : OECD, TeleGeogr aphy, Cable and  Wireless, Industry Inter views  

        and  T eli a’s Annual  Report)

     6) 영국의 데이터는 TeleGeogr ap hy(1986～1992)와 Oftel(1992～1995)에서 인   

       용. BT와 Kingston과 경쟁하는 다른 모든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7) AT&T 이외의 모든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출처 : FCC)

자료 : OECD Communications Outlook, 1997.  

4) 요금경쟁 미비

<표 12-12>에서 보듯이 국제전화서비스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KT와 데이콤의 요금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

러나 이러한 요금인하는 규제기관이 신규진입기업의 영업기반을  

보호하는 요금격차설정과 요금인가라는 규제의 틀 속에서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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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것이기 때문에 만약 다른 방식의 요금규제를 채택했더라면 요

금인하의 폭과 속도는 더욱 컸을 수도 있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신규진입기업의 영업기반을 보호한다는 정책목표 때문에 경쟁의  

가장 중요한 효과인 요금경쟁이 희생된 것이다.  

“정책적 요금격차” 설정방식의 요금규제는 성과보다는 문제점이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신규진입기업의 영업 초창기에 싼 요금

으로 일정한 시장점유율을 차지하여 사업기반을 확보한다는 정책

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여러 가지 선택가능한 대안들이 있었

다. 이들 중 “x% 요금격차” 방식이 채택된 이유로 이 방식이 가

장 단순하고 정책당국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점

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또한 전화서비스 시장에 경쟁이 도입된 타 국가에서 사업자의  

요금인하 노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던  

요금대역(상한Up per Limit 또는 하한Lower Limit) 설정방식과 같은 동

기규제Incentive Regulation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거나 이해했다 하더

라도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1명의  

사무관과 3～5명의 보조인력으로 망 사업자의 요금을 규제했던 당

시의 체신부 조직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다.  

“x% 요금격차” 방식은 사업자들에게서 요금을 경쟁적으로 인하

하려는 동기유인을 박탈하고 정부가 인가한 수준에서 유지하도록  

사업자간의 묵시적인 담합을 조장했다. 추가적인 신규사업자의 시

장진입 위협이 없는 상태에서 “ x% 요금격차” 방식은 지속적인 요

금인하를 통한 시장규모 확대가 아니라 사업자간에 시장을 분할하

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가격경쟁이 아닌 사업자의 인지도Consumer  

Recognition를 높이기 위한 광고경쟁을 중심으로 가격경쟁이 배제된  

상태에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는 등 비가격경쟁이 경쟁의 지배적

인 형태로 정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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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이외에 다른 부분의 경쟁효과가 충분히 커서 요금경쟁이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을 상쇄했다면 경쟁도입의 성과가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할 수 있겠으나 국제전화서비스나 시외전

화서비스의 경우 현재까지의 경쟁성과가 썩 만족스러운 상황은 아

닌 것으로 연구결과 보고되고 있다. 

5) 규제담합Regulatory Cartel

규제기관의 RFP 공고에 따른 신규사업자 허가구도는 경쟁활성

화를 통해 일단 시장에 진입한 기업들의 시장규모 확대 노력을 저

해하는 기능을 하였다. 그 이유는 3개 사업자보다는 2개의 사업자

구도가 이미 시장에 진입한 기업들에게는 유리하였기 때문이다.  

만약 2개의 복점상태의 기업이 치열한 가격경쟁, 서비스경쟁을 해

서 시장규모가 확대되면 규제기관은 새로운 사업자를 허가해도 수

요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제3사업자 허가를 추진할 것인데 기존  

사업자들에게 이는 달갑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이미 시장에 진입

한 전화망 사업자는 경쟁이 확대되어 전체 시장규모의 성장추세가  

과거 독점시대의 성장추세보다 클 경우 제3사업자의 시장진입 가

능성이 클 것이라는 예상을 가지고 경쟁의 정도를 적정한 수준으

로 조정할 전략적 동기를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 사업자

는 경쟁보다는 신규기업의 시장진입 저지에 많은 자원을 배분할  

전략적 이유를 가지고 있다.

규제기관의 철저한 수요-공급 비교에 의한 제한적인 신규사업자   

허가, “x% 요금격차” 방식은 한국 전화시장에서 경쟁도입의 효과

를 극대화하는 데 장벽으로 작용하였다. 가장 중요한 경쟁무기인  

요금이 경쟁기업간에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한 데는 요금격차를 설

정하고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KT가 요금을 인하하지 못하도록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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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초기에 요금인하권을 행사한 규제기관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

다. 한편 경쟁기업인 데이콤의 입장에서 보면 요금인하를 활발히  

할 동기가 없었다. 왜냐하면 데이콤이 요금을 인하하면 KT도 규

제기관이 설정해 둔 요금격차 한도 내에서 요금을 인하할 수 있

고, 그런 경우 요금인하에 따른 데이콤의 시장점유율 변화,  수입  

변화는 요금인하 이전에 비해 나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  

이유는 국제전화서비스의 요금이 원가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

었고 국제전화의 주요 수입원천인 고객들(기업)의 국제전화 수요

가 가격변화에 비탄력적이었기 때문이다.  요금격차 설정에 따른  

규제방식하에서는 데이콤이 먼저 요금을 인하하지 않는 한 요금경

쟁이 일어날 수가 없었다. 국제전화서비스의 경우 규제기관이 선

도하고 경쟁기업들이 암묵적으로 담합하는 요금구조가 정착되는  

형태의 규제담합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담합적인 요금구조는 국제

전화서비스의 경우 더 이상 유지되기가 어려운 것으로 분석된다.  

2. 선진 외국기업의 진입 시나리오 및 예상효과

(1) 한국 통신시장의 외국기업 경쟁기회 분석

1) 부가통신서비스 시장

부가통신서비스는 1994년 1월부터 100% 외국인투자가 허용되었

고, 시장진입도 신고제에 의해 운영되는 등 자유경쟁방식으로 운

영되고 있다. 

국내의 회선임대시장도 기존의 KT, 데이콤 복점체제에서 1996

년에 두루넷, G&G텔레콤, 1997년에 드림라인,  전파기지국(주),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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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통신이 신규사업자로 허가받음에 따라 다수사업자 체제로 바뀜

에 따른 부가통신 사업자의 Upstream기업(회선설비임대 사업자)

에 의한 경쟁저해 가능성도 희박해졌다. 부가통신 사업자의 요금  

등 이용약관에도 규제가 없기 때문에 부가통신서비스 시장에서 외

국기업은 국내기업과 동등한 경쟁여건에 처해 있다.

2) 기본통신서비스 시장 

사업자가 통신회선설비를 소유하고 기본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현 통신사업법상의 ‘기간통신 사업자’),  외국기업은 한국정부의  

WTO 기본통신협상에서의 양허에 따라 1998년 1월부터 <표 12-

14>, <표 12-15>에 따른 단계적인 시장진입 기회를 부여받게 되었다.  

<표 12-14> 외국기업의 한국 기본통신시장 진입기회 
                  : 망을 구축하는 경우

              (단위 : %)

시 점
일반 기간통신 사업자 KT

지분상한 대주주 동일인 지분상한 대주주 동일인

1998. 1 33 금지 33
(유선계전화 : 10) 

20 금지 3

1999. 1 33 허용 33
(유선계전화 : 10) 

20 금지 3

2001. 1 49 허용 33
(유선계전화 : 10) 

33 금지 3

<표 12-15> 외국기업의 한국 기본통신시장 진입기회 
                  : 재판매 사업자의 경우

시 점 음성재판매 서비스 기본통신서비스(음성재판매 제외)

1998. 1 허용 않음 100% 외자 허용

1999. 1  49% 외자 허용 100% 외자 허용

2001. 1 100% 외자 허용 100% 외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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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4>,  <표 12-15> 비교에서 보듯이 재판매에 의한 기본

통신시장 진입기회가 더욱 크게 열려 있다.  망을 구축해 기본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외국기업의 경우,  동일인 지분제한으로  

인해 2001년 이전에는 외국자본이 지배주주가 되는 기업설립이 사

실상 어렵다.  이러한 상황은 특히 유선계 전화서비스에서 더욱 두

드러진다.  

WTO 기본통신협상이 진행되는 기간 중 한국정부는 “先대내개방,  

後대외개방” 정책에 따라 망구축에 기초한 모든 기본통신서비스 시

장에 다수사업자 경쟁체제를 구축하였다(<표 12-14> 참조). 이들  

시장은 국내기업들로 포화상태에 있다. 반면,  재판매에 기초한 기본

통신서비스는 그동안 한국정부의 망 중심의 경쟁도입정책  때문에  

시장 자체가 형성되지 못했다. 그 결과 인터넷전화,  Call-back 서비

스, 음성재판매 서비스는 1998년부터 국내기업들에게만 허용되고,  

1999년부터 단계적으로 외국기업에게 개방되는 정책구도가 형성되

어 있다. 

망 사업자보다 재판매 사업자에 대해 확대된 외자한도,  망 사업

자시장의 포화상태,  인터넷전화,  Call-back 서비스, 음성재판매 서

비스에서의 외국기업의 축적된 영업경험,  앞선 기술력, 그리고 시

장의 성장전망 등에 비추어 볼 때 외국기업의 경쟁기회는 재판매

시장에서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  

외자제한 외에 외국기업의 한국 기본통신시장 진입과 관련한 주

요한 조치Measure로는 정책적인 사업자 구도, 진입방식, 시장진입  

이후 타 사업자와의 상호접속 등 경쟁관계, 요금규제, 사업자간 분

쟁해결장치 등을 들 수 있다(<표 12-16> 참조).  이러한 규제조치

는 기본적으로 국내기업과 비차별적으로 동등하게 이루어지는 것

National  Treatment이다. 이는 1990년 국제전화에서의 경쟁도입 이후  

통신규제기관이 도입한 일련의 규제완화조치 및 공정경쟁촉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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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며, 이 중 일부는 WTO 협상과정에서 한국정부가 약속한 국

제적인 구속력을 지니는 사항도 있다. 사업자수 제한금지, 상호접

속 등 신규 시장진입기업과 기존 사업자간의 경쟁촉진적 규제원칙  

준수 등이 후자에 속한다.

<표 12-16> 외국기업의 한국 기본통신시장 진입관련 조치
                (외자제한 이외)

형  태 조   치 비   고

진입규제 정책적인 사업자수 제한 없음
주파수 제약 등에 따른

물리적 제한은 예외

진입방식 허가
해당기업이 수시 허가

신청 가능

요금규제
신고원칙 
지배적 사업자는 허가

 

타 사업자와의  
경쟁관계

경쟁촉진적 규제원칙

분쟁해결 통신위원회 사무국 기능 강화  

 

<표 12-16>에 제시된 외자제한 이외 외국기업의 기본통신시장  

진입과 관련한 한국정부의 주요한 조치는 서류상으로는 타 OECD 

국가의 규제조치와 동등한 수준이다. 1998년 WTO협정 발효 이후  

실제로 외국기업이 한국의 기본통신시장에 진입하면 한국정부가  

실제로 이러한 조치들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검증할 수 있

는 여러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예견된다. 

그간의 정책관행과 한국의 규제상황에 비추어 문제가 될 수 있

는 부분으로 다음을 지목할 수 있다 :

ㅇ허가의 투명성

ㅇ지배적 사업자의 반경쟁행위

ㅇ규제기관의 독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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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허가의 투명성

WTO 서비스협정General Agreement o n Trade in Ser vices(GATS) 6조

는 사업허가가 합리적․객관적인 명백한 기준에 의해 신속하게 처

리될 것, 규제기관이 사업자 허가시 사업자의 영업능력을 검증하

는 것 이상의 과다한 절차나 요건을 부여하지 않을 것, 허가절차

가 결과적으로 WTO협정상의 시장진입 약속을 무효화하거나 저해

하지Nullify or Impair 않을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WTO협정에 의하면 허가거부의 경우 신청기업이 요구하면 허가

거부 이유를 밝혀야 할 의무를 WTO 회원국 정부가 지고 있다.  

한국정부가 사업허가를 거부할 경우 합리적․객관적인 명백한 기

준을 제시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다수의 기업에 의한 경쟁체제가 구축된 망시장에 추가진입

을 원하는 외국자본이 참가한 신규 진입희망기업의 허가를 거부할  

경우, 그것이 초과공급 상태를 가져와 기존 사업자들의 영업이익이  

저하될 것을 우려해 거부한 것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WTO협정에서 한국은 대부분의 협상참가국과 같이 ENT(Economic 

Needs Test : 신규진입기업의 공급이 시장에서의 과잉공급 상태를  

유발한다는 정책적인 판단)에 의한 시장진입 저지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나. 지배적 사업자의 반경쟁행위

WTO협정에서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는 “ 필수적인 설비

Essential Facility(주로 독점적인 시내망을 뜻함)”를 가졌거나 해당시

장에서의 가격, 공급 등 경쟁여건을 현저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Majo r Supp lier”로 규정하고, 이

들의 반경쟁행위를 규율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지배적 사업자”를 정의함에 있어서 핵심은 해당시장Relevant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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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이다. 이 연구에 따르면, 1997년 12월 말 현

재의 시장구조 및 경쟁상태에서는 유선전화시장의 경우 KT, 셀룰러  

전화시장의 경우 SK Telecom을 “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할 수 있다

는 결론에 도달했다. SK Telecom이 무선호출시장에서 “지배적 사업

자”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이 연구에서는  

결론을 유보했다.  

다. 규제기관의 독립성

WTO협정에서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는 규제기관이 기본

통신 사업자와 “ 분리되어 있고Separate From”,  이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Not Accountabl e to”,  규제결정과 절차가 모든 시장참여자

들에 대해 불편부당Impartial하게 이루어진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현재 한국의 통신서비스 시장의 규제기관은 정보통신부이며 공

정경쟁관련 일부 심의기능이 통신위원회에 있으나,  조직체계상 통

신위원회가 정보통신부 아래에 있는 기관이며 정보통신부와 독립

된 기관이 아니다.  한국의 규제제도에 익숙하지 못한 외국정부나  

기업은 통신위원회에서 통신규제가 이루어지고, 통신위원회를 정

보통신부와 분리된 독립기구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향후 외국기업과 KT의 이해가 맞물린 통신규제사항이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통신규제기관의 정책결정과정이나 결정 자체가 얼

마나 KT로부터 자유로운지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1997년  

10월 국회에서 KT의 지위가 “정부투자기관” 에서 “ 정부출자기관”

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가 KT의 지배적인 지분을  

보유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한, 분쟁가능성은 상존할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은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KT의 명실상부한  

민영화(KT를 더 이상 정부가 경영하지 않는 상태)추진, 둘째,  독

립적인 통신규제기관의 설치(통신위원회를 정보통신부로부터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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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모든 규제기능을 통신위원회에 넘겨주는 방안), 셋째, 현 상

황에서 극적인 변화 없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사후적으로 해소

하는 것 등이다. 첫번째나 두 번째 대안이 정치적인 결단을 필요

로 한다는 측면에서 어느 쪽으로든 결정이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

에 한국정부는 마지막 방안을 선호할 것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KT의 명실상부한 민영화나 통신규

제기관의 전문성 제고는 외국기업과의 분쟁해소 차원이 아닌 한국  

통신시장의 경쟁력 제고, 효율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되

어야 할 과제이다.

3) 통신장비시장

한국 기본통신시장에서의 경쟁이 확대되고 신규기업이 시장에  

계속적으로 진입함에 따른 직접적인 긍정적 효과는 국내외 장비제

조업체에게 미친다. 통신장비관련 관세의 지속적인 하락, KT조달

시장의 개방은 외국 통신장비제조업체의 시장진입 기회를 확대시

키고 있다.  

통신관련 제품의 관세는 평균 8%이며 1997년 4월 타결된 ITA

에 따라 2000년까지 202개 정보통신 관련제품의 관세가 0%로 인

하된다(일부 품목은 2004년까지 무관세화). 무관세의 혜택은 모든  

WTO 회원국에 MFN 원칙에 따라 무차별적으로 적용된다.

1992년 한․미 통신협정에서 한국정부는 통신망 위해방지No Har m 

to the N etwork를 통신표준의 핵심으로 하고, 표준결정과정에 모든 이

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기로 약속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모

든 관련규정을 제․개정하였으며 모든 국가의 기업에 비차별적으로  

동등하게 적용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다른 WTO 회원국과 같이  

TBT(Technical Barrier to Trade)협정의 의무를 지고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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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Stand ard, Specificatio n이 시장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

성에 대한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확보하고 있다.  

1992년 한․미 통신협정에 따라 미국기업은 1993년 1월부터 한

국기업과 동등한 조건으로 KT의 통신장비 조달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AT&T(현재의 Lucent  Technology)가 KT의  

국설교환기 시장의 20% 이상을 점유하게 되었다.  

1997년 10월 최종 합의된 한-EU 통신협정에 따라 EU기업이  

KT의 통신장비 조달에 한국기업과 동등한 조건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처럼 국내기업과 합작을 하지 않고도  

EU기업이 KT 조달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EU의 대표

적인 통신장비기업인 Alcatel,  Simens, Ericsson 등이 KT 조달시

장에 적극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외국기업의 우선진입 예상분야

시장진입 결정은 시장진입시 예상되는 비용과 수입의 비교분석

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들 비용과 수입을 결정하는 요인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ㅇ현재 시장의 경쟁상태(진입기업의 수, 경쟁양상 등)

ㅇ경쟁우위요소 

ㅇ시장수요(현재 수요, 성장전망)

ㅇ제도적인 진입장벽 

ㅇ시장진입에 소요되는 시간

현재 한국 통신서비스시장의 경쟁상태, 각 시장에서의 경쟁우위

요소, 각 시장의 수요 전망, 제도적인 진입장벽, 그리고 시장진입

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외국기업의 한국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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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7> 외국기업 입장에서 평가한 한국 기본통신시장의 
                경쟁기회

망 사업자시장
재판매시장

유선계 무선계

현 시장구조 복과점적 복과점적 1998. 1부터 전화재판
매 시장 형성

경쟁형태 지배적 사업자 K T
지배적 사업자  

SK Telecom 

뚜렷한 지배적 사업자

없이 다수기업간 경쟁
체제 구축 예상

경쟁요소
망 운영, 효과적인

접속, 요금
기술, 서비스 요금, 영업

시장성장 전망 성장세 둔화 예상
셀룰러, PCS, TRS
시장 지속적 성장

예상  

가장 성장전망이 큼

시장진입 제한
전화사업의 10% 동
일인 지분제한 등  

가장 진입제한이 큼  

유선계보다는 진입
제한이 약함

(동일인 지분제한

 33%)

가장 진입제한이 약함

추가 시장진입 

가능성

전국 사업자 규모의

시장진입 여지 희박

기 존 시 장 보 다 는 

IMT-2000, GMPCS 

등 향후
생성되는 시장에

진입

언제든지 진입 가능

신시장 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ㅇ재판매시장에 대한 진입이 가장 유력할 것으로 예상

ㅇ새로 등장하는 무선서비스 시장(GMPCS,  IMT-2000 등)에 외국

기업의 활발한 진입이 예상

ㅇ망을 구축하는 전화서비스 시장에의 신규진입은 없을 것으로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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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한국정부의 M&A정책 여하에 따라, 기존 망 사업자의 M&A  

를 통한 시장진입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예상

(3) 외국기업의 시장진입효과

일반적으로 폐쇄적이었던 통신서비스시장이 경쟁에 개방되면서  

예상되는 일반적인 경쟁효과 이외에 외국기업의 국내시장 진입에  

의한 추가적인 효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들 수 있다.

1) 경쟁촉진효과

강력한 경쟁력을 가진 외국기업의 시장진입은 국내기술개발 촉

진, 경영능력 향상, 영업능력 향상을 통해 국내기업들끼리의 경쟁

에 비해 경쟁을 더욱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경쟁촉진효

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외국기업의 시장진입요건(지분제한이  

대표적)을 더욱 완화할 필요가 있다.

2) 정책결정과정 개선효과

그동안 경쟁도입,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통신정책 결정과정의  

투명성은 더욱 개선될 여지가 있다.  외국기업은 국내기업과의 갈

등과 분쟁을 WTO의 창구를 통해 해결하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규제기관이 구습을 벗지 않고서는 여기에 대응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3. 국내 정보통신시장의 경쟁구도 전망

이미 앞절에서 분석한 대로 국내 정보통신서비스 시장의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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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사업자간 구도는 경쟁과 개방이다.  이미 분석한 대로 외국

기업의 M&A를 통한 기존기업 인수에 의한 시장진입,  재판매서비

스 진입,  신규 무선서비스 진입이 기대된다. 국내기업들도 유사한  

형태로 기본통신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2000년대  

초반에 KT 이외의 시내가입자망이 구축되고 경쟁사업자가 본격적

으로 서비스를 개시하면 지금까지 끊임없이 공정경쟁 시비를 유발

했던 KT시내망의 독점성이 완화되는 획기적인 계기가 구축될 것

이다.  시내망에 경쟁이 도입된 외국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여전

히 KT의 시장지배력은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될 것이지만 KT는  

일방적인 보편서비스 제공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 타 통신서비스

로 자유로운 진입을 할 수 있는 입장에 처하게 될 것이다.  

통신환경과 사업자의 영업범위가 국제화됨에 따라 소위 Global 

Carrier가 출현하고 있음은 이미 이 연구의 제3장에서 상세히 분

석되었다.  국내에서도 일련의 통신사업 구조조정과정에서 KT를  

명실상부한 National Flagship Carrier로 키워야 한다는 의견이 있

었고 이를 위해 KT를 소위 ‘법정 종합통신 사업자’ 로 지정해야 한

다는 의견까지 제시되었다. WTO 경쟁체제에서 보조금이 폐지되

고, 시장진입 장벽이 허물어지는 상황에서 ‘법정 종합통신 사업자’

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분명히 시대착오적이나 경쟁력 확보차

원에서 National Flagship  Carrier가 필요한 것은 분명하며 그 방

법은 제도적인 안전장치 확보가 아닌 경쟁촉진을 통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서비스시장의 진입장벽이 없어지고, 정부 주도의 RFP

에 의한 사업허가방식이 기업의 수시신청에 따른 허가심사로 바뀌

며, KT의 법적 지위가 책임경영이 가능한 법적 실체로 변화되었

고, 시내망에 경쟁이 도입된 상황에서 이제 KT에 대한 규제는  

KT의 권리에 상응하는 만큼만 행해지는 상황으로 신속하게 바뀌

어 나가야 한다. 그리고 모든 전략적 고려,  시장환경 변화, 장기적  

수익성, 기술개발Portfolio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 결과 KT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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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종합통신 사업자로 변신하기를 희망한다면 규제기관이 더  

이상 이를 막을 필요는 없다. 

<표 12-18> 한국의 기본통신 사업자 구도

서비스 기존 사업자 1996년 허가 1997년 허가 사업자수

시내전화 한국통신 하나로통신 2

시외전화 한국통신, 데이콤 온세통신 온세통신 4

전기통신
회선설비  

임대

한국통신, 데이콤
두루넷

G&G텔레콤

드림라인
전파기지국(주)

온세통신

7

이동전화
SK Telecom, 

신세기통신
2

개인휴대
통신

한국통신

LG텔레콤
한솔PCS

3

주파수 

공용통신
한국TRS(전국)

아남텔레콤(전국)

지역사업자(5)
지역사업자(4)

전국 2

지역 9

무선호출
SK  

T elecom(전국) 

지역사업자(10)

해피텔레콤(수도권)
부경이동통신

(부산, 경남권)
전국 1

지역 12

발신전용  

휴대폰
(CT-2)

한국통신(전국)

지역사업자(10)

전국 1

지역 10

무선데이터

통신

에어미디어

인테크무선통신

한컴텔레콤

3

계 20 2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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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뉴라운드에 대비한 전략

(1) 경쟁촉진정책 : 지역전화 사업자의 허가

현행 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정부의 허가공고 없이도 희망기업이  

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WTO 기본통신협정에 따라 정책적인 사

업자수 제한이 없고,  초과공급의 우려 때문에 사업자 허가를 하지  

않는 관행Economic Needs Test(ENT)을 행할 수 없다. 망을 구축한  

전화서비스의 경우 모두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고 있다. 경쟁의  

효과-요금하락, 새로운 서비스 개발, 고객만족도 증대,  신규선택범

위 확대, 기술개발 촉진 등-를 극대화한다는 정책목표에 충실하려

면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지 않는 시내전화 사업자 또는 시외전

화 사업자도 출현해야 하고 제도적으로 이를 막을 이유도 없다.  

만약 규제당국이 일부 지역만을 서비스 제공대상으로 하는 시내전

화 사업자 또는 시외전화 사업자의 허가를 지연시킨다면 그 이유

가 WTO협정에 따라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당연히 기존 사업자(아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 하나로’

를 포함하여)들은 지역사업자의 출현으로 인한 중복투자, Cream 

Skimming에 따른 보편서비스 저해, 불공정한 사업구도 등을 이유

로 반발할 것이 예견되지만 재판매에 의한 전화서비스를 1998년 1

월부터 허용한 마당에 재판매사업과 거의 구분이 되지 않는 지역

전화사업자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논리적인 모순이며, ENT를  

하지 않겠다는 WTO협정과도 배치된다.  활발한 경쟁만으로 경쟁

정책의 목표를 가장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었던 외국의 경험과  

그러지 못했던 우리의 과거에 비추어 볼 때 지역사업자의 출현은  

바람직하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정부가 앞장서 지역사업

자의 허가공고를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잘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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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CT-2 실패사례와 같은 정책적인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지역전

화사업 제공을 희망하는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의 기술적 능력,  

재정적 능력, 사업계획 등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허가심사를 분

명히 할 필요가 있다.  

(2) 지분제한 완화

KT의 소유․경영구조는 별개의 문제로 다루기로 하고,  KT 이

외 전화사업자에게 가해지고 있는 두 가지 형태의 지분제한(동일

인 지분제한, 외국인 지분제한)은 폐지되거나 완화되어야 한다. 동

일인에 대한 제한규정은 전화사업의 공공성 확보, 재벌의 경제력

집중 방지, 보다 많은 기업에 대한 시장참여 기회 제공이라는 명

분 아래 도입되었다. 그러나 동일인 지분제한 때문에 전화시장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전화사업자들의 집단부실화

를 조장할 우려마저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경제전반의 차원에서 경제력집중의 피해를 억제하는 정책과 제

도가 있는데 굳이 통신관련 개별법에서 이를 별도로 다룰 이유는  

없다.  재벌의 경제력집중 피해를 우려한 제한이라면 전반적인 산

업정책, 거시정책 차원에서 다루어질 문제이지 통신사업법에 별도

로 규정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동일인 제한은 전화망을 구축하고  

통신사업에 진출하려는 기업의 투자의욕 및 이들의 시장진입을 저

해하고 기존 사업자들을 보호하는 효과를 가진다. 전화시장 진입

기업들로 하여금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희소한 재원과 시간을  

소비하게 하여 진입비용을 높이고 진입을 지연시키며 진입한 이후

에도 끊임없는 경영권 분쟁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다.  

외국인에 대한 지분제한(1998년부터 33%, 2001년부터 49%, 동

일인 10%)도 전화시장에서의 경쟁논리를 이해하지 못한 결과이다.  

WTO 기본통신협상이 진행되는 기간 중 정부는 ‘先국내경쟁 後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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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개방’이라는 명분 아래 데이콤이 국제전화에서만 KT와 경쟁을  

하던 구도를 모든 전화시장에서의 복과점적인 경쟁구도로 변화시

켰다(시내는 2개, 시외・국제는 3개 사업자의 경쟁구도). 망을 구

축해야만 시장진입이 가능한 망전화서비스 시장은 더 이상 추가사  

업자의 시장진입 여지가 크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의 일치된 견해

이다.  

전화사업에 외자제한을 하는 유일한 경제적 이유는 과거 시장진

입 제한과 독점적인 구조로 인해 지대Rent가 형성되어 있고, 이 지

대가 외국으로 유출되는 것보다는 국내기업이 나누어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모든 전화서비스에 걸친 전면적인 경쟁체제  

구축으로 인해 국내 유선전화시장에 외국기업이 망을 구축하여 진

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렇다면 외국인 지분

제한은 아무런 실익도 없으면서 한국시장이 폐쇄적이라는 선입견

만 심어줄 따름이다.  특히 앞에서 논의된 지역사업자의 경우 동일

인 지분제한,  외국인 지분제한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지나친 규제

Excessive Regulati on가 되어 규제비용이 규제가 거두고자 하는 효과

보다 커질 우려가 높다. 

전화시장이 경쟁구도로 급변하면서 겪는 가장 큰 변화는 생산,  

영업, 고객관리, 재무,  연구개발, 홍보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효과적인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통신사업자도 다른  

산업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과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가장 효율

적인 전화서비스를 고객이 제공받는 것이 전반적인 경제효율을 향

상시키는 데 기여한다면, 효율적인 전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함에 있어서 외국의 자원을 활용할 줄 아는 것 또한  

전략적인 정책이 아니겠는가. 더구나 WTO 기본통신협상이 타결되

었으니, 외국의 개방압력에 굴복하여 외자한도를 확대한다는 정체  

없는 일반 국민정서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의 목표와 의지에 따라  

전화사업의 외자제한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열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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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금규제제도 개선

전술한 것과 같이, “x% 요금격차” 설정방식은 경쟁의 효과를  

저해하였다. 최근 정보통신부는 지배적 사업자를 제외하고는 요금

을 신고제로 전환한다는 정책방향을 천명한 바 있다. 회계분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KT의 경쟁기업들은 이러한 요금

규제완화조치가 KT로 하여금 약탈적 요금을 선정하도록 하는 가

능성을 열었다고 비난하고 있다.  

KT 독점시대의 전화요금 구조는 시내전화요금은 원가Cost 이하,  

시외 및 국제전화요금은 원가 이상으로 책정되어 장거리서비스 이

용자가 시내전화 이용자들에게 보조금을 주는 형태의 상호보조금

Cr oss-subsidy을 취했다.  이는 단지 KT만의 독특한 체제가 아니라  

전세계 모든 독점적인 전화사업자들이 가졌던 요금구조였다. 이러

한 원가와 무관한 요금구조는 시내전화서비스가 모든 시민에게 보

편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정책목표와 깊이 연결되어 있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보편서비스 목표가 달성되고 경쟁이 도입되면서  

지금과 같은 방식의 상호보조금에 기초한 요금구조는 붕괴될 수밖

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경쟁이 도입됨에 따라 KT가 시외전화와 국제전화 이용요금을  

인하하고 시내전화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타당하다. 이

러한 요금구조 조정Rebalancing의 당위성은 인정되나, 모든 시장에  

전면적인 경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조정범

위의 문제가 생긴다.  쟁점은 KT의 원가가 얼마냐 하는 것이다.  

KT 원가검증의 투명성이 효과적으로 확보되지 못하면, 시내전화

요금 인상이 과연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KT 원가를 둘러싼 논쟁 때문에 과거와 같은 요금규제방

식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전화서비스 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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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한 모든 사업자들로 하여금 공정한 요금경쟁이 가능하도록,  

그리고 요금경쟁의 과실이 시장확대와 서비스 향상이라는 형태로  

이용자와 경제전반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요금규제방식을 찾는  

데 있다.

전화요금은 규제기관의 인가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신고를 허

용하던 것에서 1996년 신고원칙, 인가예외의 규제방식으로 전환되

었다.  이에 따라 KT가 제공하는 시내․시외․국제전화요금은 인

가대상으로 규제되어 왔다.  최근 정보통신부는 시외・국제전화 제

3사업자 인가(온세통신), 1998년부터 허용될 Call-back, 인터넷전

화 등으로 인해 시외・국제전화에서 KT의 시장지배적인 입지가  

약화되는 상황에 처할 것으로 판단하여 KT의 시외・국제전화요금

을 신고제로 전환한다는 정책방침을 천명한 바 있다. 여기서 이야

기하는 신고제가 요금관련 약관을 규제기관에 신고하기 이전에 규

제기관과 모든 협의를 거친 다음에 신고하는, 즉 지금까지 운용해  

온 인가제가 이름만 바꾼 것인지, 아니면 KT의 일방적인 판단에  

따라 독자적인 요금을 규제기관에 통고Notify하는 명실상부한 신고

제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분명한 것은 전자의 방식으로 운영되

는 신고제라면 이는 아무 의미도 없고 후자의 방식으로 운영되는  

신고제라면 공정경쟁 차원의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점이다.  

시외전화, 국제전화의 경쟁진전에도 불구하고 KT의 지배적인 사

업자 지위는 여전히 상당 기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KT의 회

계분리가 투명하게 실현되지 않는 상황에서 KT가 제공하는 시

외․국제전화요금을 다른 경쟁사업자와 같이 신고제로 규제하는  

것은 KT의 약탈적 가격설정으로 인한 반경쟁적인 가능성을 높여  

줄 우려가 있다. 약탈적 가격설정의 사후적인 조치가 가능하지만  

그 조치를 발동하는 규제비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KT의 시

장점유율이 70% 이하인 국제전화의 경우 신고제로의 전환이 적절

하나, KT 점유율이 90%에 육박하는 시외전화의 경우에는 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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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의 전환에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시장지배적인 사업자의  

요금을 단순한 신고보다는 가격상한과 하한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규제하는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  

(4) KT의 실질적 민영화

전화시장의 경쟁도입효과가 미미한 이유 중의 하나는 KT의 비

효율성에 기인한다. KT가 비효율적인 이유는 독점시대의 관행, 공

기업인 기업형태에서 비롯되는 경영행태, 정부의 규제 등 때문이

다. KT는 오랜 동안의 독점적 지위유지로 경쟁환경에 익숙하지  

못하며, 독점적 공기업형태에서 형성된 관료주의적 조직문화로 보

신주의, 무사고 제일주의가 팽배하며, 의사결정과정이 복잡하다.  

연공서열주의적 보상체계와 경쟁 민간사업자에 비해 급여수준이  

낮기 때문에 우수한 인력의 확보가 어려우며, 종업원의 사기저하,  

노사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KT의 명목상의 주인인 국민은 실질적

으로 KT를 감시할 능력과 유인이 없으며 국민을 대신한 정부가  

행하고 있는 규제는 경쟁환경에 처한 KT의 생존과 동떨어진 행정

편의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는 KT에 대해 요금규제, 설비

제공, 사업영역 등과 같은 통신사업 차원의 규제, 장비구매와 같은  

산업정책 차원의 규제,  임금가이드라인의 제시와 같은 일반 경제

정책 차원의 규제뿐만 아니라 인사,  조직, 임금,  투자, 자금관리 등  

경영전반에 대한 통제를 가하고 있다.

공기업인 KT의 경영효율이 떨어지는 것은 경제이론이 예측하고  

있는 바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공기업의 목표는 이윤극대화를 통

한 기업가치 극대화가 아니라 정부정책목표 실현에 있기 때문이

다. 1982년 체신부에서 분리, 독립된 KT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이

윤극대화가 아니라 전국적인 전화망을 최단시일 내에 구축하는 것

이었다. 공기업인 KT의 목표는 보편서비스의 구현,  통신산업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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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을 위한 연구개발, 국산통신기기 우선구매를 통한 국내통신산업  

성장기반 조성, 중소기업 제품구매 장려를 통한 중소기업의 생존

보장 등이었다. 보편서비스 확보, 연구개발, 국내 통신산업 성장기

반 확보 등은 각각 중요한 정책목표이다. 예산의 제약성에 상관없

이 목표달성을 위해 얼마만큼의 비용이 소요되어도 좋았던 시절은  

지나갔다.  경쟁환경에 처한 KT의 경영효율이 문제가 되는 것은  

KT의 기업으로서의 가치가 증대되지 않는다면 그 부담이 납세자

인 국민 개개인에게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1980년대 후반부터 정부는 KT주식을 민간에 매각한다는 기본방

향을 정하고 민영화정책을 추진해 왔다. 주식시장 상황 등을 이유

로 실질적인 정부소유 주식의 매각은 1993년에 와서야 이루어 졌

다. 정부의 민영화계획은 KT주의 49%를 민간에게 매각한다는 것

이었다. KT주는 1993년 10%,  1994년 10%, 그리고 1996년에 8.8%

가 경매입찰을 통해 민간에 매각되었다. 현재 정부가 보유하고 있

는 KT주는 모두 71.2%이다. 1997년에 추가로 20. 2%를 민간에 매

각하고, 민간에게 매각된 주를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당초 계획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침체 때문에  

이 계획은 실현되지 못했다.  

1998년 12월 말 KT주식이 한국 주식시장에 상장되었다. 정부  

보유주를 얼마나 민간에 매각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방침은 결정되

지 않고 있으나 분명한 점은 49%의 KT주 민간보유는 소유의 분

산에 그칠 뿐 KT 경영효율 향상으로 연결되기에는 미흡하다는 것

이다.  자신이 투자한 기업의 가치Value를 극대화하려는 민간주주의  

목표가 여전히 정부가 지배주주로 남아 있는 KT 운영에 제대로  

반영되기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이러한 문제를 인지한 정부는 1997

년 10월「한국전기통신공사법」을 폐지하고「공기업의 경영구조 개

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KT를 정부투자기관에서  

정부출자기관으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정부지분이 51% 이하로 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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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으나, 여전히 정부가 지배주주로 존재

하는 한 KT의 경영효율성은 정부가 어떠한 방식으로 지배주주권

을 행사하느냐에 달려 있다.  

KT의 민영화가 표류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민영화 이후  

KT의 소유․지배구조와 경영형태에 대한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지

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민영화된 KT가 경쟁환경 속에서 효과적

인 경영을 추구하려면 책임경영체제가 이루어져야 하나 정부가 여

전히 지배주주로 남아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이 연구는 KT의 실질적인 민영화를 구현하고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대안을 진지하게 검토

해 볼 것을 제안한다.  

1) 대안 1 : KT의 소유분산 및 전문경영인 체제

KT 민영화와 관련된 두 가지 큰 과제는 소유구조와 인수주체이

다. 소유구조의 문제는 정부지분을 어느 정도까지 보유할 것인가

의 문제로 귀결된다. 이와 관련해서 세 가지 대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정부지분을 전혀 가지지 않는 방안, BT의 Golden Share나  

뉴질랜드의 Kiwi Share처럼 정부가 특별주를 보유하여 사전적으

로 명시된 특정한 경우에만 경영에 개입하는 방안, 그리고 정부가  

33.4%를 갖는 방안이다(33.4%는 상법상의 거부권 행사를 위한 지

분한도이다). 전문경영인에 의한 자율적 경영이 가능하도록 정부의  

경제통제를 배제하되,  특정 동일인과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인수

Hostile Takeover를 방지하고, 전문경영인 체제의 정착을 촉진하며,  

기간망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정부가 개입할 여지를 가지

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안전장치의 하나로 상법상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33.4%의 지분을 보유하고, 일정기간 경영성과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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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 공익성의 유지,  공정경쟁의 확보, 경제력집중 억제 등에 문

제가 없으며 전문경영체제가 확립되었다고 판단되면 정부의 지분

을 완전매각하되 정부가 특별주를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가 지배주주로서의 지위를 포기하면 누가 KT를 소유하고  

경영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대안으로서는 대규모 기업

집단에 의한 KT 인수(대안 1),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KT를 인

수․경영하는 방안(대안 2),  소유를 분산하고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하는 방안(대안 3)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대안 1은 책임경영을 구현할 수 있는 반면,  경영의 투명성 미비

로 인한 비효율성이 우려된다. 특히 재벌에 의한 경제력집중이 심

각한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재벌에 의한 KT 

인수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영의 투명성이 아직 보장되어 있지  

않으므로 국가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특정기

업이 KT를 인수할 경우 재벌의 판도에 변화가 일어날 정도로 큰  

영향을 초래할 것이며, 인수과정에서 특혜시비가 거세어져 정치적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대안 2에는 가장 효율적인 컨소시엄

을 선정해야 하는 난제가 있다.  따라서 안정적 경영권 확보방안과  

적절한 감시・보상체계를 수립한다는 대전제 아래 대안 3을 선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대안 2 : KT 시내망 분리 및 KT 장거리사업의 완전민영화

지금까지 KT 민영화 논의는 현재의 KT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소유․경영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에 집중되어 왔다. 그러다 보니  

정부가 민간에게 KT의 소유와 경영을 모두 넘기기에는 너무 경제

적,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었다. 한편 이 연구에서 지적되었듯이  

KT의 독점적인 시내망 보유가 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는 데 큰  

장애로 작용해 왔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2001년경에 전국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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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을 구축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2시내망 사업자인 하나로의 출현

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KT 시내망은 독점적인 지위를 상당 기간  

고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나로가 시내전화만 제공하는 사업자임

에 비해 KT는 시내, 시외, 국제에 걸친 모든 전화를 제공하는 사

업자이기 때문에 KT 시내망 접속을 둘러싼 적정한 접속료 산정은  

시내전화 경쟁도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분쟁거리로 남아 있을 수

밖에 없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KT 시내망 분리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KT로부터 시내망을 분리하면 KT 민영화 논의는 KT 시내망부

분과 KT 장거리(시외,  국제)부분으로 나누어 이루어져야 한다. 현

재의 경쟁구도,  경제적인 논리로 볼 때 KT 장거리부분은 정부가  

지배력을 행사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경쟁입

찰을 통해 민간기업이나 민간기업의 컨소시엄에 완전 매각하고 인

수한 기업 또는 컨소시엄이 경영권을 장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KT 시내망은 경우가 조금 다르다. 통신산업의 특성과 시내망의  

공공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KT 시내망의 소유․경영

구조가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전향적 시장자유화 정책

1) 현 GATS 개방수준은 한국경제의 효율성 제고에 미흡 

WTO 기본통신협정의 발효는 기술진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구태

의연한 규제정책은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음을 뜻한다.  동시에  

사업자 허가를 받기만 하면 가만히 앉아서 일확천금이 보장된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의 종결을 의미한다.  이제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정부 주도의 사업자 허가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능력 있고 의욕  

있는 모든 기업은 통신법에 정해진 허가요건만 충족하면 언제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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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통신규제의 핵심은 진입제한

이 아니라 경쟁촉진에 있다.  문제는 한국의 개방수준이 경쟁을 촉

진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사실 한국의 개방수준은 한국의 통신시장 발전단계에 비추어 볼  

때 미약한 감이 있다. 동일인 지분제한(전화사업 10%, 타 기간통

신사업 33%)은 지속되고,  망보유 사업자는 2001년이 되어야 49%

까지 외자가 허용된다.  한국이 진정으로 21세기 정보사회에서 세

계중심국가로 부상하려면 이미 시장에 진입한 기업들의 기득권 논

리만이 철저하게 반영된 개방에 대한 방어적인 시각에서 자유로워

져야 한다.  후진적인 통신정책을 펴고 있는 일부 OECD 국가의 외

자허용한도만을 벤치마킹할 이유가 없다. 

경쟁을 통한 효율성 향상이 없는 다수사업자 경쟁체제는 통신시

장에 존재하는 독과점적인 이윤을 국내기업들끼리 나누어 갖는 부

의 단순재분배만을 가져올 뿐이다.  통신사업자들이 ‘과당경쟁’이라

고 엄살을 떨 만큼의 치열한 경쟁이 수반되지 않는 명목상의 다수

사업자 경쟁체제는 국내기업들로만 시장을 선점, 포화시키고 외국

기업의 시장진입 여지를 봉쇄하여 국내통신산업의 집단적 부실화

를 초래할 우려마저 있다. 이제는 외국의 시장개방 압력이라는 부

담에서 벗어나 동일인 지분제한 및 대주주 제한의 철폐는 물론,  

외국인투자 한도의 확대도 경쟁을 촉진하고 효율성을 향상한다는  

점에서 시급히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2001년부

터 시행 예정인 지분 49% 상한허용을 100% 허용하는 것으로 적

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부에서는 선진국시장이 개방되어도 우리 기업의 기술력의 상

대적인 열위 때문에 실제로 상업적인 이익으로 연결되지 않아서  

개방의 경제적 효과가 미미하다고 주장한다. 이는 지나치게 패배

주의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최근 미국의 PCS 주파수대역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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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에서 한국기업들이 미국기업과 합작법인을 결성하여 치열한 경

쟁 끝에 다수의 사업허가를 성공적으로 획득한 바 있다.  만약 미

국시장이 개방되어 있지 않다면 한국기업이 미국기업 또는 제3국

의 기업과 제휴하여 미국시장에 진출하여 공동기술 개발, 개발된  

기술의 시장 도입 및 평가 등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국내시장의 폐쇄성을 지속적으로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즉,  선진국의 시장개방이 확대될

수록 국내시장의 경쟁이 활성화된다.  

2) 전향적인 시장개방 전략의 주도적 수립 

개방에 대한 근거 없는 저항정서를 극복하는 데 정부당국이 앞

장섬과 동시에 정부당국의 시장개방 문제에 접근하는 정서도 근본

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시장개방은 우리의 필요에 의

해, 우리의 시간계획에 따라,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라

는 인식을 확고히 해야 한다.  그러려면 통신시장 개방이 우리의  

교역상대국의 시장개방 요구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 아니라, 전체적인 정보통신산업 정책의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정보통신산업 정책 또한 경제정책의 큰 테두리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시장개방이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국가경제의 효율성

을 높이고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목표 아래 중장기적인 계획과 안

목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정부는 지금까지 통신시장 개방협상을 진행시키는 한편, 폐

쇄적이고 독점적이었던 국내 통신시장의 구조를 보다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것으로 전환하는 일련의 구조조정작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국내적인 차원의 경쟁은 상당히 진전되었으나,  시장개방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급진적인 개방을 한다면 국민정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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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한다는 신중론에 따라 시장개방은 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상결과에 따른다”는 태도를 견지해 왔

다. 그 결과 한국이 제시하는 개방수준은 항상 한국 통신산업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낮은 수준이었으며, 이번 단계에서 다음 

단계의 개방수순으로 넘어가는 것이 필요 이상으로 “그리도 힘들

고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다. 이때마다 언론에서는 추가적인 개방

이 외국의 통상압력에 굴복한 것이라고 무책임하게 보도하여 정확

한 내막을 모르는 일반대중을 자극하였다.  정부는 언론을 너무나

도 지나치게 의식하여 “ 우리가 필요하여 우리의 결정에 따른 대외

개방”임을 강조하기보다는 “국내산업에 미치는 피해가 가장 적은  

개방수준” 이라는 홍보를 하여 추가적인 개방노력 자체를 스스로  

어렵게 만드는 잘못을 저질러 왔다.  만약 한국의 통신시장 개방이  

보다 구체적인 청사진에 입각해서 이루어진다면 언론과의 불필요

한 신경전에 쏟는 시간과 자원을 보다 생산적인 곳으로 돌릴 수  

있고, 외국과의 통상협상에 임함에 있어서도 떳떳하고 당당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략이 효과를 거두려면 한국의 통

신시장 개방이 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된다는 선언적인 원론수준

을 뛰어 넘어, 언제까지 어떠한 형태의 개방이 이루어진다는 구체

적인 일정을 제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정은 보

수적이지 않고 전향적․공격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3) 외국의 시장개방 강력 요구

통신시장 개방 논의를 한국시장을 외국기업에게 열어준다는 소

극적인 의미로 파악한다면 이는 경제현실을 외면한 탁상공론이다.  

지구상에는 아직도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통신수단조차 제대로 확

보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저개발국가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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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가들이 무선, 위성 등에 의한 통신망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외국시장으로의 진출기회는 그야말로 널려 있다. 이미 한국

기업들이 동남아,  중남미 등지에 진출하여 통신사업권을 획득하고,  

외국기업을 인수하는 등 외국의 “신경망”을 주도적으로 구축, 운용

하고 있다.  GATS의 서비스 뉴라운드에서 한국은 외국 통신시장

의 진입장벽을 제거하는 데 협상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아시아․중남미․아프리카지역 국가들의 시장개방을 적극 요구하

고 개방되는 분야의 규제가 Reference Paper의 경쟁촉진적인 원칙

을 최대한 수용하도록 요구해야 할 것이다.

외국에서의 통신망 구축, 운용경험은 한국 내의 경쟁촉진을 자

극할 것이다. 동시에 국내의 경쟁이 심화될수록 해외시장으로의  

진출도 더욱 활발해질 것이고, 외국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인수,  

합병도 더욱 활발해질 것이다.  그러나 국내시장의 개방정도가 약

할수록 한국기업이 해외시장에서 보다 큰 역할을 맡을 명분이 약

해지고, 해외시장 진입기회를 상업적인 성공으로 연결시킬 수 있

게 하는 경쟁체질을 단련시킬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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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9> 주요국의 기본통신시장 양허계획

구 분 외국인 지분제한 대표적 기간통신
사업자 제한  

대주주
제  한

음성재판매
서비스 제한

미 국
-무선분야만
․간접투자 :  제한 없음
․직접투자 :  20%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E  U

-프랑스(무선) 
․간접투자 :  제한 없음
․직접투자 : 20%로 제한
-포르투갈
․직․간접투자 합계 :
  25%
 *기타 회원국은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일  본  제한 없음 -NTT, KDD :  1/5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캐나다
-직․간접투자 합계 :
 46.7%까지 가능
 (직접투자 20%)
※Nova Scoti a주의  
  동일인 제한 :
  MT&T사의 경우
  1,000주   

-Tel esat Canad a :
 2002년까지 독점

제한 없음
-다음 사항
 이 외 에 는    
 제한 없음
․재판매 서
  비스 제공
  을 위한
  Pay Tele-
  pho ne 이용  
  불가

멕시코 -유․무선 : 40%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홍  콩

제한 없음 -일부 국제서비스․
 회선은 홍콩Tele-
 com이 2006년 9월
 까지 독점

제한 없음 제한 없음

호  주

제한 없음 -Tel stra의 경우 
 정부 소유

- O p t u s ,   
 Voda fo ne  
 의 경우
 호주 인 이  
 대주 주 여  
 야 함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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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9> 계속

구 분 외국인 지분제한 대표적 기간통신
사업자 제한  

대주주
제  한

음성재판매
서비스 제한

뉴질랜드

제한 없음 ※T CNZ (뉴 질랜드   
  통신공사) :
  동일인 49%로
  제한

제한 없음 제한 없음

브라질
-유선 :  금지
․1년내 양허방침 결정
-셀룰러 : 49%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칠 레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싱가포르 -유․무선 : 49%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필리핀 -유․무선 : 40% 제한 없음 제한 없음 금   지

태 국 -유․무선 : 20%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주 :  간접투자 : 투자자가 지주회사Hold in g Com pany, 투자전문회사 등을 통해 투자   

     하는 경우

     직접투자 : 투자자가 직접 해당기업의 주식매입을 통해 투자하는 경우

5. 요약 및 결론

GATS에서 한국은 1994년 1월부터 부가통신서비스는 100% 외

국인투자 허용,  기본통신서비스는 단계적인 개방을 양허하였다.

부가통신 사업자의 요금 등 이용약관에도 규제가 없기 때문에  

부가통신서비스 시장에서 외국기업은 국내기업과 동등한 경쟁여건

에 처해 있다. 사업자가 통신회선설비를 소유하고 기본통신서비스

를 제공하는 경우(현 통신사업법상의 ‘기간통신 사업자’ ) 한국정부

의 WTO 기본통신협상에서의 양허에 따라 외국기업은 1998년 1월

부터 33% 지분허용, 2001년 1월부터 49% 지분허용을 받게 되며,  

재판매에 의한 기본통신시장은 이보다 자유로운 외국기업의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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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을 양허하였다.

외국기업이 경영권이나 소유권을 행사하는 망통신 사업자가 없

는 상황에서 한국 부가통신서비스 시장의 경우 통신서비스 시장  

개방으로 인한 경쟁촉진에 따른 이용자들의 선택범위 확대,  요금

인하, 품질향상 등의 효과가 실현되었다. 기본통신서비스의 경우는  

시장개방이 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이어서 아직 경쟁효과

를 평가하기가 이르기는 하나 정책과정의 투명성 제고,  경쟁촉진

적 규제제도의 정비 등 정책환경 개선효과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  

일부 PCS사업자들은 외국지분이 허용한도 범위 내에서 도입되고  

있으며 타 망사업자들 사이에서도 외자도입 논의가 진행 중인 것

으로 알려지고 있다.  

GATS에서의 서비스 뉴라운드는 한국 통신시장의 개방을 가속

화시키고,  외국시장의 진출기회를 최대화할 수 있는 기회이다.  현  

GATS에서 한국의 통신시장 양허범위는 한국경제 성장을 위해서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협상진행기간 중 한국정부는 통신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전화 사업자의 허가, 동일인 지분제

한 폐지,  요금규제제도 개선,  KT의 실질적 민영화를 적극 추진해

야 한다. 한국은 서비스 뉴라운드 협상에서 현 GATS에서 양허한  

2001년부터 시행 예정인 지분 49% 상한 허용을 100% 허용하는  

것에 대해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GATS의 서비스 뉴라운드에

서 한국의 보다 중요한 협상목표는 외국 통신시장의 진입장벽을  

제거하는 것이다.  특히 아시아․중남미․아프리카지역 국가들의  

시장개방을 적극 요구하고 개방되는 분야의 규제가 Ref erence 

Paper의 경쟁촉진적인 원칙을 최대한 수용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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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장 영상․음향

1. 영상․음향서비스 분야 개관

(1) 일반적인 특징

GATT의 서비스업종 분류표상에 나타난 영상․음향서비스Audiovi sual  

Services는 여섯 개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번째는 영화 및 비디오

테이프의 제작과 배급서비스Motion Picture and Video Tap e Production and  

Distributi on Services, 두 번째는 영화상영서비스Moti on Pi ctur e Projection 

Service, 세 번째는 라디오 및 TV 서비스Radio and Television Services,  네 

번째는 라디오 및 TV 중계서비스Radio and  Television Transmission 

Servi ces, 다섯 번째는 음향녹음Sound  Recording,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

째는 기타 서비스Other이다.  이와 같이 분류표상에 나타난 서비스들

은 주로 전통적인 영상․음향서비스 부문에 국한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다음 세기에 가장 주목을 받을 것이라고 많

은 전문가들이 예언하고 있는 문화산업Culture Industry 전체를 포괄하

고 있다고 인식해야 옳다.  즉, 전통적인 부문 외에 이러한 전통적인  

영상․음향서비스로부터 파생되고 있는 많은 멀티미디어 콘텐츠부

문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반적인 분석과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전략도 광범위한 영상․음향서비스를 포함해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굳이 많은 미래학자의 전망을 거론하지 않고도 21세기가 소프트

시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 이러한 소프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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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 핵심은 그러한 소프트를 창출시키는 문화이다. 20세기까지는  

하드웨어의 발전으로 인하여 소프트상품은 부수적으로 발전해 왔

다. 영사기의 발명 이후 영화산업이 성장할 수 있었으며 TV의 보

급으로 인하여 방송산업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VTR의  

보급은 제2차 윈도우로서의 홈비디오시장을 출현시켰으며 현재 컴

퓨터의 보급은 멀티미디어 콘텐츠산업을 대두시키고 있다.  그러나  

21세기에는 이와 같은 관계가 역전되어 소프트산업이 하드산업을  

지배할 것이다. 벌써 영상콘텐츠의 발전과 진화가 그러한 영상콘

텐츠를 담을 그릇인 하드기기의 필요Need를 창출하고 표준규격을  

설정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더 나아가서 중요한 변화는 궁극적으

로 문화의 개념이 정적 문화에서 동적 문화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

다. 정적인 문화란 이제까지 우리가 문화를 이야기할 때 가지고  

있던 개념으로 문화엘리트의 창의력에 기반하여 문화물이 창조되

며 일반대중은 이러한 문화물들을 단지 감상하는 정도의 개념이

다. 그러나 경제여건이 윤택해지고 일반 대중의 문화인식이 높아

짐에 따라 문화는 동적인 문화로 변화하고 있는데 동적 문화란 일

반대중들이 직접 참여하고 문화가 산업으로서 인식되는 것을 의미

한다.  결국 이제까지 경제와 문화의 관계가 경제가 문화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문화가 국부를 창출하는 시대

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왜 문화상품이 주목받고 있는가? 그 이유는 가장 먼저  

문화상품이 일반 제조업과는 달리 창의성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데 있다. 또한 단선적인 유통경로를 가지고 있는 하드상

품과는 달리 다양한 윈도우기능이 접목되어 하류Downstream로 갈수

록 무한한 수요가 창출된다는 것도 문화상품이 주목받고 있는 주요

한 이유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요자가 원하는 본질적인 가치를  

함유하고 있다는 것도 문화상품이 많은 소비자들에게 주목받고 있

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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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세기의 산업이라 불리는 문화산업에서 우월한 지위를 차지

하기 위해 세계는 다음 세기에 전개될 ‘문화전쟁’의 시대를 준비  

중이다. 선진제국의 경우 현재와 같은 문화산업 독점권을 다음세

기로 연장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영상산업을 비롯하여 콘텐츠산업에

서의 독점권을 지속시키기 위해 첨단기술을 접목시키고 있으며 유

럽은 미국의 독점을 저지하고 세계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연합전선

을 구축하여 세계화된 상품을 개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일본  

또한 독자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애니메이션, 게임산업에서

의 입지를 지렛대로 활용, 기타 부문에서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노

력하고 있다.  이들 선진국들 이외의 국가에서는 자국의 고유한 문

화를 바탕으로 문화를 상품화하려는 노력들이 일부 진행되고는 있

지만 산업으로서 문화입지까지는 갈 길이 먼 상태라 할 수 있다.

<표 13-1> 글로벌 미디어기업군

글로벌기업 로컬기업

글로벌 메이저 글로벌 마이너 로컬 메이저 로컬 마이너

시   장
미국을 기반 + 

기타 전세계

미국 제외

자국+주변국
자국내 자국내

경쟁력 있는

사업 

전분야

(3～4개)

특정분야

(1～2 개)

전분야

(3～4개)

특정분야

(1～2 개)

현재 영상․음향부문을 망라하는 세계 미디어업계는 미디어의  

특정영역 혹은 전미디어영역을 통해 영향력을 발휘하는 글로벌

Global 기업들을 중심으로 재편 중이다. 미디어 전영역을 통해 세계

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6대 글로벌 메이저Major 기업들, 즉 타임워

너, 디즈니, 바이아컴, News Corp. , 소니, 시그램과 제한된 지역의  

틈새시장에서 강점을 갖는 글로벌 마이너Minor  기업들이 세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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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음향서비스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글로벌기업에 진입하지 못

한 기업들은 글로벌기업과의 제휴 등을 통해 자국내 시장에서 전

영역에 독점적 위치를 갖는 로컬Local 메이저 기업이 되거나 혹은  

특정영역에서 강점을 갖는 로컬 마이너로 존재하는 생존전략을 택

하고 있다.  

6대 글로벌 메이저들은 기존 문화상품 제작사들의 거대화, 혹은  

전략적 제휴를 통해 세계전체를 각각의 네트워크 안으로 편성하려

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영화,  음악, 방송 등 각각의 사업영역에

서 사업을 주도하던 기업들이 1990년대 들어 인수․합병을 통해  

거대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이다. 이로 인해 미디어산업 전영

역에 걸쳐 수직계열화를 구축하려는 전략이 진행되었다.

<표 13-2> 미디어 메이저의 인수․합병 사례

피인수회사 금액 인수배경

디즈니 Capital Cities/ABC 190억 달러 방송사업 진출(1996년)

씨그램 Polygr am 104억 달러 음반사업 강화(1998년)

Time Warner Tur ner Broadcasting  75억 달러 방송사업 강화(1997년)

소니 Col umbi a Pictures  34억 달러 영화사업 진출(1988년)

수직계열화는 6대 메이저 기업들의 시장장악력을 확대시키는 역

할을 담당하고 있다. 6대 기업은 세계 엔터테인먼트 시장의 50%  

이상을 장악하며 미디어산업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영화사업의  

경우 6대 메이저그룹이 전세계 극장시장의 80%를 장악하고 있으

며 위성 등 다채널 미디어 매체를 통해 전세계적인 글로벌 미디어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메이저들은 자체 사업영역 확장에도 주력하고 있지만 그

들만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메이저 기업간 제휴도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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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이 치열한 글로벌 메이저 기업들간에도 리스크 분산과 시장지

배력 확대를 위한 제휴가 활발하다는 것이다. 이는 강자들만의 배타

적 제휴를 통해 시장지위를 더욱 확고히 다지겠다는 전략의 일환이

다. 특히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사업(위성방송, Blockbust er 영화  

등)이나 지역시장 개척에 있어서 합작․프로그램 상호공급 등의 방

법이 이용되고 있다.  

6대 글로벌 메이저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미국은 이와 같은 세

계시장 독점화전략의 완성을 위해 문화상품의 국제간 자유무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표 13-3> 6대 메이저그룹의 사업현황(1997)
                                                           (단위 : 억 달러)

 

 기타 : Cab le MSO(Time Warner),  Amusement Park(Disney, Seagram),  게임(소니)

       Home Vi deo Rental(Vi acom)

하지만 여기에 프랑스 등 일부국가들이 문화논리에 입각한 방어

조치로 상당한 견제를 하고 있다. 결국 미국은 우루과이라운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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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가장 큰 대항세력인 유럽국가와 협상의 결론을 맺지 못한 후   

각국과의 상호협상을 통해 다음 라운드를 준비하는 전략으로 우회

하고 있는 듯하다.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영상․음향서비스 부문의  

완전 자유무역을 관철시키려고 하였으나 유럽국가의 완강한 반대

로 이 부분이 국가간 협상의 문제로 남게 되자 이후 미국은 41개

국(1998년 1월 현재)과 양자투자협정(BIT)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영상․음향서비스 부문에서 자국 문화상품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

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각 국가와의 협상과정을  

통하여 주변을 정리한 후에 마지막으로 다음 라운드에서 이 부문

의 자유교역을 완벽한 형태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한 것이다.

 

(2) 산업구조 및 규제현황

문화관광부의 자료에 의하면 1997년 말 현재 우리 나라 문화산

업시장의 전체규모는 약 16조 원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표 13-4> 문화산업 시장규모(1997년 추정)

구 분 출판 극영화 애  니
메이션 음반 비디오 게임 신문 방송 광고 캐릭터

국내시장
(억 원) 25,800 2,384 3,170 4,160 3,000 5,500 26,630 36,343 53,769 5,000

세계시장
(억 달러) 801 615 736 381 543 1,100 849 1,452 추정

불가 800

자료 : 문화관광부,『통계로 보는 문화산업』, 1998.

전통적으로 규모가 큰 출판, 신문,  방송, 광고시장을 제외한 나

머지 여섯 개의 시장 중에서는 게임시장의 규모가 가장 크고 음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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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애니메이션 시장은 캐릭터시장 다음으로 그 규모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최근의 경제환경 변화로 인하여 이들 문화산업시장도 상

당히 위축되고 있으며 특히 음반시장은 주 소비층인 10대의 구매

력 감소로 인하여 20% 이상 시장이 감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 영화산업

1960년대에 황금기를 구가하던 한국 영화산업은 TV의 보급확대

로 인하여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1969년 1억 7, 300만 명의 입장인원으로 사상최고를 기록한 이후  

관객은 인구의 꾸준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계속 급감하여 1997년에

는 4,700만 명을 약간 웃도는 수준을 유지하였을 뿐이다. 30년이  

채 안되는 기간에 영화산업의 시장규모가 70% 이상 감소한 것이

다. 국민 1인당 평균 관람횟수도 1968년에 5. 7회를 기록하며 1960

년대 후반 내내 5회 이상을 유지하다가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평

균 2회로 감소하였고 최근에는 간신히 1회를 유지하는 실정이다.  

특히 1996년에는 국민 1인당 평균 관람횟수가 1회에도 못 미치는  

0.9회로 나타나 영화산업 종사자들을 긴장시켰다.  다행히 이듬해인  

1997년 다시 1회를 회복해 감소추세가 진정되는 경향을 보였지만  

IMF라는 산업외부적인 충격으로 1998년의 산업전망은 어둡기만  

하다.

위와 같은 입장인원수 기준 한국 영화시장의 규모 중에서 방화

가 차지하는 비율은 1997년 현재 25.5%를 보이고 있다. 1980년부

터의 추세를 보면 방화관객수 비율이 1982년 51.3%로 가장 높다

가 1987년 이후 직배 등의 영향으로 20%대 이하로 떨어졌고 특히  

1992년과 1993년에는 각각 18. 5%와 15. 9%로 10%대까지 하락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영화의 공급측면을 살펴보면 방화의 제작편수는 극영화만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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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으로 볼 때 1980년대 들어 1989년, 1990년, 1991년에 계속 100편  

이상의 제작이 이루어졌지만 1993년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하여 매

년 60편 정도의 제작이 이루어지고 있다. 1971년도의 제작편수가  

200편을 넘어섰던 것을 감안하면 영화의 질을 떠나 양적인 기준으

로만 볼 때 30% 정도로 공급이 감소한 것이다. 이에 반해 외국영

화는 직배가 시작되기 이전인 1987년까지는 수입추천제에 의한 수

입물량 규제로 100편 미만의 영화가 수입되었으나 직배허용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1996년 현재 400편이 넘는 영화가 수입되었

다. 

한국 영화산업의 국제교역, 즉 방화의 수출과 외화의 수입실적

을 살펴보면 방화는 1971년 무려 201편을 수출해 당시의 가격기준

으로 90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인 이후 해마다 제작되는 방화의 내

용과 질에 따라 등락을 거듭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양상을 보이는 것은 아직도 우리 나라의 영화가 세계시

장에서 고정적인 수요층을 형성하거나 안정적인 배급망을 구축하

지 못했다는 반증이라 할 수 있다.

<그림 13-1>은 현재 한국 영화산업의 구조를 도식화한 것이다.  

한국영화는 주로 전통적인 충무로,  대기업, 금융권의 투자로 제작

되고 있으며 외화는 1987년 직배가 허용된 이후 직배사와 기타 한

국의 수입회사에 의해 배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290  서비스산업의 뉴라운드 대응전략

<그림 13-1> 한국 영화산업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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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반산업

국제음반산업연맹(IFPI)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 나라의 음반시장  

규모는 1997년 현재 3억 3,460만 달러로 1997년 기준환율 950원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면 약 3,200억 원 정도이다. 이는 381억 달

러 규모의 전세계 음반시장에서 1%가 채 안되는 비중이다. 이러

한 우리 나라 음반시장의 규모는 1996년과 비교하여 크게 감소한  

것으로 1996년 우리 나라 음반시장의 규모는 5억 1,660만 달러였으

며 전세계 시장규모 398억 달러 중 1.3% 정도까지의 비중을 차지

하고 있었다. 결국 달러로 표시한 국내 음반산업의 시장규모가 1년  

사이에 35% 감소한 것이다.  

이러한 시장규모의 급속한 감소는 먼저 I MF 위기 이후의 급속

한 환율상승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달러로 표시되는 시장의  

규모가 기준환율의 상승으로 10% 이상 감소한 것으로 환산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환율상승에 의한 환산변화분 이외에 시

장규모 자체의 감소분이 무려 24% 가까이 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거래량 자체가 1996년에는 싱글음반 20만 개, 뮤직카세트

(MC) 3,760만 개, 컴팩트 디스크(CD) 2, 330만 개를 합하여 총6,110

만 개를 기록하였던 것이 1997년에는 싱글음반 10만 개, 뮤직카세

트(MC) 2,600만 개, 컴팩트 디스크(CD) 2,010만 개를 합하여 총

4,620만 개밖에 되지 않은 것이다.

1990년대 후반 이후 연 15%대의 급신장을 해온 한국시장이 작

년에는 35%의 시장축소를 보임에 따라 우리 나라가 세계 음반시

장에서 차지하던 비중도 크게 약화되었다.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전체시장 중 비중이 1. 3%대에서 0.9%대로 감소하여 국가별 규모

순위에 있어서도 세계 12위에서 18위로 추락하였으며 아시아에서

는 일본에 이어 부동의 2위 자리를 지켜오던 것을 대만에게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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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 인도와 근소한 차이로 3위를 유지하였다. 참고로 국가별 시

장규모는 미국이 전세계시장의 31%를 차지하는 120억 달러 규모

로 단연 1위이고 일본이 63억 달러의 규모로 전세계에서 2위,  아

시아에서는 1위의 시장규모를 보유하고 있다.

국내 음반산업의 생산구조는 생산과정,  생산주체, 생산음반별로  

크게 나누어서 분석할 때 이원화, 혹은 삼원화된 구조를 갖고 있다

는 것을 가장 큰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

면 생산과정에서 기획부문과 제작부문으로 이원화된 구조, 국내가요

와 해외음반 제작의 이원적 구조, 그리고 생산주체가 기존 대형제작

사,  국내 대기업, 외국직배사로 이루어진 구조로 표현할 수 있다.

국내 음반산업의 유통구조는 두 가지의 커다란 특징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하나는 다단계 유통구조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제작

사-도매상-소매상의 기본구조에서 도매상의 입지가 가장 강하다는  

것이다. 국내 음반산업의 유통구조가 다단계구조라는 것은 생산자

인 음반제작사와 소비자 사이에 도매상-소매상이라는 두 단계의  

유통단계가 존재하며 여기에 수도권 이외의 경우 도매상과 소매상

을 연결하는 중간도매상이라는 단계가 더해져 더욱 복잡해진 결과

이다. 결국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지역에서는 제작사→도매상→소매

상→소비자의 3단계 유통구조가 기본적이고 이 밖의 지역에서는  

제작사→도매상→중간도매상→소매상→소비자의 4단계 구조로 이

루어져 있다. 중간도매상들은 제작사와 직접적인 관계를 갖지 않고  

단지 도매상과 지방의 소매상을 연결시키는 고리로서 존재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구조로 유통되는 음반의 양은 전체 시장규모의  

약 70%를 차지하며 나머지는 대형소매점을 통한 판매, 통신 및  

방문판매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 중에서 최근에 두드러지는 현상

은 대형소매점의 증가인데 외국의 대형 음반유통회사인 타워레코

드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대형매장을 개설한 이후 국내의 음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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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상 및 백화점, 서점들이 대형 음반판매장을 개설하고 있는 추세

이다.  <그림 13-2>는 국내 음반시장의 유통구조를 개략화해 나타

낸 것이다.

<그림 13-2> 국내 음반유통 구조

자료 : 김휴종,『한국 음반산업 연구』, 삼성경제연구소,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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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디오 및 애니메이션 산업 

1980년대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보급된 VCR은 그동안 우리 경

제의 발전과 함께 영상매체물의 하나로서 홈비디오를 하나의 문화

상품으로 확고하게 자리잡게 하였다.  홈비디오는 하드웨어의 발전

에 따라 기본적인 비디오 카세트테이프 외에 레이저디스크(LD)와  

비디오 CD, 그리고 디지털 비디오 디스크(DVD) 등의 신영상물이  

보급되어 이러한 영상 소프트웨어가 혼재되어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리 나라의 홈비디오 대여시장은 1980년 이후 급속히 성장하여  

1995년 도매가 기준 매출액이 2,500억 원대로 정점을 이룬 뒤 다

시 감소세로 반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1997년 시장규모는 약  

2,000억 원 정도인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같은 추산은 업계 자체

에서 추정하는 액수이며 문화관광부에서 집계한 시장규모는 1996

년 1, 996억 원, 1997년에는 3,000억 원인 것으로 되어 있다. 비디오  

대여점의 수도 1994년 3만 7, 000개에서 정점을 이루고 감소하는  

양상이며 1997년에는 약 1만 8,000개의 비디오 대여점이 있는 것

으로 업계에서는 추산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문화관광부에서는  

등록된 대여점수를 기준으로 1997년 비디오 대여점수는 3만 3,600

개, 비디오와 음반의 복합매장은 3,500여 개로 발표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애니메이션 시장규모는 1997년 현재 3,170억 원이

라고 문화관광부는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국내 만화제작

사들의 OEM방식에 의한 해외수출분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일본 애

니메이션이 국내에 유입될 경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실제  

국내 소비 애니메이션 시장의 규모라고 보기는 어렵다. 현재 세계  

애니메이션 영화의 제작과정 중 하청생산으로 65% 정도를 점유하

고 있는 우리의 경쟁력은 일본 애니메이션이 국내시장에 개방된다

고 해도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국내 소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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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 시장규모의 산출을 위해서는 해외에 수출하는 금액  

1,000억 원(1억 달러)은 제외되어야 한다.  이 밖에 극장용 작품 제

작비도 계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는 우리 나라 영화시장의 규

모를 추정할 때 영화제작비를 제외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다. 영화

시장의 규모가 관람객이 영화를 볼 목적으로 지출한 금액(극장 입

장요금)의 합계로 결정되듯 애니메이션도 수요자가 지불한 금액의  

합계만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극장용의 경우, 국내작품은 많아야 4편 정도, 적을 때는 한 편도  

상영되지 않는다.  디즈니의 작품이 매년 들어오는 편인데 가장 성

공한 작품이 약 70만 명의 관객(35억 원)을 동원했다고 한다. 따라

서 극장용 애니메이션의 시장규모는 최대 50억 원을 넘지 않을 것

으로 추정된다. 렌탈용 비디오시장은 2,000억 원 정도인데 이 중  

애니메이션은 5% 정도라고 하며 셀스루 물량의 절반이 애니메이

션이라 하니 이들 두 영역을 합하면 약 350억 원 정도가 되는 것

으로 업계에서는 추정하고 있다. TV용의 경우 1년에 4개 채널에

서 방송되는 애니메이션 편성시간은 5만 2,000분 정도인데,  이 중  

국내제작이 약 8%, 외산이 92%라고 한다. 즉, 국내제작분이 약  

4,200분, 외산이 4만 7,800분간 방영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0분물의 경우 국내제작분은 편당 8,000만 원 정도,  외산은 편당  

2,000달러 정도라고 알려져 있어 이를 기초로 국내제작분 시장은  

약 110억 원,  외산시장은 약 30억 원 정도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

다. 결국 국내 애니메이션 시장규모는 약 540억 원 정도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4) 규제현황

영상․음향서비스 부문에서 우리 나라의 규제는 국산영화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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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영일수를 규정한 스크린쿼터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다.  단지 그

동안 일본의 대중문화상품이 국내에 유입되는 것을 막고 있었던  

것도 하나의 규제로 볼 수는 있다. 우리 영화의 의무상영일수에  

관한 정책은 1966년 제2차 영화법 개정시부터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 의무상영일수는 총146일이다.  연간 146일은 궁극적인  

우리 영화의 국내시장 점유율 목표 40%를 기준으로 결정된 것이

며 1985년부터 이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1996년 7월부터는 우리  

영화의 수급현황에 따라 의무상영일수를 20일(군 및 10만 이하 시

는 40일) 단축할 수 있게 되었으며 성수기 우리 영화 상영시 일수

단축(40일 단축지역 제외)으로 실제적인 의무상영일수는 106일이

다. 위반시에는 1997년 현재 의무상영 위반일수 20일까지는 미달

일수 1일마다 영업정지 1일을, 의무상영 위반일수 20일 초과시에

는 미달일수 1일마다 영업정지 2일을 행정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적인 스크린쿼터제의 집행은 1993년 스크

린쿼터감시단이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한 이후라고 보는 것이 타당

하다.  1992년까지는 실제적인 이행여부가 추적되지 않았기 때문이

다. 1993년 이후 스크린쿼터감시단의 활동시작으로 우리 영화 의

무상영일수의 준수가 상당한 수준으로 제고되었으나 그럼에도 불

구하고 아직도 위반사례가 적발되고 있으며 스크린쿼터감시단의  

발표에 따르면 허위공연 신고에 의한 위반일수는 1997년에 전국평

균 20.5일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우리 문화산업계에서 그동안 가장 뜨거운 이슈로 쟁점화되었던  

일본 대중문화상품에 대한 문호개방은 1998년 드디어 구체적인 논

의를 거쳐 그 첫단계의 시작을 이루게 되었다.  지금 당장은 한․

일 합작영화와 4대 국제영화제에서 수상한 경험이 있는 일본영화

만이 국내에 들어올 수 있는 정도의 개방이지만 앞으로 그 폭이  

넓어질 것은 자명한 일이며 단지 그 시기만이 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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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일본대중문화의 개방문제는 다음 라운드가 되기 이전까지

는 현재의 암묵적인 규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표 13-5> 스크린쿼터제 관련 영화법규

연 도 내    용

1966

ㅇ 한국영화 의무상영제도 도입(영화법 제19조 제3항)

 - 영화를 상영하는 공연자의 경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

   영화와의 상영비율에 따라 국산영화를 상영해야 한다. 

ㅇ 영화법 제19조 제4항
 - 외국영화의 수입편수는 당해연도의 국산영화 상영편수의 3분

   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ㅇ 동법 시행령 제25조
 - 국산영화의 상영기준을 “연간 6편 이상으로 하되 2월마다 1편 

   이상으로 하고, 총상영일수는 90일 이상이어야 한다.”로 규정

1970

ㅇ 국산영화의 상영기준을 “ 국산 극영화 및 이에 준하여 상영할 수  

   있는 문화영화로 하며 연간 3편 이상, 4월마다 1편 이상으로 하  

   고 총상영일수는 30일 이상이어야 한다.”로 규정

1973～1984 ㅇ 연간 상영일수의 3분의 1 이상(121일) 국산영화 상영 의무

 1985～

    1996. 6

ㅇ 연간 상영일수의 5분의 2 이상(146일), 필요시 20일 단축

ㅇ 30만 이상 시지역 공연장은 교호상영제

 1996. 7～
ㅇ 연간 상영일수의 5분의 2 이상(146일), 필요시 문체부 장관이 20
   일 단축(군 및 10만 이하 시는 40일), 시․군․구에서 20일 단축  

   (성수기 영화상영, 관람권 발매의 전국 통합전산망 참여시)

자료 : 문화관광부,『영화정책자료』, 1998.

(3) 경쟁력

우리 나라 영상․음향서비스 상품의 대외경쟁력을 객관적인 기

준에서 살펴보면 단지 국내상품L ocal Product이라는 사실 이외에는  

크게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실정이다.  즉, 우리 상품의 경쟁력은  



298  서비스산업의 뉴라운드 대응전략

현재로서는 단지 우리 나라의 언어로 되어 있다는 점과 제작된 상

품을 유통, 홍보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는 국내의 구조 속에서 필

수적인 인간관계가 존재한다든지 하는 아주 초보적인 것들로만 이

루어져 있다.  국내시장에서의 이와 같은 경쟁력 현실 속에서 해외

시장에서의 우리 상품의 경쟁력을 논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고까

지 할 수 있다.  그것은 우리 상품이 해외시장에서 아직은 아무런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내시장에서의 이러한 강점들도 사실은 외국상품의 자유로운  

유입이 본격화되고 해외 제작사 및 기획사의 한국 진출이 이루어

지면 순식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불안정한 것들이다. 음반의 경

우를 예로 들면 우리 언어로 되어 있다는 강점은 오직 우리 가수

들이 취입한 음반과 외국가수들이 취입한 음반을 비교하였을 때만  

성립하는 것이고 만약 외국 제작사나 기획사에 의해 전속된 우리  

나라의 가수가 취입한 음반이 판매된다면 이러한 강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우리의 영상․음향서비스 상품은 외국의  

그것과 비교하여 일단은 절대적인 약점만을 보유하고 있다는 냉철

한 분석에서 시작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최근의 우리 상품 제작과 이의 유통과정에서 뚜렷한 개

선의 조짐들이 보이고 있다. 1993년부터 영상분야에 우수한 인재

들이 유입되기 시작하고 전통적인 자본원 이외에 대기업 및 금융

권의 투자자본이 서서히 유입되면서 상품의 제작 및 유통과정 중

에서 경쟁력을 향상시키려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아직까지는 이러한 경쟁력의 개선요인들이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

고 있지는 못하나 몇몇 상품들은 이미 세계시장에서 상당한 호평

을 받으며 관심을 받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비록 이러한 경쟁력

의 부분적인 개선들이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해도 아직 우리 상품의  

해외경쟁력은 취약하다고 결론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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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영상․음향서비스 상품의 경쟁력에 걸림돌이 되는 요인들

을 크게 분류해 보면 유통구조의 미비,  이와 관련한 불법상품의  

유통문제,  저작권 개념의 미비, 기획 및 마케팅능력의 부족, 스타

메이킹 시스템의 미비 등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유통구조의 문

제점은 우리 상품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가장 큰 문제로 인식되

고 있다.  구체적인 상품판매 현황마저 집계되지 않는 현실 또한  

유통구조의 전근대성으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인 만큼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인 것이다.

2. WTO협정하의 한국의 약속

(1) 약속의 내용 및 근거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결과로 이루어진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

정Gener al Agr eement on Trad e i n Services(GATS)의 우리측 양허표상에

는 케이블 TV 방송부문을 제외하고는 영상․음향서비스 부문에서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이 없다. 

이러한 접근은 그동안 문화적 논리를 앞세워 미국측의 문화상품  

자유교역논리에 대응해 격론을 벌였던 EU와 호주, 캐나다, 스위스  

등이 영상․음향서비스 분야를 양허표에서 제외시킨 것과는 그 궤

를 달리한다.  이들 나라들은 미국측의 주장에 반발하여 아예 이  

분야의 양허표를 제출하지 않은 반면 우리는 양허표를 제출하여  

국제사회에 공동보조를 취하는 한편,  스크린쿼터제와 같은 경우에

는 미국측과의 암묵적인 합의를 통해, 그리고 일본의 대중문화상

품 유입 같은 경우에는 일본측과의 암묵적인 합의를 통해 제한조

치를 유지하는 개념으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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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음향서비스 분야의 최대이슈인 스크린쿼터제는 GATT 

규정과 OECD 자유화규약에서 그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GATT 

규정 제4조 영화에 관한 특별규정에서는 GATT 규정 제3조의 내

국민대우에 대한 예외로서 명시적이고 구체적으로 스크린쿼터의 설

정․유지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스크린쿼터는 그 한도, 철

폐 또는 자유화에 관하여 국가간 협상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

으며 또한 스크린쿼터의 적용에 있어서 형식상으로든 사실상으로

든 원산지별 할당은 금지하고 있는 정도이다. 또한 OECD 자유화

규약은 영화에 관한 부속서에서 1년 이상의 특정기간 중 국내생산  

영화의 최소상영시간을 규제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의거

해 우리 나라에서는 OECD 영화관련 유보리스트에 한국문화 정체

성 보호를 위한 스크린쿼터를 명시하고 있다.

최근 스크린쿼터제의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미국도 캐나

다와의 FTA에서는 광범위하게 문화산업을 협정적용대상으로부터  

배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미국문화의 범람을 우려한 캐

나다의 강력한 주장에 의해 미국과 캐나다간 FTA 20장 2005조에

서 필름, 비디오 테이프,  오디오 또는 비디오 뮤직테이프, 인쇄물  

등 광범위한 문화산업을 협정적용대상에서 배제한 결과이며, 다만  

미국도 이에 대응하여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는 규정을 반영하고 있다.

현재 세계에서 한국 외에 명시적으로 스크린쿼터제가 존재하고  

있는 나라는 프랑스, 스페인, 브라질, 파키스탄, 중국 등 10여 개국  

정도이다.  프랑스는 1953년 정부령에 의하여 국산영화의 112～140

일간 의무상영을 규정하고는 있으나 현장확인의 어려움으로 인해  

실제적으로 집행되고 있지는 않다. 특히 1967년 “국산영화”가 “유

럽공동체국가 영화”로 대체되어 의미가 거의 희석되어 있는 실정

이다.  스페인은 연간 상영일수의 20～25% 기간 동안 EC영화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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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1개의 스크린만을 가진 영화관은 25%가  

의무기간이고 멀티플렉스인 경우에는 20%이다. 브라질은 대통령

령으로 매년 의무상영일수를 조정하여 시행 중이며 현재 의무상영

일수는 49일이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최종분기 평균 입장수

입액의 10%에 해당하는 벌과금을 부과하고 있다. 영화관이 외화

상영 영화관과 국산영화 상영관으로 구분되어 있는 파키스탄은 각

각 15%와 85% 기간 동안 국산영화 상영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외

화상영 영화관에서는 연간 55일(15%) 동안 국산영화 상영을 의무

화하고 있고 국산영화 상영관에서는 연간 310일(85%) 동안 국산

영화 상영을 의무화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연간 상영일수

의 3분의 2 이상 동안 국산영화 상영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밖에  

스리랑카는 명시적인 스크린쿼터 제도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국

립영화공사National  Fil m Corp oration(NFC)가 외국영화 수입권을 이용

하여 국산영화가 연간 총 Screen Time의 58%를 차지할 수 있도

록 간접적으로 조정하고 있는데 연간 총 Screen Time이란 스리랑

카내 모든 영화관에서 상영되는 모든 영화의 상영시간을 합산한  

시간을 말한다.   

<표 13-6> 우리 나라의 GATS, Audiovisual Service 양허표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약속

a. 영화 및 비디오
  제작․배급서비스,
  유선방송프로그램   
  공급업 제외
  [96112

*
, 96113

*
]

1) 없음
2) 없음
3) 없음
4) 전분야에 기재된 제한
   사항 외에는 Unbound

1) 없음
2) 없음
3) 없음
4) 전분야에 기재된 제한
   사항 외에는 Unbound

e. 음반제작․배급
  서비스 
  Sound Record ing

1) 없음
2) 없음
3) 없음
4) 전분야에 기재된 제한
   사항 외에는 Unbound

1) 없음
2) 없음
3) 없음
4) 전분야에 기재된 제한
   사항 외에는 Unbound



302  서비스산업의 뉴라운드 대응전략

현재 세계에서 한국 외에 명시적으로 스크린쿼터제가 존재하고  

있는 나라는 프랑스, 스페인, 브라질, 파키스탄, 중국 등 10여 개국  

정도이다.  프랑스는 1953년 정부령에 의하여 국산영화의 112～140

일간 의무상영을 규정하고는 있으나 현장확인의 어려움으로 인해  

실제적으로 집행되고 있지는 않다. 특히 1967년 “국산영화”가 “유

럽공동체국가 영화”로 대체되어 의미가 거의 희석되어 있는 실정

이다.  스페인은 연간 상영일수의 20～25% 기간 동안 EC영화의 상

영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1개의 스크린만을 가진 영화관은 25%가  

의무기간이고 멀티플렉스인 경우에는 20%이다. 브라질은 대통령

령으로 매년 의무상영일수를 조정하여 시행 중이며 현재 의무상영

일수는 49일이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최종분기 평균 입장수

입액의 10%에 해당하는 벌과금을 부과하고 있다. 영화관이 외화

상영 영화관과 국산영화 상영관으로 구분되어 있는 파키스탄은 각

각 15%와 85% 기간 동안 국산영화 상영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외

화상영 영화관에서는 연간 55일(15%) 동안 국산영화 상영을 의무

화하고 있고 국산영화 상영관에서는 연간 310일(85%) 동안 국산

영화 상영을 의무화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연간 상영일수

의 3분의 2 이상 동안 국산영화 상영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밖에  

스리랑카는 명시적인 스크린쿼터 제도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국

립영화공사National  Fil m Corp oration(NFC)가 외국영화 수입권을 이용

하여 국산영화가 연간 총 Screen Time의 58%를 차지할 수 있도

록 간접적으로 조정하고 있는데 연간 총 Screen Time이란 스리랑

카내 모든 영화관에서 상영되는 모든 영화의 상영시간을 합산한  

시간을 말한다.

(2) 개방의 효과, 그 후의 발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의한 GATS 체결에 있어서도 스크린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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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를 포함한 문화산업 보호장치의 철폐를 완벽하게 관철시키지 못

한 미국은 개별국가와의 양자투자협정(BIT)을 통해 이의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BIT의 미국측 표준문안 제6조에서는 체약국들이  

협정적용대상 투자의 조건으로서 일정수준 또는 비율 이상의 국내

부품 사용,  국내산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사용 또는 선호를 부여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미국의 협정 표준

문안을 받아들여 BIT를 체결한 41개국(1998년 1월 기준) 중 자국

의 영화산업이 산업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나라는 없었으며 미국  

입장에서는 1998년 12월 현재 진행 중인 한국과 미국간의 양자간

투자협정이 사실상 국내 영화산업이 그나마 의미를 갖고 있는 국

가와의 첫번째 협정이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미국은 영화산업이 의미를 갖고 있는 다른  

국가와의 교섭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그 첫 협정대상

인 한국에게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즉,  문화논리를 주장하는  

다른 OECD 국가와의 협상을 위한 사전포석으로 한국에 대한 협

정에서 스크린쿼터제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 외에 그동안 사실상의 규제를 가해 왔던 일본의 대중문화상

품에 대한 규제는 정부가 개방허용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그 첫

단계로 4대 국제영화제(칸,  베니스, 베를린, 아카데미)에서 수상한  

경험이 있는 일본영화,  한․일 합작영화의 상영을 허용하고 이렇

게 극장에서 상영된 영화의 비디오 출시를 허락하게 되었다. 아직  

순수일본영화나 애니메이션, 음반, 방송 등 많은 개방유보 분야가  

남아 있으나 2002년 월드컵의 공동개최를 앞두고 이들 영역의 많

은 부분이 개방될 전망이어서 일본에 대한 이 부분 서비스교역의  

규제문제는 다음 라운드까지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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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뉴라운드에 대비한 전략

(1) 개방가능 분야 및 개방유보 분야, 취약분야

현재 미국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앞으로의 투자협정 및 다음 라

운드에서 스크린쿼터제를 폐지하는 개방정책이 검토사항 중의 하

나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스크린쿼터제는 전반적인 문화산업의  

기반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스크린

쿼터제의 폐지,  혹은 축소가 우리 영상․음향서비스 부문의 위축,  

더 나아가 붕괴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총146일(실제적으로는 106일)인 스크린쿼터제를 전면 폐지

할 경우 한국영화는 배급의 어려움으로 5년 이내에 점유율 5% 미

만으로 붕괴될 것이 예상된다.  현재 한국영화의 제작에 투자하고  

있는 충무로, 대기업, 금융권의 자본이 미래사업성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영화제작을 기피할 것이고 따라서 우리 영화의 제작이 순전

히 개인적인 투자에만 의존해 스크린쿼터 폐지 이후 5년 내에 제

작편수는 10편 미만으로 감소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한국

영화의 편당 평균 입장객수를 현재의 수준으로 계산해도 한국영화  

입장객수는 200만 명 정도,  즉 전체 영화시장의 5% 미만으로 급

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우리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스크

린 확보의 어려움으로 결과는 이것보다 더욱 비관적일 수밖에 없

으며 결국 스크린쿼터제의 폐지는 5년내 한국 영화산업의 붕괴를  

의미한다.

스크린쿼터제의 폐지가 한국영화의 붕괴를 초래하는 과정에서의  

키워드는 배급라인의 붕괴이다. 스크린쿼터제가 붕괴되면 거의 모

든 극장에서 한국영화의 상영은 불가능해진다.  흥행성이 뛰어난  

우리 영화의 지속적인 공급이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대부분



                               제13장/영상・음향 3 05

의 극장주들이 우리 영화에 등을 돌리고 직배사의 시장장악력을  

감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스크린쿼터제가 폐지된 상

태에서 다른 한국영화 진흥책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스크린쿼터제

에 대한 개방적인 접근과 다른 보조수단을 사용한 보완책은 그 실

현성이 희박하다.  결국 스크린쿼터제의 폐지는 단순히 우리 영화

시장의 일부를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화산업 전체의 포기,  

나아가 다음 세기 최대의 산업으로 부각되는 문화산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영화산업은 문화산업의 핵심인 멀티미디

어 콘텐츠산업에서 부가가치 창출과정의 최상단에 존재하는 산업

으로 이의 붕괴는 문화산업 자체의 포기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스크린쿼터제의 중요성은 멕시코 영화산업의 위기에서 그 시사

점을 찾을 수 있다.  멕시코는 1993년 1월 1일부터 멕시코 연방영

화법으로 스크린쿼터제를 시행하였다. 이는 1990년까지 제작편수

가 100여 편 정도였던 멕시코 영화산업이 1991년부터 30～40여 편

대로 급속히 감소하고 위축된 것에 자극받은 결과였으며 1993년의  

30% 규정에서 출발하여 1997년의 10%까지 매년 5%씩 감축하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이러한 제도의 시행으로 1993년 한  

해에는 일시적으로 영화산업의 추가적인 위축을 저지할 수 있었

다. 하지만 1994년 1월 1일 미국과의 NAFTA 체결로 이러한 스크

린쿼터제는 유명무실해졌으며 이로 인해 영화산업이 급격히 붕괴

되기에 이르렀다.  결국 1998년 멕시코 영화제작 편수는 10편에 불

과하며 이는 사실상 멕시코의 영화산업이 붕괴되었음을 의미한다.  

사실상 영화산업의 몰락위기에 직면한 멕시코 정부는 1998년 4월  

23일 스크린쿼터제의 재도입을 골자로 하는 연방영화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영화산업의 재건을 꾀하고 있지만 이미 붕괴한  

멕시코의 영화산업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러한 멕시코의 전례에서 그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듯이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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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음향서비스 부문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규제인 스

크린쿼터제는 다음 라운드에서도 그 폐지가 유보될 수 있도록 적

극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행히 프랑스 등 유럽의 여러  

나라가 문화의 주체성과 다양성을 내세워 미국의 자유교역논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만큼 그들과 공동보조를 취할 필요가  

있다.  

(2) 국내시장 규제개선 및 경쟁력 제고 필요분야

우리 영상․음향서비스 상품의 경쟁력을 제한하는 가장 큰 문제

점은 유통의 전근대성과 기획․제작단계에서의 비전문성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유통개선은 크게 유통주체의 구조적 조정,  유통정보

화의 촉진, 유통단지의 설립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들 세 가지 방법들은 물론 독자적으로 분리되어 해결될 문제들

은 아니며 서로 긴밀하게 연관된 문제들이라는 인식하에서 해결방

법을 찾아야 한다.  사실 영상․음향서비스 부문에 있어서 유통체

계의 개선은 비단 이 부문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우리 나라  

전체 유통체계의 낙후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유통주체의 구조적 조정은 구체적으로 소매점의 체인화, 집적화  

및 대형화, 그리고 기존 도매상과 대기업의 공조를 통해서 이루어

질 수 있다. 소매점의 영세성을 극복하고 이에 의한 현대적 유통

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소매상의 체인화를 통하여 소매

점들의 위상을 제고시키고 이들에 의하여 표준화와 통일화된 유통

을 정착시켜야 한다.  또한 현재와 같이 영세한 소매점들을 체인이

라는 조직 속에 연결하는 것만으로는 유통구조의 개선에 따른 효

율을 극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간 문제가 되어 왔던 무자료거

래의 관행이나 도매상의 자의적 거래관행이 사라지고 유통정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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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촉진시키는 각종 유통기기의 설치에 의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유통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소매점들이 체

인이라는 형태로 조직적 계열화를 이루고 물리적으로도 집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소매점의 집적은 도매상과 소매상간의  

무자료거래 관행이나 도매상의 자의적 유통관행을 상당부분 감소

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소매점 자체의 규모확대를 적

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소매점들의 매장확

대와 현대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우리 영상․음향서비스 산업의 전근대적인 구조와 결부되어 이

제까지 큰 문제 중의 하나로 부각되어 온 것이 무자료거래의 성행  

및 이에 의한 주먹구구식 판매와 유통전략이다.  무자료거래 때문

에 실제거래량조차 파악되지 않는 상태에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산업분석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유통구조의 현대화와 함께  

이러한 전근대적인 관행들을 타파하고 과학적인 산업으로 접근하

기 위해서 유통의 정보화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유통정보화란 생산자로부터 최종소비자에 이르기까지의 흐름을  

정보 네트워크로 연결시켜 유통비용과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효율

적인 유통전략을 수립하는 시스템의 구축을 의미한다. 이러한 유통

의 정보화에 의해 크게 두 가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그 첫

째는 효율적인 상품관리이고 다른 하나는 합리적인 고객관리이다.  

즉, 유통과정의 정보화를 통해 비효율적인 유통구조 및 관행을 개

선시키고 이와 더불어 수집된 자료들을 토대로 과학적이고 합리적

인 상품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영상․음향

서비스 산업의 유통정보화에서 가장 시급하고 핵심적인 과제는 구

체적으로 바코드 시스템 및 POS 시스템의 구축,  그리고 더 나아가  

부가가치통신망Value Ad ded Network (VAN)을 이용한 온라인 수・발

주 시스템Electr onic Or dering System(EOS)의 구축이라 할 수 있다.



308  서비스산업의 뉴라운드 대응전략

국내 영상․음향서비스 산업의 유통개선을 위한 유통단지의 설

립은 두 가지 방향에서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하나는 유통의  

상부구조에서 물류공동화를 통한 물류비의 절감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대형 물류센터의 건립이며, 다른 하나는 유통의 하부

구조에서 영세한 규모의 소매점들이 독자적으로는 실현하기 어려

운 규모의 경제 및 유통의 현대적 구조조정을 위해 소매점의 체인

화와 함께 요구되는 지역별 소매단지의 건립에 의한 소매점의 집

적화이다.

(3) 개방전략 및 개방에 따른 효과 전망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영상․음향서비스 부문의 완전개방은 경

제적인 자유교역논리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물론 문화산업의 상품

들이 하나의 개별상품으로서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그것

은 하나의 상품 이상으로 의미가 있다. 먼저 문화적인 가치를 포

함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의 다양성과 주체성의 확보에도 의미를  

부여해야 하고 다음 세기의 최대 가치창출산업인 문화산업의 성장

발전 토대를 확보해야만 한다.  따라서 영상․음향서비스의 개방에  

대한 접근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 라운드에서 미국은 이 부문의 완전자유교역을 끝까지 관철

시키려고 노력할 것이 자명하다. 위에서도 언급하였지만,  미국이  

현재 세계에서 보유하고 있는 영상․음향서비스 부문의 우월적인  

경쟁력을 다음 세기에도 확보하는 것이 미국의 미래이익을 위한  

가장 큰 담보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이러

한 미국의 논리에 문화논리로 강하게 반발하고 최대한 미국의 경

쟁력을 견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우리의 선택은 미국측의 요

구대로 우리의 영상․음향서비스 부문을 완전개방하느냐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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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행동에 보조를 맞추어 미국측의 거센 요구를 감내하느냐  

중 하나이다. 물론 전반적인 우리의 국익이 과연 어느 쪽에서 더  

크게 나올 수 있는가는 그때의 우리 경제환경과 다른 분야에서의  

논의와 결부되어 계산될 수 있겠지만 한 가지 명확한 것은 현재  

단기간의 이익보다도 다음 백년, 혹은 천년을 준비하는 장대한 시

각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4. 요약 및 결론

GATT의 서비스업종 분류표상에 나타난 영상․음향서비스는  

주로 전통적인 영상․음향서비스 부문에 국한되어 있는 것처럼 보

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다음 세기에 가장 주목을 받을 것이라고 많

은 전문가들이 예언하고 있는 문화산업 전체를 포괄하고 있다고  

인식해야 옳다. 즉,  전통적인 부문 외에 이러한 전통적인 영상․음

향서비스로부터 파생되고 있는 많은 멀티미디어 콘텐츠부문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반적인 분석과 이에 대한 우리

의 대응전략도 광범위한 영상․음향서비스를 포함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영상․음향부문을 망라하는 세계 미디어업계는 미디어의  

특정영역 혹은 전미디어영역을 통해 영향력을 발휘하는 글로벌기

업들을 중심으로 재편 중이다. 6대 글로벌 메이저들은 기존 문화

상품 제작사들의 거대화, 혹은 전략적 제휴를 통해 세계 전체를  

각각의 네트워크 안으로 편성하려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6대  

글로벌 메이저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미국은 이와 같은 세계시장  

독점화 전략의 완성을 위해 문화상품의 국제간 자유무역을 지속적

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루과이라운드에서도 가장 큰 대항세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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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국가와 협상의 결론을 맺지 못한 후 각국과의 상호협상을 통

해 다음 라운드를 준비하는 전략으로 우회하고 있는 듯하다.

문화관광부의 자료에 의하면 1997년 말 현재 우리 나라 문화산

업시장의 규모는 전체 약 16조 원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최근의 경제환경 변화로 인하여 이들 문화산업시장도 상당히 위축

되고 있으며,  특히 음반시장은 주 소비층인 10대의 구매력 감소로  

인하여 20% 이상 시장이 감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 영

상․음향서비스 상품의 대외경쟁력을 객관적인 기준에서 살펴보면  

단지 국내상품이라는 사실 이외에는 크게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실정이다.  영상․음향서비스 부문에서 우리 나라의 규제는 국산영

화 의무상영일수를 규정한 스크린쿼터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다.  

단지 그동안 일본의 대중문화상품이 국내에 유입되는 것을 막고  

있었던 것도 하나의 규제로 볼 수는 있다.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

반협정(GATS)의 우리측 양허표상에는 케이블 TV 방송부문을 제

외하고는 영상․음향서비스 부문에서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이 없다.  우리는 양허표를 제출하여 국제사회와 공동보

조를 취하는 한편 스크린쿼터제와 같은 경우에는 미국측과의 암묵

적인 합의를 통하여,  그리고 일본의 대중문화상품 유입 같은 경우

에는 일본측과의 암묵적인 합의를 통하여 제한조치를 유지하는 개

념으로 정리되었다.

현재 미국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앞으로의 투자협정 및 다음 라

운드에서 스크린쿼터제를 폐지하는 개방정책이 검토사항 중의 하

나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스크린쿼터제와 관련한 문제는 전반

적인 문화산업의 기반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  

이유는 스크린쿼터제의 폐지, 혹은 축소가 우리 영상․음향서비스  

부문의 위축,  더 나아가 붕괴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멕시

코의 전례에서 그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듯이 결국 영상․음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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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 부문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규제인 스크린쿼터제에  

대해서는 다음 라운드에서도 그 폐지가 유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

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행히 프랑스 등 유럽의 여러 나

라가 문화의 주체성과 다양성을 내세워 미국의 자유교역 논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만큼 그들과 공동보조를 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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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장 건 설

1. 개 관

(1) 일반적인 특징  

1) 건설산업의 범위

건설사업은 일반적으로 기획→타당성 조사→기본설계→실시설계

→시공 및 감리→유지관리의 순으로 진행된다.  그동안 우리 나라

에서는 시공업을 건설업으로 규정해 오다가 1995년에「건설산업기

본법」을 제정할 때 비로소 기획․설계․감리 등 엔지니어링 영역

도 건설산업의 범위에 포함시켰다.93) 

2) 건설산업과 국민경제

건설산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대 초

의 5%에서 1990년대 초 13%까지 상승하였다가 1996년에는 11.3%

를 기록하고 있다.  건설업에서 고용하는 인력도 1970년에는 28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3%에 불과하였지만, 1996년에는 197만 명

을 고용하여 전체 취업자의 9.5%를 차지하였다. 

93)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에서는 “ 건설산업이라 함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고 규정하면서 “ 건설업” 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업으로, “ 건설용역

업”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을 수행하는 업으로 각각 구분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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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1> 건설업 생산액과 취업자수의 추이
                                                  (단위 : 십억 원, 천 명, %)

구    분 1970 1980 1990 1996

건설업 생산액

(건설업 생산)/(국내총생산)

140.4

5.1

3,060.6

8.0

20,736.6

11.5

31,128.2

11.3

건설업 취업자수
(건설업 취업자)/(총취업자)

281
2.9

843
6.2

1,346
7.4

1,968
9.5

자료 : 대한건설협회,『민간건설백서』, 1998.

3) 건설시장 규모

건설시장의 규모는 IMF 구제금융 신청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증

가해 왔는데,  지난 1997년의 경우 건설공사 총수주 실적은 79조  

7,400억 원이었다.  

<표 14-2> 건설공사 계약액 추이(1995～1997)
                                                              (단위 : 억 원)

합  계 공  공 민  간

계 토 목 건 축 계 토 목 건 축 계 토 목 건 축

1995 576,063 171,978 404,085 204,372 134,817 69,555 371,691 37,160 334,531

1996 737,885 288,322 449,563 325,283 248,540 76,743 412,602 39,782 372,820

1997 797,416 337,331 460,085 354,133 272,830 81,303 443,283 64,501 378,782

자료 : 대한건설협회(1998)

1997년 말 현재 국내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의 용역수주 실적94)

94)  건설용역은 설계와 감리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지만, 일반적으로 감리는 별

도로 취급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용역수주 실적은 감리를 제외한  
조사 및 설계용역을 의미한다. 한편, 건축설계업은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별도

로 관리하고 있으나, 수주실적은 금액으로 집계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시

장규모는 알 수 없고 대략 2조 원 규모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314  서비스산업의 뉴라운드 대응전략

은 1조 5,898억 원으로 연평균 2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업

체당 수주실적은 9억 7,100만 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표 14-3> 건설부문 용역수주 실적
                                                        (단위 :  백만 원, %)

구 분 업체수 건수 금액
업체별  
건  수

업체별  
금  액 건별 금액

1994

1995
1996

1997

1,317

1,420
1,476

1,637

112,377

13,870
16,094

17,393

778,650

957,654
1,321,890

1,589,804

9.40

9.77
10.90

10.62

591

674
895

971

62.9

69.0
82.1

91.4

증가율 8.1 13.5 27.1 4.3 21.4 15.1

자료 : 건설교통부

건설시장의 개방으로 외국업체의 진출이 가장 활발한 영역은 감

리시장이다. 1994년에 50억 원 이상의 모든 공공공사에 책임감리

제도가 적용되면서부터 크게 늘어난 감리시장은 1994년의 8,034억  

원에서 1997년 말 현재 2조 1,000억 원 규모로 급성장하였다.  

<표 14-4> 건설감리시장의 규모 추이(1994～1997)
                                                        (단위 : 건, 천만 원)

공사규모
1994 1995 1996 1997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50억 미만 191 3,999 213 5,408 217 6,318 1,067 28,929

50억 이상 825 76,343 1,219 104,906 1,409 138,008 1,397 181,100

계 1,016 80,342 1,432 110,314 1,626 144,326 2,464 210,029

자료 : 한국건설감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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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설산업의 특성

건설산업은 제조업과 달리 수주산업受注産業이라는 기본적인 특성  

외에 생산활동의 불연속성, 수주 및 목표관리의 불확실성, 일과성  

단품생산활동의 한계로 인한 비반복성 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표 14-5> 건설업과 제조업 등 일반산업의 차이

 구  분 건 설 업 일 반 산 업

거 래 방 식 직접거래 간접거래

수요․공급 단수․복수 복수․복수

판매유통방식 선수요․후공급 선공급․후수요

생 산 방 식 주문생산 계획생산

생산시스템 분산시스템(현장이동식) 집중시스템(공장고정식)

생 산 환 경 실외 실내(쾌적환경)

산 업 구 조 노동기능집약적 기술집약적

생 산 기 간 중장기 단기

경제환경반응 후행성 동행․선행성

부가가치율 낮음 높음

하도급의존도 높음 낮음

재 고 조 정 불가능 가능

경 영 전 략 예외경영 목표경영

제품평가 기준 무형/종합적․장기적 평가 유형/국부적․단기적 평가

자료 : 이규재,「사회경제적 환경변화와 건설산업의 전망」, 홍성웅 편,『한국건설   

       21세기 비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1996.

(2) 규제현황과 산업구조

1) 규제현황

1958년에「건설업법」이 제정되면서 면허 등 건설산업에 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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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규제장치가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1980년대까지는 사실상  

보호를 통한 산업육성정책을 시행해 오다가, 1980년대 말부터는 우

루과이라운드 타결이 가시화되자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신규면허  

발급(1989)을 재개하고, 최저가 낙찰제도를 도입하는 등 점진적인  

규제완화와 경쟁촉진정책을 시행해 왔다.  한편, 1990년대 중반부터

는 WTO체제의 출범에 따라 경쟁 및 시장기능을 강화하고, 시설

물의 품질과 안전확보를 위한 사회적 규제를 정비하기 시작하였

다.

우리 나라의 건설규제는 오랫동안 시공업과 용역업의 겸업을 불허

해 왔기 때문에 시공업을 규제하는 법률과 용역업을 규제하는 법률로  

크게 구분해 볼 수 있다. 먼저, 시공업을 규제하는 법률로는「건설산

업기본법」, 「건축법」,「주택건설촉진법」,「전기공사업법」, 「전기통

신공사업법」,「환경설비공사 관련법」  등이 있으며, 용역업을 규제하

는 법률로는「건축사법」,「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건설기술관리

법」  등이 있다. 용역 및 공사계약과 관련해서는「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있으며, 그 밖에「공사계약 일반조건」등 각

종 회계예규가 있다.  

1990년대 중반부터 규제완화조치가 행해졌지만 건축․토지․교

통 등의 분야는 여전히 규제가 많은 분야로 지적되어 왔으며,  실

제로 1997년에 시행한 정부규제 전수全數조사 결과에 따르면 건설

산업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가 갖고 있는 규제의 수가 총915건으

로 보건복지부에 이어 2위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1998년에는 연내  

소관부처 규제의 50%를 철폐하라는 대통령의 강력한 지시에 따라  

1998년 10월 18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건설교통부 규제정비계획”

을 심사하여 총915건 중 585건(63.4%)을 정비대상으로 확정하였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결정된 주요내용은 건설업 면허제의 등록제  

전환, 전문건설업종간 겸업제한 폐지, 시공능력 공시제도의 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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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의무하도급 제도의 폐지, CM․턴키공사의 일괄하도급과 재하

도급 허용,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완화, 해외건설 수주경합 조정제

도의 폐지, 국가별․지역별 해외건설업자 지정제도의 폐지 등이다.

<표 14-6> 건설교통부 소관 규제정비계획
                                                                 ( 단위 : 건)

 구   분 규제총수
1998년 정비 1999년  

이후 
정비

존치
소계 폐지 개선

건설교통부계획 911(100) 396(43.5) 81( 8.9) 315(34.6) 127(13.9) 388(42.6)

규제개혁위원회 
조  정  안 915(100) 585(63.4) 196( 21.4) 384(42.0) 5(0.5) 330(36.1)

주 : ( ) 안은 백분율

자료 : 규제개혁위원회

1998년 10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통과된 규제개혁의 내용은 그

동안 건설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하도급제도 및 입찰․

계약제도의 개선을 대부분 수용해 준 것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

고 있다. 그러나 건축설계업과 시공업의 겸업금지, 전기 및 정보통

신 공사의 분리발주 의무화,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분리 등  

이해관계집단의 반발이 심한 핵심적인 규제의 틀은 여전히 존치되

어 있다. 이들 세 가지 규제조치는 모두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든 것으로, 건설시장의 개방에 따라 외국업체의 진입이 증가할

수록 문제가 될 수 있다.

2) 산업구조

건설산업의 공급구조도 크게 설계․감리 등 엔지니어링 부문과  

시공부문으로 양분할 수 있다. 먼저, 1998년 9월 30일 현재 건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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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4-7> 엔지니어링 기술부문별・업체별 기술사 보유현황
              (1998. 11)

주된 기술부문 업체수 보유수 미보유수 보유비율(%)

기       계 81 41 40 50.62

전 기․전 자 48 19 29 39.58

통신․정보처리 175 27 148 15.43

화       학 17 5 12 29.41

건       설 610 358 252 58.69

환       경 23 8 15 34.78

응 용 이 학 152 95 57 62.50

기       타 20 13 7 65.00

합       계 1,126 566 560 50.27

자료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문에 신고한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수는 610개사이며,  이들 업체의  

기술사 보유비율은 58.69%에 지나지 않는다. 

건축설계를 전담하고 있는 건축사 사무소의 수는 1998년 11월  

말 현재 5,347개소인데, 이 중 1인 건축사 사무소가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등록된 감리회사는 1998년 9월 말 현재 총

669개사이다.

<표 14-8> 건축사 사무소수(1998. 11)

개인사무소 법인사무소 용역사무소 합 계

3,906 1,427 14 5,347

자료 : 대한건축사협회

<표 14-9> 등록감리회사수(1998. 9) 

종합감리 토목감리 건축감리 설비감리 합 계

217 85 345 22 669

자료 : 한국건설감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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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업체는 일반 건설업체와 전문 건설업체로 양분할 수 있는

데, 일반 건설업체가 발주자로부터 원도급을 받아서 전문 건설업

체들에게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생산이 이루어지며,  원칙적으로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겸업은 금지되어 있다.  일반 건설업체

수는 1988년의 468개사에서 건설업 면허개방으로 1998년 11월 말  

현재 4, 272개사로 크게 늘어났고,  전문 건설업체도 1988년의 4,430

개사에서 1998년 11월 말 현재 2만 1,437개사로 급증하였다.  

<표 14-10> 일반 건설업체 분포 및 면허분포(1998. 11)

업 체 분 포 면 허 분 포

합계 토건 토목 건축 산업
설비

조경 합계 토건 토목 건축 산업
설비

조경

4,272 1,905 1,301 987 3 76 4,868 1,905 1,302 1,292 141 228

자료 : 대한건설협회

(3) 경쟁력

건설시장의 개방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국내 건설시장에서도  

해외시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외국기업과 경쟁해야 한다는 사실이

다. 따라서 외국기업의 국내진출이 가속화될수록 국내 건설업체의  

국제경쟁력 강화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게 된다.  

우리 건설업체의 국제경쟁력 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면, 품

질이나 기술적인 면에서 선진국 수준에 비해 전반적으로 뒤떨어져  

있으며, 시공부문에서만 다소 국제경쟁력을 갖고 있을 뿐 기획․

엔지니어링․설계 등과 같은 고부가가치 사업의 경쟁력은 대단히  

취약하다.

먼저, 우리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24개 경쟁력 요인별로 평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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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에 따르면(<표 14-11> 참조), 선진국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특히 EC 능력, 프로젝트 관리능력, 공사품질, 

<표 14-11> 항목별 한국 건설업체의 경쟁력

국제경쟁력 항목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하여

기타  
중진국에 비하여

강하다 동등 약하다 강하다 동등 약하다

 1. 정보수집․기획능력 ● ●

 2. Engineering & Construction 능력  ● ●

 3. 프로젝트 관리능력 ● ●

 4. 파견사원 능력 ● ●

 5. 기자재 조달능력 ● ●

 6. 타사(타 업종)와의 협력체제 ● ●

 7. 토목․건축기술 ● ●

 8. 진출국 수요에 따른 기술의
    적합화

● ●

 9. 공사품질 ● ●

10. 공기엄수 ● ●

11. 교섭․클레임 처리능력 ● ●

12. 현지화 ● ●

13. 현지 노무관리, 교육 ● ●

14. 노무자 인건비 절감 ● ●

15. 파견사원 인건비 절감 ● ●

16. 외국 사회․문화 적응능력 ● ●

17. 외국인과의 인간관계・신뢰성
    형성능력

● ●

18. 자금조달능력 ● ●

19. 지불조건의 설정능력 ● ●

20. 견적능력 ● ●

21. 환리스크 대책 ● ●

22. 컨트리 리스크 대책 ● ●

23. 정부의 원조체제 ● ●

24. 종합 ● ●

자료 : 건설제도개혁기획단 실무작업단,『부실방지 및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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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능력, 견적능력 등 21개 분야에서 모두 선진국에 비해 취

약하다. 토목․건축기술, 공기엄수,  노무자 인건비의 비용절감 등

의 분야는 선진국과 동등한 수준이며, 중진국에 비해서는 품질이

나 공기엄수 측면에서 다소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사업 단계별로는 시공분야가 선진국 수준에 다소 가깝고,  

기획․설계․감리․유지관리 분야 등이 대부분 기술격차가 심하다

(<표 14-12> 참조).  설계․감리분야의 경쟁력이 대단히 취약하다

는 사실은 건설시장의 개방과 관련하여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

다. 외국  건설업체들의 주된 진입영역은 시공부문이 아니라 바로  

설계․감리부문이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의 엔지니어링 기술수준

이 낮은 이유는 기본적으로 시공업과 용역업의 겸업을 불허해 온  

정부규제에 기인한 것이다. 1993년에「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이  

제정되면서 시공업체가 토목 엔지니어링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건축설계 분야에는 여전히 시공업체의 참여가 불

가능하다.   

<표 14-12> 건설사업 단계별 기술수준
                                                               ( 선진국=100 )

기획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67.8 71.2 78.5 66.2 65.9

자료 : 건설제도개혁기획단 실무작업단(1996)

시설물분야별 기술수준도 선진국의 60～70 수준이지만,  도로․

주거용 건축물․하천․교량․터널 등은 비교적 높고, 인텔리전트

빌딩 등 첨단분야는 그동안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기는 하였

지만 여전히 미흡하다(<표 14-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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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13> 시설물분야별 기술수준

                                                               ( 선진국=100)

시 설 물 1987 1993 1998

도     로 68 72 75

교     량 67 71 71

터     널 68 69 70

지     하 64 65 66

상 하 수 도 59 63 68

하     천 70 71 72

해     안 60 62 64

댐 66 67 68

플 랜 트 - 62 68

고 층 건 축 62 67 68

주 거 건 축 66 70 70

인텔리전트빌딩 - 51 59

건 축 설 비 54 60 64

종 합 수 준 63 65 68

자료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 WTO협정하의 한국의 약속

(1) 약속의 근거와 내용

정부조달협정 가입과 우루과이라운드/서비스협상(GNS)의 타결

로 국내 건설시장은 이미 1994년부터 단계적으로 개방되기 시작하

였다.  

먼저 우루과이라운드/서비스협상에 따라 1994년 1월 1일부터는  

건축공사,  토목공사 등 일반건설분야에서 외국건설회사의 100%  

국내 단독투자가 허용되었다.  한편, 일반건설업의 경우에는 19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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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외국건설회사의 지사설립을 허용하였고, 전문건설업의 경우

에는 1996년부터 외국건설회사의 100% 단독출자를 허용하되, 지

사설립 허가는 1998년부터 허용하였다. 또한 설계용역분야에서는  

건축부문의 경우 국내건축사와의 공동진출이 허용되었고,  부동산

업부문에서는 중개업, 관리업, 감정업시장이 개방되었다.

구 재무부에서는 외국인투자개방 5개년(1993～1997) 예시제를 통

하여 업종별 개방시기와 한국표준산업분류표(KSIC)상 구체적으로  

개방되는 업종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일반건설(1994년 1월 개

방)부문에서는 도로건설 및 포장공사업,  교량․터널 및 철도건설

업, 건축물 자영건설업, 주택도급 건설업 등 12개 분야가 제시되었

고, 전문건설(1996년 1월 개방)부문에서는 산업설비조립 및 설치공

사업, 폐기물처리 및 오염방지시설 공사업, 철근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전기공사업,  건설장비임대업(운전사 딸린) 등 28개 분야가  

제시되었다.

한편, 서비스의 모든 양허분야에 적용되는 공통제한사항으로는  

외국인 주식취득에 대한 제한, 외국인 상업적 주재(자회사, 합작회

사, 지사, 사무소)에 대한 제한,  외국인 토지취득에 대한 제한,  서

비스교역에 수반되어 이동이 허용되는 인력의 범위에 대한 제한  

등이 있다.  

정부조달협상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 같은 맥락에서 정부조달

부문에서의 자유화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1987년부터 시작된 가입

국간의 협상으로 자유화 대상을 기존의『중앙정부기관 물품구매』에

서 중앙․지방 정부기관 및 통신․전력기관 등 정부 영향력하의 공

공기관의 물품, 서비스 및 건설구매』까지 확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추

진되어 왔다. 공공건설시장의 개방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정부조달협

상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 함께 일괄 타결되었다. 

우리 나라는 건설의 여덟 분야 중 운전자 딸린 장비임대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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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14> 국내 건설시장 개방현황

구 분 개  방  방  법 개방시기 비  고

건설
시공

민간

부문

일  반

건설업

-100% 단독투자 허용

-지사설립 허용

1994. 1

1996. 1
-일괄하도급 및

 하도급의무

 부과
전  문

건설업

-100% 단독투자 허용

-지사설립 허용

1996. 1

1998. 1

공공

부문

중앙정부
-500만 SDR(약 58.3억 원)
 이상 중앙정부 발주공사

1997. 1

-대통령비서실, 

 경호실, 안기부, 

 비 상 계 획 을     
 제외한 42개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및  

정부투자

기    관

-1,500만  SDR(약 174.9억 원)

 이상 지방 및 정부투자기    

 관 발주공사

1997. 1

-서울시, 5개 직
 할시 및 9개도

-23개 정부투자

 기관

설계

용역
업

설계 

서비스

-건축 : 국내건축사와 공동진출 허용

-토목

 ․민간부문 : 기개방(1993. 5)
 ․공공부문 : 

   중앙정부 13만 SDR(1.5억 원)

   지방정부, 정부투자기관 20만
   SDR(2.3억 원) 개방

1996. 1

1997. 1

 

-국내업체와 공

 동계약에 의한

 서비스 제공
 허용

책임
감리업

-기개방 1995. 7

부동
산업

중개업

관리업
-부동산중개업, 관리업, 감정업 1996. 1

공급업

임대업

-주거용, 비주거용 건물분양공급업

-주거용, 비주거용 건물임대업  
1998. 1

-외국인 투자비율  

 50% 이하

기타 건설 

관 련 업

-골재채취업, 건설기계장비 임대업,

 유원지운영업
1998. 1

개방유보
분    야

-투자개발공급업, 
 기타 부동산임대업

자료 : 대한건설협회(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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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정지작업, 건축,  토목, 조립건축, 전문건설,  설비공사, 마감공사  

등  총7개 분야의 공공건설시장을 개방하기로 하였다. 양허대상은「예

산회계법」의 적용을 받는 중앙기관과「지방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광역 지방자치단체, 그리고「정  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

는 정부투자기관 등 셋으로 분류된다.  정부조달협정은 1996년 1월 1

일부터 발효되었지만,  신규가입국인 우리 나라는 1년의 유예를 받아

서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게 되었다. 민간 및 공공건설시장을 포

함한 국내 건설시장의 개방현황은 <표 14-14>와 같이 요약될 수 있

다. 

GATT나 기타 민간부문을 규율하는 협정은 국경조치를 대상으

로 관세 및 비관세장벽, 서비스 공급형태에 따른 제한조치 등에  

있어 객관적이고 무차별적인 조치만을 인정하고, 국경을 통과한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내국민대우를 부여함으로써 실질적인  

시장접근을 보장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정부조달협정도 마찬가

지로 실질적인 시장접근을 위하여 내국민대우를 원칙으로 하고 있

으며, 양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 공개경쟁입찰을 또  

다른 원칙으로 삼고 있다.  

(2) 개방의 효과, 그 후의 발전

1) 외국업체 진입현황

전면적인 건설시장 개방 이후 2년이 되어가는 현 시점까지,  당

초의 우려와는 달리 외국업체의 진입이 그리 활발하지는 않다.

먼저, 건설교통부 집계에 따르면, 1998년 11월 말 현재까지 국내  

건설시장에 진입한 외국 건설업체수는 128개에 이르고 있다. 분야

별로는 시공부문에 총62개사, 설계 등 용역부문에 53개사, 감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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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13개사가 진입해 있다. 건축설계시장의 경우,  1996년 1월부터  

국내건축사와 공동계약에 의한 외국건축사의 서비스 공급을 허용

하고 있지만, 1998년 11월 말 현재 24명이 신고되어 있다.

<표 14-15> 외국 건설업체 진입현황(1998. 11)

시공부문 설계 등 용역부문 감리부문 합 계

총62개사

-지사설립 : 12개사
 (일반 :  4, 전문 : 8)

-합작법인형태의
 외국인투자 40개사

총53개사

-일본(22), 미국(22), 
 독일(2), 이탈리아(1), 
 캐나다(1), 영국(1), 
 홍콩(1), 중국(1), 
 오스트리아(1), 
 말레이시아(1)

총13개사

-미국(6), 프랑스(3), 
 독일(2), 영국( 1), 
 일본(1)

128개사

자료 : 건설교통부

시공부문에 진입한 외국 건설업체 중 일반건설업 면허를 받은  

업체는 후지타,  (주)벡텔 인터내셔날, 플루어 다니엘 이스턴, 보비

스 아시아 퍼시픽,  중국건축공정총공사 등 5개사였지만, 이 중 보

비스사는 1997년 4월에 면허를 반납하였다.

<표 14-16> 외국업체의 일반건설업 면허취득 현황

업 체 명 업종 및 면번 면허일자 국 적 비  고

1 (주)후지타 토건 96-2067 1996. 10. 14 일 본

2 (주)벡텔 인터내셔날 토건 96-2068 〃 미 국

3 플루어 다니엘 이스턴 토건 96-2069  〃 미 국

4 보비스 아시아 퍼시픽 토건 96-2070 〃 싱가포르
1997. 4. 1 

면허반납

5 중국건축공정총공사 토건 96-2071 〃 중 국

자료 :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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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에서는 9개 업체가 면허를 취득하였으나, 한일마그마

(주)가 1997년 6월에 면허를 반납함으로써 현재는 8개 업체가 진

입해 있다.

<표 14-17> 외국업체의 전문건설업 면허취득 현황

업 체 명 업  종 면허일자 국 적 비 고

1 한일마그마(주) 보링그라우팅 1997. 10. 13 일  본
1997. 

5. 6 반납

2 한국오티스엘리베이터(주) 승강기 설치 1994. 12. 30 벨기에

3 (주)클레스트라하우저만 건축물 조립 1994. 12. 30 프랑스

4 피코노아시아(주) 의    장 1994. 12 .30 싱가포르

5 강남화상(주) 도    장 1996. 11.  5 일  본

6 (주)일진피사 창    호 1997. 11. 25 요르단

7 디비탁시스템즈코리아(주) 철근콘크리트 1998.  3. 10 호  주

8 (주)아세아브라운보베리 기 계 설 비 1997. 10. 22 독  일

9 (주)건안개발엔지니어링
비계․구조물 

해체
1995. 10. 25 미  국

자료 : 건설교통부

건설시장의 개방으로 비교적 활발하게 외국업체가 진출하고 있

는 영역은 감리시장이다. 시장개방 시기도 성수대교 및 삼풍백화

점 붕괴사고로 당초 계획보다 빨라진 1995년이었다. 국내에 진출

한 외국감리업체는 13개사이고, 감리원의 수는 1998년 3월 현재  

총252명이다. 국내에 진출한 외국 감리업체들은 대부분 성수대교  

복구공사나 경부고속철도 노반공사, 인천 신공항시설공사 등 고도

의 기술을 요하는 공사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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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18> 국내진출 외국 감리전문회사 현황

업  체  명 국  적 등 록 일 자

 1. DE-CONSULT 독  일 1996년  3월

 2. Lahmeyer International Gmbh 독  일 1996년  3월

 3. SEEE 프 랑 스 1996년  3월

 4. SYSTRA-SOFRETU-SOFRERAIL 프 랑 스 1996년  3월

 5. (주)조오다이 일  본 1996년  4월

 6. 소코텍 인터내셔날 프 랑 스 1996년 10월

 7. 다니엘 맨 존슨 & 맨더홀 미  국 1996년 12월

 8. 랜틀 팔머 & 트리튼 리미티드 영  국 1997년  1월

 9. 벡텔 인터내셔날 인코퍼레이티드 미  국 1997년  3월

10. 파슨스 오버시즈 컴퍼니 독  일 1997년  6월

11. 리핀컷 제이콥스 & 구다 코리아 미  국 1997년  9월

12. 힐 인터내셔날 인크 미  국 1997년 10월

13. 시버드럽 시빌 뱅크 미  국 1997년 10월

자료 : 건설교통부

2) 외국업체 수주현황

1997년 10월, 외국 건설업체로서는 처음으로 일본의 후지타가 LG

건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탐진 다목적댐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

하였다가 실패하였다.  

그 이후 1998년 12월 현재까지 외국업체들이 국내 건설시장에서  

건설공사를 단독수주한 실적은 아직 없다. 그러나 지분참여형태의  

일반건설 시공부문 수주는 2건(240억 원)이 있다.  플루어 다니엘이  

인천 신공항 여객터미널 골조공사(사업비 7, 530억 원)에 지분 4.59

%(89억 4,700만 원)로 참여하고 있고, 후지타는 삼성문화재단 고미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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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사(사업비 400억 원)에 지분 30%(150억 원)로 참여하고 있다.  

전문건설의 경우는 지금까지 4개사가 총226억 원을 수주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주)클레스트라하우저만(프랑스)이 51억 원(철물,  

건축물조립), 강남화상(일본)이 20억 원(미장, 방수, 도장), (주)일진

피사(요르단)가 22억 원(창호), (주)아세아브라운보베리(독일)가 13

억 원(기계설비)을 수주하였다.  

시공분야보다 외국업체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문은  

건설사업관리(CM) 부문이다.  이미 이 분야에서만도 미국의 벡텔사

가 경부고속철도 사업관리용역을 1,408억 원에 수주하였다.

기술용역분야의 경우,  소시뜨누벨르테크니까즈(프랑스)사가 평택  

LNG 6,  7차 인수터미널 건설관련 업무에, 소프레가즈(프랑스)사  

또한 평택 LNG 인수기지 1차 확장공사에 기술용역을 제공하였다.  

써전트앤드런디합명회사(미국)가 원전 11, 12호기 건설에,  쎄잴랙

(프랑스)사가 무주 수력발전소 건설에 기술용역을 제공하였으며,  

씨윌리암 할크로우 앤드 파트너 리미티드(미국)사는 인천 신공항  

건설에 따른 기술자문용역을 제공하였다.  

감리시장의 경우는 인천 신공항,  경부고속철도,  가양대교,  당산

철교, 영종대교, 서해대교 등 15개 공사현장에서 외국업체들이 활

동하고 있다. 

3. 뉴라운드에 대비한 전략

(1) 개방가능 분야 및 개방유보 분야, 취약분야

현재 외국업체의 진입이 제도적으로 봉쇄된 영역은 거의 없다.  

향후 일본업체들을 필두로 미국, 유럽업체들과 일부 동남아업체들

의 국내 건설시장 진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외국업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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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영역은 주로 CM,  감리 및 기술용역과 같이 우리 건설업체들

의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엔지니어링 부문이 될 것이다.  

시공과 관련해서는 이미 국내면허를 취득한 4개 회사의 주력사

업영역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표 14-19>에서 보듯이, 플루어 다니엘과 벡텔은 매출액의 거

의 대부분이 석유화학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중국건축공정총공

사는 일반건축 분야의 비중이 높고,  후지타는 일반건축뿐만 아니

라 하수처리장,  석유화학 분야도 수행하고 있다. 플루어 다니엘과  

벡텔의 주된 진입영역은 플랜트, 설계,  CM 등이 될 것으로 전망되

고, 중국건축공정총공사나 후지타는 건축부문의 시공영역에 진입

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표 14-19> 국내면허 취득 외국 건설업체의 주력사업 분야 

순
위

업체명
 매출액(1996)

 주력사업 분야
진입예상

분  야
국   내

도급한도액총액 해외(%)

3
플루어
다니엘

9,009 4,856(53.9)
석유․화학, 공장설비, 

발전소
플랜트, 

설계, CM
20억 

7,050만 원

5 벡텔 7,498 4,041(53.9)
석유․화학, 발전소, 

교통시설

플랜트, 
토목, 

설계, CM
21억 원

34
중국건
축공정
총공사

4,130 1,193(28.9) 일반건축, 교통시설
건축, 

시공부문
200억 원

126 후지타 6,113 113(1.8)
일반건축, 하수처리장, 
석유․화학, 공장설비

건축, 
시공부문

200억 원

주 : 1) 위 순위는 해외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것임.

     2) 매출액은 백만 달러 기준임.

자료 : 대한건설협회(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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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시장 규제개선 및 경쟁력 제고 필요분야

1998년 10월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으로 그동안 문제시되어 왔

던 규제의 대부분이 철폐 내지 완화되었다. 하지만, 시공업체 소속  

건축사의 설계업무 불허,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발주 의무

화, 일반․전문면허체계와 같은 핵심적인 규제는 여전히 존치되어  

있음을 앞에서도 이미 언급하였다.

국내 건설업체의 엔지니어링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시공업체도 건축설계업을 겸업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공종

간의 유기적인 통합과 사업관리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전기 및 정

보통신공사의 통합발주도 허용해 주어야 한다. 일반․전문으로 이

원화된 산업구조는 장기적으로 허물어지겠지만, 일반업체는 건설

사업관리(CM)능력을 향상시키고 전문업체는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수평적인 협력관계를 높이도록 해야 한다.

경쟁력의 제고가 필요한 분야는 사업단계별로는 기획․타당성  

조사․설계 및 감리부문이다. 특히 기획부터 시공․유지 관리에 이

르는 건설사업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사업관리(CM)능력의 향상

이 시급히 필요하다. 왜냐하면 미국․일본․유럽 등 선진 외국의  

건설업체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단순시공기능이 아니라 프로젝트  

발굴, 사업기획 및 관리, 파이낸싱, 타당성 조사, 설계, 구매, 시공,  

감리 및 유지・보수에 이르는 건설사업 라이프사이클 전체에 걸친  

총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

다.  

(3) 개방전략

건설시장의 개방은 국내 건설시장의 일부를 외국 건설업체가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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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하는 부정적인 효과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효과도  

대단히 많다. 첫째, 선진국의 국제화된 건설기술에 대한 접촉기회  

확대와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설회사의 건설관리기술이 국내에 도

입됨으로써 국내 건설기술 수준의 제고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둘째, 국내의 불합리한 건설관련 제도와 관행도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정비되는 계기를 맞이하게 된다. 셋째,  국내시장에서 선진 외

국의 건설기업과 공정한 경쟁을 함으로써 해외 건설시장에 진출했

을 때 필요한 국제경쟁력을 국내에서 키울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긍정적 효과도 국내 건설업체들의 개방전략이 성

공적일 때 가능하다. 그리고 개방전략은 국내시장의 보호라는 소

극적인 방어전략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공격

적 전략이어야 한다.  여기서는 구체적인 개방전략으로 EC화 전략,  

글로벌화 전략, 전문화 전략,  시스템화 전략 등 네 가지를 제시하

고자 한다.   

1) EC화 전략

EC(Engineering Construct ion)화 전략이란 시공뿐만 아니라 프

로젝트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파이낸싱,  구매, 유지관리 등 총

체적인 건설서비스를 한 개의 회사에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배

양하고자 하는 전략이다. 이미 국내에 진출한 벡텔이나 플루어 다

니엘 등 선진 외국의 건설업체들은 이같은 EC 능력을 갖추고 있

고, 국제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EC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엔지니어링 능력의  

강화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이 필요하고, 시공업

체의 건축설계업 겸업도 허용해야 하며, 각 회사별로 전략사업 단

위에 대한 엔지니어링 능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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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글로벌화 전략

글로벌화 전략이란 국제적인 건설제도와 관행을 확립한다는 의

미도 있고, 세계 어느 곳이든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이면 적극적으

로 진출해야 한다는 의미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정부조달시장의 개방을 계기로 건설관련 제도의 상당부분이 개

선되었지만, 아직도 입찰․계약제도와 관련해서는 국제적인 기준

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조달제도의  

국제화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국내․외 시장의 구분이 무의미해지는 것도 건설시장 개방의 한  

효과인데,  이제는 외국업체와의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하여 국내・
외 시장에 함께 진출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3) 전문화 전략

선진 외국의 건설업체들은 EC 능력과 함께 특정 공종이나 사업

에 전문화된 업체들이 대부분이다.  국내 건설업체들의 경우 해외  

건설시장에서는 한두 개의 공종에서 집중적인 수주와 매출이 이루

어지고 있는 데 반하여, 국내 건설시장에서는 거의 모든 공종에  

거의 모든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해외시장에서 국내 건설업체

들이 전문화 전략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기본적으로 경쟁이 치열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설시장의 개방에 따라 외국업체의 국내시

장 진출이 가속화될수록 국내시장에서도 전문화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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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스템화 전략

시스템화 전략이란 기업이 추구하는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전체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정보를 공유하며, 기업내부의 체질

개혁과 업무 프로세스의 혁신 등을 추구하는 전략이다. 프로젝트 기

획,  입찰․견적,  설계, 기술개발체계 확립, 공정관리, 품질․안전관리

체계의 확보, 구매, 파이낸싱 등 일련의 업무가 종합화되어 정보공

유가 이루어질 때, 선진 외국업체와의 경쟁도 가능해질 것이다. 

(4) 개방에 따른 효과 전망  

건설시장의 개방폭이 확대됨에 따라 외국업체의 진입이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는 궁극적으로 국내 건설시장의 규모와 성장성이 좌

우할 것이다(<표 14-20> 참조).

국내 건설시장의 규모(금액기준)는 1997년까지 지속적인 고성장

추세를 보여 왔다. 시공실적은 1994년에 50조 원이었던 것이 3년  

뒤인 1997년에는 79조 원으로 크게 늘어났고(<표 14-2>  참조), 엔

지니어링 시장은 연간 30%에 가까운 높은 신장세를 보였으며(<표  

14-3> 참조), 감리시장은 3년만에 계약실적이 260% 이상 늘어났

다(<표 14-4> 참조).  이처럼 국내 건설시장의 규모나 성장성이 높

았기 때문에 외국 건설업체들의 관심이 대단히 높았지만, I MF 구

제금융 신청을 계기로 국내 건설시장의 규모가 1997년의 3분의 2 

수준으로 축소되는 상황에서는 외국업체의 진입도 당분간 주춤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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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20> 분야별・시설물별 국내 건설시장 규모 및 성장성
 

시 장 분 야 시  설
1995년 성 장 성

 억 원(비중)
연평균

(1990～1995년) 미래

식    량 토지개량, 관개 3,951(0.8%) 12.8 ↘

제    조 기계 설치 20,336(4.3%) 26.7 →

자원/에너지
원자력시설 21,214(4.5%) 31.4 ↗

수력 및 화력시설 ↘

국토환경 보전

치산 및 치수 593(0.1%) 0.1 ↘

상하수도시설 13,710(2.9%) 0.1 ↗

댐 889(0.2%) 61.1 ↗

폐기물 처리시설 ↗

교통/운수
인프라

항만 9,029(1.9%) 15.4 ↗

공항 ↗

도로, 교량 61,503(13.0%) 28.4 ↗

철도 6,460(1.4%) △11.3 ↗

정보/통신
인프라

위성통신기지 ↗

정보인프라 정비 ↗

비즈니스 관련
유통/상업

오피스 60,166(12.7%) 19.4 ↗

점포 →

호텔․숙박시설 ↗

음식점 →

공장․창고 48,340(10.2%) 22.7 ↗

주택관련
단독주택 177,596(37.5%) 17.6 →

연립․아파트 →

의료/복지
실버시설 ↗

병원 18,548(3.9%) 20.1 ↗

교육/문화
학교・교육시설 →

문화시설 ↗

스 포 츠
경기장 17,834(3.8%) △1.9 ↗

위락시설 ↗

복합개발
리조트시설 ↗

도시 재개발 ↗

기  타 13,345(2.8%) 13.5

합  계 473,514(100%) 17.8 ↗

자료 : 대한건설협회(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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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기별 전망

시기별로 전망해 보면,  외국업체들은 우선 당장 그동안 추진해  

왔던 것과 같이 국내업체와의 제휴나 지분참여, 혹은 지점 등을  

통하여 공공부문의 건설사업관리(CM)나 감리용역의 수주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나라가 당면한 국가정책목표가 부실시공 방

지에 역점을 두고 있어서 국내기업보다는 동 부문에 경쟁력 있는  

외국업체를 선호할 것이기 때문이다.  

시공부문의 경우도 탐진 다목적댐 건설공사에 후지타가 LG건설

과 컨소시엄을 형성해 입찰하였던 사례와 같이,  국내 건설업체와

의 컨소시엄을 통한 입찰시도로 대형 SOC사업의 단독수주를 위한  

경험과 지식을 축적해 나갈 것이다. 

이같은 일종의 시장적응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I MF 구제금

융 신청의 여파에서 한국경제가 벗어나 건설투자가 활성화될 무렵

부터는 단독 및 다수지분의 합작법인 설립, 국내 건설업체의 흡

수․합병(M&A) 등을 통한 적극적인 시장진입 노력을 민간부문으

로도 확장시킬 것이다.   

2) 국가별 전망

우리 나라에 진입하고자 하는 외국 건설업체들은 주로 일본, 미

국, 유럽업체들로 볼 수 있다. 먼저, 일본 건설업체들은 막대한 자

금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우수한 시공능력을 보유한 국내 대형시

공업체들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레저,  리조트 등 개발사업 분

야,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한 특수건설,  철도․도로 등 교통시설 분

야 등에 우선적으로 진입을 시도할 것이다.  또한 우리 건설업체들

의 취약분야인 개폐식 돔이나 IBS빌딩 등 첨단․고급 건축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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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뛰어들 것이다. 

미국업체들은 우리 나라의 정치경제체제에 미칠 수 있는 막강한  

영향력을 무기로, 국내 건설관련 제도가 국제관행에 어긋난다고  

판단할 경우 다양한 압력을 행사하여 시정을 요구할 것이다. 그리

고 미국업체들이 확고한 경쟁우위에 있는 발전소, 항만, 공항, 고

속전철 등 공공 SOC사업의 수주를 위하여 노력하는 것은 물론,  

기술집약형 대규모 공사의 설계, 엔지니어링, 감리, CM 등 소프트

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뛰어들 것이 예상된다.

유럽 건설업체들은 미국이나 일본업체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감리 등의 영역에서부터 진입하여 점차  

다른 엔지니어링 분야로 수주확대를 추진할 것이다. 

3) 분야별 전망

현재 국내 건설업체들은 특별히 고도의 기술을 요하지 않는 도

로, 하수종말처리장,  단지조성,  상하수도 등 대부분 토목․건축 공

사를 단독으로 수행하고 있다.  반면에 첨단기술과 시스템적 접근

하에 고도의 공사관리기술이 요구되는 SOC사업 부문은 외국업체

를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국내 건설업체들이 주력하고 있는 시장

은 대부분의 경우 성장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평가된다(<표 14-20>  

참조). 따라서 현재의 시장규모와 성장가능성 및 진입가능 외국업

체들의 주요 사업분야를 감안해 볼 때,  미국업체들은 주로 항만,  

고속철도,  철도망, 공항,  지하철분야와 관련된 소프트기술 분야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업체들은 초고층빌딩과 IBS빌딩 등 첨

단건축 분야에 진입이 예상되고, 유럽 건설업체들은 특수기술을  

바탕으로 유지․보수시장 진입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다 장기적으로는 기존시장 말고도 외국 건설업체들의 기술력,  

자금력, 사업관리능력을 활용하여 시장잠재력이 큰 테마파크,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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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해양개발사업 등 새로운 시장의 개척에 뛰어들 가능성도 높다.  

4. 요약 및 결론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협상과 정부조달협정의 타결에 따라 민

간건설부문은 1994년부터 개방되기 시작하였고, 공공건설부문은  

1997년부터 개방되었다. 건설교통부의 집계에 따르면, 1998년 11

월 말 현재까지 국내 건설시장에 진입한 외국 건설업체수는 128

개에 이른다. 분야별로는 시공부문 62개사,  설계 등 용역부문 53

개사, 감리부문에 13개사가 진입하였으며, 건축설계부문에는 24

명의 외국인이 등록하였다.  면허를 취득한 업체로는 일반건설 4

개사, 전문건설 8개사가 있다.  국내 건설시장에서의 외국업체 수

주실적은 아직 미미한데, 일반건설부문의 경우는 지분참여형태

로 2건의 공사를 수행하고 있고, 전문건설부문의 경우는 4개사

가 226억 원을 수주하였다.  경부고속철도 및 인천 신공항의 건

설사업관리 용역도 수주하였고, 특히 감리의 경우는 15개 현장

에서 외국업체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처럼 외국 건설업체들의 진입영역은 단순시공보다는 주로  

건설사업관리, 감리, 기술용역 등 소프트 엔지니어링 기술영역인

데, 이들 영역은 국내 건설업체들의 국제경쟁력이 대단히 취약

한 부문이다. 국내 진입업체들의 주력사업 분야를 보더라도 앞

으로 외국업체들의 진입영역은 지금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시장은 사실상 전면개방되어 있다.  그리고 그동안 국내  

건설업체들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가로막아 온 정부규제도 거의  

대부분 철폐 내지 완화되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건설시장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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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은 국내시장 보호와 같은 소극적․방어적 차원이 아니라 보

다 적극적․공격적인 형태를 취해야 한다. 가장 시급하고 중요

한 것은 오늘날 국제경쟁력의 핵심요소로 평가되는 종합적 건설

서비스 제공능력, 즉 EC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 기반

을 강화하는 일이다.  건설제도와 관행의 국제화는 물론 선진 외

국 건설업체와의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한 적극적인 국내・외 시

장진출을 의미하는 글로벌화도 추진해야 한다. 시장경쟁이 치열

해질수록 국내시장에서도 전문화를 지향해야 하며, 건설기업 내

부의 시스템화가 이루어져야 선진 외국업체와의 경쟁이 가능해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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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장 유 통

1. 유통산업 분야 개관

(1) 일반적인 특징

유통산업은 생산과 소비의 매개를 담당하여 제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소비자 후생에 기여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직접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997년 말 통계로 우리 경제에서  

유통산업은 GDP의 11. 3%(부가가치 기준)만을 차지하고 있으나 전

체 고용인구의 18.6%가 이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우리 유통산업의 노동생산성이 매우 낮음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

다.

우리 유통산업의 문제점은 구조상의 문제, 효율성의 문제, 유통

환경상의 문제 등 세 가지로 대별하여 정리될 수 있다.  첫번째는  

산업구조상의 문제점으로 유통업의 과밀성과 제조업 주도의 폐쇄

적 유통구조를 들 수 있다. 1996년 말 현재 국내 도․소매업체당  

평균 매장면적은 46제곱미터, 평균 종사자수는 2. 5명, 평균 연간매

출액은 1억 8,400만 원(소매업의 경우 : 38. 8제곱미터, 2. 1명, 1억  

1,000만 원)에 불과하여 그 과밀성과 영세성으로 인해 유통산업의  

근대화가 지체되고 있다. 일본과 비교하면 점포당 매출액은 일본

의 5. 8%, 1인당 매출액은 일본의 14. 6% 수준에 불과하고, 법인화

율은 2.0%로 일본의 38. 7%에 비해 기업화 수준이 매우 낮아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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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의 생산성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우리 나라는 재벌기업 중심

의 제조업체가 유통경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구조로 이루어

져 중소유통업체에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고, 불공정거래행위

를 유발하여 유통산업의 발달을 저해하고 있다.  

두 번째는 유통업의 효율성 문제를 들 수 있다. 유통업체의 노

동생산성이 매우 낮고, 1인당 인건비는 서비스업 전체평균보다는  

낮은 편이나 소매업 1인당 인건비 지출액의 증가율이 1인당 매출

액 및 부가가치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어서 효율성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또한 운영의 노하우가 떨어져 수익성도 저조한 편이다.  

특히 소매유통부문의 노동생산성은 미국의 32% 수준밖에 안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McKinsey 한국보고서 : 1998년  

4월 발표). 

끝으로 열악한 유통환경상의 문제가 있는데 이는 구체적으로 과

세자료가 없는 무자료상품을 거래하는 관행으로 시장규모조차 정

확히 파악할 수 없는 환경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재래시

장의 발달로 인한 낙후된 유통시설,  무계획적인 점포입지와 열악

한 물류환경 등이 유통현대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국내 유통산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단시일에 해

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목표와 전략하에 업계

와 정부가 서로 협력하고 노력하는 가운데 달성될 수 있다.

(2) 규제현황, 산업구조

 

우리 유통산업을 고효율・저비용구조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규

제의 개혁이 필수적인 과제이다. 유통규제개혁의 기본방향은 다음 

세 가지로 대별될 수 있다. 첫째, 유통규제의 개혁은 지난 30여 년

간 계속되어 온 제조업 우대의 정책적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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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생산적 기능을 인정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등 제조업과의 차

별을 없애야 한다는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둘째, 규제개혁은 시

장경제원리를 최대한 존중하고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

로 추진되어야 한다.  다만 유통관련 협회나 특정 유통업체들의 불

편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규제개혁은 업계의 이익보

호에 그칠 것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는 다시 말하면  

민원성 규제완화의 지양이다.  셋째, 규제심사시 우선적으로 피규제

자의 입장에서 규제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검토하고, 규제평가시  

유통업계의 효율성 증진, 소비자 후생과 사회적 영향 등 부문별로  

기대효과를 분석하는 접근방향을 선택해야 한다. 이는 규제개혁의  

편익을 분석하여 규제개혁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이다.

OECD 회원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에서도 규제에 관한 정치

적․경제적 기준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OECD 국가들의 경

제가 점점 더 복잡성을 더해가고 있고 세계화 추세의 확산까지 겹

쳐 실질적․잠재적 경쟁의 범위는 계속 넓어져 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OECD 회원국 정부들은 과거의 낡은 규제장치에 얽매이

는 것이 경제성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비효율적 정부실패Govern-

ment F ailure의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는 인

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같은 사실은 우리 정부의 규제정책에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1) 유통개혁의 추진현황

1997년 정부는 국내 유통산업의 완전개방으로 인한 급속한 환경변

화에 발맞추어 이전의 두 개의 법을 통합하고 보완하여 실질적으로  

유통산업의 새로운 기본법이 된「유통산업발전법」을 제정하여 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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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점포의 개설을 허가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매장면적을 축소 또

는 개설허가 거부조항을 삭제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다.

또한 정부는 1993년부터 1996년 말까지 총119건의 유통산업 규

제완화과제를 발굴하여 그 중 28건(23.5%)을 수용하였고, 6건(5.1%)

은 협의 중이며,  나머지 85건(71.4%)은 수용곤란과제로 분류하였

다. 수용된 28건의 규제완화를 보면 허가,  신고 및 영업규제 완화  

등 행정절차의 개선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규제가 대부분(70.8%)이

며 업계의 비용부담 완화효과와 직결된 토지세제 및 금융부문의  

규제완화는 6건에 불과하였다.  소관부처별로 보면 재정경제원 및  

건교부가 유통부문 규제완화건수의 절반이 넘는 21건으로 가장 많

았으나 수용건수는 5건에 불과하였다. 통상산업부의 경우 총6건의  

규제완화 대상과제 중 도․소매업체에 대한 중소기업범위 조정 1

건을 제외한 5건의 규제를 수용하여 규제완화에 가장 적극적임을  

알 수 있다.

2) 유통관련 법규

우리 나라에서 유통산업을 규율하는 법규는 다음 일곱 가지로  

대별된다.  첫째, 작년 공포(1997년 4월)된「유통산업발전법」과「유

통산업발전법 시행령」(1997년 10월),  할부거래․방문판매․농수산

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등 상적 유

통에 관한 법규이며, 둘째,  유통단지 개발과 화물유통촉진법 등의  

물적 유통에 관한 법규,  셋째, 불공정 상거래행위를 금지하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규, 넷째, 소비자 보호․물가안정․상

품권․신용카드법 등의 소비자 관련법규, 다섯째,  약사법, 식품위

생법, 주세법 등 특정사업 분야에만 적용되는 규제법규,  여섯째,  

수도권정비 계획법, 도시계획법, 건축법, 환경정비 등의 사회적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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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위한 법령, 일곱째,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등이 있다. 대부분 유통기업에 직접적으로 해당

하는 네 번째 범주까지의 구성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5-1> 유통산업 관련법규의 구성 

분    류 관 계 법 규

(1) 상적 유통에 관한 법률 ∙유통산업발전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다단계판매업 포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2) 물적 유통에 관한 법률 ∙유통단지개발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화물유통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3)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법률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할인특별판매행위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학습교재 등의 판매업에 있어서의 특정 불    
  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백화점업에 있어서의 특수 불공정거래행위    
  의 유형 및 기준
∙표시․광고에 관한 공정거래지침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에 있어서의 공급자 표
  시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상가 등의 분양 및 임대 광고에 관한 공정    
  거래지침
∙가맹사업( 프랜차이즈)의 불공정거래행위의
  기준

(4) 소비자 관련법 ∙소비자보호법․시행령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상품권법․시행령․시행규칙
∙신용카드업법․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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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이지 않는 규제로서의 상거래・관습 

시장개방 이후 3년이 지난 현재, 유통산업 국제화시대의 환경에  

맞지 않는 상거래와 관행이 아직도 많이 있다. 이들 상거래 및 관

습은 <표 15-2>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러한 상거래 관습은 전세

제도, 어음제도, 무자료거래,  가격표시제, 반품제, 전속계열점 등  

외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거래관행과 관습들을 말한다.  

대부분의 상거래들이 문서에 의한 구체적인 계약조건의 제시에  

따른 결정보다는 개인적인 거래당사자의 접촉 속에서 계약이 이루

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도 많

고, 공개되지 않은 관계로 원만한 상거래를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도 작용하며 또 일부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거래당사자에 의

해 공정하지 못한 거래관계가 형성․유지되는 측면도 있다.  외국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들은 법률적인 규제는 아니지만 보이지  

않는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단시간 내에 이들 관습 및 상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장기적으로 우리 유통산업 환경을 글로벌 스탠

더드에 맞게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들 상거래 및 관행에 대한 개

선전략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노력을 통하여 이를 고쳐 나가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향후 충실하게 시장경제의 원리에 근거한 규

제완화를 견지해 나가야 할 것이고 불가피하게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 하더라도 그 질적 수준을 높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를 위해서는 규제의 기준 및 절차집행의 투명성을 높여야 하며 특

히 유통업자와 제조업자들간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유통업에 대한  

차별을 조속히 개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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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2> 개선되어야 할 상거래 및 관습

제  도 문 제 점  및  특 징

1. 전세제도 -전세계약은 초기 투자비용의 상승효과를 가져옴

2. 결제제도와
  어음제도

-우리 나라의 상거래에서 어음거래량은 연간 3,700조 원으로   
 전체통화의 70%에 달하고 있음
-서비스나 재화의 양도와 이에 따른 급부 발생간의 시간적    
 차이로 이에 대한 비용을 제공자가 맡는 병폐 발생

3. 계약
  관계

 소  매
 업체의
 거  래
 형  태

-백화점의 매입거래형태는 직매(10%), 특정매입(매상매입 60%),
 임대매입( 30%)으로 나뉨
-할인점의 경우에는 직매가 70～80% 수준으로 나타남
-특정매입은 중소제조업체의 시장진출을 용이하게 함
 임대보증금, 권리금 판로개척비용 저렴
-직매입의 경우 백화점은 유명브랜드 선호 

 거래처
 선  정

-계약의 거래조건에 관한 일체 사항은 경쟁업체에게 비공개   
 로 하는 것이 원칙임

4. 리베이트
-한국에서 리베이트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은 수량할인임.
 이는 소매점으로 하여금 대량구매를 유도함

5. 전속대리점

-우리 나라 주요 품목별 전속대리점 점유율은 자동차 100%,  
 기성복 80%, 가구 70%, 가전제품 70%임
-공정거래법은 전속대리점의 배타적 조건부거래를 불공정거   
 래행위로 규제하지만, 이 제도가 상거래 관행인 현실을 감    
 안, 제도 자체는 인정하되 이 제도의 유지․존속을 위한 부   
 당행위만 규제

6. 파견사원

-원칙적으로 금지, 예외로 납품업자로부터의 요청이 있는 경   
 우만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백화점은 비용절감을 위해 우    
 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납품업자에게 무리하게 파견사원을    
 요구하는 것이 관례

7. 무자료거래
-무자료거래가 성행하여 유통구조가 왜곡
-체인화에 따른 정보의 보급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
 (POS의 설치나 Data 분석은 무의미)

8. 반품제

-원래 반품은 결함/불량제품 반환을 의미하나 한국에서는 팔   
 다 남은 제품을 메이커나 도매상에게 되돌려 주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일반적임
-재고부담은 줄었지만 고객동향파악 노력, 정확한 매입량 예   
 측 등 마케팅력․영업력을 저하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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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쟁력

우리 나라 유통업을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해 보면, 국내총생산

에서 유통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선진국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이지만 유통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매우 높다. 그러나  

유통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은 매우 낙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우리 나라 유통산업의 저효율성은 전통적으로 사농공상의  

위계에 따라 상업을 천시하는 국민정서와 일제 통치기에 일본의  

상업자본이 우리 나라 상업계를 장악, 독점함으로써 상업자본 축

적의 기회를 상실하였던 데 그 뿌리가 있다. 또한 1970년대 이후  

거대제조업 중심의 재벌들이 유통채널을 독점적으로 지배함으로써  

건전한 경쟁적 상업자본의 발달을 저해해 오고 있다는 점도 하나

의 이유이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유통산업의 중요성을 깨달은  

정부와 기업의 노력과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결과로 1989년 이후  

3단계의 개방일정을 거쳐 1996년 1월 1일부로 유통시장의 전면개

방이 이루어졌고 1990년대 중반에 들어와서는 21세기 미래성장을  

주도할 기간산업의 하나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표 15-3>은 OECD 주요 회원국간 유통산업의 효율성을 비교

하고 있는데 우리 나라가 비교대상국가 중에서 가장 비효율적인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유통부문에서 1996년

의 유통시장 완전개방 이후, 신업태 다국적 유통업체의 국내진출

과 국내 대기업의 유통업으로의 활발한 진출에 따라 중소 영세상

인의 경쟁력 약화 등 시장상황이 매우 급변하고 있어 유통산업의  

체질개선을 통한 경쟁력 제고가 절실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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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3> OECD 주요 회원국의 유통산업 효율성 비교

인  구 
1만 명당 

출점수

점 포 당  
근무자수

종사자당 
분배 GDP

(미국=100)

근무자당
판 매 고

(미국=100)

점포당 
매출액

(미국=100)

미  국 79 6.6 100.0 100.0 100.0

일  본 132 4.2 60.3 70.7 43.1

한  국 166 2.0 n.a. n.a. n.a.

독  일 85 4.4 78.5 100.7 83.5

프랑스 97 3.8 96.6 94.8 64.3

이탈리아 171 2.4 95.3 72.3 39.3

영  국 81 6.5 59.5 77.6 67.1

벨기에 141 2.0 105.0 94.1 43.3

그리스 184 1.8 37.1 62.2 22.3

멕시코 n.a. n.a. n.a. n.a. n.a.

뉴질랜드 95 4.6 77.8 85.8 48.3

스페인 134 2.7 77.6 45.7 33.3

자료 : OECD, The Eco-wide Effects of the Regulatory Reform, Mar ch, 1997.

2. WTO협정하의 한국의 약속

(1) 약속의 내용

1) 서비스교역의 형태

 

서비스협정이 추구하는 자유화 추진대상의 핵심은 서비스산업의  

외국인투자와 자연인의 국경간 이동이며, 이 외에 서비스제품 자

체의 국경간 이동과 서비스 소비자의 국경간 이동도 그 대상으로  

한다.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협정은 서비스교역 형태를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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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네 가지로 분류․정의하고 있다. 

① 국경간 공급Cross-bord er  Sup ply : 해외에 소재하고 있는 금융

기관에의 예금 또는 보험가입, 통신수단에 의한 뉴스공급  

등과 같이 수출국에서 생산된 서비스제품Prod uct 자체가 국

경을 넘어 수입국에 공급되는 경우

② 해외소비Consump ti on Abroad  : 관광객의 해외여행, 유학생의  

해외유학,  환자가 외국에 소재하는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받

는 경우 등과 같이 서비스 수출국 내에서 타국의 소비자에

게 서비스가 공급되는 경우

③ 상업적 주재Commer ci al Presence : 외국 서비스 공급기업이 서

비스 수입국 내에 자회사 또는 합작투자기업을 설립하거나  

기존 국내기업을 인수 또는 지사나 대표사무소를 설립하여  

현지에서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경우

④ 자연인의 주재Presence of Natural Persons : 외국 서비스 공급기

업의 지사, 자회사 등의 임․직원의 현지주재에 의한 서비스  

공급, 회계사, 엔지니어 등의 개별 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  

수입국 내에 일정기간 체류하면서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

①의 경우는 생산물, 즉 서비스제품의 국경간 이동이며, ②의 경

우는 소비자의 국경간 이동형태이고, ③과 ④는 생산요소Pro duction 

Factor의 이동인데, ③의 경우는 자본의 이동으로 사실상 외국인투자

와 동일한 것이며, ④의 경우는 노동의 이동에 의한 교역형태이다.

2) Commitment의 유형

완전자유화 약속Full Commitment은 어떤 서비스분야와 공급형태에  

있어서도 시장접근이나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을 전혀 하지 않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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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약속하는 경우로서 양허표의 해당란에 “ 제한 없음None”이라

고 표시하게 된다. 그러나 당해국가가 양허표 앞부분에 유보한 외

국인투자,  부동산취득,  인력이동 등 모든 서비스분야에 적용되는  

수평적 제한Horizontal Limitation은 이 경우에도 적용되게 된다. 

부분적 자유화 약속Commitment with Li mi tation; Par tial  Bind ing은 시장

접근과 내국민대우에 대한 일부 제한조치와 함께 양허하는 경우로서  

크게 다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현재 제한조치 수준 그대

로 양허Binding하는 경우로서 동결Standstill o r Freeze을 의미한다. 둘째, 

현재 제한조치의 전부는 아니라 하더라도 일부를 철폐Rollb ack 하고 양

허하는 경우이다. 셋째,  현재의 제한조치보다 더 후퇴된 수준에서 양

허하는 경우로서 Ceiling Bind ing이라고 한다. 그러나 어느 경우이든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조치가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하

며 단순히 ‘Stand still’, ‘Freeze’ , ‘ Bound’ 또는 ‘Rollback’이라고 표현해

서는 안된다. 

약속하지 않는 경우No Commitment는 회원국이 한 서비스분야의  

특정 공급형태에 대하여 시장접근이나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조

치를 계속 유지하거나 새로이 도입할 수도 있는 자유로운 상태에  

있는 경우로서 양허표의 해당란에 “Unbound”라고 나타낸다. 즉  

구속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서비스분야의 4개 서비스  

공급형태에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란 모두가 Unbound 상태인 경

우에는 동 분야를 양허표에 등재할 이유가 없으며 양허표에서 삭

제되어야 하는 것이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

vices)의 기본구조이다. 

기술적으로 양허가 불가능한 경우에N o Commi tment Technically Fea-

sible는 서비스에 따라서는 특정 공급형태에 의한 서비스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국경간 서비스 공급형태에 특히 이런 경

우가 많다. 이와 같이 기술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서비스형태는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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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표 해당란에 “Unbound* ”로 나타나고 주석에 “Unbound Due to  

Lack of Technical Feasibilit y”라고 표시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가능할 수도 있는데 정보부족으로 인하여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는 점, 현재는 불가능하지만 미래에는 기술발

전으로 가능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 등이 협상과정에서 제기되었

다. 이에 따라 각국간 양허협상 과정에서 이들 사례의 기술적 실

현가능성에 대한 검증을 하여 미래에 가능할 것으로 판명되면 일

반적인 Unbound로 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유통

서비스무역에 있어서의 Commit ment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3)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첫째,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기존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제한된다.  단, 국내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

장기업주식에 한하여 매종목당 외국인 개인별 3% 및 총외국인 10%  

내에서 허용된다. 외국인의 주식투자한도는 확대될 것이다(1994～

1995). 외국환관리법에 따라 지점의 설치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금융분야에 있어서는 사무소 설치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둘째, 다음과 같이 정의된 자연인의 입국 및 체류에 영향을 미

치는 조치 외에는 Unbound  사항들이다.

① 한국 내에 설립된 100% 외국인투자회사, 합작투자회사, 지사

에 근무하면서 체재기간 중 다음과 같은 직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로서 당해 서비스 공급기업에 1년 이상 고용된 자

ⅰ) 임원Executive : 조직 내에서 조직관리를 제1차적으로 지

휘하며,  의사결정에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고 그 기업

의 최고위 임원,  이사회, 주주로부터 일반적인 지휘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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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을 받는 자. 임원은 서비스의 실질적인 공급 또는 조

직의 서비스에 관련된 업무는 직접 수행하지 않는다.

ⅱ) 상급관리자Senior  Manager : 기업 또는 부서단위 조직의  

목표와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책임을 지고 계획․지

휘․감독에 관한 권한과 직원에 대한 고용 및 해고권  

또는 이에 관한 추천권을 가지며, 다른 감독직․전문

직․관리직 종사자의 업무를 결정․감독․통제하거나 일

상업무에 재량권을 행사하는 자. 피감독자가 전문서비

스 공급자가 아닌 한 일선감독자를 포함하지 않으며 직

접적으로 서비스 공급행위에 종사하는 자도 포함하지  

않는다.

ⅲ) 전문가Specialist : 해당기업의 서비스, 연구설비, 기술, 관

리 등에 필수적인 고도의 전문적이고 독점적인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

② 임원 및 상급관리자의 범주에 속하는 자[A항 ⅰ) 및 ⅱ)]로

서 한국 내에서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업적 주재 설립의  

책임을 맡은 자. 단, 이 자는 일반대중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직접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 한국 내에 서비스 공급자의 사무소, 지점, 자회사 등이  

없어야 한다. 

③ 한국영토 내에 소재하지 않는 서비스 공급자를 대표하며 한

국영토 내에서 보수를 지급받지 않는 사람으로서 동 서비스  

공급자의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해 협상을 목적으로 일시적으

로 입국하고자 하는 사람.  단, 이 자는 공중에게 직접서비스

를 제공하거나 동 서비스를 판매하는 업무에 관여할 수 없다.  

①항에 정의된 인력의 체류기간은 최장 3년으로 제한되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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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체류기간 갱신이 가능하다.  한편 ②항과 ③

항에 정의된 인력의 체류기간은 최장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서

비스 제공을 위하여 일시적 입국이 허용된 자는 출입국관리법, 노

동관계법 등을 준수해야 하며, 인력이동에 관한 약속은 노사관계

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첫째, 외국인투자 금액은 5, 0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외국인 토

지취득은 다음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Unbound ).

ⅰ) 외국인 토지법상 외국법인으로 의제되지 않는 국내법인

의 토지취득은 허용된다.

ⅱ) 외국인 토지법상 외국법인의 국내지점과 외국법인으로  

의제되는 국내법인의 토지취득은 규정된 절차에 따라 허

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실수요범위 내

로 제한된다(다음 : 직접서비스업 영위에 필요한 업무용  

토지․관련법령에 의한 임직원용 택지․기타 관련법령에  

정하는 필수불가결한 부대시설 부지). 그리고 세제상의  

혜택을 포함한 보조금 지원은 관련법에 따라 한국 내에서  

설립된 법인에 한정된다(R&D 보조금은 Unbound임).

둘째, 시장접근란에 기재된 자연인에 대한 조치 외에는 Unbound

이다.  외국인 토지취득에 있어 임차권은 허가를 받을 경우 허용되며,  

그 외에는 Unbound이다.

5) 유통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양허내용

<표 15-4>와 같다.  단, 총포․도검․화약류 유통업,  골동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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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품 유통업, 지방정부가 지정한 농수축산물 공공도매시장의 개

설․운영 및 그 안에서의 유통서비스는 제외된다.  

<표 15-4> 유통서비스 분야의 양허내용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A. Commissi on Agent 
   [CPC 621, 단 62111,  
    62112, 선물거래중개
    서비스는 제외]

① Unbound   
② Unbound
③ 제한 없음 
④ 전분야에 기재된 제한
   사항 외에는 Unbound

① 제한 없음 
② 제한 없음
③ 제한 없음
④ 전분야에 기재된 제한   
   사항 외에는 Unbound

B. 도매서비스
   [622, 단, 62211 중 곡
    물, 62222 중 원유 도
    매업, 62223, 62229 중
    곡분 및 홍삼 도매업   
    과 62276 중 비료 도   
    매업은 제외]

① Unbound  ② Unb ound
③ 다음 서비스업종은 경
   제적 수요심사에 의함
․매장면적 3,000㎡ 이상    
  의 도매시장
․매장면적 3,000㎡ 이상    
  의 대형점
․도매센터
․중고자동차 도매업
․가스 및 관련제품 도매업
․무역업
④ 전분야에 기재된 제한
   사항 외에는 Unbound

① 제한 없음
② 제한 없음
③ 제한 없음
④ 전분야에 기재된 제한
   사항 외에는 Unbound

C. 소매서비스
   [6111, 61130, 61210,
    63101, 63104, 632,
    단, 63295 중 동물용   
    사료와 가축 및 동물   
    소매업은 제외]

① Unbound  ② Unb ound
③ 합작투자 및 10% 외국
   인투자의 경우 1개사당  
   매장면적 3,000㎡ 미만  
   20개 점포에 한해 허용  
   된다. ・1996. 1. 1부터 동 제한은  
  폐지되었다.
・지사의 경우 700㎡ 미  
  만 1개 점포에 의해 허  
  용된다. 1996. 1. 1부터   
  동 제한은 폐지되었다.
・중고자동차 매매업 및   
  가스연료 소매업은 경  
  제적 수요심사에 의한다.

① 제한 없음
② 제한 없음
③ 제한 없음
④ 전분야에 기재된 제한
   사항 외에는 Unb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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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4> 계속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백화점, 쇼핑센터의 개  
  설은 외국인투자가 금  
  지되었다.
④ 전분야에 기재된 제한 
   사항 외에는 Unbound

D. 프랜차이징
   [8929*]

① 제한 없음
② 제한 없음
③ 합작투자 및 100% 외
   국인투자의 경우 1개  
   사당 매장면적 3,000㎡  
   미만 20개 점포에 한  
   해 허용되었다. 
   1996년 1월 1일부터 동
   제한은 폐지됨
④ 전분야에 기재된 제한  
   사항 외에는 Unbound

① 제한 없음
② 제한 없음
③ 제한 없음
④ 전분야에 기재된 제한
   사항 외에는 Unbound

주 : 8929
*

: 취급품목은 이 양허표의 도매 및 소매서비스에서 허용된 품목에 한함.  

(2) 약속의 근거

각국의 양허표에 등재하는 서비스분야의 선정은 Posit ive 방식

으로 각국이 조금이라도 자유화할 용의가 있는 분야만을 등재하게  

된다.  일단 양허표에 등재하는 분야에 있어서 제한조치의 유보는  

Negative 방식으로 모든 제한조치가 기재되어야 하며 기재된 사항  

이외의 새로운 제한조치나 기재된 조치의 강화는 할 수 없도록 되

어 있다. 

각국의 서비스산업 규제정도는 서로 상이하나, 규제의 기본골격

은 대체로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Commitment도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네 가지 서비스교역 형태별로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① 국경간 서비스 공급과 ② 서비스의 해외소비에 대한 규제체계

서비스의 국경간 공급과 해외소비를 분야별 구분 없이 수평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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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제하는 대표적 법규로는 외환통제 관련법규, 조세관계 법규,  

통신관계 법규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유통서비스에 있어서는  

앞에서 언급된 지정된 몇 가지 유통서비스 금지품목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제한조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③ 상업적 주재에 대한 규제체계

대부분의 회원국에서 외국기업의 자회사 설립,  합작투자, 지사․

대표사무소 설립 등에 관하여 서비스분야별 구분 없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규를 운영하고 있는데 외국인투자 관계법규 및 외환통

제 관련법규가 바로 그것이다. 한국의 경우 외자도입법 및 외국환

관리법과 관련규정․규칙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업적 주재의 규제는 도시계획, 환경보호,  그리고 경제

적 이유, 혹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적용된다.  

매장면적 3,000㎡ 이상의 도매시장 및 대형상점을 규제하는 이

유는, 대도시 외곽지역에 생긴 대형상점으로 인해,  도시중심부로부

터 소비자들을 유인하여 결국 도시내부의 상권이 위협을 받게 되

는 이른바 도시문제Urb an Probl em가 야기되는 것을 막고, 농촌지역

의 많은 토지를 점유하여 차량통행을 증가시킴으로써 야기되는 환

경악화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경제적 수요심사는, 도입될 서비스의 현 상황에 대한 적합성, 새

로운 서비스 도입으로 인해 공공편의에 미치는 영향, 현재 존재하

고 있는 상점에 미치는 영향, 인구조밀 정도,  지리상의 문제와 교

통상황에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시행된다.

④ 자연인의 주재에 관한 규제체계

외국 서비스 공급기업의 지사, 자회사 등의 임․직원의 현지주

재에 의한 서비스 공급, 회계사,  엔지니어 등의 개별 서비스 공급

자가 서비스 수입국 내에 일정기간 체류하면서 서비스를 공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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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를 일컫는데 향후 개방이 진행되면서 이 분야의 토론이 활발

해질 것으로 보인다.  

(3) 개방의 효과, 그 후의 발전

우리의 유통시장은 7년간에 걸친 3단계의 개방일정을 거쳐 1996

년 1월 1일부로 전면 개방되었다. 우리 유통산업은 유통시장의 전

면개방 이후 만 3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현재 엄청난 변화의 소용

돌이에 휩싸여 있다.  

시장개방 후 지난 3년간 약 30여 개에 달하는 백화점들과 수많

은 중소유통업체들이 잇따라 도산하였다.  특히 시장개방과 초대형  

재벌유통업체의 지방진출 여파로 지방백화점의 경영부실화가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급속도로 위축된 소비와 더

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외국업체의 국내진출은 기존의 유통

구조와 업태간 경쟁양상 그리고 유통산업 관련환경을 근본적으로  

재편할 것으로 보인다.

3. 뉴라운드에 대비한 전략

(1) 개방가능 분야, 개방유보 분야 및 취약분야

1) 우리의 기旣제출 GATS 양허표에 따른 분석 및 평가

가. 개방가능 분야 

우리가 WTO에 제출한 GATS 양허표에 따르면 매장면적 3,000

평방미터 이상의 도매시장, 매장면적 3,000평방미터 이상의 대형

점, 도매센터, 중고자동차 도매업, 가스 및 관련제품 도매업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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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무역업 등의 도매업종에 대해서는 경제적 수요심사에 의해 개

방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업종의 경우 추가적

인 개방가능성이 있는 분야로 분류될 수 있겠다.

이 밖에 중고자동차 매매업 및 가스연료소매업 두 분야의 소매  

업종 역시 경제적 수요심사에 따라 개방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  

마찬가지로 향후 개방가능성이 있는 분야라 할 수 있다.

나. 개방유보 분야

먼저 우리가 제출한 GATS 양허표에 따르면 총포, 도검, 화약류  

유통업 그리고 골동품 및 예술품 유통업에 대해서는 사회안녕의  

유지나 문화적 재화의 보호 등을 이유로 이들 품목을 취급하는 모

든 형태의 유통서비스는 개방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품목을 취급하는 일체의 유통서비스에 대해서는 그러한 유

보취지가 존재하는 한 앞으로도 계속하여 개방을 유보하는 정책을  

지속해야 할 것으로 본다.

둘째, 우리 나라가 WTO에 제출한 GATS 양허표에 따르면 곡

물, 원유, 곡분 및 홍삼 그리고 비료 등을 취급하는 도매서비스의  

경우 식량안보나 경제활동의 기초재화라는 점 등의 이유로 개방대

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이들 분야의 도매업 역시 당해품목의 안

정적인 공급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비중을 감안할 때 특별한 사정

의 변경이 없는 한 앞으로도 계속하여 개방유보 분야에 포함되어

야 할 것으로 본다.

셋째, 기제출된 GATS 유통서비스 분야에 대한 양허표에 따르

면 중개, 도매 및 소매서비스 분야와 관련하여 국경을 넘는 공급

형태(Mode 1)에 대해서는 모두 “Unbound”함으로써 사실상 개방

을 유보하고 있다. 생각컨대 오늘날 그 시장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전자상거래 분야가 이러한 공급형태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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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이는 적절한 조치로서 이에 관한 우리의 사전준비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러한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넷째, 기제출된 GATS 유통서비스 분야에 대한 양허표에 따르

면 중개,  도매 및 소매서비스 분야와 관련하여 해외소비(Mode 2)

에 대해서는 모두 “Unbound” 하고 있는데 이 역시 우리가 처한 외

환사정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이에 관한 약속의 제출에 있어 신중

을 기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 판단된다.

다. 개방취약 분야 

먼저 우리 나라가 제출한 GATS 양허표에 따르면 중개서비스  

중 선물거래중개서비스를 개방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생각컨

대 환율의 급변이나 재화의 수급상 변화 등으로 인한 위험을 분산

시키기 위해 선물거래의 비중이 점차 확산되어 가는 추세임에 비

하여 우리 나라의 선물거래중개서비스의 수준은 상당히 낮은 것으

로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동 분야의 서비스 수준이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추기 전까지는 현재와 같은 개방유보정책을 지속

해야 할 것이나 궁극적으로 선진적인 선물거래중개기법 등의 전수

를 위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점진적인 개방정책을 취해야 할 분야

라고 보여진다.  

다음으로 우리 나라가 제출한 GATS 양허표에 따르면 지방정부

가 지정한 농수축산물 공공도매시장의 개설, 운영 및 그 안에서의  

유통서비스를 개방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농수축산물의 유통

서비스는 유통서비스의 일부로서의 본래적인 기능 이외에 국내에

서 생산되는 농수축산품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통한 이들 농수축

산업 및 그 종사자의 보호라는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이 있음을 간

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 점에서 GATS 양허표상 이들 분야를  

개방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매우 적절한 정책적 판단으로 보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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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WTO 차원에서 농수축산물에 대한 추가협상이 예정되

어 있고, 이는 필연적으로 농수축산업 시장의 추가개방을 수반하

게 될 것이며 이 경우 외국산 농수축산물에 대한 차별대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둘러싼 통상마찰이 제기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당장에는 현행 양허표상 개방유보

정책을 지속하되 향후 제기될 수 있는 그러한 통상마찰에 대비하

여 상기와 같이 지정된 농수축산물 공공도매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만 할 것이고,  정부의 정책 역시 그러한 방

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기제출된 GATS 양허표상의 문제점

첫째, 유통서비스의 개방에 따른 파급효과가 가장 큰 분야는 소

매서비스 가운데에서도 상업적 주재에 의한 형태임은 의심할 여지

가 없다. 이에 관한 우리의 GATS 양허표상의 약속을 보면 백화

점 및 쇼핑센터의 개설을 금지한 것과 앞서 언급한 중고자동차 매

매업 및 가스연료 소매업을 경제적 수요심사에 따르도록 한 것 이

외에 합작투자 및 100% 외국인투자나 지사 등에 대해 1996년 1월

부로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였다.  더욱이 백화점 및 쇼핑

센터의 개설 역시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위하여 비

록 국내법적 조치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개방한 것으로 알려지

고 있다. 그런데 소매서비스 시장에서 가장 크고도 절대적인 영향

을 미치는 서비스 공급형태가 상업적 주재에 의한 것임을 감안할  

때 사실상 우리 나라의 소매서비스 시장은 외국인에게 거의 완전

개방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우리의 당면한 외환

위기 상황의 극복을 위해 무엇보다도 절실하게 요구되는 외자의  

유치를 위해 외국자본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의 소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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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 시장을 개방할 필요성이 있음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후술하겠지만 소매서비스 시장의 전면개방으로 인한 외국 대형할

인점의 급속한 진입으로 우리의 소매서비스 산업 시장상실로 인한  

실업의 증가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제조업에 대한 “ 구매자의 힘

Buyer’s Power”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우리의 제조업까지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므로 정부의 소매서비스 시장

에 대한 개방 및 외국인 투자유치정책은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

한 것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둘째, 현재 우리의 소매서비스 분야에 대한 약속내용을 보면 업

종의 구분이 유통업의 동태적인 발전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적어도 우리가 양허표를 제

출하였던 1994년 당시만 해도 구미지역에서는 물론 우리 나라에서

조차 초보적인 단계이기는 하지만 대형할인점과 같은 파급효과가  

큰 새로운 업태가 출현, 다른 소매업종의 시장을 급속도로 잠식하

고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에 관심도가 낮다.  더욱 아쉬운 것은 상업

적 주재에 의해 우리 나라에 진출한 외국계 소매업종, 특히 대형할

인매장의 업태에 대해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을 “None”으로 제출

한 것은 향후 대형할인매장의 급속한 성장에 따른 국내산업에의  

피해에 대처할 수 있는 우리의 정책수단을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

여서 크게 아쉬운 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 국내시장 규제개선 및 경쟁력 제고 필요분야

먼저 국내 유통시장에 있어 각종 규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1997

년 말 외환위기를 겪은 이후 출범한 국민의 정부에 의해 추진되어  

온 경제활동 전분야에 걸친 강도높은 일련의 규제개혁작업의 결과  

종전의 유통산업에 부과되었던 각종 규제 및 장벽이 상당부분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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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되었거나 완화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그러나 국내 유통산업이 현재 직면하고 있거나,  조만간 보다 심

각하게 직면하게 될 근본적인 문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외국

계 대형할인매장의 급속한 진출로 인하여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의  

지방백화점 등 기존의 유통상권이 재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

재 그 경쟁력이 가장 취약하면서도 소매유통산업에서 차지하는 매

출이 1997년 기준 81.1%라는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재

래시장 및 소형점포의 시장점유율이 향후로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감소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현재 이들 재래시장 및 영세소

매점의 성장률(1998년 마이너스 18% 성장 예상)이 다른 소매업태

와 비교하여 가장 낮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정부는, 그 매출규모 및 고용규모가 절대적

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약한 경쟁력으로 인하여  

한계상황에 도달하여 향후 급속한 하락에 직면할 수 있는 재래시

장 및 영세소매점의 경쟁력 제고에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한 실효적인 지원책의 모색을 서둘러야만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한국마크로를 인수한 Wal-Mart와 같이 거대한 다

국적 대형할인점 업체를 상대로 우리의 동종산업 및 기업을 보호

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한계가 있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즉 대형할인점 시장은 전세계 차원에서 공급할 물품을 글로

벌 소싱하고,  독자적인 물류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

가상표Private Brand (PB)의 확보 및 낮은 비용의 자본조달능력 등을  

갖추고 있는 소수의 다국적기업만이 생존할 수 있는 시장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적어도 대형

할인점업과 같은 분야에 대해서는 종래의 시장개방론자가 주장하

듯 경쟁을 통한 경쟁력의 제고라는 논리가 지배하기보다는 자국의  

소매시장에서 다른 소매업태들, 특히 재래시장 및 영세소매시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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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존할 수 있도록 우리 나라의 소매시장 사정에 적합한 대형할인

점의 최대 성장치를 조사, 설정한 후 이와 같이 설정된 대형할인

점의 최대 시장점유율이 초과되지 않도록 국제통상법에서 허용 가

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개발, 시행하는 것이 외국계 대형할인점의  

진출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 대응함에 있어 근본적인 처방이 되리

라고 본다.  

(3) 개방전략

여기서 국내 유통서비스 시장의 개방에 따른 대응전략이라 함은  

유통시장의 개방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극소화시키기 위한 대응정

책수단의 확립을 의미한다. 다음에서는 이를 국제통상협상 및 규

범 측면과 국내유통관련 법제도 측면에서 그 대응전략을 모색하고  

국내 유통업계 입장에서의 대응전략을 제시하였다.

1) 국제통상협상 및 규범 측면에서의 대응전략

가. WTO/GATS 차원

먼저 지난 GATT 우루과이라운드 다자간 협상에서는 선진 회

원국의 강력한 요구로 서비스무역을 새로운 다자간 무역체제의 규

율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성공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특히 서비

스산업의 경쟁력이 취약한 대다수 개도국 회원들은 서비스시장의  

개방에 따른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서비스 긴급세이프

가드 메커니즘Emer gency Safeguar d Mechanism(ESM)의 도입을 요구하

였다.  그러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기간 중에 이에 관한 합의를 도

출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결국 서비스무역에 있어 ESM의 도입문

제는 WTO의 미결과제가 되었고, 현재 WTO의 GATS 규칙작업

반에서는 1995년 7월 이후 현재까지 모두 19차례의 공식회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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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의 비공식회의 등을 통해 이에 관한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

한 작업이 계속 진행 중에 있다. 여기서 동 작업은 회원국들, 특히  

다수의 서비스산업에 있어 세계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관계

로 그러한 서비스 세이프가드의 필요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미국 등 선진 회원국들의 입장과 우리 나라를 포함하여 외국의 서

비스 공급 및 서비스 공급자로 인해 국내 서비스산업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구제수단을 갖고자 하는 개도국 회원들간의 첨

예한 입장대립으로 인하여 최초의 협상시한을 넘기면서 다시 1999

년 6월 말로 예정된 제2차 협상시한 역시 현재로서는 준수하기가  

쉽지 않다고 보여진다.

적어도 이 장의 논의대상인 유통서비스의 경우 현재 국내 유통

시장이 사실상 전면개방되어 있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외국 유통

업체에 대해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역시 전혀 없는 상황이어서  

향후 국내 유통산업의 보호를 위해서는 서비스 세이프가드 수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우리로서는 WTO/GATS 규칙작

업반회의에서 ESM에 관한 국제규범이 마련될 수 있도록 어느 회

원보다 적극적인 입장개진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아울러 ESM에  

관한 협상안의 입안에 있어 그러한 긴급세이프가드조치가 산업피

해의 구제라는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항 하나하나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의견수렴이 필요하리라고 본

다.

나. OECD 차원

한편 OECD의 경쟁법/정책위원회Co mmittee on Comp etition Law and  

Policy에서도 대형할인점과 같은 신업태의 출현과 더불어 유통업이  

갖게 된 ‘구매자의 힘’이 가져올 제반영향에 대한 검토를 통해 그

러한 구매자의 힘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그

러나 단호하게 제기되고 있음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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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유통관련 법제도 측면에서의 대응전략

첫째, 현재 상당히 추진된 것으로 알려진 유통관련 법제도에 대

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내 유통산업이 경쟁력을 갖

출 수 있는 기본토양을 확립하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 있어서는 유통산업에 대한 각종 행정규제의 완화,  

불합리한 유통구조 및 제도의 개선,  유통시설 조성 및 정비의 촉

진을 위한 지원, 중소유통업자의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

원, 유통정보화의 촉진 및 유통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등이 그 대

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그동안 우리 나라 유통업계에 고착화된 비효율적인 관행

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유통관련 법제의 개선은 물론 나아가   

공정경쟁의 확립차원에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

원회 등의 역할도 필요하리라고 본다.

셋째, IMF 관리체제 이후 이의 조속한 극복을 위하여 범정부적

으로 추진하고 있는 외자유치정책의 수행에 있어 옥석을 가리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본다. 즉 아무런 준비없는 유통산업의 개방은  

자칫 국내 유통산업은 물론 그 종사자의 실직, 나아가서는 국내 제

조업체에까지 그 피해가 확산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적

어도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유통서비스 시장의 개방에 있어

서는 외자유치의 효과와 아울러 그로 인한 부작용의 최소화라는  

두 가지 상반된 효과를 비교분석하여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투자정책 및 법제를 담당하는 정책당국자들은 인식해야 할  

것이다. 

넷째, 이러한 대응전략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우리 나라에  

진출한 대형할인점 등으로 인해 우리 나라의 동종산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우리는 앞에서 논의한 국제통상규범 차원에서의 검토

를 기초로 우리 나라의 현행 대외무역법 제26조 (1)항 2호 이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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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된 무역 및 유통서비스 분야에 대한 산업피해구제조치의 발동

을 위한 사전적 준비가 필요하리라고 본다.  이와 관련해서는 산업

피해구제를 담당하는 무역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3) 국내 유통업계 입장에서의 대응전략

첫째, 무엇보다 국내 유통서비스 시장의 개방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자는 국내 유통업체 자신임을 알아야 한다. 이 점에서 국내  

유통업계 및 당해분야 종사자들의 경우 정부차원에서의 대응을 기

대하거나 기다리는 소극적 자세를 버리고, 급격한 변화를 겪으면

서 재편되어 갈 유통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고 본다. 이는 중소유통업체라 할지라도 그 전문화 및 서비스 개

선노력 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경쟁력 있는 업체로서 재탄생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기 때문이다.

둘째,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한 점포의 대형화 및 다점포화로 규

모의 경쟁력을 키우거나 동일업태간의 협력을 통해 선진 유통기술  

및 노하우 등을 도입, 공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4) 개방에 따른 효과 전망

1) 긍정적 측면

다른 서비스시장의 개방에서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국내 유통서비

스 시장의 개방에 따른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있다.

첫째, 경쟁의 촉진으로 인한 제품가격의 인하를 통해 소비자 후

생이 증대될 수 있다는 것을 가장 큰 장점으로 볼 수 있다.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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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對고객서비스 역시 개선되는 효과가 기대될 수 있을 것이

다.

둘째, 외국계 소매업체의 진출로 이들이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선진 유통기법을 받아들이고, 이를 전수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짐

으로써 소위 유통의 선진화를 촉진시킬 수 있게 된다는 점을 지적

할 수 있겠다.

셋째, 역으로 우리 유통업계가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는 전제하

에 상호적인 기초 위에서 우리의 유통업계에 개방된 엄청난 구매

력을 가진 서구 및 일본 등의 유통서비스 시장 및 동남아시아 시

장 등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2) 부정적 측면

첫째, 외국의 경쟁력 있는 유통업체의 진출로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의 동종업계가 급속히 시장을 잠식당하거나 궁극적으로 기반

을 상실하게 될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미 대형할인점  

시장에 있어서 E-Mart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내국인 대형할인

점이 사실상 경쟁력이 없다는 것이 이를 보여준다.

둘째, 외국계 대형할인점의 진출은 국내의 동일한 소매업태인  

대형할인점에 대해 일차적인 피해를 초래하지만 시간이 경과하면

서 동 대형할인점이 들어선 인근의 재래시장 및 영세소매점이 차

지하고 있던 기존의 상권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는  

단순한 경쟁논리에 따르면 우리가 감수해야 할 기회비용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들 재래시장 및 영세소매점의 도산으로 실업의 발

생은 사회전체적으로 보다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할 수 있다는 점

에서 특별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한 사항이다. 

현재 우리 나라 고용인구의 18.6%를 차지하고 있는 국내유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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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 4인 이하의 중소유통업체가 차지하는 고용비중이 92%로  

조사되고 있다. 환언하면 이는 우리 나라 전체 고용인구의 17%를  

바로 이러한 4인 이하의 중소유통업체가 담당하고 있음을 의미한

다. 따라서 현재 1997년 기준 250%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그 시

장점유율이 1996년 1.2%에서 1997년 3. 0%로 급성장한 대형할인매

점이 현재와 같은 속도나 그 이상의 가속도로 급성장을 계속할 경

우 현재 우리 나라 유통시장의 76%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업체의  

시장점유율이 가장 크게 감소하게 될 것인데 이러한 중소유통업체

의 쇠퇴는 곧바로 우리 나라 실업률의 증가로 이어져 또 다른 사

회적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대형할인점의 성장을 단

순한 시장논리에 맡기는 것은 거꾸로 우리에게 엄청난 사회적 대

가를 지불하게 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셋째, 특히 대형할인점의 지나친 성장은 국내의 제조업계에 대

해서까지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할 필요

가 있다고 본다. 이미 선진국의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유통

업계와 제조업체간의 힘겨루기에 있어 최후의 승자는 유통업계가  

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특히 거대 다국적기업인 대형할인매점

의 경우 전세계적인 아웃소싱 전략과 독자적인 물류시스템의 확보  

및 자가상표(PB)의 공급확대 그리고 배타적인 매장관리능력 등의  

요인에 따른 소위 ‘구매자의 힘’ 을 통해 제조업체를 압도하게 되었

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대형할인점의 경우 다른 대형할인점과

의 경쟁과정에서 제품을 납품하는 생산업체들에게 공급가격을 대

폭 낮추도록 사실상 강요함으로써 이들 생산업체들에게까지 피해

를 입히게 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대형할인점에 대한 저가의 납품

은 상대적으로 보다 높은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받는 다른 대리점

이나 중소유통업체로 피해를 확산시킨다는 점에서 그 문제의 심각

성이 크다. 실제로 1998년 여름, 까르푸나 E-Mart 등 대형할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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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할인행사를 기획하면서 제조업체들로 하여금 납품가 인하를  

사실상 강요한 적이 있었고,  1998년 7월 우리 시장에 진출한  

Wal-Mart가 일부품목을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까지 판매하여 물의

를 일으킨 바 있다. 

4. 요약 및 결론

우리의 유통시장은 7년간에 걸친 3단계의 개방일정을 거쳐 1996

년 1월 1일부로 전면 개방되었다. 우리 유통산업은 유통시장의 전

면개방 이후 만 3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현재 엄청난 변화의 소용

돌이에 휩싸여 있다.  

GATS 양허표상의 약속을 보면 백화점 및 쇼핑센터의 개설을  

금지한 것과 앞서 언급한 중고자동차 매매업 및 가스연료 소매업

을 경제적 수요심사에 따르도록 한 것 이외에 합작투자 및 100%  

외국인투자나 지사 등에 대해 1996년 1월부로 시장접근에 대한 제

한을 폐지하였다.  더욱이 백화점 및 쇼핑센터의 개설 역시 외환위

기 이후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위하여 비록 국내법적 조치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개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소매서비

스 시장에서 가장 크고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 공급 형

태가 상업적 주재에 의한 것임을 감안할 때 사실상 우리 나라의  

소매서비스 시장은 외국인에게 거의 완전개방되어 있는 상황이라

고 볼 수 있다.

현재 국내 유통시장이 사실상 전면개방되어 있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외국 유통업체에 대해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역시 전혀  

없는 상황이어서 WTO/GATS 규칙작업반회의에서 긴급세이프가

드(ESM)에 관한 국제규범이 마련될 수 있도록 어느 회원보다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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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인 입장개진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입장에 놓여 있다. 아울러  

ESM에 관한 협상안의 입안 중에 있어 그러한 긴급세이프가드조

치가 산업피해의 구제라는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

록 구체적인 조항 하나하나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의견수렴이 필

요하다.

국내유통관련 법제도 측면에서는 유통관련 법제도에 대한 개혁

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내 유통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본토양을 확립하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

다. 여기에 있어서는 유통산업에 대한 각종 행정규제의 완화, 불합

리한 유통구조 및 제도의 개선, 유통시설 조성 및 정비의 촉진을  

위한 지원, 중소유통업자의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유

통정보화의 촉진 및 유통전문인력의 양성지원 등이 그 대상이 되

어야 할 것이다.

국내 유통업계 입장에서는 급격한 변화를 겪으면서 재편되어 갈  

유통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고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한 점포의 대형화 및 다점포화로 규모의 경쟁력을 키우거나 동

일업태간의 협력을 통해 선진 유통기술 및 노하우 등을 도입,  공

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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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장 관 광

1. 관광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1) 산업의 범위

일반적으로 관광산업은 여행자들이 필요로 하는 재화와 서비스

의 생산 및 공급을 통해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경제주체 또는  

기업집단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정책, 행정, 법규 또

는 국제법의 구체적 적용대상으로서의 관광산업의 정의나 범위는  

국가, 국제기구 또는 산업분류의 목적에 따라 각각 다르다.  또한  

관광산업과 관광분야 또는 관광부문이 명확한 구분 없이 혼용되기

도 한다. 관광자체에 대한 정의만큼이나 관광산업에 대한 정의나  

범위도 다양하다고 볼 수 있다. 관광에 대한 정의를 보면 세계관

광기구World  Tourism Organization(WTO)는 “일상적 생활환경에서 벗

어난 장소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여가, 사업,  기타 다른 목적으로  

계속해서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체재하는 사람들의 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미국관광정보센터(USTDC)는 “1명 또는 그  

이상의 가구구성원이 거주지로부터 편도 100마일 이상 떨어진 장

소까지의 왕복이동(승무원의 근무활동으로서 여행, 통근자의 출퇴

근, 통학생의 등하교는 제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국제관광(외국인의 국내관광 및 내국인 해외관광)에 대

해서만 세계관광기구의 정의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관광산업은 호텔, 음식점, 운수회사 등 이질적인 요소들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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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인 특성을 가

지고 있다.  어느 국가의 관광도 상품과 서비스를 오직 여행자에게만  

판매하는 기업은 거의 없기 때문에 여행자만을 유일한 고객으로 하

는 기업집단을 “관광산업”으로 분리해 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

이다.  따라서 관광산업 또는 관광분야를 구성하는 업종도 국가나 국

제기구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컨대 미국관광정보센터는 다양

한 형태의 기업 가운데 그 지출액의 여행자 의존도를 기준으로 하여  

총매출액의 4분의 1 이상을 여행자 지출에 직접 의존하는 기업들의  

집단을 “주요 관광관련 기업Pr imar y Tr avel-rel ated Industries, 즉 관광산

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기업집단에는 여객운송업체, 숙박업체, 오

락․레크리에이션 사업체,  렌트카 회사 등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관광산업은 관광진흥법상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이용시설업, 국제회의용역업, 카지노업, 관광편의시설업으로 구

성되어 있으나, 한국은행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관광이 독립

된 산업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고 다만 관광과 관련이 있는 업종이  

다른 산업분야의 일부 업종으로 포함되어 있을 뿐이다.  

한편 세계무역기구의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분류표상의 “관광관련 서비스분야Tourism and Travel Related  

Services(TTRS)” 는 호텔 및 음식점 서비스, 여행알선서비스,  관광안

내서비스,  기타 서비스로 제한되어 있다. 여기서 기타 서비스는 여행  

및 관광과 관련이 있는 것이면 다른 업종이라도 관광서비스 분야에  

포함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도 볼 수 있으나, 그러한 서비스업종

의 다수는 이미 분류표상의 다른 서비스분야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

에 관광서비스 분야의 업종확대 가능성은 거의 없다.  

관광산업 범위의 확정은 관광산업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계

량화하고 관광산업의 경제적 중요성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인식을  

제고시키는 전제조건이 되나,  관광서비스의 복합적 구조, 서비스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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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복 및 연계성은 관광서비스의 이상적 분류와 통일적인 관광

산업 범위의 설정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프

랑스, 캐나다, 스웨덴 등 일부 선진국들과 세계관광기구, OECD 등

에서는 1980년대 초부터 관광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정확한 측정  

및 평가를 가능하게 하는 이른바 관광위성계정Tourism Stelli te Account

(TSA)의 개발을 추진해 오고 있다. 1991년 OECD 관광위원회는  

국민계정의 위성계정형태로 관광경제계정을 편제하기 위해 매뉴얼

을 작성․발표하고 이를 OECD 회원국에게 작성하도록 권유해 왔

다. 이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는 1998년 처음으로 한국은행에서 관

광경제계정Tourism Economic Accounts(TEA)을 시험편제하고 그 결과

를 발표한 바 있다. 관광경제계정은 국내 관광산업의 생산과 국내

여행 관광객의 소비지출 내역을 나타내는 통계로서 관광산업이 국

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관광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준이 된다.  여기서 관광산업은 음식숙박업, 여객운송업, 여행사

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등이 포함되어 세계무역기

구의 GATS 분류표상에서 명시한 것보다 광범위하게 정의된다.

그 밖에 세계관광이사회World Travel & Tour ism Council (WTTC)는  

관광서비스 업종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여행 중에 구매하는 상품과  

관광객 이용시설물, 즉 관광관련 재화를 생산하는 업종까지도 그  

재화가 여행자와 관광서비스 업체에 공급되는 부분만큼 관광산업

으로 취급하고 있다.  

(2) 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1) 관광숙박업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은 관광호텔업,  국민호텔업, 해상관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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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업, 가족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및 휴양콘도미니엄업으로 구성

되어 있다. 이 가운데 관광호텔업은 1998년 6월 현재 전국 447개  

업체에 4만 6,744실로 1997년 말에 비해 364실이 감소되었다.  지역

별로는 서울이 99개 업체에 1만 7,421실로 전체 객실수의 37. 25%

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이 부산으로 55개 업체 5, 632실, 제주가  

36개 업체 4,629실 등의 순으로 등록되어 있다. 이를 등급별로 보

면 특1등급과 특2등급의 고급호텔이 73개 호텔에 2만 2,064실로  

전체 객실수의 47. 2%를 차지하고 있다. 1991년 이후로는 호텔건설

이 둔화되고 있는데 이는 높은 지가, 건설비 상승 등으로 부대위

락시설 신규허가가 제한되었기 때문이다.  1997년도 관광호텔 이용

률은 64%를 기록하고 있으며, 동년 관광호텔 수입은 전년대비  

2.7% 증가한 1조 9,561억 원에 달했다.  

국민호텔은 단체관광객 및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저렴한  

비용으로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관광숙박시설로서 1998

년 6월 말 현재 10개 업체에 1,334실을 보유하고 있다.  그 밖의 관

광숙박업체 현황을 보면 휴양콘도미니엄업 73개소에 42개 업체 1

만 8, 788실, 가족호텔업 12개소 1,891실, 한국전통호텔업은 제주 중

문관광단지 내에 1개 업체 30실이 등록되어 있다.  

경기변화에 민감한 관광산업은 지역별로 차이는 있으나 IMF의  

영향이 심한 업종 가운데 하나이다.  극도로 악화된 자금난과 전반

적인 소비둔화는 호텔업 등 숙박업 전반에 걸쳐 연쇄부도사태를  

몰고 왔다. 1998년 4월 현재 주요호텔 449개 중 22%인 98개가 휴

폐업신고를 하였다. 국내 관광숙박업이 당면한 문제점으로는 첫째,  

숙박시설의 부족을 들 수 있다.  서울올림픽 이후 호텔건설이 둔화

되어 오는 2002년 월드컵 개최시 약 2만 실의 객실이 부족할 것으

로 전망된다.  둘째, 고급호텔 중심의 시장구조이다.  특급호텔이 전

체호텔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어 전체적인 여행경비를 인상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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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요요인이 되고 있다. 셋째,  고임금과 경영노하우의 부족을 들  

수 있다. 

2) 여행업

 

우리 나라 여행업은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및 국내여행업의 3

개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다. 일반여행업은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으로서 1998년 6월  

말 현재 336개 업체가 있으며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를 직접 담당

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1997년에는 전체입국자 390만  

명 중 30%인 117만 명을 차지했다. 국외여행업은 국민의 해외여

행에 따른 여권발급, 여권수속대행 등의 해외여행자 편의증진을  

위한 업무와 국외여행 알선업무를 내용으로 하는 여행업으로서  

1998년 6월 말 현재 2,324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다.  국내여행업은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을 말하며 1998년  

6월 말 현재 2, 700개 업체가 있다.  

여행업계는 1991년 1월 1일부터 대외개방이 이루어짐에 따라 그

동안 국제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개방에 따른 국내산업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정부는 여행사의 경영개

선 유도, 서비스 향상에 의한 신뢰회복, 여행업 전문인력의 양성  

등 각종 시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여행업계는 여전히 소규모,  

영세성, 과당경쟁 등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IMF를  

맞게 되었다. IMF 이후 해외여행객의 급격한 감소는 세진여행사,  

수도항공여행사, 온누리여행사, 씨에프랑스 등 주요 국외 여행업체

들의 부도를 가져왔다. 결국 1998년에 국외 여행업체는 감소한 반

면 외국인 관광객 유치가 활발해지면서 일반 여행업체는 20여 개

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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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관광사업

관광객 이용시설업은 관광객을 위하여 운동, 오락,  음식 또는 휴

양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이 이용하게 하는 사업으로

서,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관광

음식점업,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

업, 자동차 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으로 구분되어 있다. 1998년 6월  

말 현재 등록된 업체현황을 보면 전문휴양업 17개 업체, 종합휴양

업 10개 업체,  관광유람선업 5개 업체, 관광음식점업 71개 업체, 외

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187개 업체,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  

98개 업체가 있으며 자동차 야영장은 아직 등록된 업체가 없다. 

국제회의용역업은 대규모 관광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의 계획,  

준비, 진행 등 필요한 업무를 행사 주관자로부터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으로 1986년에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사업으로 신설되었다. 1996년

에「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우리 나라

의 국제회의산업도 크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1998년 6월 말  

현재 국제회의용역업으로 등록된 업체는 서울에 26개 업체가 있다.  

관광편의시설업은 관광사업 중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

시설업, 국제회의용역업을 제외한 사업이나 시설 가운데 관광진흥

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별 관광협회에서 지정한다. 관광사진업,  여객자동차터미

널 시설업,  관광토속주 판매업, 전문관광식당업 및 일반관광식당업

으로 분류되어 1996년 6월 말 현재 총531개 업체가 지정되어 있으

나 이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업과 관광토속주 판매업은 지정

업체가 없다.

그 밖에 카지노업은 종래 사행행위업으로 분류되어 경찰청에서  

관 리해 오다가 관광진흥법의 개정(1994.  8. 3)에 의해 관광산업으로  



                                제16장/관 광 3 77

전환된 업종으로 카지노 전용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 트럼프 등 특

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이다.  

1998년 6월 말 현재 전국에서 13개 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다. 이들  

카지노업체의 1997년 총매출액은 2,311억 원이며 이 가운데 워커힐  

카지노의 매출액이 1,324억 원으로 전체의 57.3%를 차지한다. 

(3) 산업의 국제경쟁력

외래객의 관광소비는 경상수지 개선, 고용창출, 정부 세수증대에  

크게 기여하기 때문에 각국은 관광산업 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

이고 있다.  대외적으로 외래객 유치를 위해 해외진흥활동을 활발

하게 전개하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국민관광진흥 차원에서 자국민

이 국내여행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한 나라의 관광산업이 발전

하기 위해서는 수용태세가 완비되고 여행자가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이 가운데 국내 관광기업의 국제

경쟁력은 관광발전의 기본요건일 뿐만 아니라 개방체제하에서는  

국내 관광기업의 존망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우리 나라의 관광산업 및 관광객 소비지출관련 지표를 관광선진국

들과 비교해 보면 전반적으로 우리 나라 관광산업은 생산과 지출비

중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행이 시험편제한 관광경제계정에  

따르면 관광산업의 국내생산액 비중(GDP대비)은 1995년 3.9%, 1997

년 3.5%에 그치고 있다. 반면 관광선진국들은 우리 나라의 2～5배에  

이르고 있다. 내․외국인의 자국내 관광소비지출 비중(GDP대비)도  

우리 나라는 4.0%로서 관광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낮은 수준이다. 관

광산업의 취업자비중도 9. 9%로서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특히 여행알선 등 여행사업에 종사하는 취업자의 비중이 크게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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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1> 관광관련 경제지표의 국제비교
                                                                 (단위 :  %)

구    분 호주
(1992-93)

오스트리아
(1993)

캐나다
(1992)

스페인
(1993)

일본
(1990)

한국
(1995)

관광산업의 국내생산액
/GDP

10.2 15.3 20.4 13.1 9.6 3.9

내외국인 국내관광 소비액
 /GDP

9.6 13.0 - 11.5 - 4.5

외국인의 국내관광 소비
지출 비중

18.8 62.6 22.6 39.6 - 25.5

관광산업 취업자
/총산업 취업자 11.0 13.2 12.3 11.1 - 9.9

여행사업 취업자
/관광산업 취업자 7.7 6.0 - 2.0 6.3 0.8

자료 : OECD, Replies to the Questionare on Tourism Economic Accounts, 1996. 9.

국제 관광시장의 동향을 보면 각국에서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비

중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국제적 경쟁도 점차 심화되고 있다.  관

광산업은 1996년 전세계 GDP의 10.7%, 서비스교역의 35%를 차지

한다.  세계관광기구가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1997년도 국제관광객  

수는 6억 1, 300만 명으로 전년대비 3% 증가하였고 관광수입은  

4,438억 달러로 전년대비 2. 3% 증가하였다. 세계관광기구는 2010

년까지 관광객수가 7억 2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관광산업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인식 제고로 세계 각국이 관광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이는 세계주의 및 지역통합의  

영향으로 관광수요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국가간 교류 저해요인  

감소로 인해 국제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그

러나 아시아 등 세계경제 위기로 단기적으로는 관광수요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각국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국민의 해

외여행을 자제하는 분위기를 유도하고 있으며, 특히 동남아, 러시

아 등의 경제불안으로 인해 지역적으로 관광수요가 위축되고 있

다. 1997년 외래관광객을 가장 많이 유치한 국가는 프랑스(6,68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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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미국(4,900만 명),  스페인(4,340만 명), 이탈리아(3,410만 명) 순

이었고 관광외화 수입면에서는 미국(751억 달러),  이탈리아(300억  

달러), 프랑스(279억 달러), 스페인(272억 달러) 순이었다.  

1997년 세계관광기구에 의하면 우리 나라는 외래관광객수 기준

으로는 세계 33위,  관광수입 기준으로는 세계 22위에 머물고 있다.  

외래관광객 입국동향을 보면 1996년 368만 명, 1997년 390만 명이  

방문한 데 이어 1998년에는 420만 명이 방문했을 것으로 예상된

다. 반면에 국민해외여행은 1986년에 45만 명이던 국민 해외여행

자수가 1996년 465만 명으로 매년 급속한 성장세를 기록하다 1997

년 말 IMF사태의 영향으로 1997년에는 454만 명으로 다시 줄어들

었다.  여행수지는 1996년 15억 3,000만 달러, 1997년 11억 5,0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1998년에는 I MF의 영향으로 10월까

지 약 3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연말까지 약 34억 달러의  

흑자가 예상된다.

<그림 16-1> 출입국 관광객 및 여행수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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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IMF로 인한 경제전반의 침체 속에서도 1998년에 사상  

처음으로 약 400만 명 이상의 외래관광객 방문과 대규모 흑자를  

달성함으로써 외화획득의 주역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따라서 정부

는 21세기 지식기반산업의 하나로 관광산업의 육성을 천명하고 적

극적인 육성시책을 발표한 바 있다.  우리의 지정학적 특성을 고려

하여 한․일․중의 동북아 연계관광의 허브관광지를 개발하고 자

연 및 문화관광자원 개발을 병행하여 지난 10여 년간 침체되었던  

휴양 및 레저 관광시설 확충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수

립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규제완화와 외국인 투자유치촉진법에 관

광산업을 명시하여 20～30억 달러의 외자유치를 추진 중이다. 또

한 현재의 대규모 관광흑자 기조가 유지되도록 투자를 확대하고  

경제회복 후에도 관광흑자가 지속되도록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

획이다. 대통령의 중국시장 개척, CF출연 등의 성과를 범국민적인  

정직․친절 등 손님맞이 캠페인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관광진흥  

목표는 외래관광객을 1998년 425만 명에서 2003년 700만 명으로  

확대하고 관광수입은 1998년 56억 달러에서 2003년 110억 달러로  

증대하며 고용인구를 현재 200만 명 수준에서 270만 명으로 확대

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관광산업은 1980년대까

지 고도성장을 지속해 왔으나 1990년대 들어 여행물가 상승, 관광

수용태세 미비 등의 복합적,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국제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되고 국민 해외여행자의 폭발적 증가로 내국인의 국내  

관광수요마저 둔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우리 나라 관광분야의 국

제경쟁력이 그 어느 때보다 약화된 상황이었다.  그러나 1997년  

IMF 구제금융을 신청하면서 상황은 급반전되었다. 내국인 해외여

행 수요는 절반으로 줄어들고, 환율상승으로 국내 관광상품은 국

제 관광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회복하게 되었다. 고부가가치 산업

으로서 관광산업을 자리매김하려는 정부의 인식변화와 적극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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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노력으로 관광여건은 어느 때보다 많이 개선되고 있다.  

2. WTO협정하의 한국의 약속

(1) 약속의 내용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은 1994년 4월 15일 WTO 

부속협정(Annex 1B)으로 조인된 후 WTO 설립협정 및 다른 부속

협정들과 함께 1995년 발효되었다.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은  

WTO 서비스협정문이라고도 불리고 있다. GATS는 서비스시장  

자유화의 실현을 통해 세계교역을 확대하고 그 자유화과정의 안정

을 보장하는 것이다. 서비스의 경우 일반재화와는 달리 서비스의  

각 분야마다 국내제도 및 규제내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내국민

대우를 모든 서비스에 대해 획일적으로 의무화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협상의 결과인 GATS에서는 시장

접근과 내국민대우를 모든 회원국이 지켜야 하는 일반적인 의무사

항이 아니라 구체적 약속S peci fic Commi tments대상이라고 규정함으로

써, 서비스교역 자유화의 목표달성을 위해 각 회원국이 양허(법적  

구속력을 갖는 자유화 약속)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접근과 내국민

대우의 원칙을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내용(유보사항)을 모두 양허표에 기재하도록 하고 기재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한조치도 취할 수 없도록 하

고 있다. 

서비스에 대한 정의․분류․통계 등 모든 기준이 국가마다 다르고  

협상기준도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일단 각 회원국이 양허한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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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만 시장접근 및 내국인대우의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에도 계속적인 협상Successive Round s of Negotiations의 주기

적 개최를 통해 각 회원국의 양허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서비스교역의  

점진적 자유화를 추구하고 있다.

GATS는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회원국들의 조치에 적용된다(제

1조 1항). 따라서 서비스교역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국내조치라도  

그것이 간접적으로 교역에 영향을 주는 것이면 GATS의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회원국 국내정책 시행에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  

있다.  GATS는 서비스를 서비스 공급자와 소비자와의 관계로 파

악하고 있다. ①서비스상품의 국경간 이동, ②소비자의 국경간 이

동, ③자본의 이동,  ④노동의 이동에 의한 교역형태를 띠고 있다.  

서비스교역의 형태별 범위를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첫째, 서비스상품의 국경간 이동이다. 국경간 공급Cross-bor der Su-

ppl y은 노동이나 자본 등 생산요소의 이동이 수반되지 않는 서비스  

자체의 국경간 공급을 의미한다. 관광분야에 있어서는 여행 도매

업자나 소매업자들이 여행알선, 예약 또는 여행자문과 같은 일정

한 범위의 서비스를 원거리 통신망으로 국가간에 공급하는 것이  

전형적인 예이다. 관련된 법규로는 통신・외환・조세관계법 등이  

있다.  

둘째, 소비자의 국경간 이동, 즉 해외소비Consumption Ab road이다.  

해외소비는 서비스의 소비주체가 자국영토 밖의 서비스 수출국에

서 서비스를 구매, 소비하는 경우로서 국민 해외여행, 해외유학 등

이 포함된다. 관련법규로는 외환・조세관계법 등이 있다.  

셋째, 자본의 이동으로서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이다.  외

국인투자와 동일하며 서비스 수입국 내에 모든 형태의 서비스 공

급업체를 설립하여 서비스를 생산,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관광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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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 제공을 위한 각종 법인, 회사, 조합, 합작투자기업, 개인기업  

등의 설립, 인수,  유지를 포괄하는 자회사의 설립,  지사의 설립 등

이 포함된다. 관광분야에서는 그 주재국에 관광서비스를 대량 판

매하기 위해 필수적인 경우가 적지 않다. 관련법규로는 관광진흥

법, 외국인투자유치촉진법 등이 있다. 

넷째, 노동의 이동에 의한 교역형태, 즉 자연인의 주재Presence of 

Natural Persons이다.  서비스 수입국 영토 내에 서비스 공급인력이  

주재하는 것으로 관광서비스 업체에 일정기간 취업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관련법규로는 출입국 관리,  고용․근로관계법과 서비스  

공급자 자격에 관한 규정 등을 들 수 있다.  

관광관련 서비스Tourism and T ravel Related Services는 GATS 서비스

분야 분류표(MTN.GNS/W/120)상 아홉 번째로 명시되어 있다. 세부

업종Sub-sector은 유엔의 중심상품분류(CPC)95)에 따라 ①호텔 및 음

식점서비스업Hotels and Restaurants, ②여행알선서비스업Travel Agencies 

and  Tour Op er tators Services, ③관광안내서비스업Touri st Gui des Services, 

④기타 서비스업Other s 등 4개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더 이상의  

세부분류는 현재까지 W/120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일반적인 서비스

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는 관광활동, 즉 교통서비스, 레크리에이션․

문화․스포츠서비스 등은 일반서비스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 기타 서비스는 여행 및 관광과 관련이 있는 것이면 다른 업

종이라도 관광서비스 분야에 포함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도 볼  

수 있으나, 그러한 서비스업종의 다수는 이미 동 분류표상의 다른 서

비스분야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서비스 분야의 업종확대 가능

성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한다.  GATS 분류표상의 사업서비스, 오

락․문화․스포츠서비스, 운용서비스는 관광관련 서비스분야와 상호

영향을 미치고 그 중 특히 여행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인 운송서비스

95)  Pr ovisional Central Prod uct Clas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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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관광서비스에 대해서 모든 GATS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항공기  

수선・유지서비스, 항공운송서비스의 판매 및 마케팅서비스와 컴퓨

터 예약서비스를 관광관련 서비스분야가 아닌 운송서비스 분야의 항

공운송지원 서비스Supporting Servi ces for Air Tr ansport로 분류하고 있다.  

(2) 약속의 근거

이 가운데 우리 나라는 기타 서비스업을 제외한 3개 업종을 양

허하였다. 국경간 공급, 해외소비는 3개 업종 모두 제한이 없으며,  

단 상업적 주재에 대하여 여행알선업체만이 관광안내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것은 관광안내업은 국내법상 독립적으로  

영위할 수 없고 여행사만 영위하도록 되어 있어 양허표에 여행알

선업체만이 관광안내업을 할 수 있다는 시장접근상 제한을 부과하

고 있기 때문이다. 자연인의 주재에 대해서는 3개 업종 모두 관광

을 포함한 전분야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에는 허용하고 있다. 이

상과 같이 관광서비스 부문은 3개 업종 모두 시장접근에 대한 제

한뿐만 아니라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에 대해 개방을 허용하였다.  

<표 16-2> 우리 나라의 관광서비스 양허내용

업    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A. 호텔 및 레스토랑서비스 없음 없음

B. 여행알선서비스 없음 없음

C. 관광안내서비스
여행알선업체만이 관광  

안내서비스 제공 가능
없음

112개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가운데 10개국만이 국경간 공급, 해

외소비, 상업적 주재, 자연인 주재 등 4개 항목 모두 양허하였으

며, 우리 나라와 같이 3개 항목에 대해 양허한 국가는 45개국,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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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에 양허한 국가는 36개국이다.  우리 나라처럼 기타 서비스에  

대해서 양허하지 않은 국가는 13개국이다.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관광부문은 이미 자유화가 상당부분 이루

어졌다. 그러나 현재 관광분야에 포함되는 업종은 매우 제한적이

므로 앞으로 관광산업의 범위를 현재 4개 세부항목 이외에 더욱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세계관광기구가 약  

70개의 관련업종을 망라하여 작성한 SICTA(St andard International 

of Tourism Act ivit ies)를 근거로 검토하고 있다. 한편 정보화 진

전으로 소비자가 생산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와 직거래하는 일이  

일상화되면서 이러한 정보화가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 주

시하고 있다. 즉,  소비자는 인터넷을 통해 직접 호텔을 예약하고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여행업의 역할과 시장구도가 변

화할 수밖에 없다. 또한 협상을 통해 지속적으로 각국의 주요 관

광규제를 없애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

(3) 개방의 효과, 그 후의 발전

일찍부터 관광분야는 분야별 부속서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 대

해 의견이 모아졌다.  관광서비스는 ‘소비자의 이동’, ‘해외소비’  형

태 하나만이 해당되는 서비스이다.  관광객이 외국에 나가 구경하

고 돌아오는 것이 곧 관광서비스의 수입이며, 관광객이 입국하는  

나라는 관광서비스를 수출하는 것이다. 따라서 관광분야의 시장접

근 제한, 즉 관광서비스의 수입제한이라는 것도 출국제한 또는 여

권발급 제한,  출국세 부과, 여행경비 한도제한 등 극히 몇 가지에  

불과하다.  그 외에 여행안내, 여행알선, 여행자수표 발급, 호텔 및  

레스토랑 등은 관광서비스 분야가 아니라 사업서비스, 금융서비스,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등으로 분류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을  

관광관련 서비스로 분류하는 나라가 많았기 때문에 GATT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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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표도 이들을 관광분야로 분류하고 있다.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의 주요내용에서 살펴본 바

와 같이 WTO체제하에서는 서비스 공급이 국경간 공급, 해외소비,  

상업적 주재, 자연인의 주재 등 네 가지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규

정함으로써 관광을 포함한 서비스교역을 주로 공급측면에서 파악

하고 있다. 이처럼 GATS는 공급자지향적, 기업지향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GATT사무국 분류표상 관광관련 분야의 업종도  

호텔 및 음식점서비스업, 여행알선서비스업, 관광안내서비스업,  기

타 서비스업 등 4개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다. 따라서 WTO체제에  

있어서는 소비자보다는 공급자 측면에 있어서의 관광서비스 교역

자유화에 역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나라에서는 관광산업이 이미 개방

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우리 나라가 양허한 3개 업종에 대해서

는 개방 이후에도 국내 관광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초래하지 못하

였다.  오히려 이들 업종에서는 시장개방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

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호텔업의 경우 외국기업의 진출로  

외자유치를 통한 부족한 국내시설의 확충을 도모할 수 있고, 기타  

선진서비스 및 경영노하우 습득, 정보화 촉진, 국내제도 및 관행의  

국제화 등의 긍정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3. 뉴라운드에 대비한 전략

(1) 국내시장 개방의 영향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관광분야의 시장개방이 이미 상당한 수준

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WTO체제 등장과 OECD 가입의 영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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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없거나 크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대부분이다. 실제로 시장

개방 이후 그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것은 국내 관

광분야의 국제경쟁력이 비교우위에 있거나 주요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에 도달해 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동안 타분야의 교

역장벽, 제도와 관행의 차이, 관광서비스 수요의 제한 등으로 국내  

기업활동 여건이 내국인보다는 불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IMF 

이후 국내 투자여건은 외국인 직접투자 제한조치의 완화, 유관분

야의 개방폭 확대, 내국인 해외여행시장의 성장 등으로 크게 개선

되고 있다.  

1) 외국기업의 국내 관광시장 진출 확대

우리 나라는 1960년대에 이미 외국인 호텔투자를 허용했으며,  

서울올림픽을 앞둔 1984년 외국인 투자지분제한 철폐로 이미 많은  

외국호텔이 국내시장에 진출해 있고,  여행업분야도 1991년에 개방

되었기 때문에, WTO체제 출범 이후에도 우리 나라 관광산업은  

시장개방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실제

로 WTO체제 출범 이후에도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제전반에 걸쳐 시장개방이 진전되고 외국인투자가 상

당한 수준으로 이루어진다면 지금까지 상황과는 달리 관광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 관광서비

스 공급업체의 국내시장 진출은 관련분야의 시장개방 및 사업환경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된다. 우리 나라 관광분야의 시장개방  

정도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외국인투자

가 활발하지 않았던 것은 국내 투자환경이 다른 분야의 교역장벽,  

폐쇄적인 제도와 관행, 국내 관광서비스 수요의 제한 등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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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가 불리했기 때문이었다. 

IMF 이후 국내경기의 침체, 외환시장, 내수경기 등을 감안할 때  

관광분야에 대한 외국인의 진출은 아직은 본격화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국내경기가 바닥을 벗어나 회복세로 돌아서

고 국내소비가 활성화되기 시작하면 외국인투자는 많아지게 될 것

으로 전망된다. 최근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투

자환경개선책의 추진,  즉 부동산시장의 개방, 외국환거래의 완전자

유화, 각종 행정규제 철폐 등으로 크게 개선되고 있다.  그동안 비

거주자에 의한 직접투자가 유보된 골프장운영업까지도 1998년 4월  

1일자로 전면개방하였으며, 당초 1999년 5월로 예정되었던 카지노

업에 대한 시장개방도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다. 

우리 나라의 시장개방으로 호텔 이외에 외국인이 국내 직접투자  

진출을 꾀할 것으로 예상되는 관광관련 사업으로는 여행알선업,  

일부 관광객 이용시설업,  렌트카,  외식업, 골프장운영업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부동산임대업 및 토지개발공급업 등 관련분야의 시

장개방이 이루어짐에 따라 경기회복과 함께 해외 디벨로퍼Develo-

per의 도심복합단지, 레저관광단지 등 부동산 개발사업 차원에서의  

관광분야 참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 국내 관광산업의 구조개선 촉진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과 병행하여 외국인 직접투자의 자유화가  

이루어짐으로서 관광분야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가 증가될 것으

로 전망된다. 우리 나라 관광업계가 외국기업과의 시장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 효율성 증대를 통한 경쟁력 제고

에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특히 기업의 자산가치에 비해  

경영성과가 좋지 못한 국내 관광사업체들이 주로 외국기업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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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합병(M&A)형 직접투자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국내  

관광기업의 경영혁신과 국내 관광산업의 구조개선을 자극하고, 관

련제도 정비를 촉진시키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시장개방은 국내업계의 구조조정과 서비스 수준의 향

상을 촉진시킬 것으로 보이나, 외국기업이 국내 관광시장에 진출

하는 초기에는 외국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에 처하게  

될 것이다. 국내 관광호텔의 경우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

다고 하더라도 외국호텔보다 더 노동집약적인 구조를 유지하고 있

기 때문에 인건비의 원가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구조

적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외국기업의 본격적인 국내 관

광시장 진출에 대비하여 기술집약적인 경영방식 도입,  구조개선  

등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국내업체보다 유리한 자본조달능력, 경

영능력, 해외유통망을 가진 외국업체에 국내시장을 잠식당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IMF로 인한 급격한 관광수요 감소로 경쟁력을 상실하고 도산  

또는 휴폐업하는 관광사업체가 속출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여행

업계 및 호텔업계의 구조조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향후 시장개

방이 가속화되더라도 경쟁력 회복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이다. 

 

3) 제도 및 관행의 선진화

WTO 출범, OECD 가입 이후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추진해 오

고 있는 국내 사업환경의 개선은 IMF 이후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외국인투자의 원활한 유치를 위해서는 국내제도를 국제수준Glob al  

Standar d으로 정착시키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특히 외국인투자  

유치방안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행정・금융상의  

각종 규제 철폐를 통해 외국인투자가와 국제 금융시장의 신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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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시킬 필요가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선진국이나 경쟁국인 싱

가포르, 홍콩은 물론 여타 아시아 국가들보다 규제가 많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유치 경쟁에서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산업은 사치성 소비산업으로 인식되어 여신규제, 세제상의  

불이익 등을 받아 왔다. 그러나 정부는 IMF 이후 관광산업이 대

규모 흑자를 달성함으로써 경제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함에 따

라 21세기 핵심 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이미  

1998년에만 관광관련 규제 46건을 해제하였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규제를 없애 나갈 예정이다. 이처럼 시장개방을 통하여 선진국의  

제도와 관행을 수용하여 국제수준의 투자 및 사업환경을 정착시킴

으로써 관광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4) 관광산업의 고용변화 초래

WTO 출범, APEC 참여 및 OECD 가입으로 실질적인 교역자유

화가 진전됨에 따라 관광분야에서도 산업구조조정과 인력구성 변

화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전반적인 시장개방의 확대는 관광분야

의 고용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국내에 진출

한 외국기업의 국내시장 잠식에 따라 나타나는 국내기업 고용감소  

효과, 둘째,  외국기업의 국내 영업활동에 의해 파생되는 추가고용  

효과, 셋째, 국내진출 외국기업과의 시장경쟁을 통한 경영 및 마케

팅능력 축적 및 매출증가로 나타나는 고용증대효과, 넷째, 외환 및  

자본시장 개방으로 인한 금융비용 감소가 고용에 미치는 효과 등

이 예상된다. 

IMF 이후 대규모 실업발생을 감안할 때 외국기업들의 적극적인  

진출이 오히려 신규고용 창출에 기여하면서 실업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국내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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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산업의 고용구조도 고도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5) 여행수지 역조가능성

여행수지는 1980년대 후반 아시안게임 및 서울올림픽을 전후하

여 큰 폭의 흑자를 나타내기도 하였으나 1989년 해외여행이 자유

화되면서 1991년부터 적자로 반전된 이후 I MF 직전인 1997년까지  

큰 폭으로 확대되어 왔다. 1996년에는 약 15억 달러의 적자,  1997

년에는 약 11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러한 방한관광객의 감

소와 여행적자의 원인은 한국관광의 총체적인 경쟁력 저하에 있었

다. 다시 말하면 높은 물가와 불편한 교통,  빈약한 관광자원,  부족

한 관광시설 등으로 외국인 관광객은 줄어든 반면 해외로 휴가를  

떠나는 내국인은 점차 증가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그러나 IMF 이후 내국인의 소비심리가 극도로 위축되고 사회전

반적인 소비절감 분위기로 인해 해외여행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으

며 외국인 관광객은 환율상승으로 오히려 증가하여 여행수지는 흑

자로 급반전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일시적인 것이라는 데  

있다.  여행수지흑자는 내국인이 해외여행을 극도로 자제한 결과이

지 국내 관광기반 구축과 적극적인 관광진흥의 결과가 아니라는  

점이다. 환율상승으로 인한 가격경쟁력은 다소 회복하였으나 국내  

관광여건이나 수용태세는 IMF 이전과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  

경기가 회복되어 국민 해외여행이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면 여행

수지는 언제든 적자로 반전될 수 있는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

다. 여기에 시장개방이 가속화되어 외국기업들의 국내 관광시장  

진출이 증가할 경우 내국인의 출국은 또다시 증가할 수 있다.  또

한 자본이동 자유화 실현에 따른 외국자본의 대량유입은 원화의  

평가절상을 야기하여 국내 여행비용 상승과 원화구매력 약화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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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초래함으로써 한국 관광상품의 국제경쟁력은 더욱 약화되고,  

방한여행 수요의 위축, 외국여행사의 한국상품 개발 기피 및 내국

인의 해외여행 선호로 인해 국내 여행업체는 외래객 유치보다 내

국인 해외송출에 더욱 주력하게 될 것으로 보여 여행수지가 또다

시 급속히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개방에 대한 대응방안 

1) 호텔업의 경쟁력 강화

호텔업은 이미 1960년대부터 시장개방이 이루어져 어느 정도 경

쟁력을 갖추고 있으나 우리 나라의 전반적인 고물가, 고지가 등으

로 주요도시들과 비교할 때 가격경쟁력은 높지 않다. 특히 인건비  

부담률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아직도 높기 때문에 경영합리화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특급호텔을 제외한 호텔 및  

지방소재 호텔의 경쟁력은 매우 취약한 수준에 있다. IMF 이후  

가격경쟁력을 다소 회복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특급호텔 위주의  

고가 숙박시설로는 외래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주요 관광지에 국제적인 시설과 서비스 수준을 갖춘 중

저가 호텔을 시급히 건설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쾌적한 시설과 선

진 서비스를 갖춘 중저가 숙박시설의 확충은 매우 시급한 과제이

다. 2000년 ASEM 및 2002년 월드컵 개최에 대비하여 약 2만 실

의 관광호텔이 신규로 필요한 점을 감안한다면 이 가운데 상당부

분을 중저가 관광숙박시설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중저가 숙박시

설의 체인화 등을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외자유치 노력 및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수익성이 낮은 분야는 하청Outsourcing을 주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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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자동화 등 기술집약적인 경영방식을 도입하여 인건비 부담을  

줄여 나가는 한편, 보수체계 개선으로 안정된 급여수준을 유지하

고 종사자의 이직을 방지하여 경영합리화와 서비스 개선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여행업의 유통구조 개선

여행업의 경우 그동안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기업형

태의 여행업체가 없고 중소기업이 대부분이다.  또한 여행시장의  

유통구조가 선진국들처럼 분업화․전문화되지 못하여 제한된 인력

과 조직으로 종합적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시장조사,  여행상품  

개발, 품질관리, 고객관리 등의 기능이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다. 

따라서 양질의 저렴한 여행상품 공급, 안정적 수익 및 소비자  

보호를 통해 국내 여행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여행

업의 기능 및 역할분담에 의해 여행사별 전문영역을 확보할 수 있

어야 한다.  관광진흥법에 도소매업의 기능과 업무의 한계를 명시

하여 도매업은 시장조사, 상품개발,  품질관리, 상품도매를, 그리고  

소매업은 위탁판매, 광고선전, 모객업무를 각각 전담하도록 규정해

야 할 것이다. 

한편 국내여행업은 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해 여행사가 여러 기능

을 수행하지 못하여 부실관광, 과당경쟁을 초래하고 있다. 이로 인

한 재무구조 및 수익성의 악화는 종사원 처우개선을 어렵게 하고  

고객불만을 야기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특히 일반여행업의 경우에

는 외래객 유치보다는 수익성이 높은 내국인 해외송출업무에 치중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 나라의 여행수지 악화를 앞장서 조장하

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따라서 국내여행업을 재무구조가 건실한 기업들로 구성된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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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다수의 대형여행사

가 출현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관광진흥법의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일반여행사의 인수․합병(M&A)을 통한 여행업

의 대형화를 유도해야 한다.  

3) 관광산업의 구조조정

관광산업의 구조조정은 관련 업종간의 인수․합병,  제휴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구조조정

에는 동종 또는 이업종간에 대등한 기업결합과 컨소시엄을 형성하

는 수평적 통합과 동종 또는 이업종간에 어느 관광사업체가 다른  

관광관련 사업체를 인수하는 형태의 수직적 통합이 있다. 동업종

간 수평적 통합은 상품의 공동개발,  공동브랜드 사용, 공동광고 시

행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여 소비자에게 양질의 제품을 저

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업종간의 수평적 통

합은 상호의존 또는 보완관계에 있는 다른 업종간에 공통된 목적

으로 상호대등한 관계에서 결합하는 경우로 항공사가 호텔을 운영

하거나 여행사가 호텔과 운수업체를 운영하는 것이다.  

미국 여행업을 보면 American Exp ress,  Carlson Travel Network 

등과 같은 상위 50위권의 대형여행사는 상용고객 유치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소규모 여행사들은 개별여행자를 취급하거나 여

행도매업자와 거래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중소여행사들은  

절반 이상이 마케팅비용 절감, 협상능력 제고, 대량구매를 통한 수수

료율 인상,  기수적․교육적 지원과 같은 대기업의 장점을 살리고 경

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체인 또는 프랜차이즈

Franchise 네트워크에 가입하였다.  

따라서 IMF 이후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호텔과 여행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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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인수․합병 및 제휴를 통해 새로운 브랜드의 네트워크를 형성

하여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기타 인력구조

의 효율화,  저비용 사업구조, 전략적 제휴, 업종다변화 등의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  

4) 규제완화 및 민간주도 강화 

국제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광

산업에 대한 각종 규제와 관행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모든 규제

완화는 자율적이고 투명한 경쟁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추진되

어야 한다.  제도개선은 되도록 특정업종에 대한 정부의 일시적인  

지원보다는 근본적으로 관광산업의 경쟁체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철폐하도록 하되 관

광분야의 불공정행위 등에 대해서는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도록 해

야 한다. 

우리 나라 관광산업은 외래객 입국자와 내국인 해외여행자의 증

가에 따라 괄목할 만한 양적 성장을 이룩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개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만한 경쟁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관광분야의 국제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

해서는 업계 스스로 경영합리화를 이룩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선

행되어야 한다. 정부의 불필요한 규제철폐와 선진제도의 도입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내

국민대우 원칙과 무차별원칙이 보다 철저하게 적용되는 방향으로  

교역자유화가 진전될 것이 예상되므로 경쟁력 제고는 민간부문이  

외국기업과 가격,  품질, 서비스로 경쟁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관광업계의 자구노력 외에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것은 관광산업의 발전이 다양한 유관분야의 발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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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4. 요약 및 결론

 

관광산업은 전세계 서비스교역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 단일

산업으로는 세계 최대의 산업이며 가장 성장이 빠른 산업 가운데  

하나이다.  노동집약적인 산업으로 고용창출과 경제적인 파급효과

가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세계 각국은 환경, 정보통신과 함

께 21세기 3대 주요산업으로 집중투자하고 있다.  

우리 나라 관광산업은 1980년대까지 고도성장을 지속해 왔으나  

1990년대 들어와 여행물가의 상승,  관광수용태세의 미비, 지나친  

규제 등 복합적․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국제경쟁력이 급격히 악화

되었다. 또한 1989년 해외여행이 자유화되면서 국민 해외여행객이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1993년 이후 관광수지는 큰 폭의 적자

를 기록해 왔다.  그러나 IMF 이후 환율상승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의 회복과 내국민의 출국자제, 정부의 관광진흥 노력 등으로 사상  

처음으로 400만 명 이상의 외래관광객 방문과 대규모 흑자를 달성

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회복하였다. 경기변화에 민감한 관광산업

은 IMF 이후 관광수요 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활발한 구조조정의 계기로 삼고 있다.  

세계무역기구 GATS 분류표상의 “관광관련 서비스분야Tour ism  

and  Travel Related  Ser vices(TTRS)”는 ①호텔 및 음식점 서비스, ②

여행알선서비스, ③관광안내서비스, ④기타 서비스 등 4개 업종으

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 나라는 이 가운데 기타 서비스업을 제외

한 3개 업종을 양허하였다. 단, 관광안내업은 국내법상 독립적으로  

영위할 수 없고 여행사만 영위하도록 되어 있어 양허표에 여행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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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업체만이 관광안내업을 할 수 있다는 시장접근상 제한을 부과하

고 있다. 

우리 나라는 1960년대에 이미 외국인에 대해 호텔투자를 허용했

으며, 1991년 여행업분야가 개방되었고, 최근 골프장운영업, 카지

노 등에 대해서도 개방함으로써 사실상 관광산업 대부분이 개방되

었다.  실제로 WTO체제 출범 이후에도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기타 유관분야의 시장개방이 상대적으로 저조하

고 우리 나라의 독특한 제도와 관행으로 인해 관광산업에 대한 외

국인 진출이 저조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IMF 이후 관광관련 분야의 시장개방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외자유치를 위한 국내 투자환경의 조성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정부는 관광산업을 21세기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관광분야에 외국기업이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

었다고 볼 수 있다. 관광산업의 경우 시장개방의 진전은 긍정적인  

측면이 크다.  우리 나라 관광산업이 다소 경쟁력이 취약하기는 하

지만 시장개방이 새로운 도약과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

다. 개방체제하에서 우리 나라 관광산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과

제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들 수 있다.  

첫째, 호텔산업의 경쟁력 강화이다. 호텔의 객실부족 문제, 고급

호텔 중심의 공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저가 관광숙박시설

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신규호텔의 건설

과 기존호텔의 인수합병을 통해 경영합리화를 도모하도록 한다.  

둘째, 여행업 유통구조의 개선이다. 여행업이 도매업과 소매업으

로 단계별 수직적 분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여행상품의  

개발과 관리는 여행도매업체가 전담하고 여행객 수배와 영업은 여

행소매업체가 하도록 여행업의 유통구조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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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관광산업의 구조조정을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한다. 관광사

업체의 규모를 대형화・기업화하여 외국의 초대형 관광기업들의  

국내시장 진출에 대비하도록 한다.  특히 여행업체는 여행사의 대

형화를 통해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도록 한다. IMF 이후 진행

되고 있는 구조조정이 조기에 원활히 마무리되도록 해야 한다. 

넷째, 관광산업과 관련된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이다. 개방화시대

의 정부역할은 민간부문에 대하여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기업의 활

발한 투자활동과 기업간의 공정한 자유경쟁을 보장하는 것이다.  

WTO체제는 인위적인 국가경쟁력 배양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는

다. 국가는 민간의 자율적인 경제활동과 정상적인 투자활동을 보장

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하며, 민간은 정부차원의 파격적인 지

원을 기대하기보다는 자율적인 경영능력 강화에 힘써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WTO체제하에서 이른바 시장개방이  

가속화되면서 관광을 포함한 세계경제질서는 앞으로 더욱 자유화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IMF 이후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환경개선책의 추진으로 향

후 외국기업의 국내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시장

개방은 국내 관광산업의 구조개선 및 고용을 촉진하고 제도 및 관

행을 국제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IMF 이후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관광산업에 대한 정부의 육성정책이 지속되고, 관

광업계 스스로의 구조조정이 조기에 마무리된다면 관광산업의 국

제경쟁력은 보다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향후 뉴라운드에서 관광분야 세부항목이 현재보다 확대

되어 추가적인 시장개방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국내 관광산업

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이기보다는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오히려 적극적인 시장개방과 외자유치를 통해 국내 관광산업의 기

반을 확충하고 서비스 및 경영을 국제수준으로 강화시킬 수 있을  



                                제16장/관 광 3 99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시장개방은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

향을 동시에 초래하겠지만 우리 나라 관광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하여 21세기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서비스산업으로 발

전시킬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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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장 환 경

1. 환경서비스 산업 개관 

(1) 환경서비스 산업의 정의와 특성

환경산업과 서비스산업의 정의는 용이하지 않다.  환경산업은 장

비, 기술 및 서비스간의 상호연관성, 사후처리기술 관련상품 및 서

비스의 다용도성, 시장의 중심이 사후처리기술 시장에서 통합적  

청정기술로 전이되고 있으며, 이들과 연관된 새로운 서비스 활동

이 등장하는 등 복잡다기하게 전개되어 있기 때문이다.  

환경서비스 산업Envi ronmental Services(ES)의 정의는 우루과이라운

드 서비스부문 분류표Servi ce Sectoral Classification List에 의한 협의의  

정의와 OECD/Eurostat의 광의의 정의가 있다.  우루과이라운드 서

비스부문 분류표에 따르면 환경서비스 산업은 하수처리서비스, 폐

기물처리서비스, 위생서비스 및 유사서비스, 기타 환경서비스 등으

로 정의된다. 기타 환경서비스에는 배기가스 처리서비스,  소음감축

서비스, 자연 및 경관보전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한편 OECD/Eurost at는 환경서비스 산업을 “대기, 토양, 폐기물  

관련 소음 및 생태계관련 환경피해를 측정,  예방, 제한, 최소화 혹

은 교정하는 서비스”로 정의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i)오염관리, 혹

은 오염관리용 설비의 건설 및 설치, ii)청정기술 및 제품의 설치  

및 이용과 관련된 서비스, iii)환경위험을 감소시키고 오염 및 자원

이용을 최소화시키는 기술 및 제품의 설치 및 이용과 관련된 서비

스 등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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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환경산업Envi ronmental Good s and S er vices(EGS)은 환경서비스   

산업에 그와 관련된 장비제조업을 합한 개념이다.

환경서비스 산업은 다시 정의하자면 ①직접적인 환경서비스의  

공급, ②공급설비의 설치, ③관련 컨설팅 및 연구,  평가의 세 가지  

부문으로 분류된다. 직접적인 환경서비스 공급이란 현재 우리 나

라에서는 정부가 독점적으로 행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 등의 운영

을 말한다. 이 부분은 공공재 또는 자연독점적 성격으로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것이 과거의 상례였으나 지금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민영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환경서비스 양허표상의 환경서

비스는 대체로 이것을 지칭한다(환경영향평가 서비스 포함). 환경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설비, 즉 환경오염방지시설 시공업은 환

경장비제조업과 결부되어 있으며 환경서비스업에 포함되기는 하지

만 양허표상에 나와 있지는 않다. 이 부분은 환경서비스 산업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양허표상으로는 건설분야의 하나에 포함되어 있

다. 본고에서는 양허표상의 “환경서비스”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

만 이 부분도 환경서비스로 간주하고 환경설비제조업과 연계하여  

설명한다.  한편 컨설팅,  R&D, 환경영향평가도 양허표상에는 환경

영향평가만 나와 있으나 당연히 환경서비스에 포함된다. 

(2) 세계 환경산업시장

1) 세계 환경산업 시장규모

1996년 기준으로 세계 환경산업(환경장비 및 환경서비스 산업)의  

시장규모는 4,530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다.96) 이 시장규모 중 약 90%

96)  “Envir onmental Services : Back ground Note by the Secr etariat,” Environment 

Business International, WTO Council for Trade in Ser vices, S/C/W/46, July 

6, 1998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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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1> 세계 환경산업 시장규모

미국․
캐나다 서유럽

일본․호주․
뉴질랜드

아시아․
아프리카․남미 동유럽 전세계

환경장비  47.7 29  29.5  10.1  1.7 108.9

수리장비  
및 화학

 17.2  10.5  6.3  4.3  0.8 108.9

대기오염
방  지

16  7.3  3.6  3.1  0.4  30.4

계기 및  
정  보

2  1.6  1.1  0.5  0.1  5.3

폐기물
관  리  11.5  9.1 9 2  0.4 32

공정․
예방기술 1  0.5  0.5  0.2 0  2.2

환  경
서비스

93  69.6  49.5 14  2.6 228.6

고  형
폐기물
관  리

 34.9  29.5 31  5.8  1.1 102.3

유  해
폐기물
관  리

  6.3  5.2 4  0.9  0.3  16.7

 자문 및
 엔 지 니  
 어  링

 15.1  8.4  1.7  1.4  0.3  16.7

교정 및  
산업환경  
서 비 스

  8.8  3.7  1.4  0.9  0.2 15

조사분석   1.3  1  0.6  0.2  0.1  3.2

수처리  
서비스

 26.6  21.8  10.8  4.8  0.6 64.6

자원분야  42.8  34.8  24.1 11  2.9 115.6
상하수도 29  19.7  13.5  8.6  2.4  73.2

자원재생  12.3  13.6  9.5  1.7  0.4  37.5

환  경
에너지

  1.5  1.5  1.1  0.7  0.1  4.9

총  계  183.4 133.5  93.9  35.3  7.1 453

자료 : “Envir onmental Servi ces-Background Note b y the Secretar iat,” Environ-

       mental Business International, WTO Coun cil for Trade  in  Services, S/C/W/  

       46, July 6, 1998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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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OECD 국가의 시장이다. 여기서 환경산업은 환경서비스 산업에  

환경장비산업, 그리고 자원분야 업종(상하수도, 자원재생,  환경에너

지)을 포함한 개념이다. 환경서비스 산업만 따로 보면 세계시장 규

모는 1996년에 2,286억 달러로서 환경산업 전체규모의 약 절반 정도

의 규모이다. 

2) 국제 환경서비스 교역현황

국제 환경서비스 교역은 환경관련 장비와 기술의 교역,  기업 및  

공공 인프라설비(특히 수처리, 폐기물관리 및 대기오염 감축 등  

관련)의 신규설치 및 업그레이드 등으로부터 파생된 것이다. 전세

계적인 환경기준의 채택(몬트리올의정서 등)은 국제 환경시장의  

성장에 기여하였다. 향후 정부가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해 오던 환

경서비스를 민영화 추세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공급하게 되면 환경

서비스 교역의 여지는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전세계적인 환경서비스 교역통계는 아직 없지만 최근 WTO 사

무국이 일부국가의 교역액을 추정한 바 있다. 1992년에 미국, 독일  

및 일본은 환경산업에서 대규모 흑자를 시현하였으며, 우리 나라

는 700만 달러의 적자를 시현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1996년에 미

국의 환경서비스 수출액은 34억 달러였으며 수입액은 14억 달러였

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미국의 수출 중 규모가 큰 항목은 고형

폐기물 관리, 자문 및 엔지니어링 등의 순이다.

<표 17-2> 주요국의 환경산업 무역수지(1992년)
                                                          (단위 : 백만 달러)

 미국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중국 한국 멕시코 캐나다 대만

무역수지 1,113 478 720 14 14 -19 -7 -286 -284 -612

자료 : WTO Secretariat. OECD, “ Assessing Barriers to Trade i n Services :     
       Envir onmental Services,” COM/TD/ENV(1998) 128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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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업은 세계 50대 업체가 세계시장의 20%를 차지하고 있

다. 이들 업체들은 여러 환경분야를 겸비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대체로 수처리나 폐기물 관리 등의 전문업체였다가 다변화된 경우

가 많다. 50대 업체는 대체로 미국,  유럽 및 일본업체들이다.  업체

들의 수출의존도는 미국업체들의 경우 9%, 일본 및 독일업체들의  

경우 약 20%이다. 세계 10대 업체는 다음과 같다. 

 <표 17-3> 세계 10대 환경산업체

국 가 회  사  명 전 문 분 야

미 국 WMX Technologi es 고형폐기물 관리

미 국 Browni ng Fer ris Industries 고형폐기물 관리

프랑스 la Generale Des Eaux
수처리, 폐기물 관리 및 에너지효
율서비스, 기타

프랑스 la des Eaux 수처리 및 기타분야

스위스 Asea Brown Boveri Corp.
일반제조업에서 환경장비 엔지니
어링으로 사업확장

일 본 Mitsub ishi Heavy Industri es
수처리, 소각로, 대기오염장비 및
서비스

일 본 Ebara Corporation
수처리, 소각로, 대기오염장비 및
서비스

캐나다 Laidlaw, Inc. 고형 및 유해폐기물 관리

독 일 RWE Entsorgung 고형 및 유해폐기물 관리

브라질 Sabesp 수처리부문

자료 : OECD, “Assessing Bar rier s to Trade in Ser vices : Environmental  Services,”

      COM/TD/ENV(1998) 128.

3) 세계 환경서비스 산업의 주요특징

가. 민영화 

환경서비스 산업의 특징은 공공성이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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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민영화가 가장 많이 진행된 미국의 경우에도 폐수처리사업

의 경우 그 수입의 대부분이 공공부분에서 발생한다. EU의 수처

리부문 역시 공공기업이 관할하고 있다. 그러나 1989년 영국에서  

수처리사업의 대부분이 민영화되는 큰 변화가 발생한 이래 세계  

각국에서 환경서비스의 민영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프랑스와 말레

이시아는 전국의 하수처리시스템을 민영화하고 있으며 인도네시

아, 필리핀, 태국도 여러 공공사업 분야에 대해 BOT 방식으로 민

영화를 추진 중이다. 그러나 독일, 일본 및 대다수의 국가들은 여

전히 환경서비스를 정부 주도로 운영하고 있다. 폐기물 관리의 경

우 미국은 3분의 1만이 공공기관으로부터 그 수입이 발생하며, 영

국 50%, 프랑스 60%, 일본 70%, 독일 75% 등이다. 대부분의 국

가에서 폐기물 관리는 정부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지만 민영화  

추세에서 벗어나 있지는 않다.

나. 경쟁력 

향후 환경서비스 산업의 무역비중은 계속 증대될 것이며 이러한  

추세는 폐기물 관리, 대기오염 통제, 수자원 관리 등 성숙된 분야

에서 더욱 두드러질 것이다. 또 세계적인 환경기준의 채택, 민영화  

추세, 공공사업의 규제가 완화되고 외국인 참여확대로 환경서비스   

산업의 교역비중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

아 기업은 폐수처리 분야에, 미국은 감측 및 예방, 일본은 대기오

염 통제에 경쟁우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같은 경

쟁력의 원천은 각국의 환경문제와 규제에 따른 경험의 축적이다.  

예를 들어 일본의 엄격한 대기오염 규제는 대기오염 분야에, 미국

의 유독물질 규제는 유해폐기물 분야에 각각 경쟁력을 갖게 하였

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미국의 고형폐기물 분야, 프랑스와 영

국의 수처리분야의 경쟁력은 민영화 경험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이

다. 아시아에서도 민영화를 먼저 경험한 말레이시아의 폐수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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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에서 인근 아・태국가에 종합수처리 서비스를 수출하고 있다.

(3) 우리 나라의 환경산업 현황

1) 우리 나라의 환경산업 시장규모

우리 나라의 환경산업 시장규모는 1995년 현재 50억 달러 규모

로 추정되고 있다. 97) 또 다른 추정에 따르면 1995년 현재 환경설

비산업의 내수규모가 약 1조 원,  그리고 환경지출규모로 본 환경

시장규모는 1996년의 경우 7조 1,700억 원 규모이다.98) 그러나 이  

환경산업규모 추정은 환경산업체 매출액으로 본 환경산업 시장규

모와는 또 상이하다.  환경산업 매출규모로 본 우리 나라의 환경산

업규모는 1996년에 약 4조 5,000억 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99) 이  

분류가 대부분의 환경서비스 산업을 망라하고 있으며 가장 타당한  

분류라고 생각된다. 분류를 어떻게 하든지 우리 나라의 환경시장

규모는 환경규제의 대폭 강화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SGS는 1996년에 우리 나라의 환경산업 연평균 성장률이  

1994년의 경우 12%였으며 향후 더 빨리 성장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우리 나라의 환경산업체 현황은 <표 17-4>와 같다.  

우리 나라의 환경시장 구성요소 중 최대인자는 정부의 지출이다.  

환경부의 환경개선 중기종합계획(1991년)에 따르면 정부는 1992～

1996년까지 5년간 총110억 달러의 지출을 계획하였는데 이 중 중

앙정부의 자금이 30억 달러, 지방정부 자금이 37억 달러, 그리고 43

억 달러는 민간자본으로 조달할 계획이었다. 한편 최근의 제2차 환

97)  SGS Ltd., Environmental Markets in Asia : 1996-1997, Bangkok, 1996 참조

98)  산업연구원,『유망 환경산업 분석 및 육성방안』, 1997. 12, pp.19-25 참조

99)  환경부(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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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4> 우리 나라의 부문별 환경산업 업체수 현황

업     종 업체수 업   종 업체수

환경오염방지시설업 793 정화조청소업 578

자가측정대행업 125
분뇨처리시설, 오수정화시설, 축
산폐수정화시설, 정화조 설계․
시공업

2,149

폐수처리업 43 분뇨정화조제조업 37

폐기물처리업(수집․운반) 1,148
* 유독물 관련영업 3,537

폐기물처리업(중간․최종) 190* 폐기물운반선업 16

폐기물재생처리업(허가․신고) 1,796
*

운행차검사대행업 349

환경영향평가대행업 104
측정기기형식승인․정도검사 대
행기관

5

페기물처리시설 설계․시공업 420 환경영향조사대행업 24

분뇨수집운반업 456 총    계 11,770

주 : *는 1996년 말 자료임.

자료 : 환경부(1998)

경개선 중기종합계획을 보면 정부는 1997～2001년까지 5년 동안 환

경기초시설의 확충 등에 약 32조 원의 지출을 계획하고 있다.  

분야별로는 대기보전 10조 원, 수질보전 13조 원,  상수도 관리 3

조 원, 폐기물 관리 5조 원 등 총32조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재원

별로는 중앙정부 예산 11조 원, 지방정부 예산 11조 원, 민간부문  

10조 원이 각각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재원의 약 3분의 1

을 민간부문에서 조달하는데 이는 주로 상․하수도 및 폐기물처리  

분야에 적용된다.  

한편 정부예산을 보면 환경부 예산이 1997년에 7,920억 원이었

으며 1998년에는 8, 776억 원이었다. 이처럼 상당한 규모의 정부지

출에도 불구하고 민간의 환경투자 수요는 여전히 큰데, 이는 정부

규제의 지속적 강화에 따른 것이다.  기업의 환경지출은 환경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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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시설 투자액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 

<표 17-5> 제2차 환경개선중기계획 투자소요 내역

                                                              (단위 : 억 원)

분   야 총  계 1997 1998～2001

총   계 326,108 58,749 267,359

환경관리기반 3,374 537 2,837

자연환경보전 1,020 15 1,005

대 기 보 전 102,041 20,330 81,771

수 질 보 전 132,999 26,341 106,658

상수도 관리 33,692 4,928 28,764

폐기물 관리 49,522 6,116 43,406

토 양 보 전 1,101 147 954

해 양 보 전 2,359 335 2,024

자료 : 환경부,『제2차 환경개선 중기종합계획 : 1997～2001』, 1997.

<표 17-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업체의 환경오염방지시설 투

자실적은 거의 매년 증가하여 왔다.  1997년 환경오염방지시설 업

체의 공사수주 실적은 5, 628건에 1조 7, 313억 원으로서 1996년의 1

조 5,396억 원에 비하여 12.5% 증가하였다. 업종별로 보면 1997년

의 경우 기타 제조업이 51. 4%인 것을 제외하면 제1차 금속산업이  

전체의 11. 0%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전기․기계 등 제조업  

(7.2%),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5.3%) 등의 순이다.  1997년에

는 1996년에 비하여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제1차 금속산업,  

기타 제조업분야의 환경오염방지시설 투자가 급속히 증가하였고  

반면 펄프․종이제조업, 조립금속․기계장비제조업 및 자동차․트

레일러 등 운송장비 제조분야의 투자는 감소하였다. 이는 이동통

신 등 통신분야의 시장규모 급증과 펄프․종이제조업 등의 경기침

체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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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6> 환경오염방지시설 업체 공사실적
                                                        (단위 : 건, 백만 원)

구 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공

사

건

수

계 4, 44 2 6, 304 5 ,7 70 5, 53 1 5, 78 6 6, 07 9 5, 890 5 ,6 28

대기 2, 65 7 3, 692 3 ,1 83 3, 25 0 3, 23 4 3, 37 5 3, 273 3 ,2 90

수질 1, 34 3 1, 763 1 ,8 00 1, 69 5 2, 00 6 1, 85 7 2, 177 1 ,8 89

소음 44 2 849 7 87 58 6 54 6 48 7 440 4 49

공

사

금

액

계 38 3, 07 4 59 5, 552 8 68 ,2 90 6 08, 82 9 8 02, 39 7 1, 09 5, 69 3 1, 53 9, 599 1,7 31 ,3 24

대기 16 6, 51 8 25 7, 592 3 60 ,7 36 2 69, 07 4 3 69, 43 5 55 9, 15 7 54 7, 490 6 69 ,9 91

수질 20 2, 85 8 30 2, 214 3 84 ,1 05 1 95, 91 6 3 88, 45 5 48 7, 59 1 91 6, 230 1,0 02 ,2 45

소음 1 3, 69 8 3 0, 746 1 23 ,4 49 43, 83 9 44, 50 7 4 8, 85 5 7 5, 879 59 ,0 88

자료 : 환경부(1998)

<표 17-7> 업종별 환경오염방지시설 투자실적

구    분
투  자  현  황 (백만 원)

1996 1997 비율(%) 증가율(%)

총    계 1,539,599 1,731,324 100 12.5

 1. 음식료품 제조업 84,571 86,832 5.0 2.7

 2. 섬유제품 제조업 26,365 40,887 2.4 15.5

 3. 펄프․종이 제조업 77,141 25,762 1.5 -66.6

 4.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130,631 91,591 5.3 -29.9

 5. 석유정제품 제조업 59,653 69,115 4.0 15.9

 6.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5,930 15,372 0.9 -3.5

 7. 비금속광물 제조업 73,017 56,830 3.3 -22.2

 8. 제1차 금속산업 141,865 189,947 11.0 33.9

 9. 조립금속․기계․장비 제조업 130,571 58,036 3.3 -55.6

10.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1,807 37,405 2.1 71.5

11. 전기․기계 등 제조업 137,712 124,096 7.2 -9.9

12. 자동차․트레일러 등 운송장비 73,292 45,206 2.6 -38.4

13. 기타 제조업 567,044 890,245 51.4 57.0

자료 : 환경부(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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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방지시설업체의 자본금규모를 보면 총793개 업체 중 10억  

원 이상이 37.8%, 5～10억 원이 6. 6%,  2～5억 원이 55.6%로 자본

금 5억 원 미만의 영세업체가 전체의 56%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

나 업체규모별 수주실적을 보면 10억 원 이상 대형업체가 총공사  

실적 1조 7,313억 2,400만 원의 75%를 따내고 자본금 5～10억 원

인 중형업체가 6%, 그리고 자본금 2～5억 원인 소형업체가 10%를  

수주하고 있다.  

한편 환경오염방지설비의 수출입 실적은 다음 <표 17-8>과 같

은데, 환경오염방지시설업의 무역추이로 환경서비스 무역의 추이

를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다. 대개 환경서비스 교역은 환경설

비 교역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수입실적은 1990년대  

들어 수출과 수입이 크게 증가하여 1980～1995년 기간 중 연평균  

증가율이 수출은 40. 6%,  수입은 22.6%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 수

입실적은 관세감면 추천실적 기준으로 실제보다 과소평가된 것으

로 실제로는 이보다 약 4배 정도인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그렇다

면 우리 나라의 환경설비산업 무역수지는 계속 적자였다고 볼 수  

있으며, 환경서비스 산업 무역수지도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해  

왔다고 볼 수 있다. 

<표 17-8>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수출입 추이

                                                      (단위 : 억 원, %)

1980 1985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연평균
증가율

(1980 
～95)

수  출  3.0  1.3   4.3  505.8  233.7  350.0  469.4  495.8 40.6

수  입  52.7  75.3  103.0 1,770.0  512.5  247.1  141.2 1,123.3 22.6

무역수지 -49.7 - 60.0  -98.7 -1,264.2 -278.8  102.9  328.2  -627.5 -18.4

자료 : 산업연구원(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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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및 기업 모두 뒤떨어진 사후처리기술의 비용이 사실상 크

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서 오염예방기술과 청정기술에 대한 관심

이 높아지고 있다. 더구나 각종 환경사고들이 빈발함에 따라 기업

들은 환경사고의 예방에 큰 관심을 기울이게 됐다. 

기업들은 환경장비에 대한 투자를 비용으로만 인식하던 과거의  

관념에서 벗어나고 있으며 ISO 14000에 대한 관심도 증대하고 있다.  

(4) 우리 나라 환경산업의 기술수준 및 경쟁력 평가

현재 한국의 환경오염설비 산업의 수준은 낮은 편이다. 대규모  

엔지니어링 업체도 기술과 경험의 부족으로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아직도 외국업체와 제휴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나라의 환경기

술 수준은 최근의 G-7 프로젝트 등 상당한 규모의 투자에도 불구

하고 선진국에 비하여 심각하게 낙후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 나라의 환경기술은 분야별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어 고효율 집진기술을 비롯한 일부분야는 선진국 수준에 육박한  

것도 있으나 대부분의 분야는 선진국의 30～60%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우리 나라 환경설비산업의 가격 및 품질경쟁력은 다음 <표  

17-9>에 나타나 있다.

<표 17-9> 우리 나라 환경설비산업 경쟁력의 상대적 비교

미 국 일 본 대 만 중 국 한 국

가격경쟁력 120 115 90 890 100

품질경쟁력 120 115 80 70 100

자료 : 산업연구원(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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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외국의 환경산업체들은 치열한 경

쟁에 부딪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에 진출하는 업체는 기술

이나 장비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시장침투가 유리하다. 과거에

는 재벌기업들이 공공사업을 압도적인 비율로 수주하였으며 현재

도 그러한 경향이 있다. 

우리 나라의 환경산업체들의 강점은 엔지니어링과 기술적 경험

에 있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삼성, 대우, 동아 및 계열사들이 선도

기업이다.  우리 나라에 주재하는 외국업체는 소수이며 일본,  미국,  

독일업체들이 있다. 

2. 우리 나라의 GATS 양허내용, 관련제도 및 절차

(1) 국제적으로 합의된 양허내용

자유화 약속의 정도는 완전한 자유화 약속Full Bindi ngs,  제한된 자

유화 약속Limi ted Bindings, 자유화 약속 없음No Bind ings, Unbound의 3

단계로 구분된다.  

WTO 국가들 중 38개국이 적어도 한 개 이상의 환경서비스 업종

에서 자유화 약속을 행했다.  29개국이 하수․폐기물 처리 및 기타  

환경서비스에서, 30개국이 위생처리 및 유사서비스에서, 그리고 30

여개국이 기타 환경서비스의 개별분야에서 자유화 약속을 하였다.  

이는 국가숫자면에서는 적지만 WTO 회원국 전체 GDP의 86%에  

해당하는 것이다.  

모든 국가들이 자연인의 주재에 대해서는 약속을 거의 미미한  

수준으로 행하였다.  환경서비스에 있어서 국경간 공급과 해외소비

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표 17-10>에서 보듯이 많은 국가들이 제한적 약속을 행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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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표 17-11>은 이 제한적 약속의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가장 눈

에 띄는 것은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와 관련하여 특정부문별 제한

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표 17-11>에서 보듯이 제한적 약속의 내용

은 대부분이 수평적 제한과 부문에 대한 제한Exclusions from Sectoral  

Coverage이다. 

<표 17-10> WTO 회원국의 양허내용 종합
                                                           

부 문

자유화  
약 속 을  
한 국가 
(전회원
국 대비
GDP)

3개 전
부 문 에
서 완전  
자 유 화  
약 속 을  
한 국가
(전회원
국 대비
GDP)

국경간 공급 해외소비 상업적 주재

완
전
약
속

제
한
적

 
약 
속

약
속

없
음

약
속

없
음

완
전
약
속

제
한
적

 
약  
속

약
속

없
음

완
전
약
속

제
한
적

 
약 
속

약
속

없
음

하  수
서비스

2 9
(87 .6 )

1
(0.1)

3
(0 .3 )

6
(35 .7 )

10
(6 1.4)

1 0
(2.7)

12
(2 7.8)

1 3
(71 .9 )

4
(0.3)

2
(0 .2 )

2 7
(99 .7 )

0
(0)

폐기물
처  리  
서비스

2 9
(88 .3 )

1
(0.1)

3
(0 .4 )

6
(35 .5 )

10
(6 1.9)

1 0
(3.2)

13
(6 2.1)

1 2
(37 .7 )

4
(0.3)

2
(0 .2 )

2 7
(99 .6 )

0
(0)

위생처
리  및  
유  사  
서비스

3 0
(86 .1 )

2
(0.1)

5
(0 .5 )

5
(34 .4 )

10
(6 2.5)

1 0
(3.2)

11
(3 6.5)

1 1
(36 .5 )

4
(0.3)

3
(0 .2 )

2 7
(99 .8 )

0
(0)

주 : 1) (  ) 안은 %임.

    2) 완전약속 : 전부문 포함,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에 제한 없음. 

       제한적 약속 :  일부부문 불포함, 혹은 시장접근이나 내국민대우에 제한

       약속 없음 :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 양자 모두 자유화 약속 없음 혹은    

       시장접근에 약속 없음.

    3) 다른 언급이 없을 경우 %는 약속을 행한 WTO 회원국 합계에 대한 GDP   
       비중임.

자료 : WTO Council  for  Trade in Servi ces, “Environmental Services-Back ground   

      N ote by the Secr etariat,” S/C/W/46, July 6,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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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11> WTO 회원국의 양허내용에서의 제한적 내용분석
 

부 문
부문에 
대  한 
제  한

국경간 공급 해외소비 상업적 주재

수평적 
제한에 
국  한

특정부문별 
제한 수평적 

제한에 
국  한

특정부문별 
제한 수평적 

제한에 
국  한

특정부문별 
제한

시 장
접 근

내국민
대  우

시 장
접 근

내국민
대  우

시 장
접 근

내국민
대  우

하  수
서비스

11
(36.3%)

1
(2.5%)

0
(0%)

0
(0%)

5
(4.5%)

0
(0%)

0
(0%)

16
(31.9%)

2
(2.0%)

1
(0.7%)

폐기물 
처  리 
서비스

11
(36.1%)

1
(2.5%)

0
(0%)

0
(0%)

6
(4.5%)

0
(0%)

0
(0%)

15
(41.9%)

6
(25.5%)

1
(0.7%)

위생처
리  및 
유  사 
서비스

10
(35.0%)

1
(2.5%)

0
(0%)

0
(0%)

6
(4.5%)

0
(0%)

0
(0%)

20
(67.1%)

0
(0%)

1
(0.7%)

주 : 일부 국가들은 수평적․특정부문별 제한뿐만 아니라 부문에 대한 제한도 유   

     지하고 있다. 따라서 표의 숫자들을 횡으로 합해도 제한을 두고 있는 회원   

     국의 숫자와 일치하지 않는다. 

자료 : WTO Council for Trad e in Services, “Environmental  Servi ces-Backgr ound

       Note by the Secretariat,” S/C/W/46, July 6, 1998.

상업적 주재에 있어서 주요한 수평적 제한은 경제적 수요심사,  

부동산 취득 및 임대에 대한 제한, 지분획득 제한, 이사에 대한 거

주요건, 조세 및 보조금조치 등이다. 수평적 제한 중 공공독점사업

과 관련하여, EU 및 동 회원국의 양허표상으로 공공사업Pub lic Utili-

ties에 속하는 서비스는 공공독점으로 간주되어 개인업자에 대하여  

배타적 권리를 부여받는다고 정하고 있다.  

터키도 공공사업은 공공독점업체에 의하여 공급되며 사적 투자

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정하고 있다.

그 밖에 각국은 특정 개방약속의 적용부문을 제한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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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국가들은 개방약속에서 공공사업기능을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

다. 여기서 핵심적 이슈는 해당매출이 상업적으로 이루어지는가  

여부이다.  해당매출이 상업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공공에 있건 개인에 있건 무관하게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16조와 17조의 의무사항을 적

용받게 된다. 

만약 정부에서 환경서비스시설을 민영화하여 일정지역에서 독점

적으로 운영하게 하고 그 수입을 주민들로부터 징수하지 않고 정

부로부터 받게 될 경우에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일부 국가들은 “환경서비스 공급자들은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산업폐기물 처리․수집부문에

서는 해당 지방환경청의 허가를 얻도록 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보아 각국 정부는 아직도 환경서비스 분야에 깊이  

관여하고 있으나 정부의 역할은 점차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환경

서비스의 주요한 공급자로서 정부는 점차 구입자 및 규제자로서의  

역할을 맡게 되었다.  이와 같은 변화가 환경서비스 시장의 발전을  

주도함에 따라 환경서비스 분야의 국제교역도 점차 증가해 가고  

있다.  그러나 WTO 사무국에 의하면 GATS 하에서 자유화의 여

지는 방대하며 특히 자연인의 이동과 관련해서 그러하다. 

이 부문의 뉴라운드와 관련하여 다루어져야 할 과제가 몇 가지  

있다.  첫째, 하수처리 및 폐기물 처리 등 핵심적 환경서비스와 관

련하여 제1조 3항(정부명의로 공급되는 서비스)과 제13조(정부조

달)의 적용범위와 관련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둘째, 제1조 3

항과 제13조 사이의 구분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416  서비스산업의 뉴라운드 대응전략

(2) 우리 나라의 양허내용 및 국내제도

1) 상업적 주재Establishments/Investment

한국의 외국인투자 제도는 1997년 말～1998년 초의 외환위기와  

OECD 가입약정의 이행 등으로 자유화되었으며, 최근 외국인투자

에 대한 경제적 필요성 심사요건도 철폐되었고 2000년까지 총외국

인투자의 상한이 철폐될 예정이다. 

1997년 현재 우리 나라에 투자하고자 하는 외국인업체들은 정부

에 투자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투자업종이 투자제한업종에 올라 있

는 업종이거나 국가안보, 공공보건,  안전, 질서 및 윤리에 관련된  

업종일 경우 투자가 승인되지 않을 수도 있다.100) 

환경서비스의 상업적 주재분야에 적용되는 양허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 나라는 산업폐수 수집 및 처리분야에 쿼터를 설정하여  

내․외국인 합하여 총25개의 면허만을 허용한다. 하수 및 수처리서

비스 관련 GATS 양허표상 일반인에 적용되는 약속은 없다. 산업

폐기물의 수집, 운송 및 처분업 관련 상업적 주재는 경제적 필요성  

심사를 요한다. 특정 지방환경사무소에서 취득한 허가는 다른 지방

에서 적용되지 않는다. 고형폐기물서비스와 관련하여 일반인에 대

한 GATS 상의 약속은 없다.  배기가스 정화서비스,  소음감축서비

스(건설관련 제외), 순도검사분석 등은 경제적 수요심사에 따른다.  

2) 자연인의 주재

자연인의 주재와 관련한 양허내용은 <표 17-12>와 <표 17-13>에 

100 ) 이와 같은 통지절차는 미국 및 호주 등에 의하여 불필요한 부담으로 지적되

고 있다. OECD COM/TD/ENV(1998)128/ANN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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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 있는 바와 같다.  자연인의 주재는 <표 17-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i)한국 내의 외국인회사 임원, 상급관리자,  전문가,  ii)상업적 주

재를 준비하는 자, iii)서비스 판매협상 목적 체류자 등에게 제한적으

로 허용되며, 환경서비스 특유의 양허내용은 없다Unbound.

3) 전문가 및 사업에 대한 등록 및 허가 

우리 나라의 외국인 엔지니어링 업체에 대한 등록시스템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건설 및 엔지니어링 사업허가는 매

년 갱신된다. 건설,  건설감리, 설계 등의 공공사업 수주를 받고자  

하는 외국업체들은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제한은 시간

과 비용(약 80만 달러 소요 추정)면에서 불필요하다는 주장이 외

국으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산업폐수처리 분야의 업체수는 내․외국인 합하여 25개로 제한

되어 있다.  외국건축사는 한국면허를 간이시험을 통해 새로 취득

해야 한다.  

4) 정부조달 

일정금액 이상 규모의 상품 및 서비스 정부구매는 조달청이 시

행하며, 일정금액 이하의 경우 각 정부부처에서 행한다.

이상 논의된 우리 나라의 GATS 양허내용 중 환경서비스에 관

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 <표 17-12> 및 <표 17-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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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12> 서비스 전분야 적용 양허내용 

시장접근에 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관한 제한
추가

약속

국
경
간 

공 
급

Unb ound Unb ound

해 
외
소 
비

없음 없음

상

업

적

주

재

a.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기

존 국내회사의 구주를 취득하

는 것은 제한됨. 단, 국내 주식
시장에서 주식을 취득하는 경

우에는 상장기업 주식에 한하

여 매종목당 외국인 개인별 3% 

및 총외국인 10% 내에서 허용됨

b. 외국인의 주식투자한도 확대

   (1994～1995)

c. 외국환관리법에 따라 지점의 
설치는 허가를 받아야 함. 단,

금융분야에 있어서는 사무소 설

치도 허가를 받아야 함

-외국인 투자금액은 5,000만 원 이

 상이어야 함

-외국인 토지취득은 i)외국인 토  

 지법상 외국법인으로 의제되지   

 않는 국내법인의 토지취득은 허

 용되며, i i)외국인 토지법상 외국   

 법인의 국내지점과 외국법인으로  

 의제되는 국내법인의 토지취득은

 규정된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거

 나 신고하여야 하며 직접 서비스   
 업 영위에 필요한 업무용 토지,  

 관련법령에 의한 임직원용 택지,  

 기타 관련법령에 의한 필수불가   

 결한 부대시설부지 등을 제외하

 면 Unb ound 

-세제상의 혜택을 포함한 보조금   

 지원은 관련법에 따라 한국 내에   

 서 설립된 법인에 한정됨 
-R&D 보조금은 Unb ound

국 내 거

주 자 인 

증 권 거

래 법 상 

외 국 인

의 주식

투 자 시 

내 국 민 

대 우 를 

부여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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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12> 계속 

시장접근에 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관한 제한
추가
약속

자
연
인
의

주 
재

다음과 같이 정의된 자연인의 
입국 및 체류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 이외에는 Unbo und

a. 한국 내에 설립된 100% 외
국인투자회사, 합작투자회사, 지
사에 근무하면서 체재기간 중
임원․상급관리자 및 전문가의 
직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로
서 당해 서비스 공급기업에 1년 
이상 고용된 자. 체류기간은 최
장 3년으로 제한되며,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 체류기간 갱
신이 가능함

b. 임원 및 상급관리자의 범주
에 속하는 자로서 한국 내에서
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업주
재 설립의 책임을 맡은 자. 단, 
이 자는 일반대중에게 직접서비 
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
거나 직접 서비스를 제공해서
는 안되며 한국 내에 서비스 공
급자의 사무소, 지점, 자회사 등
이 없어야 함. 체류기간은 최장 
90일 초과 불가

c. 한국영토 내에 소재하지 않
는 서비스 공급자를 대표하며 
한국영토 내에서 보수를 지급
받지 않는 사람으로서 동 서비
스 공급자의 서비스를 판매하
기 위한 협상을 목적으로 일시
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사람.
단, 공중에게 직접서비스를 제
공하거나 판매하는 업무에 관
여할 수 없음. 체류기간은 최장 
90일 초과 불가

-시장접근란에 기재된 자연인에   
 대한 조치 이외에는 Unb ound
-외국인 토지취득에 있어 임차권   
 은 허가를 받을 경우 허용되며,
 그 외에는 Unbound
-세제상의 혜택을 포함한 보조금   
 은 관련법상 거주자에 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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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13> 환경서비스 분야 양허내용

분   야 시장접근에 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관한 

제한

폐 수수탁 처리

서 비 스 
[9401*]

국경간 공급 Unbound 없음

해 외 소 비 없음 없음

상업적 주재
서비스 공급자수가 총25 

개소로 제한됨
없음

자연인의 주재
전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

외에는 Unb ound

전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Unbo und

산 업 폐 기 물 

수집․처리

서 비 스 
[9402*]

국경간 공급 Unbound 없음

해 외 소 비 없음 없음

상업적 주재

상업적 주재의 설립은 경

제적 수요심사에 의함.
영업을 허가한 지방환경

청 관할구역 내에서의 폐

기물 수집․운반업만 허용

없음

자연인의 주재
전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

외에는 Unb ound

전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Unbo und

배기가스 

정화 및 소음

방지 서비스 

[9404*, 9405*]

국경간 공급 없음 없음

해 외 소 비 없음 없음

상업적 주재 없음 없음

자연인의 주재
전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

외에는 Unb ound

전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Unbo und

환 경영향 평가

서 비 스 

[9406*, 9409*]

국경간 공급 없음 없음

해 외 소 비 없음 없음

상업적 주재
상업적 주재의 설립은 경

제적 수요심사에 의함
없음

자연인의 주재
전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

외에는 Unb ound

전분야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Unbo und

주 : 9402* : CPC 9402 중 산업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 서비스

     9404
*

, 9405
*

 : CPCC 9404와 9405 중 시공분야는 제외

     9406*, 9409* : CPCC 9406과 9409 중 환경영향평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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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뉴라운드에 대비한 전략

(1) 문제점과 개방여건

환경서비스란 ①직접적인 환경서비스의 공급, ②공급설비의 설

치, ③관련 컨설팅 및 연구, 평가의 세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

다. 이 중에서 환경서비스의 공급은 우리 나라에서는 민간에 위임

되지 않고 정부에 의하여 거의 독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

서 이 분야에 외국인업체가 진출할 여지는 현재로서는 거의 없다.  

향후 소각로 등 환경서비스 시설이 민간에 의하여 운영되는 민영

화가 논의되고 있는데 이때에는 외국업체의 참여가 가능할 것이

다. 

GATS 양허표상의 환경서비스는 위의 세 가지 중 첫번째의 직

접적인 환경서비스 공급업과 환경영향평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

다. 그러나 직접적 환경서비스 공급은 환경설비설치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분리해서 논하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 나라 환경산업체는 기술력이 매우 취약하고 규모가 영세하

여 외국업체에 비해 경쟁력이 크게 열위에 처해 있다. 반면에 우

리 나라의 환경서비스 시장은 최근의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전망

이 좋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다만 우리 나라 특유의 관행이  

외국업체에게는 사실상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결코 침투하

기에 쉬운 시장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환경서비스 시장의 부분적 개방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의 환경

서비스 시장에는 외국인업체의 진출이 아직은 그다지 대규모로 이

루어지고 있지 않다. 외국업체의 진출은 주로 컨설팅분야에서 이

루어지고 있으며, 정부발주 공사에 한국업체와 컨소시엄을 이루는  

경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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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외국업체의 진출이 보다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

다. 특히 환경시설에 대한 진출은 건설시장 개방과 그에 따른 외

국업체의 진출과 함께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우리 나라의 환경

서비스 시장이 양허표상으로 보면 다른 나라에 비하여 특별히 폐

쇄적인 것은 아닌데도 외국인업체의 진출이 눈에 띄지 않는 이유

로는 다음의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아직 외국인업체

들은 한국의 환경산업시장이 외국인업체들이 활동할 만한 여건이  

되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단독으로 진출하기보다는 합작

이나 기술제휴 등의 형태를 선호하고 있다. 둘째, 우리 나라의 공

공 환경서비스 시장의 발주자가 정부뿐이며 민간환경시설도 대부

분 대기업이 맡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업체가 참여하기에는 난점이  

많다고 보고 있다. 셋째, 환경오염방지시설 시공업이 아닌 직접적  

환경서비스 공급업의 경우 우리 나라는 민영화가 거의 전무하므로  

외국인의 참여소지가 원천적으로 부재하다.

한편 영세환경서비스업은 외국인이 진출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분야이다.  영세환경서비스 업체들은 환경서비스 시장의 개방과 외

국인업체의 진출 이후에도 외국업체들과의 직접경쟁보다는 보완적

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외국업체들은 주로 대

규모 환경시설공사 발주에서 국내 건설 및 엔지니어링 업체들과  

경쟁관계에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대규모 업체들도 본격

적인 경쟁을 위해서는 외국업체들과 제휴하게 될 것이며 이미 제

휴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나라 환경산업체의 문제점은 낮은 기술력과 가격경쟁력면

에서도 그다지 유리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가격경쟁력은 최근의  

경제위기와 환율상승으로 상당수준 향상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직접적 환경서비스 공급업의 경우도 향후 민영화 등을 통하

여 외국업체가 들어올 경우 이미 민영화의 경험과 기술 및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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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환경설비 및 엔지니어링 기술이 겸비된 외국업체에 비하여 경

쟁력이 크게 뒤처질 가능성이 크다. 

우리 나라 환경설비 및 환경서비스 업계의 과제는 환경서비스  

개방협상이 진행될 때 발빠른 경쟁력 제고전략을 수행하는 것이

다. 외국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정부의 규제개혁과 맞물려서 환

경서비스 산업의 민영화를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  

(2) 개방전략

개방에 대비한 환경서비스 산업전략은 개방 이전 내수기반을 통

한 경쟁력 확보와 외국업체와의 제휴를 통한 수출산업화 기반조성

으로 요약된다. 여기에는 환경설비 제조 및 시공업에 대한 경쟁력   

확보정책과 더불어, 직접환경서비스 공급업에 대한 경쟁력 확보대

책이 요구될 것이다.  

직접환경서비스업은 아직 우리 나라에서 시장화된 영리업으로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열위에 있는 환경설비 제작 및 시공업보

다 더욱 열위에 처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민영화과정을 수

행함에 있어서 환경서비스 개방을 고려한 종합적인 대책수립으로  

귀결될 것이다.

우리 나라의 대형 건설 및 엔지니어링 업체들은 환경전문업체가  

아닌 일반건설 및 엔지니어링 업체들이다.  쓰레기소각로,  하수종말

처리장 등 대형 환경설비공사는 건설업법에 의거하여 건설업체가  

공사를 주도하고 있고 환경설비 전문업체는 하청형태로 참여하고  

있다.  이는 환경산업의 기술축적 및 전문업체 육성에 장애요인으

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설비공사의 정부입찰제도를 보완․

개선하여 환경설비 전문업체가 공사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으로써 기술축적 및 업종전문화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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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환경서비스업, 특히 환경시설설치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환경장비시설 업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전문인력 양성,  국제공동  

R&D의 활성화, 세제금융 지원 등102) 지원책 외에도 현행의 환경

설비별 인․허가제도의 폐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환경규제제도

는 설비별로 인․허가를 할 것이 아니라 업종별로 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환경규제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며 이때에는 최종배출량을  

기준으로 규제해야지 특정설비나 기술을 요구하는 방식이어서는  

곤란할 것이다. 103) 

이 외에도 환경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국제적인 규범과의 합치  

여부뿐만 아니라 환경설비업 및 환경서비스업의 육성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환경서비스 분야에서 핵심적인 논의사항 중 하나는 정부

에 의하여 공급되고 있는 환경서비스 산업을 민간에 위탁경영할  

경우 이를 정부조달의 하나로 보아 외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느냐

의 여부이다. 우리 나라도 하수종말처리시설, 소각로 등에서 민영

화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때에는 환경서비스 협상과 연계하여  

신중한 정책추진이 필요할 것이다. 

101 ) 산업연구원(1997)

102 ) 우리 나라 정부는 이와 같이 취약한 환경설비사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

하여 환경설비산업육성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산자부는 환경설비산업
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환경설비 전문업체 지정제도를 신설하고 이들에 대

하여 품질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산자부는 ｢환경설비산

업육성법｣을 제정하기로 하고 학계․업계 등 전문가들과 함께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세부추진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산자부는 국내외 환경규제의 강화
로 환경설비산업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나 그동안 체계적인 산업육성이  

미흡했고 기술수준이 낙후돼 있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고 보고 있

다. 이에 따라 향후 부품국산화, 기술개발, 품질인증제 등을 기존의 ｢환경친

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법｣에 따라 시행하면서 별도의 ｢환경설비산업육
성법｣의 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현대환경연구원,『환경 VIP Rep ort』, 

1998. 1. 30 참조

103 ) 산업연구원(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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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 나라에서 민영화의 대상으로 고려되고 있는 분야는 하

수종말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소

각시설, 매립시설 등이다. 정부는 이들 시설을 민간에 서비스계약,  

관리계약, 리스협정, 사업권양여계약,  BOT(Build-Operat e-Transf er),  

민간매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위탁할 수 있다.104) 민영화를 추진할  

때는 향후 외국업체가 참여하고자 할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이 분야에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미

국 등의 국가는 양자간 방식으로 정부조달 및 서비스 양허를 근거

로 혹은 그 이상으로 통상압력을 가해올 것이기 때문이다.  

직접환경서비스 분야에서 외국업체가 우리 나라 시장에 참여하

게 되는 것은 상당한 시일이 지나야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설비

시공 등에 기술지원이나 컨소시엄 등의 형태로 참여하고 있는 외

국 환경전문업체들은 아마도 향후 직접환경서비스에 대한 참여를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다.  특히 환경서비스업은 정부의 환경정책,  

산업정책,  공정거래정책,  일반시민들의 참여 등 사회・경제・법률

적으로 복잡한 분야로 내국민대우와 시장접근 문제와 관련해 국내

법체계나 정부의 시책과 충돌할 소지가 많은 분야이므로 이에 대

해 외국의 사례 등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3) 협상전략

협상전략 측면에서 중요한 것으로 일단 협상방식에 관한 것이  

있다.  양허표의 형태로서 선진국측은 Negative List 방식을 선호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 논거는 GATS 제16조와 제17조에서 규정하

고 있는 서비스교역 자유화의 예외조치로서 제한조치만을 양허표

104 ) 장기복․정호선,『민간기업의 환경기초시설 운영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한

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99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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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명기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

한 주장은 물론 전체적인 GATS 구조상 일리가 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우리 나라가 Negative List 방식을 주장하는 것보다는  

현행의 Positive List  위주의 방식을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양허협상에 있어서도 일괄적인 방식보다는 현행의 Req uest  

and Off er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물론 이

러한 협상방식은 환경서비스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서비

스협상과 보조를 맞추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환경서비스는 여

타 서비스보다 공공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정부위주의 공급방식이  

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개방에 좀더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혹은  

개방이 되더라도 대부분의 영역이 정부의 관할하에 있게 되므로  

환경설비 설치서비스를 제외하고는 환경서비스 자체에 대한 외국

업체의 참여는 제한될 것이다.  그러나 환경기초시설의 운영 등에

서 민영화방안이 현재 광범위하게 논의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외국업체의 참여가 당연히 거론될 수 있고 이때 환경서비스 양허

내용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명의로 공급되

는 서비스와 정부조달에 관한 규정의 명확화에 관해 우리 입장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현재로서는 이에 관한 해석을 가능한 한 소

극적으로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리 나라는 환경서비스 분야에 있어서

도 외국인투자를 유치해 자본수지에 도움이 되면서 기술도입과 외

국의 경영노하우를 도입하고 우리 나라 업체와의 경쟁을 유도함으

로써 소비자후생을 증대시키고 궁극적으로는 환경서비스 산업의  

수출산업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외국업체의 국내 환경

서비스 시장참여는 바람직하지만 우리 나라 업체의 경쟁력이 문제

이다.  우리 나라의 환경서비스 업체는 아직 내수기반조차 확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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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우리 나라 업체에는 아직 내수시장에서  

주계약자로서 외국업체와 컨소시엄 등을 통해 기술을 흡수할 시간

적 여유가 필요하다. 더구나 환경서비스 산업, 그 중에서도 직접적  

환경서비스 공급업에 대한 민간참여는 외국에서도 그 민영화의 역

사가 일천하고 우리 나라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 자체의 민영화 경험이 축적되고 관련 서비스업체가 상

당한 규모로 성장하기 전까지 국제경쟁에 직접적으로 노출하는 것

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분야도 개방에서 벗어

날 수는 없을 것이므로 개방일정을 제시하고 경쟁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한편 직접적인 환경서비스 공급업과는 달리 환경설비업의 경우

는 건설 및 엔지니어링산업의 개방일정, 여타 서비스산업의 개방

일정과 맞추어 진행되면 될 것이다.  다만 여기서도 우리 나라 환

경설비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제도적 정비가 신속히 이루어지

고 업계나 정부차원에서 미국,  유럽,  일본업체들과의 전략적 제휴

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

다. 

4. 요약 및 결론

환경서비스 산업은 ①직접적인 환경서비스의 공급,  ②공급설비

의 설치, ③관련 컨설팅 및 연구, 평가의 세 가지 부문으로 분류된

다. 

1996년 기준으로 세계 환경산업(환경장비 및 환경서비스 산업)

의 시장규모는 4,530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다.  환경서비스 산업만  

따로 보면 세계시장 규모는 1996년에 2,286억 달러로서 환경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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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규모의 약 절반 정도이다. 

우리 나라 환경산업체(환경설비업체)의 문제점은 낮은 기술력에

도 불구하고 가격경쟁력면에서도 그다지 유리하지 못하다는 점이

다. 한편 직접적 환경서비스 공급업의 경우도 향후 민영화 등을  

통해 외국업체가 들어올 경우 이미 민영화의 경험과 기술 및 노하

우와 환경설비 및 엔지니어링 기술이 겸비된 외국업체에 비해 경

쟁력이 크게 뒤처질 가능성이 크다. 

우리 나라 환경설비 및 환경서비스 업계의 과제는 환경서비스  

개방협상이 진행될 때 발빠른 경쟁력 제고전략을 수행하는 것이

다. 외국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정부의 규제개혁과 맞물려서 환

경서비스 산업의 민영화를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환경서비스 분야에서 핵심적인 논의사항 중 하나는 정부

에 의해 공급되고 있는 환경서비스 산업을 민간에 위탁경영할 경

우 이를 정부조달의 하나로 보아 외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느냐의  

여부이다.  우리 나라도 하수종말처리시설, 소각로 등에서 민영화방

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때에는 환경서비스 협상과 연계해 신중한  

정책추진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민영화의 대상으로 고려되고 있는 분야는  

하수종말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소각시설,  매립시설 등이다.  민영화를 추진할 때는 향후 외국업체

가 참여하고자 할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이 분야에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미국 등의 국가는  

양자간 방식으로 정부조달 및 서비스 양허를 근거로, 혹은 그 이

상으로 통상압력을 가해올 것이기 때문이다.  

직접환경서비스 분야는 정부의 환경정책, 산업정책, 공정거래정

책, 일반시민들의 참여 등 사회․경제․법률적으로 복잡한 분야로

서 내국민대우와 시장접근 문제와 관련해 국내법체계나 정부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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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과 충돌할 소지가 많은 분야이므로 이에 대해 외국의 사례 등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우리 나라의 환경서비스 업체에는 아직 내수기반조차 확립돼 있

지 못하다. 따라서 우리 나라 업체에는 아직 내수시장에서 주계약

자로서 외국업체와 컨소시엄 등을 통해 기술을 흡수할 시간적 여

유가 필요하다. 직접적 환경서비스 공급업의 민간참여는 외국에서

도 그 민영화의 역사가 일천하고 우리 나라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 자체의 민영화 경험이 축적되고 관련  

서비스업체가 상당한 규모로 성장하기 전까지 국제경쟁에 직접적

으로 노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한편 직접적인 환경서비스 공급업과는 달리 환경설비업의 경우

는 건설 및 엔지니어링 산업의 개방일정, 여타 서비스산업의 개방

일정과 맞추어 진행되면 될 것이다.  다만 여기서도 우리 나라 환

경설비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제도적 정비가 신속히 이루어지

고 업계나 정부차원에서 미국, 유럽, 일본 업체들과의 전략적 제휴

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

다.


